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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1.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비록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디자인 물품분류 구분에 관한 고시

(특허청 고시 제2011-4호, 이하 ’이 사건 특허청 고시‘라 한다)’의 ‘물품의 구분표’에 물

품의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청 고시는 출원 시 디자인등록

출원서 작성의 일관성 유지와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디자인의 

물품성 구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물품성을 갖

추고 있는지 여부는 이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투광기용 렌즈’는 ‘자동차용 작업등’ 등과 

같은 최종상품의 제조에 부품으로 사용되는 하나의 구성부품인데, 다른 구성부품들과 

함께 한 세트로 묶여서 각각의 구성부품이 서로 연계하여 맞도록 설계되고, 구성부품 

제조 과정을 함께 거쳐 생산된 구성부품들과만 함께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최종상

품 제조업체의 주문 제작 또는 자체 제작에 의하여 최종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이

므로,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하여 거래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최초 설계에 따른 특정한 형상과 모양으

로 제작된 금형에 의해 생산되어 그 규격이나 결합홈의 형상 등의 차이로 인하여 최초 

설계된 최종상품에만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호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라) 더욱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투광기용 렌즈’가 사용되는 최종

상품은 제작 시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핫멜트 방식으로 보호덮개, 하우징 및 렌즈 등

을 결합하게 되므로 사용자인 일반인이나 해당 분야 통상업자가 이를 분해하거나 해체

하기 어려워 그 구성부품의 교체도 불가능하다. 또한 원, 피고는 물론 다른 동종업자나 



유통업자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투광기용 렌즈’만을 독립하여 거래하고 

있지도 않다.

     마)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구조와 형상, 최종상품에서의 다른 구성부품과

의 결합구조 및 시장에서의 거래관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

은 호환성과 호환의 가능성도 없어 독립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독립거래의 가능성

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물품성을 결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제5조(디자인의 등록요

건)를 보충하는 규정인 같은 법 제11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고시함으로써 법규

명령의 효력이 있는 이 사건 특허청 고시의 ‘물품의 구분표’에 명시된 ‘투광기용 렌즈’에 

근거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물품성은 당연히 인정된다.

     나) 더욱이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이 자동차 관련 잡지에 게재되

어 광고되었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과 동종의 물품이 다수의 인터넷 쇼핑

몰에서 판매되거나 광고된 점,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투광기용 렌즈’

는 빛을 집광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3D 도면으로 출원되었고 

2개의 스크류 체결부가 있는 슬림한 형상이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을 사

용한 조명기구의 조립방식은 핫멜트 방식이나 실리콘 접착방식 외에도 스크류 체결방

식 등 매우 다양하므로, 거래처(제조사)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을 구매하

여 다양한 조명기구의 부품으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

이 적용된 피고의 투광기용 렌즈와 원고의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투광기용 렌즈는 서로 



교환하여 조립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독

립하여 거래되거나 거래될 가능성이 있고, 호환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

체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물품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

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

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

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

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8후2900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후274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갑 제27호증, 을 제3, 4, 8 내지 12, 16, 20, 21, 22, 23, 2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자동차, 중장비, 선박 등에서 작업등 등으로 사용되는 LED 투광기는 전면

의 보호덮개와 후면의 하우징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간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투광기용 렌즈’와 반사경을 밀착하여 강제결합한 후 여기에 PCB 기판을 결합

한 결합체를 배치하고 다시 이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다.

      나) 자동차 관련 잡지인 ‘트럭 특장차’ 2012년 20호에는 ‘부품류’ 항목에서 피고

가 운영하는 광성오토 측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다양

한 제품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 ‘LED 원형테일

램프’란에는 오른쪽 사진과 같이 ‘LED 원형테일램프

(MODEL NO : KT11-R)'의 완성품 사진과 함께 그 

제품명 아래에 “본 제품의 렌즈와 반사경은 특허출원 

제품으로 무단복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

가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위 원형테일램프의 

부품인 다양한 색상의 렌즈 사진이 게재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적용된 사각형의 ’

투광기용 렌즈‘ 사진(붉은 색 사각형 내 사진)도 게재

되어 있으며, ’LED WORK LAMP'란에는 이 사건 등

록디자인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 사각형의 ‘투광기

용 렌즈’가 장착된 ‘LED 사각 작업등(모델명 : 

LK85-3)’의 완성품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또한 ’트럭 

특장차‘ 2015년 24호에도 ’부품류‘ 항목에 위와 동일한 내용이 위와 동일한 사진과 함

께 소개되어 있다.

       다) 피고가 운영하는 광성오토 측은 완성품인 작업등을 판매하는 것 외에도 

2013. 8. 5. 큐브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에 완성품인 작업등의 부품인 렌즈만을 별도로 

판매하기도 하였다.



       라) 국내 인터넷 쇼핑몰인 쿠팡에서는 ‘뉴SM-5-XE, SE, PE’ 차량에 장착할 수 

있는 ‘LED 실내등’과 관련하여 ‘ ’와 같은 형상의 LED 실내등용 확산렌즈 제

품이 판매되고 있고, 국내 인터넷 쇼핑몰인 옥션에서도 ‘조명용 LED 원형기판 + 렌즈 

세트’가 판매되고 있는데, 그 중 렌즈 부분은 ‘ ’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LED 조명기구 인터넷 쇼핑몰인 LEDJOY(www.ledjoy.co.kr)에서는 ‘ ’, 

‘ ’와 같은 형상의 LED 렌즈가 판매되고 있다. 

       마) 중국의 조명기구 제조업체인 Bicom Optics사(社)는 웹사이트에서 

‘ ’와 같은 형상의 LED 투광등용 렌즈 제품 다수를 광고하고 있고, 글로벌 인

터넷 쇼핑몰인 알리바바(Alibaba)에서는 중국의 조명기구 제조업체인 Darkoo Optics사

(社)가 제조한 ‘ ’, ‘ ’와 같은 형상의 LED 투광기용 렌즈가 광고‧판매

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조명기구 관련 인터넷 쇼핑몰인 Lightstrade는 웹사이트

(www.lightstrade.com)에서 LED 렌즈를 비롯하여 리플렉터(Reflector), 램프커버(Lamp 

Cover/Shade) 등 다양한 조명기구 부품들을 각 부품별로 구분하여 조명기구 부품

(Lighting Components) 항목에 게시하고 있고,  ‘ ’와 같은 형상의 LED 투광

기용 렌즈도 광고‧판매하고 있다.



     바) 원고가 운영하는 송학산업 측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투광기 제품(모델명 : 

SH-L107, 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과 피고가 운영하는 광성오토 측이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을 적용한 투광기용 렌즈를 부품으로 사용하여 조립한 후 판매하는 투광기 제품

(모델명 : LK85-3, 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은 모두 ‘보호 덮개, 투광기용 렌즈, 반사

경, PCB 기판, 하우징’의 5개 주요 구성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원고 제품의 부품인 

반사경에 피고 제품의 투광기용 렌즈를 결합하여도 조립이 가능하고, 아래 사진과 같

이 원고 제품에 피고 제품의 투광기용 렌즈와 반사경을 결합한 부품(투광기용 반사판)

을 결합하여도 조립이 가능하다.

       사) 한편 원고　 측은 2017. 11. 29.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작업등용 렌

즈’로 정하여 ‘ ’와 같은 형상의 디자인을 출원하여 2018. 7. 13. 디자인등록(등록

번호 : 30-0950903)을 받았고, 그 후 2018. 6. 19.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LED 작

업등용 렌즈’로 정하여 ‘ ’와 같은 형상의 디자인을 출원하여 2019. 7. 12. 디

자인등록(등록번호 : 30-1015566)을 받았다.



   3) 구체적 검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투광기용 렌즈’는 완

성품이 아닌 투광기의 부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43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일반 수요자에게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를 구입하여 투광기를 제조‧판매하는 거래자에게는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

고 호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①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인 ‘투광기용 렌즈’가 부품으로 사용되는 

완성품인 투광기는 전면의 보호덮개와 후면의 하우징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간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투광기용 렌즈’와 반사경을 밀착하여 강제결합한 후 

여기에 PCB 기판을 결합한 결합체를 배치하고 다시 이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되는

바, 이와 같은 투광기의 제조방식에 비추어 볼 때, 투광기용 렌즈는 투광기를 구성하는 

다른 부품들과 반드시 함께 제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완성품 제조

자로서는 그 규격만 맞는다면 투광기용 렌즈만 구입하여 다른 반사경 및 PCB 기판 등

과도 결합 및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실제로 국‧내외 다수의 

업체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투광기용 렌즈’와 동일·유사한 형상 및 

기능을 가진 제품들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웹사이트에서 조명기구의 

구성부품을 ‘렌즈’를 비롯한 개별 부품별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피고 역시 자동

차 관련 잡지인 ‘트럭 특장차’에 최종 완성품과는 별도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투광기용 렌즈’가 디자인등록을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적용된 부품 사진을 게재하기도 하였고, 렌즈만을 별도로 판매한 경우도 있는 점, ㉢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 이외에도 다수의 업체들이 사건 등록디자

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완성품을 거래하고 있어[특

히, 정복전장 측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LED 램프(‘ ’, 

‘ ’, 갑 제39호증)의 경우 집광렌즈의 수나 그 배치 등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투광기용 렌즈’를 생산하는 업체로서는 서

로 다른 최종 생산자에게 그 부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② 게다가 위와 같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과 완성품의 제조방식 등을 고

려할 때, 비록 투광기용 렌즈나 반사판 등이 각각 다른 회사가 제조한 것이라고 하더

라도 서로 규격이 맞는다면 투광기용 렌즈만 시중에서 구입하여 교체 사용할 수도 있

다고 할 것이므로(실제로 원고 측이 제조한 반사판에 피고 측이 제조한 투광기용 렌즈

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호환의 가능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③ 비록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등록출원 당시 시행되던 이 사건 특

허청 고시의 ‘물품류 구분표’는 디자인등록출원서 작성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통일된 물

품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과 동일한 

‘투광기용 렌즈’가 이 사건 특허청 고시의 ‘물품류 구분표’에 물품의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물품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



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대상 물품이 동일‧유사하고 그 형상 역시 사각형 혹

은 원형의 판에 다수의 렌즈가 형성되어 있는 형상으로서 유사한 디자인이 다수 등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측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형상의 디자인에 대

하여 그 대상 물품을 ‘작업등용 렌즈’ 및 ‘LED 작업등용 렌즈’로 정하여 디자인 등록을 

받기도 하였다.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사용된 최종상품은 전면의 보호덮

개와 후면의 하우징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간에 사전에 미리 결합된 이 사건 등록디

자인의 대상 물품인 ‘투광기용 렌즈’, ‘반사경’ 및 ‘PCB 기판’의 결합체를 배치하고 보

호덮개 및 하우징과 렌즈 등 구성부품을 핫멜트 방식나 실리콘 접착방식으로 결합하여 

제조되는바, 이에 따라 사용자인 일반인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를 분해 또는 해체하

는 것이 불가능하고, 해당 분야의 통상업자가 이를 해체한다고 하더라도 구성부품의 

결합홈이나 결합을 위한 돌출부 등이 깨지는 등 이를 해체하기 어려워 구성부품의 교

체가 불가능하므로, 어떤 구성부품도 통상적인 상태에서 각각 하나의 구성부품만으로 

독립하여 거래될 수 없고, 그 호환성이나 호환의 가능성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2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완성품 제조자로서는 

그 규격만 맞는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투광기용 렌즈’만 구입하여 다

른 반사경 및 PCB 기판 등과 결합 및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의 대상 물품과 다른 부품들을 조립하여 최종적인 완성품을 제조하는 조립방식

에 대하여 아무런 한정이 없으므로 완성품 제조자로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핫멜트 방식이나 실리콘 접착방식 외에도 스크류 결합 등 다양



한 조립방식을 채택하여 각각의 부품들을 조립하여 완성품을 제조할 수도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의 독립거래나 호환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치수와 규격이 한국공업규격으로 정해져 있는 부품의 경우 서로 다른 

회사가 제조한 것이라도 시중에서 구입하여 교체 사용할 수 있고, 공적인 물가조사 기

관에서 발행하는 물가정보지에 명칭과 가격이 게재되는 부품의 경우 한국공업규격 등

에 그 치수와 규격이 정형화되어 있어 통상적으로 거래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

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그 치수와 규격 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 사건 등록디

자인과 동일‧유사한 명칭의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은 그 형상이나 모양은 물론 가격도 

다양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물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품의 치수와 규격이 한국공업규격 등에 정해져 있지 않거나 공적인 

물가조사 기관에서 발행하는 물가정보지에 그 명칭과 가격이 게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

더라도, 그 규격만 맞으면 부품들을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고, 해당 부품의 치수와 규

격은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여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부품의 가격도 제조 규모나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의 독립거래나 

호환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검토결과의 정리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투광기용 

렌즈’는 구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

체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물품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

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

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

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

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8후2900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후274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갑 제27호증, 을 제3 내지 6, 8, 9, 10, 16, 24, 25, 27, 2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자동차, 중장비, 선박 등에서 작업등 등으로 사용되는 LED　 　  투광기는 

전면의 보호덮개와 후면의 하우징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간에 ‘투광기용 렌즈’와 ‘반

사경’을 서로 밀착하여 결합한 물품으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조명구

용 반사판’에 PCB 기판을 결합한 결합체를 배치하고 다시 이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제

조된다.

      나) 자동차 관련 잡지인 ‘트럭 특장차’ 2012년 20호에는 ‘부품류’ 항목에서 피고

가 운영하는 광성오토 측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 ‘LED 원형테일램프’란에는 아래 사진과 같이 ‘LED 원형테일램프(MODEL NO : 



KT11-R)'의 완성품 사진과 함께 그 제품명 아래에 “본 제품의 렌즈와 반사경은 특허출

원 제품으로 무단복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위 원형테일램프의 부품인 다양한 색상의 렌즈 사진이 게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일부인 ’투광기용 렌즈‘ 부분이 적용된 사각형의 ’렌즈‘ 사진(붉은 

색 사각형 내 사진)도 게재되어 있으며, ’LED WORK LAMP'란에는 이 사건 등록디자

인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 사각형의 ‘조명구용 반사판’이 장착된 ‘LED 사각 작업등(모

델명 : LK85-3)’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또한 ’트럭 특장차‘ 2015년 24호에도 ’부품류‘ 

항목에 위와 동일한 내용이 위와 동일한 사진과 함께 소개되어 있다.

       다) 국내 인터넷 쇼핑몰인 옥션에서는 ‘LED 렌즈’와 ‘반사판’이 결합되어 있는 

‘ ’와 같은 형상의 ‘LED 44미리미터 렌즈 + 반사판’ 제품이 판매되고 있고, 국

내 인터넷 쇼핑몰인 지마켓에서도 ‘LED 반사경’과 ‘반사판’이 결합되어 있는



‘ ’와 같은 형상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라) 중국의 조명기구 제조업체인  Bicom Optics 사(社)는 웹사이트에서 

‘ ’와 같은 형상의 렌즈와 반사판이 결합된 제품을 광고하고 있고, 핀란드 

에 본사를 두고 있는 조명기구 제조업체인 Ledil 사(社)는 웹사이트에서 

‘ ’와 같은 형상의 렌즈와 반사경이 결합된 제품을 광고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조명기구 관련 인터넷 쇼핑몰인 Lightstrade는 웹사이트(www.lightstrade.com)

에서 LED 렌즈를 비롯하여 리플렉터(Reflector), 램프커버(Lamp Cover/Shade) 등 다양

한 조명기구 부품들을 각 부품별로 구분하여 조명기구 부품(Lighting Components) 항

목에 게시하고 있다.

      마) 원고가 운영하는 송학산업 측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투광기 제품(모델명 : 

SH-L107, 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과 피고가 운영하는 광성오토 측이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을 적용한 조명구용 반사판을 부품으로 하여 조립하여 판매하는 투광기 제품(모

델명 : LK85-3, 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은 모두 ‘보호 덮개, 투광기용 렌즈, 반사경, 

PCB 기판, 하우징’의 5개의 주요 구성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원고 제품의 부품인 

반사경에 피고 제품의 투광기용 렌즈를 결합하여도 조립이 가능하고, 아래 사진과 같

이 원고 제품에 피고 제품의 투광기용 반사판(투광기용 렌즈와 반사경을 결합한 것)을 



결합하여도 조립이 가능하다.

       바) 한편 원고　는 2017. 11. 29.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작업등용 반사

판’으로 정하여 ‘ ’와 같은 형상의 디자인을 출원하여 2018. 3. 27. 디자인등록

(등록번호 : 30-0950904)을 받았다.

   3) 구체적 검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조명구용 반사판’은 

완성품이 아닌 투광기의 부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39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일반 수요자에게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를 구입하여 투광기를 제조‧판매하는 거래자에게는 독립

된 거래의 대상이 되고 호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①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조명구용 반사판’이 부품으로 사용되



는 완성품인 투광기는 전면의 보호덮개와 후면의 하우징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간에 

투광기용 렌즈와 반사경을 서로 밀착하여 결합한 물품으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

상 물품인 ‘조명구용 반사판’과 PCB 기판을 결합한 결합체를 배치하고 다시 이를 결합

하는 방법으로 제조되는바, 이와 같은 투광기의 제조방식에 비추어 볼 때, 조명구용 반

사판은 투광기를 구성하는 다른 부품들과 반드시 함께 제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완성품 제조자로서는 그 규격만 맞는다면 조명구용 반사판만 구입하여 

다른 PCB 기판 등과도 결합 및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실제

로 국‧내외 다수의 업체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조명구용 반사판’과 

동일·유사한 형상 및 기능을 가진 제품들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웹사

이트에서 조명기구의 구성부품을 ‘렌즈’를 비롯한 개별 부품별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

으며, 피고 역시 자동차 관련 잡지인 ‘트럭 특장차’에 최종 완성품과는 별도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조명구용 반사판’을 구성하는 렌즈와 반사판이 디자인등록

을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일부인 렌즈가 적용된 부품 사진을 

게재하기도 한 점, ㉢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 이외에도 다수의 업

체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완

성품을 거래하고 있어[특히, 정복전장 측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LED 램프

(‘ ’, ‘ ’, 갑 제39호증)는 집광렌즈의 수나 그 배

치 등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조명구용 반사판’을 

생산하는 업체로서는 서로 다른 최종 생산자에게 그 부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② 게다가 위와 같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과 완성품의 제조방식 등을 고

려할 때, 비록 서로 다른 회사가 제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규격이 맞는다면 조

명구용 반사판만 시중에서 구입하여 교체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실제로 원

고 측이 제조한 반사경에 피고 측이 제조한 투광기용 렌즈를 결합하여 이 사건 등록디

자인과 같은 조명구용 반사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원고 제품에 피고 측이 제조한 투

광기용 반사판(투광기용 렌즈와 반사경을 결합한 것)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호환의 가능성도 인

정된다고 할 것이다.

       ③ 비록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등록출원 당시 시행되던 이 사건 특

허청 고시의 ‘물품류 구분표’는 디자인등록출원서 작성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통일된 물

품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과 동일‧유

사한 ‘조명기구용 반사판’이 이 사건 특허청 고시의 ‘물품류 구분표’에 물품의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물품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

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렌즈와 결합되는 반사경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디자인이 다수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렌즈

와 결합되는 반사경에 관한 디자인에 대하여 그 대상 물품을 ‘작업등용 반사판’으로 정

하여 디자인 등록을 받기도 하였다.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사용된 최종상품은 전면의 보호덮

개와 후면의 하우징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간에 사전에 미리 결합된 이 사건 등록디

자인의 대상 물품인 ‘조명구용 반사판’과 ‘PCB 기판’의 결합체를 배치하고 보호덮개 및 



하우징과 렌즈 등 구성부품을 핫멜트 방식나 실리콘 접착방식으로 결합하여 제조되는

바, 이에 따라 사용자인 일반인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를 분해하거나 해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해당 분야의 통상업자가 이를 해체한다고 하더라도 구성부품의 결합홈이

나 결합을 위한 돌출부 등이 깨지는 등 이를 해체하기 어려워 구성부품의 교체가 불가

능하므로, 어떤 구성부품도 통상적인 상태에서 각각 하나의 구성부품만으로 독립하여 

거래될 수 없고, 그 호환성이나 호환의 가능성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9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완성품 제조자로서는 

그 규격만 맞는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조명구용 반사판’만 구입하여 

다른 PCB 기판 등과 결합 및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과 다른 부품들을 조립하여 최종적인 완성품을 제조하는 조립방식에 대하여 

아무런 한정이 없으므로 완성품 제조자로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원고

가 주장하는 핫멜트 방식이나 실리콘 접착방식 외에도 스크류 결합 등 다양한 조립방

식을 채택하여 각각의 부품들을 조립하여 완성품을 제조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의 독립

거래나 호환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치수와 규격이 한국공업규격으로 정해져 있는 부품의 경우 서로 다른 

회사가 제조한 것이라도 시중에서 구입하여 교체 사용할 수 있고, 공적인 물가조사 기

관에서 발행하는 물가정보지에 명칭과 가격이 게재되는 부품의 경우 한국공업규격 등

에 그 치수와 규격이 정형화되어 있어 통상적으로 거래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

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그 치수와 규격 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 사건 등록디

자인과 동일‧유사한 명칭의 디자인은 적용된 제품은 그 형상이나 모양은 물론 가격도 



다양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물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품의 치수나 규격이 한국공업규격 등에 정해져 있지 않거나 공적인 

물가조사 기관에서 발행하는 물가정보지에 그 명칭과 가격이 게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

더라도, 그 규격만 맞으면 부품들을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고, 해당 부품의 치수와 규

격은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여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부품의 가격도 제조 규모나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의 독립거래나 

호환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검토결과의 정리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조명구용 

반사판’은 구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

체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물품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

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

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

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

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8후2900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후274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을 제2, 3, 6, 9, 13,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

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자동차 또는 중장비 등에 사용되는 테일램프는 반사경과 PCB 기판을 하나

의 결합체로 만들어 이를 하우징에 결합한 후 여기에 렌즈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제조

된다.

       나) 자동차 관련 잡지인 ‘트럭 특장차’ 2012년 20호에는 ‘부품류’ 항목에서 피고

가 운영하는 광성오토 측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 ‘LED 원형테일램프’란에는 오른쪽 사진과 같이 ‘LED 원형테일램프(MODEL NO : 

KT11-R)'의 완성품 사진과 함께 그 제품명 아래에 “본 제품의 렌즈와 반사경은 특허출

원 제품으로 무단복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위 원형테일램프의 부품인 다양한 색상의 렌즈 사진

이 게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LED WORK LAMP'

란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 

렌즈가 장착된 다양한 작업등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또한 ’트럭 특장차‘ 2015년 24호에도 ’부품류‘ 항목에 

위와 동일한 내용이 위와 동일한 사진과 함께 소개되

어 있다.

      다) 원고가 운영하는 송학산업의 웹사이트

(www.songhaklamp.com)에는 완성품인 ’프리마 태일

램프(백색)‘ 및 ’프리마 태일램프(청색)‘이 소개되어 있

는바, 국내 인터넷 쇼핑몰인 11번가, 옥션, 및 쿠팡에

서는 위 완성품 중 렌즈만 별도로 판매되고 있다. 

       라) 원고가 운영하는 송학산업의 웹사이트에는 ‘ ‘와 같은 형상의 ’대

우트럭 콤비램프 렌즈’와 ’ ‘와 같은 형상의 ’진도태일램프 렌즈‘가 소개되

어 있고,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조명 전문업체인 Truck-Lite의 웹사이트

(www.truck-lite.com)에는‘ ’을 비롯하여 다양한 색상과 형상의 테일램프

용 렌즈가 소개되어 있다



       마) 한편 원고　는 2017. 11. 29.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작업등용 렌즈’

로 정하여 ‘ ’와 같은 형상의 디자인을 출원하여 2018. 3. 27. 디자인등록

(등록번호 : 30-0950902)을 받았다.

   3) 구체적 검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자동차용 리어콤비네

이션 램프의 렌즈’는 완성품이 아닌 테일렘프의 부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일반 수요자에게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를 구입하여 테일램프를 제조‧판매하는 거래자에게는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고 호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①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자동차용 리어콤비네이션 램프의 렌

즈’가 부품으로 사용되는 완성품인 테일램프는 반사경과 PCB 기판을 하나의 결합체로 

만들어 이를 하우징에 결합한 후 여기에 렌즈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되는바, 이와 

같은 테일램프의 제조방식에 비추어 볼 때, 렌즈는 테일램프를 구성하는 다른 부품들

과 반드시 함께 제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완성품 제조자로서는 그 

규격만 맞는다면 렌즈만 구입하여 다른 반사경 및 PCB 기판 등과도 결합 및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실제로 국‧내외 다수의 업체들이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자동차용 리어콤비네이션 램프의 렌즈’와 동일·유사한 형상 및 



기능을 가진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고, 피고 역시 자동차 관련 잡지인 ‘트럭 특장차’에 

최종 완성품과는 별도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렌즈’에 대하여 디자인등

록을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적용된 부품 사진을 게재하기도 한 

점, ㉢ 원고는 타타대우상용차 주식회사의 프리마트럭 등에 사용되는 ‘프리마 태일램

프’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프리마 태일램프’의 부품 중 렌즈는 자체 제작하지 

않고 외국에서 구매하여 완성품을 조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국내 인터넷 쇼핑몰

에서도 ‘프리마 태일램프’의 렌즈만 별도로 판매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② 게다가 위와 같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과 완성품의 제조방식 등을 고

려할 때, 비록 서로 다른 회사가 제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규격이 맞는다면 자

동차용 리어콤비네이션 램프의 렌즈만 시중에서 구입하여 교체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호환의 가능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③ 비록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등록출원 당시 시행되던 이 사건 특

허청 고시의 ‘물품류 구분표’는 디자인등록출원서 작성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통일된 물

품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과 동일‧유

사한 ‘자동차 전조등용 렌즈’가 이 사건 특허청 고시의 ‘물품류 구분표’에 물품의 명칭

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물품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

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과 동일한 ‘자동차용 리어콤비

네이션 램프 렌즈’에 관하여 다양한 형상의 디자인이 다수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도 그 대상 물품을 ‘작업등용 렌즈’로 정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기능과 형상이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을 받기도 하였다.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사용된 최종상품은 습기나 먼지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렌즈’와 하우징이 초

음파 융착방식으로 결합하여 제조되고, 습기나 먼지 등의 유입 가능성 외에도 운행 중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충격을 견디기 어려운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클램프 결합방식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사용자인 일반인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를 

분해하거나 해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해당 분야의 통상업자가 이를 해체한다고 하더

라도 구성부품의 결합홈이나 결합을 위한 돌출부 등이 깨지는 등 이를 해체하기 어려

워 구성부품의 교체가 불가능하므로, 어떤 구성부품도 통상적인 상태에서 각각 하나의 

구성부품만으로 독립하여 거래될 수 없고, 그 호환성이나 호환의 가능성도 없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완성품 제조자로서는 그 

규격만 맞는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자동차용 리어콤비네이션 램프의 

렌즈’만 구입하여 다른 반사경 및 PCB 기판 등과도 결합 및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과 다른 부품들을 조립하여 최종적인 완성품을 

제조하는 조립방식에 대하여 아무런 한정이 없으므로 완성품 제조자로서는 여러 사정

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초음파 융착방식 외에도 클램프 결합방식 

등 다양한 조립방식을 채택하여 완성품을 제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의 독립거래나 호

환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완성품의 일부 부품의 규격이 한국공업규격에 규정된 경우라야 누가 



제조하더라도 서로 규격이 맞아 해당 부품이 독립거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그 치수와 규격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독립거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품의 치수나 규격이 한국공업규격 등에 정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규격만 맞으면 부품들을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부품의 크기 

등 규격은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여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의 독립거래나 

호환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검토결과의 정리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자동차용 

리어콤비네이션 램프의 렌즈’는 구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은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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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가. B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인지 여부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동생인 A은 건축자재와 산업용 기자재의 제조 및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유넷트코리아(이하 ‘유넷트코리아’)의 대표자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

인의 디자인권자인 B은 2008년경 그 부모가 ‘유림산업’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산업ㆍ

가정용 플라스틱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소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을1, 18호증). 

      나) 유넷트코리아는 2008년경 유림산업으로부터 슬리브 등의 제품을 구입한 것

을 비롯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당시까지 유림산업과 사이에 거래관계를 유지

해왔고, 그 과정에 A은 2009년경 유림산업에 관통 슬리브의 제작을 의뢰하면서 별도로 

금형 제조업체에 금형 제작을 위해 필요한 제품 규격 및 스케치를 전달하였으며, 유림

산업은 위 금형 제조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금형에 기초하여 관통 슬리브를 제작한 바 

있다(을2호증, 증인 A의 증언). 

      다) 한편 A 등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출원되기 전인 2007. 10. 30. 아래 도면

과 같은 ‘입상배관 고정용 클램프장치’라는 명칭의 고안에 관하여 A 등의 명의로 실용

신안등록출원을 하여 2008. 6. 19. 등록번호 제20-440679호로 실용신안등록을 받고, 그 

연장선상에서 2007. 12. 1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배관 고정용 클램프’로 하는 

아래와 같은 디자인에 관하여 유넷트코리아 명의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2008. 8. 

22. 디자인등록을 받았다(을4, 5호증).



      라) A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관통 슬리브 제작 과정에 발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2010. 4. 22. 유넷트코리아 명의로, 관통 슬리브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

고 그와 함께 명칭을 ‘방화용 입상배관 고정장치’로 하는 고안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

원도 하여, 이들에 대해 2011. 5. 20. 등록번호 제30-600221호의 디자인등록 및 2010. 

12. 8. 등록번호 제20-451427호의 실용신안등록을 받았는데, 그 등록디자인과 등록실용

신안의 주요 도면은 아래와 같다(을6, 7호증, 증인 A의 증언).



      마) 그 후로도 A은 자신이 창작한 오른

쪽 도면과 같은 관통 슬리브 디자인에 관하여 

2013. 10. 22. 유넷트코리아 명의로 디자인등록

출원을 하여 2014. 8. 27. 등록번호 제

30-759551호로 디자인등록을 받은 바 있다(을8

호증). 

      바) 한편 B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

원 당시 유림산업을 운영하는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디자인등록을 출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고, 디자인등록출원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어 이 사건 등록디자

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또한 그 외 B 명의로 디자인등록출

원 되었다가 최종적으로 등록거절된 다수의 디자인등록출원 역시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한다는 통보만 받았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

(을9~14호증, 증인 B의 증언).

    2) 구체적인 검토

      위 인정 사실과 이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A이 창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

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거나 그 착상을 구체화하지도 않고, 

창작자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도 않아 무권리자에 해당하

는 B에 의해 등록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가) 먼저 “디자인을 창작한 자”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거나 그 착상을 구체화한 사람을 의미하고, 비

록 디자인의 창작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하는 등 일부 기여를 하였더



라도 디자인의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고 구

체화하여 디자인을 완성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 창작자로 볼 수 없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B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어 디자인의 구체적인 내용 자체도 알지 못하고 단지 유림산업

을 운영하는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한다고 전해 들었을 뿐

이다. 

      다)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 이후에 A이 창작하여 유넷트코리아 명의로 

출원 및 등록한 디자인 또는 고안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도면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

은데, 을6~8호증의 디자인 또는 고안은 모두 관통 슬리브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등

록디자인과 기본적인 형태가 공통되고 다만 일부 형상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는 바, 이들은 모두 관통 슬리브에 관한 일련의 개발과정의 결과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A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창작하여 디자인 및 실용신안으

로 등록을 한 클램프 장치는 관통 슬리브에 결합하는 부품으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

의 대상 물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도 하다. 

      마)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A이 관통 슬리브에 관한 일련의 개

발과정에 창작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B의 모인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 해당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된 것이어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무권리자의 출원(이하 ‘모인출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

인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

고, 제121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를 디자인등록무효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디자인 창작 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따

라서 창작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

람(이하 ‘무권리자’라 한다)이 창작자가 한 디자인의 구성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그 디

자인 구성이 창작자가 한 디자인과 상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변경이 통상의 디자

이너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구성의 부가·삭제·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

하여 심미감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등 디자인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디자인은 무권리자의 출원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모인대상디자인의 창작자인지 여부

      가) 갑 제11호증, 을 제1, 2, 6, 7, 8,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모인

대상디자인의 창작자라고 보는 것이 옳다. 



        (1) 모인대상디자인은 종전에 공지되었던 냉매를 이용한 피부마사지기와 비교

해 볼 때, 손잡이 부분의 형상에 주된 차이가 있다(갑 제11호증, 을 제7호증). 

        (2) 피고의 창작노트에는 아래와 같이 냉피부마사지기 디자인의 창작을 위한 

여러 형태의 스케치가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종전 냉피부마사지기의 손잡이 부분의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밀어클리어’ 제품의 손잡이 부분 디자인을 참조

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2, 6호증).  



        (3) 피고는 2015. 5.경 금형제조업체인 미성정공사 대표인 ○○○에게 기존 냉

피부마사지기 제품과 손잡이 꼭지 부분의 샘플을 보여주며 기존 냉피부마사지기 제품

의 몸체 부분에 손잡이 꼭지 부분의 샘플을 결합한 형태의 냉피부마사지기 디자인 스

케치를 그려주었으며, 그에 따라 모델링 및 금형제작을 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증인 ○

○○의 증언).

        (4) ○○○은 위 냉피부마사지기 디자

인의 모델링 업무를 ♡♡♡에게 맡겼고, ♡♡

♡는 2015. 6. 10. 피고에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냉피부마사지기 모델링 도면을 이메일로 전송

하였다. 위 이메일에 첨부된 냉피부마사지기 

모델링 도면은 모인대상디자인과 동일한 디자

인이다(을 제7호증). 

        (5) ○○○은 위 모델링 도면을 기초로 

금형을 완성하여 2015. 7. 15.경 피고에게 납품

하였다(을 제8호증, 증인 ○○○의 증언).  

        (6) ○○○은 모인대상디자인의 모델링 비용으로 500,000원, 금형제작 비용으로 

약 14,000,000원을 피고로부터 받았다(을 제8, 17호증, 증인 ○○○의 증언).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디자인 및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디자인한 제품을 모델링하고 금형을 제작하는 업무를 담당했을 뿐이므로, 

모인대상디자인의 창작자는 피고가 아니라 원고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5. 16. 피고에게 아

래와 같이 크리오젠 냉피부마사지기 제품에 대한 설명 및 제안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보낸 사실, 원고가 2015. 6. 10. 모인대상디자인의 모델링과 관련하여 카카오톡 메신저

로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조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 및 갑 제1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

고가 원고로부터 전달받은 위 크리오젠 냉피부마사지기 제품에 관한 설명서를 보고 이 



사건 디자인을 창작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② 한편, 크리오젠 냉피부마사지기 제

품에 관한 디자인은 공지된 디자인에 불과하고, 모인대상디자인은 공지된 냉피부마사

지기의 손잡이 부분을 변형한 것에 그 디자인적 특징이 있는 것인데, 피고의 창작노트

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손잡이 부분의 변형은 피고의 아이디어였던 것

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2015. 6. 10. 피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디자인과 관련된 

일부 조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모인대상디자인의 핵심적인 내용인 손잡이 부분 디자

인은 그 이전에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조언으로 인해 변경된 부분은 심

미감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변경에 불과한 점, ④ 모인대상디자인의 

모델링 비용과 금형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였고, 원고는 모인대상디자인의 모델링 

및 금형과 관련하여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갑 제13, 14호증

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모인대상디자인의 창작자라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또한 원고는, 피고 주장에 의하면 피고가 완성된 디자인을 가지고 ○○○에

게 모델링을 의뢰하였다는 날짜는 2015. 5. 12.인데, 을 제6호증의 창작노트에 냉피부마

사지 제품의 디자인 관한 스케치가 기재된 것은 적어도 2015. 5. 15. 이후로 보아야 하

므로, 결국 창작노트의 스케치 부분은 이 사건 디자인을 피고가 창작하였음을 보여주

기 위해 원고와의 분쟁 이후 피고가 임의로 기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창작노트가 반드시 날짜 순서대로 기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날짜 순서대로 기재되었다는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최소한 2015. 

5. 30. 이전에 스케치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을 제6호증 12, 13쪽 참조), 

2015. 5. 30.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기도 전이므로, 창작노트에 기재된 스

케치가 원고와의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사후에 임의로 기입한 것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모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실질적 동일 여부 

      아래 대비표와 같이 모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심미감에 있어 

차이가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으로 판단되고,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다.

    4) 원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인지 여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6. 10. 모인대

상디자인을 피고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등록디

자인을 A 명의로 출원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가 모인대상디자인과 무관하게 독

자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원고 또는 A이 디자인등록받을 권리를 승계하였지 여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7. 3. 피고에게 이 사건 등록디자인

에 관한 출원번호통지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

실만으로 원고 또는 A이 창작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

록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소결

      원고 또는 A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라고 인정

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에 의한 디자인출원에 해당한다. 

나.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의 출원에 의한 것이어서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

항 본문,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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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가.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인지 여부

  1) 물품의 대비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깁스환자용 신발’이고 선행디자인의 대상물품은 ‘깁스 신

발’이다. 양 물품은 사회통념상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 

  2) 외관의 대비

   가)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

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

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종전의 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15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797 

판결 등 참조).

   나)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을 대비하면 위 표와 같다.



   다) 공통점 및 차이점

    (1)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들이 있다.

     ① 바닥부, 발을 감싸는 덮개부, 덮개부를 결착하는 한 쌍의 결착부로 구성된다. 

     ② 덮개부는 전방과 후방이 개방되어 있고, 그 측면은 대략적으로 삼각형을 이루

는 전방부와 사각형을 이루는 후방부, 그리고 이들을 이어주는 좁은 폭의 중앙부의 3

개 구역으로 구분되며, 전방부와 후방부의 상단에 결착부가 형성되어 있다.

     ③ 덮개부의 후방부 상면이 발뒤꿈치 쪽으로 갈수록 높게 형성되고 발뒤꿈치 부

분이 반구형상으로 개방되어 있으며, 양 측면에는 통풍구가 형성되어 있다.

 



     ④ 결착부에는 두 개의 띠 형태의 고정밴드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일측에는 원형

의 고정구가 배치되어 덮개부와 결합되어 있다.

     ⑤ 바닥부는 전면과 후면이 반구형상인 장방형으로 미끄럼방지 돌기가 다수 형성

되어 있고, 그 밑창에는 중앙을 경계로 상측 좌우에 상향 배수 홈이, 하측 좌우에 하향 

배수 홈이 각각 경사지게 형성되어 있다. 

    (2)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들이 있다.

     ㉮ 덮개부 양 측면에 형성된 통풍구의 형상이 서로 다르다.

     ㉯ 결착부 일측에 배치된 원형 고정구의 형상 및 모양이 서로 다르고, 배치 순서

가 서로 어긋난다.



     ㉰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달리, 전방․후방 덮개부의 각 하단과 바닥부 뒤

꿈치 부분 및 밑창 전․후단부에 일정한 문양이 형성되어 있다.

     ㉱ 밑창에 형성된 무늬의 형상과 모양이 서로 다르다.

 

    (3) 원고의 나머지 차이점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선행디자인은 두 개의 결착부가 결착된 각도와 높이에 차이가 있는 반면

에 등록디자인은 양 결착부가 결착된 각도와 높이가 같은 점에서 서로 다르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등록디자인의 디자인의 설명 중 ‘본 디자인은 신발의 발등부위를 두 가닥

의 벨크로를 이용하여 깁스의 형상과 크기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기재와, 선행디

자인의 디자인의 설명 중 ‘본원 디자인은 환자의 깁스 모양이 달라 끈의 방향을 마음

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양 디자인에서 결착부가 결착된 각도와 

높이는 대상물품인 깁스 신발을 사용(착용)할 때에 다양하게 조절(조정)이 가능한 것으

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지적하는 결착부의 결착 각도와 높이는 고정된 디자인 

요소의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전체적인 대비 관찰

    (1) 양 디자인의 공통점 ① 내지 ④는 디자인 대상물품(깁스 신발) 수요자의 주의

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으로서 구조적 특징을 잘 나타내면서 양 디자인의 전체적 심미

감을 형성하는 부분이다. 양 디자인은 이러한 공통점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인하여 전

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갖는다.

     (가) 즉, 양 디자인의 공통점 ①은 깁스 신발의 전체적인 구성

(바닥부, 덮개부, 결착부)에 관한 것이고, 공통점 ②․③은 그중에서 

덮개부의 전체적인 형상에 관한 것이며, 공통점 ④는 그중에서 결

착부의 형상에 관한 것이다. 

     덮개부의 구체적인 형상을 살펴보면, 양 디자인은 모두 덮개

부 측면이 대략적으로 삼각형을 이루는 전방부와 사각형을 이루는 

후방부, 그리고 이들을 이어주는 좁은 폭의 중앙부로 구성되어 있

다는 점에서 디자인 창작의 주요모티브가 같다. 그리고 덮개부의 

후방부 상면이 발뒤꿈치 쪽으로 갈수록 높게 형성되고 발뒤꿈치 부

분이 반구형상으로 개방되어 있으며, 양 측면에는 통풍구가 형성되

어 있는 공통점 ③으로 인하여, 양 디자인은 모두 전체적으로 깁스

를 한 환자의 발을 안정적으로 감싸는 심미감을 갖는다.

     여기에 공통점 ④가 더해져 양 디자인은 모두 두 개의 결착부 일측에 원형 고정

구가 좌우 대칭으로 형성됨으로써 대칭적이고 안정적인 심미감을 준다.

     이처럼 양 디자인의 공통점 ① 내지 ④는 깁스 신발의 전체적인 형상을 좌우하는 

지배적인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

을 갖는다.



      (나) 게다가 양 디자인의 공통점 ②․③ 부분은 대상물품인 깁스 신발의 사용형

태와 용도를 고려할 때 깁스 신발의 덮개부의 형상에 관한 것으로서 수요자에게 잘 보

이는 부분으로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을 좌우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앞서 살핀 바

와 같이 양 디자인은 공통점 ②․③으로 인하여 덮개부의 측면 및 후면의 전체적인 형

상이 유사하고, 또한 양 디자인은 덮개부의 측면에 통공부로 기능하는 구멍을 뚫어 그 

구멍의 형상으로 무늬를 형성하여 일치된 창작적 모티브를 보여준다.

     양 디자인의 공통점 ④ 역시 대상물품인 깁스 신발의 수요자가 깁스 신발을 착용

하였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결착부의 형상에 관한 것으로서 수요자의 많은 주의를 끄는 

부분이다. 앞서 살핀바와 같이 양 디자인은 두 개의 결착부를 가지고 있고, 각 결착부

의 일측에 원형 고정구를 좌우 대칭으로 형성되어 있어 이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유사

한 심미감을 준다.

    (2) 양 디자인의 공통점들 중에서 공통점 ②의 덮개부 측면의 형상과 공통점 ③처

럼 후방 덮개부 측면에 일정한 무늬의 통풍구를 형성한다는 창작 모티브는, 대상물품

인 깁스 신발과 관련하여 선행디자인에서 새롭게 나타난 참신한 것으로서 그 중요도를 

높게 보아야 한다.

     (가) 갑 제25~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리를 다친 환자용 신발에 관한 디자

인 분야에서 아래의 디자인들이 선행디자인보다 앞서 공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공지디자인들의 덮개부는 단순히 발의 옆면을 덮는 형상으로 별다른 구

획이 없이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선행디자인과 등록디자인

은 덮개부 측면이 삼각형 형상의 전방 덮개부, 사각형 모양

의 후방 덮개부, 이 둘을 연결하는 중앙 덮개부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위 공지디자인들의 덮개부에는 통풍구가 형성되

어 있지 아니한 반면에, 선행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은 통풍구

로 기능하는 구멍을 뚫어 무늬를 표현하여 독특한 심미감을 

주고 있다.

     (다) 갑 제6, 8, 10, 15, 17,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행디자인이 출원된 

이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덮개부 형상과 통풍구 형성의 창작 모티브를 보여주는 아래

의 관련디자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양 디자인에는 차이점 ㉮ 내지 ㉱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러한 차이점들은 대상

물품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디자인 전체에

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은 미세한 부분에 불과하여 앞서 살펴본 공통점 ① 내지 ④에 

의하여 형성되는 공통된 지배적 특징에 따른 유사한 미감을 넘어서는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에 이르는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

     (가) 양 디자인은 덮개부 양 측면에 형성된 통풍구의 구체적 형상이 서로 다르기

는 하다(차이점 ㉮). 

     그러나 양 디자인은 깁스 신발의 덮개부에 구멍을 뚫어 무늬를 형성하는 창작적 

모티브를 공유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유사한 심미감을 갖는데다가, 앞서 살핀 바와 같

이 양 디자인은 공통점 ① 내지 ③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덮개부의 형상이 매우 유사하

다. 그리고 양 디자인의 통풍구 형상은 구체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나 크게 보아 방사

상(放射狀)으로 배치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시선을 가운데 쪽으로 집중시키거나 가장

자리 쪽으로 확산시키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러한 인상을 주

는 디자인 요소는 방사상 대칭 형상의 꽃잎이나 과일 등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비교적 

간단한 모티브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양 디자인은 통풍구의 구체적 

형상이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공통된 지배적 특징에 따른 유사한 

미감을 넘어서는 차이를 불러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 디자인은 결착부 일측에 배치된 원형 고정구의 형상 및 모양이 서로 다

르고, 배치 순서가 서로 어긋나는 차이가 있기는 하다(차이점 ㉯). 

     그러나 고정구의 형상은 고정구의 크기에 비추어 볼 때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

일 뿐만 아니라 디자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은 미세한 부분에 불과하다. 또한 

양 디자인의 고정구가 배치되는 순서가 서로 어긋나기는 하나, 방향에만 차이가 있을 



뿐 고정구가 각 결착부의 일측에 서로 대칭되도록 위치하여 있어 이로 인하여 발생하

는 유사한 심미감을 넘어서는 정도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또한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달리, 전방․후방 덮개부의 각 하단과 바닥

부 뒤꿈치 부분 및 밑창 전․후단부에 일정한 문양이 형성되어 있고, 양 디자인은 밑

창에 형성된 무늬의 형상과 모양이 서로 다르기는 하다(차이점 ㉰․㉱). 그러나 이는 

모두 수요자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에 불과하여, 거래 시와 사용 시에도 수요자들

에게 지배적인 미감을 형성하는 부분이라 보기 어렵다.

  3) 대비 결과의 정리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

찰하여 볼 때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므로 세부적인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

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등록디자인

은 전체적으로 선행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서, 선행디자인

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공통점들은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

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이므로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의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무릇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

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지만(대

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등 참조),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

라고 할 수 없으므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

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1, 14, 25, 26, 2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등록디자인 및 선행디자인과 같은 디자인 분야 즉 다리를 다친 환자용 신발

에 관한 디자인 분야에서 다음의 디자인들이 공지되어 있는 사정을 알 수 있다. 

    (1) ⓐ․ⓑ․ⓔ 디자인처럼, 바닥부, 덮개부, 한 쌍의 결착부가 아닌 다양한 형상으

로 이루어진 디자인이나 바닥부와 덮개부가 일체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디자인도 공지

되어 있다.

    (2) ⓒ․ⓓ 디자인처

럼 덮개부의 후방이 개방

되어 있지 아니하고, 덮

개부가 3개의 구역으로 

구분되지 아니하며, 덮개

부에 통풍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디자인들도 공

지되어 있다. 

    (3) ⓐ․ⓑ 디자인처

럼 결착부가 없거나 띠 

형태가 아닌 디자인도 다양하게 공지되어 있다. ⓐ 디자인처럼 바닥부에 미끄럼방지 

돌기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디자인도 이미 공지되어 있다.

   다) 위 가)항의 법리를 기초로 위 나)항과 같은 사정까지 종합하여 볼 때, 등록디자



인과 선행디자인의 앞서 본 공통점들은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디

자인 요소들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이고, 이와 달리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앞서 본 공통점들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라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또,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그 물품류 구분을 같이하는 운동화처럼 단순

한 형태의 것으로서 옛날부터 사용되어 오던 것이거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으로 그 디자인의 유사범위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하므로, 등록디자

인과 선행디자인의 앞서 본 공통점들만으로 유사하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

장한다. 그러나 다음의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갑 제6~20, 22, 23, 25~28, 31, 3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 검색어를 ‘깁스 신발’로 하여 

디자인 검색을 하였을 때 등록디자인의 출원 이전에 앞서 본 ⓒ 디자인을 비롯하여 약 

19개의 디자인이 출원․등록된 것으로 검색되는 사실, 같은 방법으로 특허 검색을 하

였을 때 등록디자인의 출원 이전에 공고된 특허 41건, 공개된 특허 73건의 검색결과가 

검색되는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런데 ‘깁스신발’을 검색어로 하여 검색된 특허 검색 결과는 ‘깁스용 신발의 

보호커버’ 등 ‘깁스 신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도 포함하는 것이다. 디자인 

검색결과는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19개의 디자인만이 검색된다. 깁스 신발과 관련

하여 가장 먼저 공지된 것으로 보이는 ⓒ 디자인의 경우 그 출원일자가 1987. 9. 1.으

로서 비교적 최근에 속한다. 물품류 구분은 디자인 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

하다. 



   다) 위 나)항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가)항의 점들만으로는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인 ‘깁스환자용 신발’이 운동화처럼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

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점을 추단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

지 아니한다.

다. 결론

 이상과 같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나머지 무효사유 주장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

이 그 디자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취소되어야 할 원고 주장의 위법사

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가.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5와 유사한 디자인인지 여부

  1) 물품의 대비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5의 대상물품은 모두 ‘원형덕트 연결용 이음관’으로 동일하

다(이러한 대비의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도 없다).

  2) 외관의 대비

   가)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

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

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종전의 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15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797 

판결 등 참조).



   나)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5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을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

   다) 공통점 및 차이점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5는, ① 

몸체가 부드럽게 구부러진 원통형으로 

‘ㄱ’자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② 

오른쪽 대비 표에서 보는 것처럼, 몸체 

중앙에 일정한 간격으로 4개의 제1돌출

부가 형성되었고 제1돌출부 간의 간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③ 양 단부에 제1돌출

부보다 폭이 두꺼운 형상의 제2돌출부가 한 개씩 형성되었고, 양 디자인에 형성된 제2

돌출부의 크기나 폭이 거의 동일한 점, ④ 양 단부에 개스킷부 등이 형성되지 않아 턱

이 없이 매끄럽게 형성된 점 등에서 공통점이 있다. 

   다만, 등록디자인은 제2돌출부에 총 6개의 함몰부가 형성된 반면에, 선행디자인 5의 

경우 함몰부가 형성되지 않은 점에 있어 차이가 있다.

   마) 전체적인 대비 관찰

    (1) 공통점 ①은 양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모두 ‘원형덕트 연결용 이음관’



으로 가로와 세로 방향의 원형덕트를 잇는 과

정에서 생기는 것으로서, 기본적 형태 또는 기

능적 형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중요

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이러한 점에 대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도 없다).

    (2) 공통점 ② 내지 ④는 양 디자인의 대상

이 되는 물품 ‘원형덕트 연결용 이음관’의 중앙

에 위치하여 사용 시와 거래 시에 수요자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에 해당한다. 

양 디자인은 모두 양 단부에 비교적 두툼한 제2돌출부가 하나씩 형성되어 경계를 이루

고 그 바깥쪽은 별다른 턱이나 무늬 없이 매끈한 형상으로 형성되어 깔끔한 심미감을 

준다. 또한 제2돌출부 내부에는 거의 동일한 간격과 비율로 총 4개의 제1돌출부를 두

어 좌우 대칭을 이뤄 안정적인 심미감을 준다. 또한, 양 디자인의 제1돌출부 및 제2돌

출부는 거의 동일한 두께 및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되었다. 이

로 인하여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중심이 잘 잡힌 안정적인 심미감을 가져

온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3) 갑 제19~23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등록디자인의 함몰부는 제2돌출부를 형성하는 장치의 종류에 따라 

형성되거나 형성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알 수 있고, 이는 등록디

자인의 출원 당시 통상의 디자이너에게 자명한 사항에 해당한다(이

러한 점에 대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도 없다). 아래 표에서 보

는 것처럼 선행디자인 1~3에서도 제2돌출부상의 함몰부가 공통적으로 얇게 눌러진 형

상으로 등록디자인의 함몰부와 거의 동일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등록디자인의 함몰부는 제2돌출부를 형성하는 장

치 종류의 선택에 따라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결과에 불과한 것이어서 창작성을 비교적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여기에다 등록디자인의 제2돌출부에 형성된 함몰부는 전체 디

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크기에 비추어 세밀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까지 보태어 볼 때,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5와 달리 제2돌출부에 함몰

부가 형성되어 있다는 차이점은 양 디자인의 미감적 가치를 달리하는 데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미세한 정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대비 결과의 정리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5와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볼 때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므로 세부적인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등록디자

인은 전체적으로 선행디자인 5와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서, 선행디

자인 5와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5의 공통점 중에서 제1돌출부와 관련한 부분은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에 해당하여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2) 무릇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

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지만(대법

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등 참조),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

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

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오른쪽 표에서 보는 것처럼 선행디자인 1, 2, 3의 ‘원

형 덕트 연결용 이음관’에 관한 공지 디자인들에서도, 제1돌출부의 

개수, 제1돌출부들 사이의 간격, 제1돌출부와 제2돌출부의 두께 비

율 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등록디

자인과 선행디자인 5의 공통점은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이라

고 하더라도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

이 그 외에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디자인 요소들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이고, 이와 달리 위 공통점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

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라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5의 위 공통점의 중요도를 낮게 보아

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론

  이상과 같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5와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33

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무효사유 주장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그 디자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

결은 결국 위법하다.



◈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가. 선행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③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을 한 후에 제52조, 제56조 또는 제90조 

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

원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

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은 제1항에도 불구

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

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

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선출원)

       ①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은 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 공지·공

용된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규성에 관한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성을 잃게 되

거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디자인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

므로, 제3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진 자가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는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되

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둔 것이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후1341 판결 참조).      

      한편,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는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

정하고 있는바, 이는 디자인 개발 후 사업준비 등으로 미처 출원하지 못한 디자인에 

대하여 출원의 기회를 부여하는 신규성 상실 예외 제도의 취지상 이와 같이 이미 출원

되어 공개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재출원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디자인 출원의 시점에서 이미 출원의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취급하더라도 디자인의 고안자에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기 때

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3)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전제사실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4. 15. 

선행디자인을 출원하면서 디자인등록출원서를 통하여 출원공개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

라 선행디자인은 2018. 5. 4. 출원공개가 되었으며, 원고는 그로부터 12개월 이내인 

2018. 5. 6. 이 사건 출원디자인을 출원하면서 선행디자인에 대해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선행디자인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출

원일인 2018. 5. 6.보다 앞선 2018. 5. 4. 출원공개된 이상, 선행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선행디자인에 대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본문의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등록공보에 의한 공지여부와 관련

하여 제33조 제3항 본문에서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은 디자인공보에 동일·유사의 다

른 디자인이 게재되어 있으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항 본문은 선출원된 디자인에 관한 출원서

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

일하거나 유사한 후출원 디자인에 대하여, 선출원된 디자인에 관한 출원서가 출원공개

(제52조), 등록공고(제90조 제3항) 등에 의해 디자인공보에 게재되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① 디자인보호법 제36조가 예외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

리를 가진 자가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는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

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신규성 상

실의 예외 규정을 둔 것인 반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항은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

인이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신규성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같은 법 제46조의 선출원

의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출원디자인의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후

출원의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으로서(이른바 ‘확대된 선출원’이

라 한다) 양 규정은 규정의 취지가 서로 다른 점, ② 비록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항 

단서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확대된 선출원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

다고 하더라도 이는 확대된 선출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33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확대된 선출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후출원 디자인

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아 디자인등록이 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

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

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

고 2005후10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검토

     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대비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골프퍼터 헤드’는 선행디자인의 대상 물품

인 ‘골프클럽용 헤드{a golf club head}’와 그 용도 및 기능이 동일하여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

     나) 디자인의 대비

       (1) 도면의 대비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전제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 있

는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평면도를 중심으로 대비하면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공통점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을 대비하면, 양 디자인은 모두 ① 골프채 

정면의 클럽페이스 부분, 골프채 밑바닥의 소울(Sole) 부분, 소울 부분과 클럽페이스 부

분에 부착되어 클럽 헤드 부분의 샤프트(shaft, 자루)를 끼우는 구멍인 호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 ’ 및 ‘ ’과 같이 클럽페이스가 민

무늬인 직사각형의 형상인 점, ③ ‘ ’ 및 ‘ ’과 같이 소울이 클럽페

이스와 직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점, ④ ‘ ’ 및 ‘ ’과 같이 소울

의 형상은 사다리꼴로서 호젤과 먼 쪽에는 사다리꼴의 긴 변이 형성되고, 호젤과 가까

운 쪽에는 사다리꼴의 긴 변의 1/6정도 비율로 짧은 변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⑤ 호젤

이 소울과 클럽페이스에 접하여 소울의 짧은 변에 가깝게 부착되어 있는 점, ⑥ 

‘ ’ 및 ‘ ’과 같이 호젤이 소울의 바닥면과 좌측기준으로 약 60° 정도으의 

각도를 이루어 결합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3)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차이점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호젤과 클럽페이스가 결합된 지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클럽페이스가 호젤의 외측으로 더 연장되어 있으나

(‘ ’), 선행디자인은 클럽페이스가 호젤의 외측으로 연장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에서 차이가 있다.

       (4) 판단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선행디자인에서 발견되는 공통점 ① 내지 ⑤와 같은 

형상은 위 대상 물품의 특성상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으로서 지배적

인 특징에 해당하여 디자인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갖도

록 한다.

          반면 차이점은 호젤과 클럽페이스가 결합되는 위치를 변경한 정도의 단순한 

변형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변형은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해당하여 새로운 미감

적 가치를 창출한 부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지배적

인 특징으로부터 기인하는 공통적인 미감을 능가하는 다른 미감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

렵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전체적으로 심미감에 있어서 차

이가 없는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5) 이 부분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T자형 퍼터인 반면, 선행디자인은 L자형 퍼

터로서, 양 디자인은 구조적 명칭 내지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유사하지 않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

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디자인보호법 제2조)인바, 설령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는 다른 구조적 명칭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기능을 위하여 



창작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구조적 명칭 내지 기능은 디자인의 형상 등을 대

비할 때 판단요소가 아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각 디자인의 설명에 “토우쪽에 무게 및 

소울의 크기를 넓게 하고 힐쪽에는 소울이 작아지게 한 구성의 새로운 고안(신고안)의 

퍼터이고, 퍼팅시 토우가 심하게 플로우 되고(toe flow라 함), 또한 토우가 들린 채 임

팩트나 팔로우 슬루하여 잘못된 퍼팅을 하기 쉬운데 이를 피하기 위한 퍼터 헤드이며, 

종래의 블레이드 형 퍼터와 다르고, 근래의 마렛 퍼터와도 다른 독특한 새로운 스타일

의 구성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양 디

자인 간에 구조상, 기능상의 차이도 없어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토결과의 정리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의 관계에

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의 관계에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

은 적법하다.



◈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에 의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 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본문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기에 해당할 때에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

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4호에서 

그 제출시기 중 하나로 ‘디자인등록무효심판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를 들고 있다

(이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라고 한다).

    2) 디자인보호법은 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 공

지․공용된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규정 참조). 그러나 이러한 신규성

에 관한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성을 잃게 되거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디자인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3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는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둔 것이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후1341 판결 등 참조).

    3) 한편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디자



인이라는 점은 디자인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신규

성 상실의 예외 규정에 해당함은 디자인의 공지 등을 부인하는 디자인권자가 주장․증

명하여야 한다.

  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 가부

    선행디자인 1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사실은 당사자 사

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에 대해서 신규성 상실의 예

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

펴본다.

    1)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8, 9, 20호증, 을 제9 내지 15호증, 을 제22호증, 을 제24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 △△△은 1979. 1. 23.경부터 시흥시 마유로000번길 00(〇〇동)에서 ‘건

일브론즈밸브’라는 상호로 청동밸브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다(을 제12호증 27면).

      나) 피고 △△△은 ○○○ 또는 ♡♡♡(상호명: 디자인 온지)을 통해 선행디자인 

1 책자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카탈로그를 제작·반포하여 왔는데, 각 카탈로그의 마지막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는 ‘본 카탈로그의 사양은 제품의 개선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의 기재 아래 다음과 같은 영문과 숫자가 기재되어 있다.



      다) 건일브론즈밸브의 2016. 10. 1.부터 2016. 12. 31.까지 디자인 온지에 대한 기

간별 거래보고(을 제14호증)에 의하면, 선행디자인 1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016. 10. 

1. 신문사광고비용 7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2016. 10. 27. ‘카다록 디자인

비용 외 제품촬영비용 739,200원’ 및 ‘카다록(24p)/A4(국4절)비용 2,640,000원’ 합계 

3,456,200원을 매입한 것으로, 2016. 12. 2. 위 외상 매입에 대해 3,456,200원을 출금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피고 △△△은 위 기간별 거래보고 기재와 같이 2016. 12. 2. 

○○○(디자인 온지)에게 3,456,200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은 2016. 10. 31. 공급

받는 자를 피고 △△△(건일브론즈밸브)으로 하여 위 금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을 제22호증).

      라) 건일브론즈밸브 웹사이트 메인화면(갑 제20호증) 가운데 하단에는 

‘ ’과 같이 카탈로그를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고, ‘다운로

드’ 부분을 클릭하면 파일명이 ‘2016_catalog.pdf'인 선행디자인 1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위 웹사이트를 관리하는 업체는 피고들의 선행디자인 1 파일의 게시일자 문



의에 대해 2017. 1. 6.경이라는 취지의 이메일 회신을 하였다(을 제24 내지 26호증).

      마) 한편, 건일브론즈밸브 웹사이트에서 제품소개/청동 볼밸브/10K SP 조인트 

청동 볼밸브[KB-201]를 순차적으로 클릭하면 오른쪽 중단 화면에 선행디자인 1 웹 화

면이 나오고, 그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Date: 2017-01-07 13:09'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제27호증).

    2) 검토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점은 디자인의 공지 등을 부인하는 디자

인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

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이 게재된 카탈로그의 반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디자

인등록출원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을 제7, 8, 18, 24 내지 27호증은 선행디자인 1 파일 또는 선행디자인 1 웹 

화면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2017. 12. 22.)로부터 역산하여 12개월 이내에 최

초로 건일브론즈밸브 웹사이트에 게시되었음을 인정하기 위한 자료가 될 수 있음은 별

론으로 하고, 선행디자인 1 책자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역산하여 12개

월 이내에 반포된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증인 ♡♡♡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디자인 온지를 운영하면서 선행디자인 1 

책자에 관하여 대금을 미리 지급받은 후 2017. 1.경에 건일브론즈밸브에게 납품하였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 작성의 사실확인서(을 제16호증)에는 ♡♡♡이 선행디자

인 1 책자를 2016. 12. 말에서 2017. 1. 초 사이에 납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증인의 증언 및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건일브론즈밸브의 ♡♡♡(디자인 온지)에 대한 기간별 거래보고(을 제14호



증) 기재에 의하면, 건일브론즈밸브는 2016. 10. 27. 디자인 온지로부터 선행디자인 1 

책자를 매입한 것으로 기재하면서 ‘카다록 디자인비용 외 제품촬영비용’의 수량을 ‘24’

로 하고, ‘카다록(24p)/A4(국4절)’의 수량을 ‘2,000’으로 기재하였다. 위 기재에 의하면, 

선행디자인 1 책자는 쪽수에 비례하여 구체적인 단가가 정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거래보고에 기재된 쪽수는 완성된 선행디자인 1의 쪽수와 일치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

면 위 거래보고 기재 당시 선행디자인 1 책자가 상당한 정도로 완성된 상태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함이 원

칙이고(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원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

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이 2016. 10. 31. 선행디자인 1 책자 제작을 포함한 10월의 공급가

액을 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을 제22호증)에 비추어 보더라도 2016. 10. 

31. 당시 선행디자인 1 책자는 이미 제작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거래실정에 맞는다.

        ③ 증인 ♡♡♡은 이 법정에서 건일브론즈밸브와 디자인 온지 사이에 2011년

부터 줄곧 카탈로그 제작 등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증언하면서도, 건일브론즈밸

브에게 선금을 요구하여 받은 경우는 선행디자인 1 책자에 대해서만 정확히 기억을 할 

뿐,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후불로 받은 적도 있다고 하는 등 명확히 진술을 하지 않

고 있고, 2016년에 선금을 요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6년에 선금을 받았다는 증언도 위 기간별 거래보고에 기재

된 ‘외상매입’이라는 내용과 일치되지 않는다.

        ④ 한편, 건일브론즈밸브가 위와 같이 기간별 거래보고에 2016. 10. 27. 카탈로



그의 구체적 내용까지 기재하고, 2016. 12. 2. ○○○(디자인 온지)에게 3,456,200원을 이

체하고, 기간별 거래보고에 ‘출금 외상매입’이라고 기재한 점까지 고려하면, ♡♡♡은 

2016. 10. 27.경 건일브론즈밸브에게 선행디자인 1 책자를 납품하고, 2016 10. 31.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2012. 12. 2.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거래관념에 

부합한다.

        ⑤ 게다가 각 카탈로그 책자 마지막 면의 일련번호에 대해 살펴보면, 'KI'는 '

건일‘을, 'CL'은 ’카탈로그‘를, 'Rev.'는 ’Revision'을 각 뜻하는 것으로 보이고, 'Rev. ○

/' 옆에 있는 숫자는 발행연도 또는 발행연도와 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선행디

자인 1 파일명이 ‘2016_catalog.pdf'인 점까지 고려하면, 선행디자인 1 책자는 2016년도

에 발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⑥ 또한, 각 카탈로그 책자 마지막 면의 ’KI-CL'의 ‘○○-○○’에 관하여 살펴

보면, 2013년도 카탈로그(갑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경우 'Rev. ○/' 옆에 2016.06.이라

고 기재하였는데, 그중 ‘13-06’은 위 연월의 약어로 보이는 점에다가 앞서 ①, ②, ④에

서 본 사정들과 같이 보면, 선행디자인 1 책자 마지막 면의 ’KI-CL' 우측의 ‘16-10’이 

2016. 10.의 약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이에 대해 증인 ♡♡♡은 이 법정에서 

‘16-10’ 중 ‘16’은 2016년도를 의미하지만, ‘10’은 제작 난이도를 뜻하는데, 선행디자인 1 

책자의 경우 난이도가 가장 높아서 ‘10’을 기재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선행디자인 1 

책자의 경우 전년도 카탈로그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디자인의 

상당 부분 또한 기존의 디자인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분량도 전년도에 비하여 대

폭 줄어들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2018년도 

카탈로그(을 제13호증)의 경우 2018년도에 발행되었음에도 종전과 같이 ‘16-10’을 그대

로 기재하고 있긴 하나, 이는 원고가 피고 △△△ 등을 상대로 선행디자인 1을 확인대



상디자인으로 하여 권리범위확인(적극) 심판(특허심판원 2017당3729)을 제기한 이후에 

발행된 카탈로그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의 증언과 같이 카탈로그의 일

련번호의 의미를 해석하기는 곤란하다.

        ⑦ 위와 같은 사정들에 카탈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 반포되는 것이 사회통

념이고, 제작한 카탈로그를 배부, 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어서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

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의 반포, 배부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0. 12. 8. 선고 98후270 판결 등 참조)까지 고려하면, 선행디자인 1 책자는 2016. 10.

경 제작되어 그 무렵 배부, 반포됨으로써 공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거래관념에 보다 부

합한다.

      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의 

12개월의 기간 이내에 여러 번의 공개행위를 하고 그 중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지된 나머지 

디자인들이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면 공지된 

나머지 디자인들에까지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효과가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후134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선행디자인 1 파

일 또는 웹 화면의 게시를 통한 공지가 선행디자인 1에 대한 최초 공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디자인 1 책자의 반포가 선행디자인 1 파일 또

는 웹 화면 게시를 통한 공지보다 앞서는 것으로 보인다.

  가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이 게재된 카탈로그의 반포일로부터 12개월 

이내(2016. 12. 22. 이후)에 디자인등록출원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① 선행디자인 1 파일 또는 웹 화면에 대한 게시 사실과 ② 선행

디자인 1의 실시 사실에 대한 취지와 증명서류를 제출하였을 뿐, 선행디자인 1 책자의 

반포 사실에 대한 주장이나 증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에 대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제36조에서 정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

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의 유사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유사 여부

    1) 대상물품의 동일성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대상물품은 모두 냉온수용 앵글밸브로서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다. 

    2) 디자인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모두 ① 정면에서 보았을 때 ‘T' 형태의 

각이 진 원통형의 몸체를 중심으로 하단에는 입수부, 상단의 우측은 출수부, 상단의 좌

측은 밸브스템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② 상단의 돌출된 온도 센서부와 상단의 중심에 



버튼과 같이 2단의 얇은 원형 돌출부가 형성된다는 점 등이 공통된다. 다만, 돌출된 온

도 센서부의 형상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 형상인 반면, 선행디자인 1은 ’ ‘ 

형상인 점, 입수부와 출수부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 및 ’ ‘과 같이 나사

산들로 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은 ’ ‘ 및 ’ ‘과 같이 너트에 의해 배

관이 결합된 모습인 점에서 차이점을 지닌다. 그러나 온도센서부는 교환하여 사용한 

가능한 부분인 점, 밸브에는 배관이 필연적으로 연결되고, 나사산들이 형성되어 있는 

이상 그 너트에 의해 연결되어야 하는 점, 위 차이점들을 제외하고는 양 디자인은 별

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

인 1은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유사하다(피고들도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나머지 점에 대해서 살필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1.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

   가) 피고는 등록디자인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

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청구는 결국 정당한 이해관계인에 의한 것이 아

니어서 부적법하다.

   나)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공통점들은 그 디자인들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이거나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형상에 해당하는 것들이어서 그 중요도

를 낮게 보아야 하고,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구조적

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으로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좁게 보아야 한

다. 반면, 양 디자인은 장착부 형상의 차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갖게 

하므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

   다) 위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결국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등록무효사유

  등록디자인은 ① 선행디자인 1과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무효사유가 있고, ②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3, 4의 결합

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무

효사유가 있다.

 나. 피고의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

해관계인’이라 함은 무효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



자인으로 자기의 영업으로 하는 물품을 생산․판매하였거나 생산․판매하고 있어 그 

등록디자인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후1358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검토

  피고가 1998년경부터 현재까지 가스토치 등 캠핑용품을 생산․판매하여 온 사실 및 

피고가 생산․판매한 위 가스토치의 디자인이 피고의 선행디자인 2(갑 제4, 16호증)와 

동일하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

한 뒤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선행디자인 1과 등록디자인은 

본체의 형상이 영문자 ‘Y’자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의 공통점으로 인하여 서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는데, 

선행디자인 2도 선행디자인 1과 마찬가지로 본체의 형상

이 영문자 ‘Y’자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의 공통점으

로 인하여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그렇

다면, 피고는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자기의 영

업으로 하는 물품을 생산․판매하여 옴으로써 등록디자인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

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청구가 디자인보호법이 정한 ‘이해관계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고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변론종결 이후 위 주장을 철회하는 내용이 담긴 참고서면을 제

출하였다). 

 

 



 다.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과 유사한 디자인인지 여부

  1) 물품의 대비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대상물품은 모두 ‘가스토치’로 동일하다.

  2) 외관의 대비

   가)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

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

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종전의 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15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797 

판결 등 참조).

   나)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는 정면도를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



   다) 공통점 및 차이점

    (1) 공통점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① 본체

의 형상이 영문자 ‘Y’자 형태로 형성되어 있

는 점, ② 정면에서 볼 때 본체 상부의 우측

과 좌측 양단에 제1, 2 조절밸브가 각각 형

성되어 있는 점, ③ 본체와 제2 조절밸브에 

이어져 토치헤드가 연장 형성되어 있는 점, ④ 본체 하부에 토치헤드 방향으로 권총 

방아쇠 형태의 점화레버와 원형의 안전버튼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⑤ 본체의 양측부에 

제2 조절밸브 방향으로 3개씩의 통공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공통점이 있다.

    (2) 차이점

    ㉠ 등록디자인은 본체의 제1 조절밸브 하부에 직각의 턱과 같은 돌출 형상이 형성

되어 있으나( ), 선행디자인 1에는 그러한 돌출 형상이 없다. ㉡ 장착부에서, 등

록디자인은 가스 용기에 장착하기 위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형상이나( ), 

선행디자인 1은 장착부에 하우징이 형성되어 있다( ). ㉢ 등록디자인은 본체

의 배면에 5개의 구멍이 형성되어 있으나( ), 선행디자인 1에는 이러한 구멍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 저면에서 보는 장착부 내부에서, 등록디자인은 바깥쪽으로 끊

어진 4개 호 형상이나( ), 선행디자인 1은 원의 형상이다( ). ㉤ 등록디자



인은 ‘Y’자 형태로 형성된 본체 중앙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깊게 패인 형상이나, 선행

디자인 1은 같은 부분이 상대적으로 얕고 완만한 형상이다. 선행디자인 1의 토치헤드

는 등록디자인보다 더 위쪽으로 향하게 형성되어 있다. ㉥ 본체와 안전버튼이 연결되

는 부분에서, 등록디자인은 직선에 가까운 형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데 비하여, 선행디

자인 1은 곡선에 가까운 형상으로 연결되어 있다. 

   라) 전체적인 대비 관찰

    (1) 공통점 ①, ②, ③은 대상물품 수요자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으로서 구

조적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면서 양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을 이룬다. 즉 대상물품의 

속성과 그 디자인의 일반적인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양 디자인은 위 공통점들에 의하

여 구현되는 디자인 요소에 따라, 전체적으로 본체가 부드러운 ‘Y’자 형상을 취하되 제

2 조절밸브와 결합되는 본체 부분이 상대적으로 길게 상승함과 동시에 제1 조절밸브와 

결합되는 본체 부분이 상대적으로 짧고 간명하게 꺾이는 이미지를 주는 점에서 디자인 

창작의 일치된 모티브를 보여준다.

    (2) 양 디자인의 공통된 지배적 특징은 공통점 ④, ⑤에 의하여 더욱 확대된다. 

     (가) 공통점 ④는 대상물품의 사용형태에 비추어 그 수요자의 많은 주의를 끄는 

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양 디자인의 점화레버는 권총 방아쇠 형상을 취하되 제2 조절

밸브와 결합되는 본체 부분에서 3개 통공이 형성된 부분의 바로 아래쪽에 점화레버를 

배치하는 일치된 창작적 모티브를 보여준다. 또한, 양 디자인은 안전버튼의 형상에서도 

거의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안전버튼은 제2 조절밸브와 결합되는 본체 부분에

서 3개 통공이 형성된 부분의 아래쪽에 점화레버와 나란히 배치됨으로써 그 형성 위치

에서 일관된 이미지를 보여준다.

     (나) 또한 공통점 ⑤는 대상물품의 사용형태와 용도를 고려할 때 정면 및 배면에 



형성된 통공에 관한 것으로서 수요자에게 잘 보이는 부분이고 디자인의 구조적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양 디자인은 통공이 형성된 위치, 통

공의 개수, 통공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에서 거의 동일한 창작적 모티브를 보여준다.

    (3) 차이점들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차이점 ㉠의 경우 제1 조절밸브 아래에 위치하여 제1조절밸브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고, 그 위치나 크기로 볼 때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차이점 ㉢의 본체의 배면에 형성된 구멍은 그 용도가 물품 

본체의 좌․우측의 부재를 조립 또는 결합하기 위한 나사의 구멍으로 보이고 이러한 

차이는 수요자가 자세히 살펴야만 알 수 있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 차이점 ㉣은 

본체부 바닥의 형상으로 사용 시에는 가스 용기와 결합되어 보이지 않는 부분이어서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차이점 ㉤에서 파악되는 각

도 등의 차이가 크지 않아 차이점 ㉤도 양 디자인을 평면에 두고 비교하지 않는 이상 

발견하기 어려운 점에 불과하다. 또한, 차이점 ㉥ 역시 본체의 전체적인 모양은 양 디

자인에서 모두 동일하고 단지 본체와 안전버튼이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곡률의 정도

에만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전체적인 미감에 차이를 불러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차이점 ㉡은 양 디자인을 측면에서 볼 때 발견되는 장착부의 하우징 유무에 

따른 것으로서, 대상물품의 특성 등에 비추어 수요자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이라거

나 디자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세한 부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등록디자인에는 선행디자인 1보다 상대적으로 더 거친 이미지가 부

가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부가적인 이미지의 차이가 앞서 살펴본 공통점들에 

의하여 형성되는 공통된 지배적 특징에 따른 유사한 미감을 넘어서는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에 이르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대비 결과의 정리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볼 때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므로 세부적인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선행디자인 1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서, 선행디자인 1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공통점들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디자인들에서 다양하게 발견되는 형상 및 모양에 관한 것들에 불과하여 그 중

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무릇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

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2787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또,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공통점들은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이므로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무릇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

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등 참조),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

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등록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1과 그 디자인분야를 같이하는 가스토치 및 가스버

너 등을 대상물품으로 하는 디자인들에서 다음의 점이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 (일본 의장등록 제1139954호)’, ‘ (일본 의장등록 제1250846

호)’ 등과 같이 ‘Y’자 형상이 아닌 직선 형상 등의 다양한 본체로 이루어진 디자인 및 

제2 조절밸브가 없는 디자인, 점화레버의 형상 및 모양이 다양한 디자인, 안전버튼이 

없는 디자인, 통공이 형성되지 않은 디자인 등이 이미 공지되어 있다. 

  앞서 든 법리를 기초로 위와 같은 사정까지 종합하여 볼 때,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

인 1의 앞서 본 공통점들은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능을 확

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디자인 요소

들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이고, 이와 달리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앞서 

본 공통점들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

적 형태라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등록디자인

과 선행디자인 1의 공통점들의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

일 수 없다.

  3) 원고는 또,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여러 가지 디자인이 많



이 창작되었던 물품이거나 단순한 형태의 것으로 유사범위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가스토치가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

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

시킬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점을 추단할 만한 사정

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이상과 같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과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33

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무효사유 주장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그 디자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취소되어야 할 원고 주장의 위법사유가 없다.



◈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무효사유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

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

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종전의 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15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7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동일성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차양용 프레임’이고, 비교대상디자인 1의 대상 

물품은 ‘차양용지지프레임’으로, 그 대상 물품의 명칭이 일부 상이하지만 모두 차양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레임과 관련된 물품이므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 또는 유

사한 물품에 해당한다(이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비교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공지되었는지 여부

  비교대상디자인 1은 2009. 4. 20. 대한민국 특허청 등록디자인공보(제30-526506호)에 

게재된 디자인(갑 제8호증)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인 2009. 4. 29. 전에 공

지된 디자인이다.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의 대비

    (1) 비교대상디자인 1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 

있는 사시도, 정면도, 좌측면도·우측면도, 평면도·저면도를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

    (2) 위 표의 배면도(이하에서는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배면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물품인 ‘차양용 프레임’의 구성요소는 브라



켓 덮개, 차양패널 삽입구, 브라켓, 홈 및 보강앙카판으로 구분된다. 브라켓은 앞 파이

프 고정구, 체결블럭, 만곡부, 연결 파이프 고정구, 중간 파이프 고정구, 홈으로 구성되

고, 홈은 칼날형 홈과 사다리꼴 홈으로 구성된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이러한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도 특별히 다투지 아니한다). 

     ① 전체적인 형상에 있어서, 브라켓 덮개는 위쪽에 형성되어 있고, 브라켓은 아래

쪽에 형성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차양패널 삽입구가 형성되어 있고, 그 우측에 보강앙

카판이 형성되어 있다.

     ② 브라켓 덮개 및 차양패널 삽입구가 가로로 긴 바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

     ③ 브라켓의 형상에 있어서, ㉮ 전체적인 형상은 날개의 반쪽 형태로 형성되고, 그 

상단의 곡률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 비교대상디자인 1은 

‘ ’로 매우 유사하며, ㉯ 좌측에는 앞 파이프 고정구와 체결블럭이, 우측

에는 사다리꼴 홈이, 그 중간에는 칼날형 홈이 각 형성되어 있고, ㉰ 연결 파이프 고정구

가 칼날형 홈 위에 형성되어 있으며, ㉱ 칼날형 홈과 사다리꼴 홈 사이에 중간 파이프 고

정구가 형성되어 있으며, ㉲ 브라켓의 아래쪽에 아주 완만한 라운드 형태의 만곡부가 형성

되어 있다.

     ④ 보강앙카판의 형상에 있어서, 세로로 긴 사각형 형태로 형성되어 있고, 좌측면

에서 보면 ‘ , ’와 같이 전체적인 형상이 유사하고, 그 내부는 5단 구조로 형성

되어 있으며, 1단, 3단, 5단은 2개의 작은 구멍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2단, 4단은 조금 큰 구멍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4단 구

멍의 배열이 2단의 구멍의 배열보다 시계방향으로 90도 회전하여 형성되어 있다.

    (4)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 브라켓 덮개의 형상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브

라켓 덮개가 좌·우측의 끝부분과 분리된 형태로 형성되어 있으나, 비교대상디자인 1은 

‘ ’와 같이 브라켓 덮개가 좌·우측의 끝부분과 연결된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

     ㉡ 브라켓의 형상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사다리꼴 홈의 우측 상단과 좌

측 하단에 작은 원( )이 형성되어 있으나 비교대상디자인 1은 작은 원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연결 파이프 고정구가 하나 

형성되어 있으나( ) 비교대상디자인 1은 연결 파이프 고정구가 두 개

( ) 형성되어 있다.

     ㉢ 체결블럭의 형상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그 내부에 원 

모양이 형성되어 있으나, 비교대상디자인 1은 ‘ ’와 같이 그 내부에 원 모양이 형성

되어 있지 않다.

     ㉣ 브라켓 내부에 형성된 홈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브라켓 내부에 

형성된 칼날형 홈과 사다리꼴 홈이 각각 브라켓의 좌우측을 양분하는 형태



( )인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은 칼날형 홈과 사다리꼴 홈이 각

각 브라켓의 중앙 부분과 우측 부분에 위치한 형태( )이다.

     ㉤ 칼날형 홈과 사다리꼴 홈 사이의 마름모꼴 공간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

인은 3개의 구멍이 분산되어 배치된 형태( )인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은 

같은 부분에 1개의 구멍만이 있고 그로부터 이격된 칼날형 홈 상단 부분에 2개의 구멍

이 형성된 형태( )이다.

      ㉥ 브라켓 측면의 모양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브라켓에 문자 모양이 형성되

어 있지 않으나 비교대상디자인 1은 ‘CANOFIX’라는 문자 모양( )이 형성되어 

있다.

   라) 검토

    (1)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의 공통점 및 차이점의 검토에 앞서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15호증, 을 제1~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의 대상물품은 조립식 차양을 설치함

에 있어 차양 패널을 지지하기 위하여 조립식 차양의 중앙 또는 양측에 반복적으로 위

치되어 전후 각각의 횡방향으로 설치되는 고정용 골재를 통해 연결되는 ‘차양용 프레

임’이다.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후로 아래와 같은 ’차양용 프레임’에 관한 디자

인이 공지되어 있었다.

      ③ 주식회사 캐노픽스는 2008. 10.경 인천공항 하

이웨이 관리공단에 ‘캐노픽스’라는 명칭의 ‘차양’을 우측 

사진과 같이 설치하였다[비교대상디자인 10(을 제2호

증)].



      ④ 주식회사 이공은 우송정보대학교로부터 2013. 4. 25. 캠퍼스 옥외 흡연구역 

지붕(캐노피) 설치공사를 도급받고, 위 공사를 위하여 주식회사 캐노픽스로부터 브라켓 

SCF 2000-SS 모델을 5,200,000원에 구입한 다음, 2013. 5. 6. 아래 사진과 같은 차양을 

우송정보대학교 교내 옥외 흡연구역에 설치하였다.

      ⑤ 피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품 판매 또는 현장시공의 방법으로 다양한 형상의 

‘조립식 차양’을 판매, 공급해 왔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인 ‘차양용 프레임’은 

차양패널을 지지하는 고정용 골재인 브라켓과 결합부재를 통해 건물외벽, 기둥 등의 

수직재에 부착되어 브라켓을 지지하는 보강앙카판을 기본적 구성요소로 하되, 브라켓

의 전체적 형상과 그 상단의 곡률을 변화시킴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차양용 프레임을 

구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 중간 부분의 고정용 골재를 통해 일정 공간

을 형성하여 투명 및 반투명재질의 합성수지재 글라스판을 연속적으로 끼워 차양을 설

치한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차양의 관찰 각도에서 보면 브라켓 덮개를 포함한 대상물

품의 상단은 보는 사람의 시야에 잘 보이지 아니하고, 브라켓 부분만 관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 ‘차양용 프레임’은 건물외벽이나 기둥 등에 고

정부재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사용되는 ‘차양’을 구성하는 부재이고, 

그 중 ‘브라켓’은 그 전체적 형상과 상부의 곡률에 의하여 차양의 전체적 형상과 기능

이 결정되는 부분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보는 사람의 시각에서 관찰되는 심미감과 

차양의 전체적 형상·기능을 중요시하는 ‘차양용 프레임’의 일반 수요자들은 이 사건 등

록디자인 중 브라켓의 전체적 형상과 모양에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요부, 

즉 지배적 특징은 ‘날개의 반쪽 형태로 형성된 브라켓의 전체적 형상과 상단의 곡률’이

라고 할 것이다.

    (2)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비교적 일반 수요자의 눈에 잘 보이며 

디자인의 구조적인 특징을 잘 나타내는 부분으로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잘 끌 수 

있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부, 즉 브라켓의 전체적 형상과 상단의 곡률이 매우 유



사하다(공통점 ③).

    이와 같은 요부의 공통점에 더하여, 양 디자인은 반 아치형으로 형성된 브라켓 위

쪽에 브라켓 덮개가 형성되어 있고 브라켓 덮개와 브라켓 사이에 ‘ㄷ’자 파이프 삽입홈

이 형성된 점, 브라켓 덮개와 브라켓의 우측 끝에 보강앙카판이 구성된 점과 같은 공

통점들이 있으므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환기되는 심미감이 매우 유사

하다.

    (3) 차이점

     차이점 ㉠, ㉢은 브라켓 덮개나 연결파이프를 결합하기 위한 구조에 관한 것으로

서 대상제품이 설치된 상태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 수요자의 눈에 잘 띄지 않

을 것으로 보인다. 

    차이점 ㉡과 ㉤은 사실상 같은 것으로서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고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세부적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 

    차이점 ㉣, ㉥에 관해서 보건대, 우선 브라켓 측면의 문자 모양 유무에 관한 차이

점 ㉥에 관해서는, 비교대상디자인 1에는 영문으로 ‘CANOFIX’라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

으나 이는 원고의 영업표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일 뿐, 그 글꼴이 도형화된 것도 아니고, 

문자 본래의 의미 전달에 충실한 것으로서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고려할 것

은 아니므로(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후3307 판결 참조), 전체적 심미감에는 영향

이 없다. 브라켓 내부에 형성된 홈과 관련된 차이점 ㉣에 관해서는, 이 사건 등록디자

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 모두 칼날형 홈과 사다리꼴 홈의 크기 비율이 동일하고, 다만 

비교대상디자인 1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비하여 칼날형 홈과 사다리꼴 홈이 우측으

로 밀린 형태가 되나, 이는 문자 모양을 삽입하여 그 자리만큼 이동한 것에 불과할 뿐 

그러한 차이점 때문에 특별한 심미감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대상 물품의 특성, 설치시의 외관, 수요자가 물품을 바라보게 되는 방향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차이점이 앞서 살펴본 공통점들에 의하여 형성되는 공통된 지배

적 특징에 따른 유사한 미감을 넘어서는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에 이르는 정도

라고 보기도 어렵다(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공보의 참고도에는 문자 모양이 사다리

꼴 홈 안에 위치하고 있어 칼날형 홈과 사다리꼴 홈이 한쪽으로 밀리지 않은 형태가 

게시되어 있으나, 디자인 유사 판단에 있어 고려 대상이 아닌 위와 같은 문자 모양을 

홈이 아닌 부분에 설치하든 홈 안에 설치하든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홈 위치에 변동이 있다고 하여 그 또한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

을 미친다고 볼 정도도 아니다).

    (4) 검토결과의 정리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과 그 외관을 전체적으

로 대비 관찰하여 볼 때 세부적인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

사하므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

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비교대상디자인 1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

지 않는 것으로서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마)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갑 제9~15호증의 디자인들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

상디자인 1의 공통점들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디자인들에서 

다양하게 발견되는 형상 및 모양에 관한 것들에 불과하여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디자인의 권리범위 판단이 아니라 등록요건을 판단하는 경우

에 있어서는,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



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

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

4830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278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러

한 법리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 사이의 공통점들은 물품으로

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에 해당하므로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

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

으로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

가결한 형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

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후1710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의 공통점 중 아래 ①, ②와 관

련하여 대체적인 형상이 존재한다는 점은 경험칙상 분명하다(원고도 이 부분이 기능상 

필요불가결한 형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① 브라켓의 형상에 있어서, 좌측에는 앞 파이프 고정구와 체결블럭이 형성되

어 있고, 중앙에는 칼날형 홈이, 우측에는 사다리꼴 홈이 형성되어 있으며, 연결 파이

프 고정구가 칼날형 홈 위에 형성되어 있고, 칼날형 홈과 사다리꼴 홈 사이에 중간 파

이프 고정구가 형성되어 있으며, 브라켓의 아래쪽에 아주 완만한 라운드 형태의 만곡

부가 형성되어 있다.



       ② 보강앙카판의 형상에 있어서, 배면에서 보면 세로로 긴 사각형 형태로 형성되

어 있고, 좌측면에서 보면   와 같이 전체적인 형상이 유사하고, 그 내부는 5단 

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며, 1단, 3단, 5단은 2개의 작은 구멍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2단, 4단은 조금 큰 구명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4단 구멍의 배열이 2단의 구멍의 배열보다 시계방향으로 90도 회전하여 형성되어 있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비교대상디자인 1과 마

찬가지로 차양 브라켓 등을 대상물품으로 하는 디자인 중에는, 브라켓 하단에 단턱이 

존재하거나 좌우대칭으로 구성되는 등 브라켓의 전체적 형상이 날개 한쪽 형상을 이루

지 않는 디자인들(갑 제12, 14호증, 을 제2, 8호증), 또는 브라켓 상단의 곡률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보다 완만하거나 급하게 형성된 디자인들(갑 제12~15호증, 을 제2호증) 등이 

공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

인 1의 공통점들, 특히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부에 해당하는 브라켓의 전체적 형상

과 상단의 곡률은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

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두고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이나 디자인의 기능적 형태 내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

한 형상으로서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는 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인 차양용 프레임은 오래전부터 사

용되어 여러 가지 디자인이 많이 창작되었던 물품이거나 단순한 형태의 것으로 유사범

위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차양용 프레임’에 관한 선행 디자인들이 어느 정도로 출원되거나 공지되어 있

는지에 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이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다.



◈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가.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3과 유사한지 여부

  1) 디자인의 대비

  다음의 점들에서 볼 때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은 전체적으로 그 심미감이 유사

하다고 할 것이고, 이처럼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도 없다. 

   가)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은, ① 전체적인 형상은 반원기둥으로 형성되어 있고 

돌출부 및 체결구가 형성된 점, ② 돌출부 상에 4열

로 늘어선 반구 형상의 돌기가 형성된 점, ③ 돌출부 

아래 직사각형 형상의 받침부가 얇은 판 형태로 형



성되어 있는 점, ⑤ 체결구가 받침부 상·하에 각각 3개씩 대칭적으로 형성된 점, ⑥ 바

닥면부는 받침부를 관통하여 형성된 체결구 외에는 특별한 특징이 없는 단면으로 형성

된 점 등에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 

   나)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은, ① 돌출부의 형상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은 돌출

부가 3개 부분으로 나뉘어 중앙은 반원기둥 형상이고 좌·우측 부분은 1/4 원구 형상이 

대칭으로 결합된 반면에, 선행디자인 3의 돌출부는 좌·우측 부분이 저면과 수직을 이루

는 반원기둥 형상으로 형성된 점, ② 돌출부의 각 열에 형성된 돌기의 개수가 등록디

자인은 11개, 선행디자인 3은 10개인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차

이점들은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

한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하기 어렵다.

  2) 물품의 대비

   가) 디자인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

로 디자인이 동일ㆍ유사하다고 하려면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ㆍ유사하여야 하

고, 이때 물품의 동일ㆍ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

일ㆍ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3후1956 판결 등 참조).

   나) 등록디자인은 ‘작업발판용 추락방지 경보기’에 관한 것이고, 선행디자인 3은 ‘낙

상 경보기’에 관한 것으로서, 양 디자인의 대상 물품들은 용도와 기능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이러한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별다른 다툼도 

없다).

  3) 대비결과의 정리

  이상을 종합하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3과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선행디자인 3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는지 여부

  1) 피고가 선행디자인 3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이 부분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다). 이하 이에 관하여 살

펴본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7. 10.경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거래처(○

○○)에 선행디자인 3과 같은 형상과 모양의 제품(이하 ‘원고 

경보기 제품’이라 한다)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위 거래처는 

2017. 11.경 중화인민공화국 절강성에 있는 진평금형공장에 

원고 경보기 제품을 위한 금형을 제작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금형수주계약(갑 제10호증의 1)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제

작된 금형의 측면에는 오른쪽 사진과 같이 그 제조연월이 

‘201801’(2018년 1월)로 새겨져 있다.

   나) 한편 원고는 위 거래처로부터 원고 경보기 제품에 상표가 부착될 위치를 알려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2018. 2. 10. ‘위챗(wechat)’이

라는 메신저를 통해 위 거래처에 오른쪽과 같은 사진

을 보내주었다. [피고는 위 사진이 조작되었을 가능성

이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

하나, 그와 같은 조작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갑 제5호증의 증거력을 다투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는 2018. 11.경 ‘원고가 2018. 10.경부터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제품



을 제조․판매하였다.’라는 취지의 디자인보호법위반 혐의로 원고 대표이사 A을 고소

하였으나, 2019. 9. 27.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이 내려졌다. 그 불

기소의 이유에는, ① 등록디자인의 출원 이전인 2018. 2.경부터 인터넷쇼핑몰 ’티몬‘, ’G

마켓‘ 등에서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제품이 판매되어 온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 ② 원고가 2018. 2. 10.경 중화인민공화국 거래처에 ’위챗‘이라는 메신저를 통해 원

고 경보기 제품의 생산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무릇 '공지된 디자인'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

는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디자인을 말하고 '공연

히 실시된 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디자인을 말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3012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선행디자인 3이 늦어도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

원 전인 2018. 2.경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공지되었거

나 그 디자인의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를 다투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등록디자인의 출원단계에서 2018. 11. 14.자 의견제출통지서(을 제1호증)에 

2017. 7. 4. 공지된 디자인으로서 게재된 별지 6의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



외 주장을 하였으므로, 그보다 늦게 공지된 선행디자인 3에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효과가 미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무릇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여러 번의 공개행위를 하고 

그중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

였다고 하더라도 공지된 나머지 디자인들이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성이 인정

되는 범위 내에 있다면 공지된 나머지 디자인들에까지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효과가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나, 여기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디자인이란 그 형

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동일하거나 극히 미세한 차이만 있어 전체적 심미

감이 동일한 디자인을 말하고,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후1341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피고 주장의 의견제출통지서(을 제1호증)에 게재된 별지 6의 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을 대비하여 보면, 전체적인 형상이 반원기둥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

서 일부 공통점이 발견되기는 하나, 선행디자인 3은 돌출부 상에 4열로 늘어선 반구 

형상의 돌기가 형성된 반면에 별지 6의 디자인에서는 그러한 형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등으로 인하여 전체적 심미감이 서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점에 관하여 당

사자 사이에 다툼도 없다. 또한 선행디자인 3은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2018. 2.경 중

화인민공화국 거래처에 의뢰하여 제작한 ‘낙상 경보기’에 관한 디자인일 뿐이고 등록디

자인을 출원한 피고의 공개행위에 의하여 공지된 피고의 디자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별지 6의 디자인에 기초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효

과가 선행디자인 3에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선행디자인 

3과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1호

에 해당하여 원고의 나머지 무효사유 주장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가.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

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

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

고 2005후10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검토

     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각 물품의 대비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디자인과 이 사건 선행디자인의 대상 물품 중 ‘돋보기 안

경(Magnifying eyeglasses)’은 ‘작은 것을 크게 보이도록 렌즈를 볼록하게 만든 안경’으

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

     나) 디자인의 대비

       (1) 도면의 대비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디자인과 이 사건 선행디자인의 전제적인 형상과 모양

이 잘 나타나 있는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평면도를 중심으로 대비하면 아

래와 같다.



   

       (2)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디자인 중 M001과 이 사건 선행디자인의 대비

        (가)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디자인 중 M001과 이 사건 선행디자인의 공통점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디자인 중 M001과 이 사건 선행디자인을 대비하면, 

양 디자인 모두 ① 일부가 프레임으로 둘러싸이지 않은 렌즈, 렌즈의 상부에 부착되는 

프레임, 프레임의 양측으로 연결된 다리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 (정면), 

(측면), (평면)’ 및 ‘ (정면), 

(측면), (평면)’과 같이 렌즈 부분은 스포츠 고글과 유

사하게 양쪽 렌즈가 서로 붙어 있고, 외곽선은 완만한 곡선형이며, 정면 방향으로 복록

하게 형성되어 있는 점, ③ ‘ ’ 및 ‘ ’과 같이 프레임의 



상단은 굴곡이 적고, 프레임의 하단은 ‘M’자 형태로 벌어지며 가운데 부분과 다리 부

분으로 갈수록 점차 굵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점, ④ 안경다리에 아무런 무늬가 

없고, ‘ ’ 및 ‘ ’과 같이 안경의 프레임 전면부과 연

결되는 부분의 형상이 일자 형태인 점에서 공통된다.

        (나)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디자인 중 M001과 이 사건 선행디자인의 차이점

          ①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디자인 중 M001의 안경다리는 ‘ ’ 와 같이 비교

적 가늘고 앞부분이 안경 바깥쪽 방향으로 활꼴 형태로 휘어지다가 단부에서 다시 바

깥쪽으로 다소 휘어져 있는 형태인 반면, 이 사건 선행디자인의 안경다리는 ‘ ’와 같

이 비교적 두껍고 안경의 가운데 방향을 향하여 휘어져 있는 점, ② 이 사건 국제등록

출원디자인 중 M001의 렌즈는 ‘ ’와 같이 비교적 작아서 안경 프레

임의 전면부의 양 단부에까지는 렌즈가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이 사건 선행디자

인의 렌즈는 ‘ ’와 같이 비교적 커서 안경 프레임의 전면부의 상판 

양 단부에까지 렌즈가 결합된 점, ③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디자인 중 M001은  

‘ ’와 같이 각 렌즈의 바깥쪽 상부가 비교적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반면, 



이 사건 선행디자인은 ‘ ’와 같이 각 렌즈의 바깥쪽 상부가 비교적 각진 

형태인 점에 차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디자인 중 M001의 정면에서의 모양은 렌즈와 

안경 프레임이 연결된 부분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인 반면에, 이 사건 선행디자인은 렌

즈와 안경 프레임이 연결된 부분이 일체로 붙어 있는 형태를 갖고 있어 양 디자인에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양 디자인의 사시도를 대비하면, 

‘ ’, ‘ ’와 같이 양 디자인 모두 렌즈와 안경 프레임이 

연결된 부분이 양 단부에서 일부 분리되어 형성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검토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디자인 중 M001과 이 사건 선행디자인에서 발견되는 

공통점 ②, ③과 같은 안경 프레임과 렌즈의 형상 및 모양 등은 위 대상 물품인 ‘돋보

기 안경’의 특성상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으로서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하여 디자인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유시한 심미감을 갖도록 한다.

          반면 차이점 ①은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

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거나, ‘돋보기 안경’과 유사한 물품인 ‘안경’ 디자

인에 관하여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디자인의 우선일 이전에 공지된 디자인인 

‘ ’(을 제3호증, 2016. 4. 18. 공고), ’ ‘(을 제4호증, 2002. 1. 



21. 공고) 등에도 앞부분이 안경 바깥쪽 방향으로 활꼴 형태로 휘어지다가 단부에서 다

시 바깥쪽으로 다소 휘어져 있는 안경다리의 형상이 공지되어 있어 이와 같은 변형은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해당하여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한 부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지배적인 특징으로부터 기인하는 공통적인 

미감을 능가하는 다른 미감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차이점 ②, ③은 당해 물

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이거나 전

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은 부분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디자인 중 M001은 이 사건 선행디자인과 전체

적으로 심미감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디자인 중 M002와 이 사건 선행디자인의 대비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디자인 중 M002는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디자인 중 

M001의 렌즈에 대하여 부분디자인으로 출원된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디자인 중 M001과 관련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디자인 중 M002와 이 사건 선행디자인의 렌즈 부분은 그 

지배적인 특징, 즉 스포츠 고글과 같이 양쪽 렌즈가 서로 붙어 있고, 외곽선은 완만한 

곡선형이며, 정면 방향으로 볼록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므로, 디자인

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갖도록 한다.

          반면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디자인 중 M002는 렌즈의 바깥쪽 상부가 비교적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반면, 이 사건 선행디자인은 각 렌즈의 바깥쪽 상부가 비교적 

각진 형태라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

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차이점이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디자인 중 M002은 이 사건 선행디자인과 전체

적으로 심미감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부분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디자인의 렌즈 앞면에는 ‘ ’와 같

이 원호 모양의 능선이 형성되어 있으나, 이 사건 선행디자인에는 ‘ ’와 같

이 렌즈 앞면에 원호 모양의 능선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양 디자인은 차이점

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이나 선행디자인과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

어 그 대비 판단의 대상인 비교대상디자인은 반드시 형태 전체를 모두 명확히 한 디

자인뿐만 아니라 그 자료의 표현부족을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디자인의 요지 

파악이 가능한 한 그 대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다

7209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7,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디자인의 디자인의 설명에는 “도면 1.10 및 도면 2.10에서 붉게 보이는 얇

은 선은 렌즈 뒷면의 곡선을 나타낸다. 이 곡선은 렌즈가 투명하기 때문에 다른 방향

에서도 볼 수 있다. 도면 1.10 및 도면 2.10에서 보여지는 붉은 선은 얇은 선을 표시하

기 위한 것이고 출원된 디자인의 어떤 부분을 형성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도면 1.10( ) 및 도면 2.10( )의 렌즈 뒷면에 붉게 보이는 얇은 

선의 형상과 도면 1.1( ) 및 도면 2.1( )의 렌즈 앞면에 도시된 

얇은 선의 형상이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원호 모양의 능선, 즉 렌

즈 정면 부분에 표시된 얇은 선은 렌즈의 굴곡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양 디자인의 평면도 및 측면도를 통하여 양 디자이의 렌즈 부분의 굽어진 정도

를 살펴보면,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디자인( , )과 이 사건 선행

디자인( ,  )은 거의 비슷한 정도의 굴곡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선행디자인의 렌즈 뒷면에

도 ‘ ’와 같이 렌즈의 양 측면에 원호 모양의 능선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④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선행디자인과 원고 측이 2012년 8월 무렵 출시한 확대

경(돋보기 안경)인 하즈키 라지[최초 명칭은 ‘하즈키 3(Hazuki 3)’이었으나, 2014년 10

월 무렵 ‘하즈키 라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의 디자인이 동일하고, 이 사건 국제등록출

원디자인은 위 하즈키 라지 디자인을 개량하여 출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

고 스스로 제출한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디자인(신형 하즈키 라지)과 위 하즈키 라지 

디자인을 비교한 자료(갑 제38호증)에는 양 디자인의 렌즈(1.6배 렌즈 및 1.32배 렌즈)

는 동일한 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히 1.6배 렌즈의 디자인 도면에는 



‘ ’와 같이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디자인과 

동일하게 렌즈 앞면에 원호 모양의 능선이 도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

건 선행디자인의 렌즈 앞면에도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디자인과 동일하게 원호 모양의 

능선이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토결과의 정리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디자인 M001, M002는 

모두 이 사건 선행디자인과의 관계에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디자인이 일본, 중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디자인등

록이 된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디자인등록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디자인 등록요건은 우리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지 법제와 실정을 달리하는 다른 나라의 디자인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므로, 원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심결에서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디자인은 이 사건 

선행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

므로 그 등록을 거절한 원결정은 타당하다.“라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

디자인의 특징적인 부분인 ‘렌즈와 안경테(프레임)가 연결된 부분’, ‘안경 렌즈의 양단

부 모서리와 측변 부분’, ‘안경다리(템플)의 형상’ 등이 거래업계의 당업자라면 누구든



지 손쉽게 가할 수 있는 상업적인 변형에 불과하다.“라고도 판단하였는바, 이는 결과적

으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서 거절이유로 삼지 않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새

로운 거절이유를 든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허청 심사관이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디자인에 대하여 그 출원 전에 

공개된 이 사건 선행디자인과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

다는 이유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특허심판원 역시 이 사건 심결에서 이 사건 국제

등록출원디자인이 이 사건 선등록디자인과 전제척인 심미감이 유사하여 디자인 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을 거절한 원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에서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디자인 중 M001과 이 사건 선행디자인의 프레임의 

너비, 다리의 형상과 관련한 차이점 및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디자인 중 M002와 이 사

건 선행디자인의 렌즈 양단의 곡률과 관련한 차이점은 해당 물품인 ‘안경’을 제작하는 

거래업계의 당업자라면 누구든지 손쉽게 가할 수 있는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다는 취지

를 부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특허심판원이 위와 같은 양 디자인의 차이는 해당 물품을 

자세히 볼 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

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 디자인은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이유의 세부 내용에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

다고 하더라도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디자인이 이 사건 선등록디자인과 

전제척인 심미감이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디자인등

록거절결정에서의 거절이유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고 있는 것이

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디자인 M001, M002는 모두 이 사건 선행디자인과의 

관계에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으므

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판결요지】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

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한

편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인 경우

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

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의 유

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2]대상물품을 ‘화물차량용 공구함’으로 하는 등록디자인 “  ”이 선행디자인 

“  ”와 유사한지 문제 된 사안에서,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은 화물차량용 공

구함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화물차량용 공구함

의 거래 시 수요자는 위와 같은 공통된 부분의 특징들을 포함한 물품 전체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을 고려하여 물품을 거래할 것으로 보이는데, 양 디자인은 몸체부 및 여닫

이문 부분에 양각 또는 음각으로 형성된 무늬의 위치 및 모양 등 일부 차이점이 있기

는 하나, 이러한 차이점이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의 유사성을 상쇄하여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가지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서로 유

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

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

012후59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

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후265 판

결 등 참조). 한편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

한 형상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

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대상물품을 ‘화물차량용 공구함’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

자인(등록번호 생략 )이 원심 판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

펴본다. 

가. 양 디자인은 ① 몸체부의 좌측 상부모서리에 직육면체 형상의 절개홈이 형성되어 

있고, ② 전면에 형성된 직사각형의 여닫이문은 좌측 상부가 45° 각도로 절삭되어 있으



며, ③ 여닫이문의 상부에 위치하는 몸체의 상단 우측에 기다란 경사면이 형성되어 있

고, ④ 몸체부의 우측면 후방 중앙에 반구형상의 요입홈이 경사지게 형성되어 있으며, 

⑤ 몸체의 배면 우측에 중간부위까지 하향 경사면이 형성되어 있고, ⑥ 몸체의 배면 

중앙에 수직요입홈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원심 판시 선행디자인:   

나.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은 화물차량용 공구함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

한 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화물차량용 공구함의 거래 시 수요자는 위와 같은 

공통된 부분의 특징들을 포함한 물품 전체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을 고려하여 물품을 

거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순히 양 디자인의 공통된 형상이 기능과 관련된 부분

이라거나 장착 후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 유사 판단 시 그 중요도

를 낮게 평가할 수 없고,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

라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 그런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은 종래 화물차량용 공구함 디자인에서는 흔히 

찾아보기 어려운 참신한 형상이면서 물품의 전체 외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디자

인의 구조적 특징을 잘 나타내는 부분이므로,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에 해당

한다. 한편 양 디자인은 몸체부 및 여닫이문 부분에 양각 또는 음각으로 형성된 무늬

의 위치 및 모양 등 일부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차이점이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의 유사성을 상쇄하여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가지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원심 판시 선행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심미감이 

유사하여 서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3.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디자인의 유사 판

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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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선행디자인의 유사 여부 

 가.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

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

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

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참조). 그리고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거래할 때뿐만 아니라 사

용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1218 판결 등 참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됐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

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등 참조).

 나. 물품의 동일·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용도는 ‘차량용 바닥매트 원단’이고, 

이 사건 선행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용도는 ’깔개용 원단‘인데, 모두 ‘통풍’ 기능

을 가진 ‘바닥매트’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매트의 

상직부와 하직부 사이에 공간을 두고, 상·하직부 표면을 구멍이 많은 그물 형상으로 직

조한 구성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들 물품들은 거래 통념상 유사한 물품으로 볼 수 

있다. 



 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

   1) 디자인의 대비



   2) 공통점

      양 디자인은 모두 ① 상·하직부의 망사 직물지에 의해 형성된 각 단위모양이 상

하좌우 방향으로 벌집처럼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점, ② 상직부와 하직부 사이에 

일정한 공간이 형성되어 있고, 그 사이에 모노필라멘트사가 상하로 왕복하면서 수직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③ 배열된 직조사 사이를 직조사보다 직경이 작은 연결사 

4가닥이 이어주고 있고, 그에 따라 상․하면 직물지 표면에는 각각 작은 구멍이 형성

되어 있는 점( . , , ), ④ 



직조사는 여러 개의 섬유가닥을 꼬아서 만들어 불규칙한 매듭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3) 차이점

    양 디자인은 ① 상·하직부 단위모양의 구체적인 형상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

자인의 경우 상·하직부의 단위모양이 비교적 균일하고, 상직부의 단위모양은 가로 방향

으로 길고 중앙 부분이 볼록한 긴 비행접시 형태에 가까우나( ), 하

직부의 단위모양은 상직부의 그것과 달리 중앙 부분이 상직부에 비해 더 볼록하고 좌·

우측 단부가 보다 좁은 형상이어서( ) 상직부에 비해 단위 모양 사이의 

간격이 좁게 보이며, 연결사도 상직부가 하직부보다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선행디자인의 경우, 상·하직부의 단위모양이 비교적 균일하지 않은 형태로서, 

구체적으로 상직부의 단위모양은 모서리가 둥근 정육각형의 반을 자른 것과 같은 형상

이고( ), 하직부의 단위모양은 가로 방향으로 길고 중앙 부분이 볼록한 

비행접시의 형상으로( ) 상·하직부가 다른 단위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결사의 배치형태도 규칙적이다. 

    ② 양 디자인을 정면 또는 배면에서 보았을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행접시 

형상의 패턴이 반복되고 그 후면에 대체로 상·하직부의 연결사 부분이 보이나



( , ), 이 사건 선행디자인은 상·하직부의 형상이 중

첩되어, 정면에서는 물결형 꼰실 모양의 패턴( )과 직

선형 꼰실 모양의 패턴( )이 상하 교대로 반복되는 

반면, 배면에서는 정면과 달리 서로 다른 형태의 2개의 물결형 꼰실 모양의 패턴 

( , )이 상하 교대

로 반복된다.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매끄러운 얇은 실 다발이 꼬여 있으나, 이 사건 선

행디자인의 경우 정확한 형태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투박하고 두터운 실 다발

이 꼬여 있다.

   4) 구체적 검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선행디자인은 양 디자인을 접하게 되는 일반 수

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로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인정되므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다.

     가) 먼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사용되는 물품(차량용 바닥원단 매트)의 용도와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여러 개의 섬유가닥을 꼬아서 만든 직조사로 상·하직부 표면을 

그물과 같이 상하좌우로 반복되는 단위모양의 형태로 구성하고, 상직부와 하직부 사이

에 공간을 두는 것은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

는 기능적 형태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부분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선행 디

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공통



점 ①, ②, ④는 이러한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상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이들은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 

    다) 반면 정면·배면에서 보이는 상·하직부의 구체적인 단위모양과 그 배치 형태, 

단위모양을 형성하는 실의 재질에 따른 전체적인 형상은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워 심미감을 형성하는 특징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를 높

게 평가해야 한다. 앞서 본 공통점 ③과 차이점 ①, ②, ③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데, 이들을 종합적으로 비교·관찰해 보면, 위와 같은 공통점 ③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

은 차이점 ①, ②, ③으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시원하며 

정돈된 느낌을 주는 반면, 이 사건 선행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화려한 느낌이 

들게 한다.

     라) 결국 양 디자인 사이에는 그 형상과 모양에 존재하는 일부 공통점들을 상쇄

하고도 남는 중대한 차이점이 존재하여 양 디자인을 접하게 되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

자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양 디자인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은 등록출원 전에 통상의 디자이너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

하였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



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

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

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후614 판결 참조).

 나. 용이창작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

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통상의 디자이너가 이 사건 선행디

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이 사건 선행디자인과 대비하여 심미

감을 형성하는 특징적인 부분 중 상·하직부의 구체적인 단위모양과 그 배치 형태, 단위

모양을 형성하는 실의 재질에 따른 전체적인 형상에서 차이가 있어 전혀 다른 심미감

을 느끼게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하직부가 기술부족으로 인한 조잡한 디자인에 해

당하여 상직부와 다른 독자적 미감을 형성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이중 망사직물지’

의 기본적 형상과 이 사건 선행디자인의 하직부의 결합에 의하여 이 사건 선행디자인

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상·하직부 단위모양의 차

이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하직부에 상직부와 다른 독자적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등

록디자인의 하직부가 상직부에 비해 미감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직부의 단위모양과 하직부의 단위모양이 서로 다르게 구

성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정면과 배면에서 볼 때 이들이 겹쳐져 보이면서 새로운 심



미감을 형성하는 데 그 디자인의 주된 특징이 있으므로, 단순히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중 망사직물지’의 기본적 형상에 이 사건 선행디자인의 하직부를 결합하거나 이 사건 

선행디자인의 상직부를 이 사건 선행디자인의 하직부로 치환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심미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나아가 이 사건 선행디자인의 상·하직부 단위모양의 구체적인 형상과 그 배치 

형태를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이 변형하는 것이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 또는 표현방법이라거나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이 사건 선행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지 않고, 통

상의 디자이너가 이 사건 선행디자인 또는 이 사건 선행디자인의 하직부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와 제2항 어느 것에도 해

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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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가. 선행디자인 2, 3, 6, 7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는지 여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

용가능하게 된 디자인”이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웹이나 블로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

이 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터

넷 모바일 검색사이트 ‘다음’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의 날짜로 검색 기

간을 설정하여 검색한 결과 선행디자인 2는 2014. 10. 15., 선행디자인 3, 선행디자인 6-

A, 6-B, 6-D는 2014. 5. 25., 선행디자인 7-A, 7-B는 2010. 11. 15.에 각각 앞서 기초사실

에서 본 각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그 형상과 모양을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를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 각 선행디자인이 위 각 인터넷 사

이트에 게시된 날 이후로 수정, 변경되어 게시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

거가 없다. 따라서, 선행디자인 2, 3, 6-A, 6-B, 6-D, 7-A, 7-B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

당하는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이라고 한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

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

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

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 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

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

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

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

수준을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

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

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과 선행디자인 3의 대상물품의 동일․유사 여부

      위 각 대상물품은 모두 피펫용 팁으로 동일하다. 

    3) 선행디자인 3에 의한 용이창작 여부 

      가) 선행디자인 3과의 대비

      나) 공통점과 차이점

        양 디자인은 모두 ① 밑부분으로 갈수록 직경이 일정하게 좁아지는 원통형 몸

체가 길게 형성된 점, ② 몸체 상부의 외주면 둘레를 따라 가늘고 긴 삼각형 형상의 



돌기(이하 ‘리브’라고 한다)가 등간격으로 돌출되어 형성된 점, ③ 몸체의 상단 내주면 

둘레를 따라, 원형의 테두리 2개가 좁은 간격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 밑으로 상대적으

로 넓은 간격이 이격되어 원형의 테두리 1개가 형성되어 있는 점( , )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몸체 상부의 끝부분은 몸체와 동일한 기울

기로 경사지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 ), 선행디자인 3의 몸체 상부의 끝부분은 몸

체보다 더 가파른 기울기로 경사지게 형성되어 나팔관 형상을 가지는 점( ),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8개의 리브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3은 6개의 리브가 형

성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3에 비하여 몸체부 길이 대비 

리브의 길이가 긴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몸체 하부 외주면에는 3개의 원형의 

테두리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3의 몸체 하부 외주면에 2개의 원형의 테두리

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 구체적 검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의 위와 같은 차이점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 별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

형에 불과하거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3으로부터 쉽게 창

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

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소정의 용이창작 디자인에 해당한다. 



        (1) 차이점 ㉠은, 선행디자인 3의 몸체 상부의 끝부분이 몸체부의 기울기에 비

하여 더 가파른 기울기로 경사지게 형성되어 나팔관과 같은 형상을 취하는데 반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몸체 상부의 끝부분이 몸체부와 동일한 기울기로 경사지게 형성

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과 같은 상부 끝부분의 형상은 출원일 전부터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

는 주지의 형상에 불한 점(선행디자인 2, 6-B, 7-A, 7-B), ⅱ)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피펫용 팁은 통상적으로 상부 끝부분이 선행디자인 3과 같이 몸체의 기울기보다 

가파른 기울기로 경사진 나팔관의 형상을 가지거나(선행디자인 1, 6-A) 이 사건 등록디

자인과 같은 몸체부와 동일한 기울기로 경사진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선행디자인 2, 6-B, 7-A, 7-B), ⅲ) 통상의 디자이너는 출원일 전에 공지된 위 두 가지

의 끝부분 형상 중 어느 하나를 필요에 따라 채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선행디자

인 3의 몸체 상부의 끝부분 형상을 몸체부와 동일한 기울기로 경사진 형상으로 변형하

는 것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차이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2) 차이점 ㉡과 관련하여, 양 디자인은 몸체 상부의 외주면에 형성된 리브의 

개수가 8개인지(이 사건 등록디자인), 6개인지(선행디자인 3)의 차이가 있는데, 양 디자

인은 모두 리브가 원통형의 몸체 외주면의 둘레를 따라 형성되어 있어 그 개수가 몇 

개인지는 물품의 외주면을 돌려가며 세어봐야 비로소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양 디자



인을 어느 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에는 그 개수의 차이가 곧바로 시인되지 않으며, 

위와 같은 변형은 리브의 개수를 추가한 정도의 단순한 변형에 불과하여 특별한 창작

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차이점은 별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

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3) 차이점 ㉢과 관련하여, 몸체의 전체 길이에서 리브가 형성된 부분이 차지

하는 비율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은 리브의 길이를 늘이거나 줄이는 정도의 단순한 변

형에 불과하여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한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 

        (4) 차이점 ㉣과 관련하여, 갑 제16호증의 1,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몸체 하부의 외주면 둘레를 따라 형성된 원형의 띠 모양은 용량 측정에 

필요한 표식으로 추측되는데, 측정에 필요한 용량이 달라지거나 또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몸체 외주면에 형성된 원형의 띠 

모양의 개수를 2개에서 3개로 변형하는 것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필요에 따라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다.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3

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다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5와 선행디자인 9 또는 10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 ‘공

지디자인’이라고 한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

정하였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

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

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

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

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

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

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

거나 결합된 형태를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

할 수 있는데,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

진 분야,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

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

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참조).



  2)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5, 9, 10의 각 물품 비교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5, 9, 10이 각 적용되는 물품을 해당 각 출원서 

첨부 도면에 기재된 물품의 명칭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거

푸집 토류판 고정용 핀’, 선행디자인 5는 ‘거푸집 고정구’, 선행디자인 9는 ‘칼라 스터드 

볼트’, 선행디자인 10은 ‘건축 외장재 시공용 볼트’이고, 여기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

은 해당 각 디자인의 사용상태도(참고도)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물품은 거푸집 설치시 각 벽재를 서로 연결하는 고정부재라는 점에서 선행디자인 5의 

물품과 그 용도와 기능이 서로 동일하고, 선행디자인 9, 10의 각 물품과 비교하여 보더

라도 두 개의 물품을 서로 연결하는 고정부재라는 점에서 그 용도와 기능이 서로 공통

된다고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5, 9, 10의 각 대상 물품은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

    [원고는, 선행디자인 9, 10의 각 물품의 경우 1개 물품과 결합될 뿐 2개 물품과 결

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과 유사한 물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선행디자인 9, 10의 각 대상 물품은 엘엔지 저장탱크의 단열

재(예컨대, 우드박스)를 고정시키거나(선행디자인 9), 석재 등의 판넬 형상으로 이루어

진 건축의 외부장식재를 시공하기 위하여(선행디자인 10) 사용되는 점, ② 원고의 위 

주장을 해당 각 디자인의 일 단부에 너트, 스프링 와셔(선행디자인 9) 또는 스프링을 

결합토록 하는 나사(선행디자인 10) 등이 결합될 뿐 별도의 건조물 구성부재와 연결되

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라고 이해하더라도, 선행디자인 9, 10의 양 단부 모두에 나

선형의 수나사 부분이 형성되어 있는 이상 양 단부 각각에 별도의 부재가 연결될 수 

있는 구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더욱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참고도에 개시된 

바와 같은 암나사콘 등을 추가로 사용할 경우 선행디자인 9, 10을 매개로 2개의 건축



부재가 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설령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나 선행디자인 9, 10 모두 건축 부재의 연

결․고정수단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선행디자인 9, 10의 각 대상 

물품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과 그 용도 및 기능이 서로 동일․유사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5, 9, 10의 각 도면별 대비표



  4)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5의 공통점 및 차이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주선행디자인인 선행디자인 5와 구체적으로 대비한다. 

   가) 공통점

    양 디자인은 몸체의 상․하부 사이에 원판형 링이 위치하는 점, 몸체의 하부가 나

사못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점(수나사부가 원통형 몸체 표면에 형성되어 있고, 그 하단

은 뾰족한 원뿔 형태로 형성되어 있음), 몸체의 상부보다 하부가 상대적으로 길게 형성

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원고는 선행디자인 5에 원판형 ‘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대비표상 

선행디자인 5의 사시도,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에 각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선

행디자인 5의 하부 몸체 위에 원판형 링이 위치하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차이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부 몸체는 수나사부가 표면에 형성되어 있는 원통형 몸체 

부분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상부 몸체 표면의 나사산이 하부 몸체 표면의 나사산에 비

해 나사산 사이 간격이 미세하게나마 좁게 형성되어 있고, 상부 몸체의 원통 직경이 

하부 몸체의 원통 직경보다 다소 크게 형성되어 있는데 비하여, 선행디자인 5의 상부 

몸체는 수나사가 아닌 암나사가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육각기둥 형상의 몸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이라 한다).  

  5) 용이창작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차이점에 불구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5에 선

행디자인 9 또는 10을 단순히 결합함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고, 관련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한 것에 불과한, 창

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우선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5, 9, 10이 모두 건축 시공시 사용되는 

연결부재에 대한 디자인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선행디자인 5는 아래 사시도 및 참고도 2(사용상태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

사못 형태의 하부 몸체와, 원판형 링이 바닥에 위치한 육각기둥 형상의 상부 암나사콘

이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 형태의 디자인으로서, 상부 몸체인 암나사콘을 통해 다른 물

품과 연결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그 형상이 디자인되어 있다.  

                               

   다) 이에 비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서상 ‘디자인의 설명’란 기재 및 아래 참

고도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형태가 아래 도면의 ‘본원 디자인’과 같고, 암나

사콘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상부에 체결되어 사용될 것임이 예정되어 있다. 



   라) 또한 선행디자인 9, 10은 각각 ‘칼라 스터드 볼트’, ‘건축 외장재 시공용 볼트’로

서, 엘엔지 저장탱크의 단열재를 고정시키고(선행디자인 9), 석재 등의 판넬 형상으로 

이루어진 건축의 외부장식재를 시공하기 위하여(선행디자인 10) 해당 각 디자인의 일 

단부에 너트, 스프링 와셔(선행디자인 9) 또는 스프링을 결합토록 하는 나사(선행디자

인 10) 등이 결합하여 사용되는데, 그와 같은 결합을 위해 몸체 일 단부에 나사산 형상

의 원통형 부분이 형성되어 있음은 위 대비표 각 해당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은바, 선

행디자인 9, 10의 각 정면도를 확대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선행디자인 9]                  [선행디자인 10]

   마) 한편, 선행디자인 5에서와 같이 두 개 물품을 연결하기 위해 하부 몸체의 나사

못 위로 상부 암나사콘이 요구되어질 때 그 하부 몸체와 상부 몸체를 일체로 형성할지 

아니면 하부 몸체와 상부 몸체를 별도로 제작한 후 이를 조립하는 형태를 취할지 여부

는, 건축 시공시 사용되는 연결부재 제작 분야에 관한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그 목적한 

연결 대상, 부위, 강도 등의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따라 이를 적절히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때 하부 몸체와 상부 몸체를 별도로 제작하여 조립하는 형태를 취

하는 것으로 선택할 경우 그와 같은 상․하부 조립을 위해 선행디자인 9, 10의 몸체 

일 단부에 형성된 것과 같은 나사부 형태가 쉽게 이용될 수 있음은, 나사 결합이 이 

분야의 통상의 디자이너들에게 있어 매우 전형적인 물품 결합방법으로서 흔한 창작수



법이나 표현방법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하다.        

   바) 나아가 위 대비표상 각 해당 도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몸체 

하부인 나사못 부분, 몸체 중간의 원판형 링 부분은 선행디자인 5의 몸체 하부인 나사

못 부분, 몸체 상부인 암나사콘의 바닥부 원판형 링 부분과 그 형태가 동일하거나 매

우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몸체 상부인 원통형 나사부는 선행디자인 9, 10의 

몸체 일 단부에 형성된 원통형 나사부와 그 형태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며, 이 사

건 등록디자인은 위와 같이 선행디자인들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형태 부분들의 결

합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를 앞서 본 인정 사실 또는 사정에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5의 하부 나사못 및 중간부 원판형 

링에 선행디자인 9 또는 10의 상부 원통형 나사부를 단순히 결합한 것에 불과하고, 위

와 같은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결합의 용이성도 인정되므로, 결국 통상

의 디자이너로서는 선행디자인 5에 선행디자인 9 또는 10을 결합함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 

   사)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부는 ‘형성된 위치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형성된 나사산의 전체적인 형상’이라 할 것인데, 선행디자인들에는 그와 같은 

특징적 형상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들과는 다른 전체적으로 새로운 심미감을 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

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부인 ‘형성된 위치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형성된 나사산의 전체적인 형상’이라 함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링의 상․하로 인접하여 형성된 나사산의 '간격' 및 '직경'이 서로 상

이하다는 점이라 할 것이고, 이는 앞서 본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5의 차이



점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앞서 본 대비표 각 해당 도면에서도 알 수 있

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링 상․하로 인접하여 형성된 나사산 간격의 차이

는 상당히 미세하여 그 차이가 확연히 인식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

니라, 나사산 직경의 차이 역시 전체적으로 새로운 심미감이 형성될 정도에 이르렀다

고 보기 곤란하다. 오히려 원고가 주장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나사산 형상 부분은 

두 개의 물품을 연결하거나 고정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이 갖는 일반적 형상 또는 형태

에 근접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더욱이 원고가 주장하는 ‘나사산의 전체적인 형상’은 

선행디자인 9, 10에 이미 모두 개시되어 있고(상․하부 나사산의 직경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은 선행디자인 9, 10에, 상․하부 나사산의 간격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은 선행디자

인 9에 각 개시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디자인 5, 9, 10의 결합이 통상의 디

자이너들에게 용이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 사이에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전체적인 심미감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

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5, 9, 10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다는 

앞선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5에 선행디자인 9 또는 10을 

결합함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다.   



◈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1.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해당 여부

 가. 판단기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

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

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

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

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

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

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

고 2008후2800 판결 참조).

 나. 분쟁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증인 △△△은 2016. 6. 8. 벽체 배수판 커버를 찍어내는 원판금형을 디자인하여 

소외 하성산업에게 의뢰하여 제작하였고, 위 원판금형은 그 배면 부분에 리브가 형성

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고 정면 및 측면 등 나머지 형성과 모양이 이 사건 등록디

자인과 동일하다(증인 △△△ 제작의 위 원판금형을 ‘이 사건 원판금형’이라 한다).



  2) 증인 △△△은 이 사건 원판금형을 제작한 직후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피고

는 위 원판금형으로 벽체 배수판 커버를 제작하여 이를 증인 △△△에게 공급하였다. 

그런데 증인 △△△이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6. 10. 5. 피

고와 사이에 이 사건 원판금형에 관한 모든 권한을 대금 1,800만 원에 피고에게 양도

하고, 위 양도대금을 물품대금채무에서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금형 양도 확

인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원판금형으로 제작한 벽체 배수판 커버를 공급받았고, 

이를 2016. 9. 1. 이전에 창원 진해 및 마산 합포구 소재 건물 벽면에 시공하였다.

  4) 그런데, 증인 △△△은 이 사건 금형 양도 확인서 작성 이후 이 사건 원판금형의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원판금형의 배면에 리브 

부분을 추가하여 2016. 12.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하였으며, 2017. 2. 24. 디자인

등록을 받았다.

  5)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정당한 권원 없이 출원된 것이

라는 등의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는 모두 ‘벽체 배수판 커버’에 관한 것으로

서 대상물품이 동일하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난 도면과 사진을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 



  3) 양 디자인은, 정사각형 내부에 오목부가 형성된 큰 원이 돌출되어 있고, 원 바깥 

부분에서 정사각형 끝 단면으로 경사면이 형성되어 있으며, 각 꼭지점에서 원 외각 지



점까지 방사선 방향으로 사선이 형성되어 있어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동일하다. 다

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배면에 원형과 엑스(X)자 형상의 리브가 형성된 반면, 선행

디자인 1의 배면에 이와 같은 리브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그런데 선행디자인 2에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배면에 형성된 리브

와 동일하게 원형과 엑스(X)자 형상의 리브가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을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안정성과 강도를 보강하기 위하여 복수의 볼록한 리브를 형성하

는 것은 통상의 디자이너에게 잘 알려져 있었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이 벽체 배

수판 커버의 배면에 엑스(X)자 리브를 붙이고, 앞면 무늬에 따라 보강 리브를 형성하는 

것은 제품의 수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배면에 형성된 리브는 보는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상업

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고, 또한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의 배면 부분을 단

순 조합하는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만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고, 또한 선행디자인 

1로부터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다. 



 라.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선행디자인 1과 관련하여 원거리에서 촬영한 시공 사진의 정면 모습 및 피

고 제품의 정면도와 배면도만 제시하고 있을 뿐, 디자인 물품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디자인 도면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해당 디자인의 공지 날짜를 명확히 

특정할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선행디자인 1을 전제로 

선행디자인 2와 결합하여 용이 창작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살피건대, 디자인의 유사 판단에 있어 대비 대상이 되는 디자인의 공개 정도는 통상

의 디자이너가 그것을 보고 용이하게 디자인을 창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어 있으

면 충분하고 반드시 육면도나 참고사시도 등으로 그 형상과 모양의 모든 것이 기재되

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료의 표현이 부족하더라도 이를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

하여 그 디자인의 요지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비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3후1956 판결 등 참조). 선행디자인 1에는 정면 사진 및 배면 사

진, 시공 사진만 나타나 있으나, 위 각 사진은 벽체 배수판 커버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

양이 나타나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정면도가 동일하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선행디자인 1은 2016. 9. 1. 이전에 창원 진해 및 마

산 합포구 소재 건물들 내부 벽에 시공되었다는 점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행디자인 1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지 여부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개되었고, 그 출원 전에 시공되어 공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나머지 무효사유 주장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결론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을 무효로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1.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해당 여부

 가. 판단기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

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

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

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

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

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

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

고 2008후2800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모두 ‘도어용 손잡이’에 관한 것으로서 대상

물품이 동일하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형상과 모양을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행디자인은 사시도만 개시되어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명

확한 대비가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디자인의 유사 판단에 있어 대비 대상이 되는 디자인의 공개 정도는 그 

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가 그

것을 보고 용이하게 디자인을 창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

시 육면도나 참고사시도 등으로 그 형상과 모양의 모든 것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

은 아니며, 자료의 표현이 부족하더라도 이를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디자인의 

요지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비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

03후1956 판결 등 참조). 선행디자인의 사진에는 사시도와 참고도만 나타나 있으나, 사

시도와 참고도는 도어용 손잡이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 있어 이 사건 등록

디자인과 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표현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

라도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경험칙에 의하여 선행디자인의 사시도와 참고도로부터 도어

용 손잡이의 정면과 배면, 좌우측면 및 평면과 저면 등의 형상과 모양을 파악할 수 있

다고 보인다.

   따라서 선행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지 여부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가) 양 디자인은 모두, ① 손잡이의 키가 삽입되는 몸통 부분과 손잡이가 직교되게 

일체형으로 형성되고, ② 손잡이 부분은 몸통 부분 원형의 지름보다 좁은 너비를 갖는 

곡선의 형태로 시작되고, 점차 그 너비가 좁아지다가 중간 부분부터 다시 넓어지면서 

끝 부분에서 타원형으로 마감되는 점에서 공통된다. 



   나) 반면,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손잡이 몸통 부분이 원통형이나, 선행디자인은 

손잡이와 같은 방향으로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다(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그리고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손잡이 끝부분이 다소 뾰족한 형상( )이

나, 선행디자인은 둥글게 마감된 형상( )이며, 양 디자인의 손잡이 끝부분의 두께

와 만곡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라 한다). 



  4) 양 디자인의 공통점들은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끄는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되

어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인다. 반면, 차이점들은 다음과 같이 눈에 

잘 띄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그 디자인 분야에

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불과하다.

   가) 차이점 1에 관하여 보건대, 선행디자인의 물품이 도어에 설치될 경우 돌출부가 

손잡이 방향으로 형성되어 손잡이에 가려져 있으므로 보는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거나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이 돌출부가 

형성되지 않은 디자인은 그 출원전에 ‘ ’, ‘  ’, 

‘ ’, ‘ ’, ‘ ’, ‘ ’(을 제2호증의 

1 참조) 등과 같이 이미 잘 알려져 있었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된 도어 손잡이의 

몸통 부분을 참고하여 돌출부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

므로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나) 차이점 2에 관하여 보건대, 양 디자인 모두 끝 부분이 둥근 형상과 모양이라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다만 손잡이의 끝 부분을 다소 뾰족한 형상으로 할 것인

지 둥근 형상으로 할 것인지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해

당한다. 그리고 위 손잡이의 끝 부분의 두께 및 만곡되는 정도는 자세히 살펴보아야 이

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의 형상과 모양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독창성을 인정할 정도



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

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할 것

이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검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은 특허법원 2019. 4. 19. 선고 2018허6658호 사건과 판결 요지가 

유사하고 논리전개 및 주장이 같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특허법원 2018허6658호 사건의 등록디자인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전혀 상이하므로, 동일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검토 결과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

효로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등록무효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

는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이라고 한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

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

라고 한다)이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

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

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

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변

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

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

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물품 비교

   1) 선행디자인 1~3, 8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마찬가지로 그 대상 물품이 캔들 워

머로서 동일한 물품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용이창작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를 판단하는 데 근거가 되는 선행디자인이 될 수 있다.

   2)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의하면, 선행디자인 4~7, 10 역시 그 용도, 기능, 형태 등의 관련성

으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용이창작 디자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근거

가 되는 선행디자인이 될 수 있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캔들 워머는 향초를 할로겐 전등 등을 이

용하여 가열하여 녹임으로써 향을 발산시키는 일종의 히터로서, 이를 위해 구비되는 

집열부는 열원에서 발생되는 열을 하방의 향초로 모아주는 용도와 기능을 가진다. 그

리고 연결부는 받침대에 수직 고정되어 상부의 전등갓이 하부를 향하도록 지지한다.

     나) 한편 선행디자인 4~7, 10의 대상 물품인 전기스탠드는 받침부에 의하여 책상

이나 바닥에 수직 방향으로 세워져 하방의 일정 영역을 밝게 하여 주는 이동식 조명등

으로, 이를 위해 구비되는 전등갓은 광원에서 발생되는 빛을 은은하게 확산시킴과 동

시에 하방으로 모아주는 용도와 기능을 가지고, 연결부는 받침대에 수직 고정되어 상

부의 전등갓이 하부를 향하도록 지지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캔들워머는 받침부와 연결부 및 

집열부(또는 전등갓)로 이루어진 전기스탠드와 그 기본적인 구조가 동일하고, 열원 또

는 광원에서 나온 열 또는 빛을 하방으로 모아주는 점에서 그 용도나 기능에 있어 밀

접한 관련성이 있어, 선행디자인 4~7, 10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캔들워머를 창작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참고할 수 있는 선행디자인이라

고 할 것이다.



 다. 디자인의 대비

   1) 도면의 대비

     먼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는 사시도, 좌측면

도, 평면도와 선행디자인 1을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

   2) 공통점

    양 디자인은 ① 전체적으로 집열부, 연결부, 받침부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연결

부는 집열부와 받침부를 연결하는 일체로 연장된 기둥으로, 상부가 만곡지게 굽어진 



형상인 점, ③ 받침부는 사각형상으로 되어 있고, 받침부 중앙에 향초를 받치기 위한 

원형의 거치부가 형성된 점 등의 공통점이 있다.

   3) 차이점

    한편, ㉠ 집열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위는 협소하고 아래쪽은 

넓은 원뿔대 형상( )이나, 선행디자인 1의 경우 원기둥과 위는 협소하고 아래쪽은 

넓은 원뿔대를 결합시킨 형상( )이며, ㉡ 연결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

인은 연결부 상부가 아치형으로 만곡되어 알파벳 ‘J’가 뒤집어진 형상을 이루며 연결부

의 단부가 집열부의 상단 원형판의 중심에 수직으로 부착되어 있고 연결부의 만곡이 

시작되는 위치와 거의 동일한 높이에 집열부의 상단이 위치하고 있으나( ), 

선행디자인 1은 연결부 상부가 모서리가 둥근 ‘ㄱ’자 형으로 만곡되어 연결부의 단부가 

집열부의 상단 측면에 부착되어 있고( ),  ㉢ 받침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받침부 중앙에 원형으로 얕게 파여있는 형상( )인 반면 

선행디자인 1의 경우 거치부가 받침부 중앙을 원형으로 관통하여 형성

( )되어 있다.



   4) 용이창작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

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에 주지의 원뿔대의 형상만

을 결합하거나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10과 주지의 원뿔대의 형상을 결합함으로써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

     가) 차이점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선행디자인 5~7의 전등갓은 원뿔대통의 

형상이며, 선행디자인 4, 8의 집열부 또는 전등갓은 원뿔대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여

기에 선행디자인 1은 물론이고 선행디자인 2~3의 경우에도 집열부 하부에 아래가 넓은 

원뿔대의 형상이 존재한다. 더욱이 을 제1호증의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기스탠드의 전등갓에 원뿔대 내지 원뿔대통의 형상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흔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뿔대는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주지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차이점 ㉠은 이 사건 선행디자인의 집열부 형상을 주지의 원뿔대 

형상으로 치환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으며, 통상의 디자이너가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르

는 데에 특별한 창작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나) 차이점 ㉡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연결부는 집열부가 완전

히 거꾸로 매달려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미감적 가치를 형성한다고 주장한다(원고는 

이를 종 또는 금강초롱꽃과 유사한 미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

정 등을 고려하면, 이는 선행디자인 1과의 관계에서 집열부를 변경함에 따라 수반되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인정될 뿐 아니라 선행디자인 10에 이미 공지되어 

있는 미감적 가치를 구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1) 캔들워머 디자인은 전체적인 형태나 구조에 있어서 랜턴형과 스탠드형으로 

구분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캔들워머 디자인들 및 선행디자인 1, 8을 기초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구조가 비슷한 스탠드형 제품들을 간추려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무렵 스탠드형 캔들워

머 디자인의 연결부가 가지는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① 먼저 연결부와 집열부가 

서로 결합하는 형태에 관하여는 연결부의 단부가 집열부 상단 중앙에 부착되는 형태가 

보편적이고, 다만 집열부 상단이 경사지지 않은 대통형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 연결부 

단부가 집열부의 측면 상단에 부착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② 연결

부는 단순한 수직선 구조에 집열부와 연결되는 단부 주변만 직각으로 굽어지게 형성하

거나 아니면 집열부의 반대쪽 방향으로 만곡되어 있는 형태로 형성하는 방식을 채택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선행디자인 1은 집열부를 원기둥과 원뿔대를 결합한 형상을 취함으로써 연

결부와의 연결을 원기둥의 측면으로 연결하는 형태를 취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

이 집열부의 형상을 주지의 원뿔대 형상으로 변경한다면 원뿔대 측면으로 연결부의 단

부를 연결하는 것은 집열부 측면의 경사로 인하여 기능적으로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

라 미감적으로도 부적당하므로( ),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방식에 따라 집열부 중앙을 통해 연결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 

이 경우 선행디자인 1이 가진 기존 수직선 구조를 변경시키지 않는다면 집열부와 연결

부의 단부가 연결되는 방식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연결부와 같이 알파벳 J가 뒤집어

진 형태( )가 될 수밖에 없고 다른 식의 연결 형태를 상정하기 어렵다. 그렇다

면 선행디자인 1의 연결부를 원뿔대의 집열부를 갖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게 변형

시키는 것은 선행디자인 1의 집열부의 형상을 원뿔대 형상으로 변경함에 따른 부수적 



변형으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선행디자인 10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연결부와 마찬가지로 연결

부의 단부가 집열부의 상단 원형판의 중심에 수직으로 부착되고 연결부의 만곡이 시작

되는 위치와 거의 동일한 높이에 전등갓의 상단이 위치하고 있는 형상이 공지되어 있

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연결부와 마찬가지의 미감적 가치를 형성한다

( ). 한편 위 연결부와 이 사건 선행디자인 1의 나머지 부분의 결합이 용

이한지 살펴보면, ① 이 사건 선행디자인 1과 선행디자인 10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스

탠드형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받침부, 연결부, 집열부(전등갓)로 이루어진 전체적인 구성

이 미니멀리즘에 기초한 외관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으며, ② 연결부의 단부를 집열부 

상부에 연결하는 구성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무렵 캔들워머 디자인에 이미 

도입되어 있었고, ③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기본적 구조를 같이 하는 전

기 스탠드에 관한 선행디자인 4, 6, 7에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연결부와 마찬가지로 

연결부 상부가 반원 고리형으로 만곡되어 연결부의 단부가 전등갓의 중앙에 부착된 형

상이 공개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10의 연결부를 결합하는 

것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차이점 ㉢과 관련하여, 선행디자인 8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마찬가지로 

거치홈이 얕게 파여있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었다( ). 한편 갑 제17, 18호증

의 각 영상에 의하면 선행디자인 1의 원형 거치부는 길고 다양한 캔들 높이를 위하여 

가운데를 관통하는 형상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선행디자인 2는 높이가 낮은 

캔들의 거치를 위하여 관통된 원형 거치부에 ‘ ’와 같은 원형의 초 받침 구

성을 개시하고 있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원형 거치부가 받침부를 관통하도록 할 것인

지, 아니면 받침부와 원형 거치부를 일체로 형성하고 캔들의 높이에 맞게 거치홈을 일

부 파낼 것인지 여부는 전체적으로 볼 때 미감에 별다른 차이를 주지 아니하는 상업

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상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선행디자인 1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도출하는 

과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5)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구현된 제품이 실제 수요자들로부터 미감적 

가치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동종 업계에서 원고의 제품을 카피하고 있는 사

정 등을 들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심미감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등록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은 등록디자인이 구현된 

제품이 아니라 등록공보 상의 등록디자인 자체를 비교대상으로 삼아 그 창작비용이성

을 평가하여야 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구현한 제품이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거

나 수요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에는 실제 제품이 갖는 재

질적 특성 등이 고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앞서 본 판단을 뒤집을 

정도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이 용이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2. 검토결과 정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에 주지의 원뿔대의 형상을 결합하거나 선행디

자인 1에 선행디자인 10 및 주지의 원뿔대의 형상을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1.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하는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이라고 한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

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

고 한다)이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

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

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

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변

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

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

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참조).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대비

    선행디자인들은 모두 지주용 말뚝(Ground Screw)으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용도 및 기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이다.



  다. 디자인의 대비

    1) 도면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는 사

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평면도, 저면도를 중심으로 대비하면 아래와 같다(다만, 

평면도와 저면도는 자세한 관찰을 위해 다른 도면에 비하여 확대하였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진다.

        ⑴ 양 디자인은 ‘ ’ 및 ‘ ’과 같이 모두 약 1/2 지점을 기준으로, ① 상단

부가 원통형의 형상을 띠고, ② 하단부가 역 원뿔형의 형상을 띠고 있으며, ③ 하단부

의 외주면에 7개의 나선형의 나사산이 형성되어 있다(이하 ‘공통점 ⑴’이라 하고, 나머

지 공통점들과 차이점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르기로 한다).

        ⑵ 양 디자인은 ‘ ’ 및 ‘ ’과 같이 상부는 개방되고, 전후면을 관

통하는 돌기 삽입 홈과 복수의 고정 돌기가 형성되어 있다.

        ⑶ 양 디자인은 ‘ ’ 및 ‘ ’과 같이 하단부의 나사산이 끝난 이

후의 끝단에 배수 구성이 형성되어 있다.

      나) 차이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진다.

        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과 같이 바깥으로 볼록한 형태의 역 원뿔



형의 형상을 띠고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은 ‘ ’과 같이 안쪽으로 오목한 형태의 

역 원뿔형의 형상을 띠고 있다.

        ⑵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과 같이 하단부의 첨단이 삼각형의 형상을 

띠고, ‘ ’과 같이 원뿔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은 ‘ ’과 같이 

오각형의 형상을 띠고, ‘ ’과 같이 사각뿔로 형성되어 있다.

        ⑶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과 같이 상단부에 3개의 고정 돌기가 형

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은 ‘ ’과 같이 상단부에 4개의 고정 돌기가 형

성되어 있다.

    3) 구체적 검토

      앞서 본 사실들과 갑 제3 내지 10,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차이점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 별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 분야에

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또는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차이점 ⑴은 하단부의 역 원뿔형의 형상과 관련하여 바깥쪽으로 볼록한지 

안쪽으로 오목한지 여부이다. 그런데, 아래 공지말뚝 7,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단부

가 바깥쪽으로 볼록한 형태의 역 원뿔형의 형상을 가지는 지주용 말뚝은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의 출원일 전부터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차이점 ⑵는 하단부의 첨단이 저면에서 볼 경우 원뿔형의 모습을 가지면서 

정면에서 볼 경우 삼각형의 형상을 띠는지 아니면, 저면에서 볼 경우 사각뿔의 모습을 

가지면서 정면에서 볼 경우 오각형의 형상을 띠는지 여부이다. 위 공지디자인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주용 말뚝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 하단 첨단부의 형상은 해당 디자

인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주지의 형상에 불과하다(공지말뚝 1 내지 7, 13).



      다) 더욱이 선행디자인 2는 ‘ ’과 같이 하단부가 바깥쪽으로 

볼록한 형태의 역 원뿔형의 형태를 가지면서 첨단이 저면에서 볼 경우 원뿔형의 모습

을 가지면서 정면에서 볼 경우 삼각형의 형상을 띠고 있으므로, 차이점 ⑴, ⑵는 선행

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를 단순히 결합한 것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결합에 특별한 

창작적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보기 어렵다.

      라) 차이점 ⑶은 상단부의 고정 돌기 개수의 단순한 변형으로서 특별한 미감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개수를 4개에서 3개로 변형하는 것은 통상의 디

자이너가 필요에 따라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2. 결론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또는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다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

당하는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이라고 한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

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

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

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 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

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

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

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

수준을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

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

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5의 물품의 동일․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인 ‘엘이디천장등용 프레임블록’, 선행디자인 1의 

대상물품인 ‘측면발광형 발광다이오드 평판조명기구’ 중 프레임에 관한 부분 및 선행디



자인 5의 대상물품인 ‘휨방지 엣지면조명장치’ 중 프레임 부분은 모두 LED 조명장치의 

테두리 프레임 부분에 관한 것으로 동일하다.

    3) 선행디자인 1 혹은 선행디자인 1과 선행디자인 5의 결합에 의한 용이창작 여부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대비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대비 및 호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① 전체적인 형상이 전후 방향으로 긴 

평판형의 가로로 된 수평부와 세로로 된 수직부를 갖는 ‘ㄴ'자 형태이고, 그 내측에 다

수의 리브(rib)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② 내측에 코너연결구 고정홈(↔ 코너브래킷 고정

홈)이 형성된 점, ③ 중간부에는 가이드레일 공간이 형성되어 있고 양측에 짧은 리브가 

공간 안쪽으로 돌출되게 형성되어 공간을 나누고 있는 점, ④ 외측에는 라이트패널(↔ 



도광판) 지지홈의 개방된 공간과 LED바(↔ LED모듈)를 장착하기 위한 LED바 장착슬

롯(↔ LED모듈 장착슬롯)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공통된다.

       (3) 차이점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 수직부에 있어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은 천장에 부착되는 스커트 부분이 몸체와 일자로 연결되어 수직부와 직선의 형

태를 띠는 반면( ), 선행디자인 1은 ‘ ’와 같이 스커트가 코너연결구 고정홈(↔ 코너

브래킷 고정홈)을 형성하는 내측 측면의 리브 상부에 짧게 형성되어 몸체와 일자로 연

결되지 않아 수직부가 일직선의 형상을 띄지 않는 점, ㉯ 코너연결구 고정홈(↔ 코너브

래킷 고정홈)의 바깥쪽 부분, 즉 수평부와 수직부가 경계를 이루고 있는 모서리에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라운딩 처리된 직각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선행

디자인 1은 ‘ ’와 같이 약 30°의 경사진 형태로 각을 이루는 점, ㉰ 라이트패널(↔ 

도광판) 지지홈의 상부 리브에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바깥쪽

으로 단차를 두고 다소 낮게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은 ‘ ’와 같이 상

부 리브의 상면은 다른 리브와 같은 높이로 이어지고 리브의 하면은 다소 낮고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점, ㉱ 각 리브의 모서리 면에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

와 같이 모두 라운딩 형태로 마감 처리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은 ‘ ’와 같

이 각을 유지한 형태인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나) 검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또

는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5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고 봄이 타당하다.

       (1) 차이점 ㉮

         (가) 선행디자인 1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달리 스커트가 코너연결구 고정

홈(↔ 코너브래킷 고정홈)을 형성하는 내측 리브에 연결되어 몸체와 일자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스커트를 코너연결구 고정홈을 형성하는 ‘내측 리브 상단’에서 ‘리브 가

장자리’로 위치를 옮기는 것은 단순한 변형에 불과하여 특별한 창작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통상의 디자이너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변형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 게다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5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이 스커트 부분이 

몸체에 일자로 길게 연결되어 형성되는 

직선의 수직부 형상이 우측 그림과 같

이 이미 공지되어 있었다. 선행디자인 5

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휨방지 엣지면조명장치’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대상이 되는 

물품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그것과 동일하고, 조명부 삽입구(↔ LED바 장착부), 반사

판 삽입구(↔ 라이트패널 지지홈)가 형성된 점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1이 서로 공통되어 형태적 관련성이 크다. 따라서 통상의 디자이너는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5의 ‘수직부 형상’을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차이점 ㉯

         차이점 ㉯의 코너연결구 고정홈의 바깥쪽 모서리 부분은 선행디자인 5의 대



응 부분의 모서리 부분이 이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해당 부분과 유사하게 라운딩 처

리된 직각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이 해당 물품분야에서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용

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3) 차이점 ㉰, ㉱

         차이점 ㉰, ㉱의 경우 전체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자세히 살펴보

아야만 알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고, 리브의 두께 및 테두리 마감부를 변형한 정도에 

불과하여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한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결론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혹은 선행디자인 1과 

선행디자인 5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

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다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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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용이창작 여부

  가. 판단 기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 한다)이나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

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

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창작수준

을 판단할 때는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

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쉽게 창작되는지 여부

    1) 물품의 동일‧유사 여부

      앞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주요 내용 및 도면에 의하면, 이 사

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모두 ‘천장등’에 관한 디자인들이고, 선행디자인 2는 

‘투광등’에 의한 디자인으로서, 양 대상 물품 모두 천장에 부착되어 사용될 수 있는 조

명등의 일종인바,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 



    2) 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

     가) 각 디자인의 대비표

     

     나) 각 디자인의 차이점 및 공통점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상하 2단 구성의 작은 원통체와 큰 

원통체가 포함되어 있는 점, 작은 원통체의 위로 전선이 부설될 수 있는 소켓지지구가 



형성되어 있는 점이 공통되는 반면, 그 차이점으로는 (i)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위 2단 원통체 하부에 링 고정봉에 의해 고정된 등 간격의 다수 원형 링이 부착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은 그와 같은 구성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ii) 이 사건 등록디

자인의 경우 위 2단 원통체 구성의 아랫단인 큰 원통체의 하부면이 막혀 있어 소켓이 

위 막힌 큰 원통체의 하부면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의 2단 원통체 구성

의 아랫단인 큰 원통체 하부면은 뚫려 있어 소켓이 큰 원통체 상부면 및 작은 원통체

의 하부면이 맞닿은 면에 위치하고 있는 점, (iii) 선행디자인 1의 경우 2단 원통체 구

성의 윗단인 작은 원통체의 측면에 ‘⊃’ 모양의 작은 고리가 부착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그와 같은 구성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iv) 선행디자인 1은 위 2

단 원통체의 소켓지지구 위로 형성되어 있는 일자 줄 모양의 연결부 및 그 상단의 작

은 원통형 천장 부착부까지 전체 디자인 구성에 포함시켜 천장등을 천장에 연결시키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천장쪽으로 2단 원통

체의 소켓지지구까지만 디자인 구성에 포함되어 있고, 위와 같은 천장등과 천장의 연

결 부위는 형상화되어 있지 아니한 점, (v) 양 디자인의 2단 원통체 구성의 높이 및 비

율이 다소 상이한 점이 존재한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는 각 몸체 하부가 링 고정봉에 의해 

고정된 등 간격의 다수 원형 링으로 이루어진 점, 다수 원형 링의 상단 면 부분에 소

켓이 위치한 점이 공통되나, 각 몸체 상부의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앞서 본 2단 

원통체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2는 천장 방향으로 볼록한 반 계란형 보호

부 및 그와 이격된 상태로 조명 방향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연결되어 있는 넓은 띠형 

지지부를 포함하고 있는 등 그 형상 및 모양이 매우 상이한 차이점이 있다. 



     다) 검토

       (1) 우선 선행디자인 1의 2단 원통체 부분과 선행디자인 2의 다수 원형 링 구조 

부분이 통상의 디자이너에 의해 용이하게 결합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선행디자인 1의 2단 원통체 부분은 전체 디자인 구성에서 천장과의 연결 부

분을 제외한 천장등 관련 전체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 중 아랫단을 구성하는 

큰 원통체는 그 하부가 개방되어 큰 원통체의 내부가 완전히 뚫려 있는 구조로서, 내

부에 들어가는 전구를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형태의 외관을 가지고 있다. 

         한편 선행디자인 2의 다수 원형 링 구조 부분은 계란형 보호부 및 띠형 지지

부를 포함하는 상부측 구성의 하단에 이격하여 연결되어 있는 구성 부분이기는 하나, 

선행디자인 1의 2단 원통체 부분과 마찬가지로 그 내부에 들어가는 전구를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형태의 외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는, 측

면이 막힌 원통체의 개방된 내부에 전구를 보호하여 이로 인한 조명이 하부를 향해서

만 비추어지게 되는 선행디자인 1과는 달리, 선행디자인 2는 다수의 원형 링 구조로 

이루어진 원형 틀 안에 전구를 보호하여 이로 인한 조명이 하부는 물론 측면의 링들 

사이로도 비추어지게 하는 특징이 있다.  

         결국 선행디자인 1의 2단 원통체 부분이나 선행디자인 2의 다수 원형 링 구

조 부분은 모두 그 내부에 전구를 위치시켜 조명의 방향을 결정짓는 동시에 전구를 보

호하는 기능을 하는 구성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로 상이한 형상 및 모양을 갖춰 

그에 부합하는 각각의 외관적 특징을 보유하게 된 부분이라 할 것인데, 통상의 디자이

너가 물품(조명등)에서 위와 같이 서로 동일‧유사한 기능을 하는 구성 부분들끼리 아

래․위로 결합해야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는 사정은 기록상 찾아볼 수 없고, 

위 2단 원통체 부분이나 다수 원형 링 구조의 각 외관적 특징상 이들의 결합이 유도되



어야 할 관련성도 찾기 힘들며, 그와 같은 결합이 천장 조명등 분야의 일반적 경향이

라고 볼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2) 나아가 위 대비표에 나타난 각 디자인 구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각 전구 보호 부분인 다수 원형 링 구조 및 아랫단 

큰 원형체의 상이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는 각 몸체 상

부의 형상 및 모양이 상이함으로 말미암아 각각 모두 전체적으로 인지되는 미감적 가

치가 매우 다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선행디자인들로부터 변형된 이 사

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수준이 디자인등록이 허여되지 아니하여야 할 정도로 낮다거나, 

흔한 창작수법 또는 표현방법, 또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볼 정도에 이

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쉽게 창작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등록을 무효로 한 이 사건 심결은 위

법하다.



◈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1.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하는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이라고 한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

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

고 한다)이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

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

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

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변

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

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

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참조).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대비

    선행디자인 1의 대상 물품은 ‘삽입식 USB 수동 콘트롤러’, 선행디자인 2의 대상 

물품은 ‘사무용 탁자용 콘센트’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용도 및 기능이 동일하거



나 유사한 물품이다.

  다. 디자인의 대비

    1) 도면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는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를 중심으로 대비하면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진다.

        ⑴ 양 디자인은 ‘ ’ 및 ‘ ’과 같이 모두 ① 원통형 몸

체를 지니고, ② 그 하단부에 몸체를 가구 등에 부착하기 위한 몸체 보다 약간 큰 원



형의 플랜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③ 플랜지를 덮는 플랜지 덮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2단으로 구성된 원통형 형상을 띠고 있다(이하 ‘3. 디

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해당 여부’ 내에서 ‘공통점 ⑴’이라 하고, 나머지 공통점들과 

차이점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르기로 한다).

        ⑵ 양 디자인은 ‘ ’ 및 ‘ ’과 같이 원통형 몸체 외주 면

에 나사가 체결되는 부분이 일부 함몰되어 있는 4개의 나사체결홈이 형성되어 있다.

        ⑶ 양 디자인은 ‘ ’ 및 ‘ ’과 같이 몸체 하단에 형성된 

플랜지를 덮고 있는 플랜지 덮개가 형성되어 있어 저면부에서는 플랜지 대신 플랜지 

덮개만 보인다.

        ⑷ 양 디자인은 ‘ ’ 및 ‘ ’과 같이 나사홀이 플랜지에 

형성되어 있고, 플랜지와 플랜지 덮개에 그 체결수단이 형성되어 있다. 그 체결수단으

로 플랜지에는 걸림턱이 구비된 사각형의 체결구멍이 형성되어 있고, 플랜지 덮개에는 

위 걸림턱을 덮는 ‘ㄱ'형태의 체결돌기가 형성되어 있다. 그 결과 양 디자인의 플랜지 

부분을 평면에서 볼 경우 수개의 나사홀과 체결돌기가 결합된 사각형 형태의 체결구멍

이 보인다.



      나) 차이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진다.

        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과 같이 저면부의 중하단에 1개의 플

러그 삽입구와 상단에 2개의 USB 삽입구가 나란히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

은 ‘ ’과 같이 저면부의 중앙에 1개의 USB 삽입구가 형성되어 있다.

        ⑵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과 같이 상면의 중앙부에 사각형 형태

의 케이블접속구가 돌출되어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은 ‘ ’과 

같이 상면부의 가장자리에 케이블 구멍이 형성되어 있다.

        ⑶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과 같이 원통형 몸체에 약 1/2 정도로 

함몰된 4개의 나사체결홈이 서로 다른 간격(2시, 3시, 9시, 11시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

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은 ‘ ’과 같이 나사머리의 두께 정도만 함몰된 4개



의 나사체결홈이 같은 간격으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측면에서 볼 경우 나사체결홈

으로 인한 함몰부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도드라지게 보이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은 

미세하게 보일 뿐이다.

        ⑷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과 같이 저면부의 플랜지 덮개가 완곡한 곡

면으로 형성되어 있고, ‘ ’과 같이 상면부의 모서리가 완곡하게 형성되어 있다. 반

면, 선행디자인 1은 ‘ ’과 같이 저면부의 플랜지 덮개의 둘레가 각진 경사면으로 

형성되어 있고, ‘ ’과 같이 상면부의 모서리가 각진 형태를 띠고 있다.

    3) 구체적 검토

      앞서 본 사실들과 갑 제7 내지 9, 11, 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디

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와 주지 또는 공지형태들을 결

합하더라도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먼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점 ⑴ 내지 

⑷는 매입하는 원형의 콘센트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형상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즉, 원통형의 몸체를 가구나 벽체에 매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결합하기 위한 플랜지가 

필요하게 되어 2단의 원통형을 띠게 되고, 플랜지의 나사를 가리기 위해 플랜지 덮개

가 필요하며, 플랜지와 플랜지 덮개를 손쉽게 탈착하기 위해 체결구멍과 체결돌기가 

형성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반면, 차이점 ⑴ 내지 ⑷는 원형의 콘센트를 제작하기 위

한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모두 매입식 콘센트의 거래 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눈에 쉽게 띄는 평면, 정면, 저면에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양 디자인을 접하

게 되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심미감을 형성하는 특징적인 부분들에서의 위와 같은 

차이에 의해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된다.

      나)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이점 ⑴은 저면부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

우 1개의 플러그 삽입구와 2개의 USB 삽입구가 형성된 반면, 선행디자인 1의 경우 1개

의 USB 삽입구만 형성된 점이다. 선행디자인 2에는 ‘ ’과 같이 플

러그 삽입구와 USB 삽입구가 형성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형상과 USB 삽입구의 개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선행디자인 2의 위 형상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저면부와 심미감

에 있어서 차이를 가지는데, 이와 같은 차이점이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또한, 차이점 ⑵는 상면부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돌출된 사각형 형태

의 케이블접속구가 형성된 반면, 선행디자인 1의 경우 케이블 구멍만이 형성된 점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기용품에서 돌출된 사각형 형태의 케이블접속구의 형상은 

외장형의 콘센트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일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매입

식 콘센트에서의 주지형태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차이점 ⑶은 나사체결홈의 깊이와 간격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

인 1이 다른 점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콘센트에서 일정 부분이 함몰된 나사체

결홈의 형상이 주지 또는 공지형태라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나사체결홈의 함몰된 깊이와 간격 및 배치 등으로 인해 서로 다른 독특한 심

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이 원통형 몸체에 약 1/2 정

도로 함몰된 4개의 나사체결홈이 서로 다른 간격(2시, 3시, 9시, 11시 방향)으로 형성함

으로 인한 미감적 가치를 무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차이점이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 또는 표현방법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나아가 차이점 ⑷는 상면부와 저면부의 형태에 관한 점인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선행디자인 1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보다 부드러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킨다.



  라. 결론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과 선행디자인 2 및 주지 또는 공지형태들을 결합하더라도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

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한

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항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항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을 한 후에 제52

조, 제56조 또는 제90조 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그 디

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

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

자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후출원

디자인이 그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보에 게재된 선출원디자인의 일부와 동일 또

는 유사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등 참조).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

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후2987 판결 등 참조).

  한편,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사용할 

때뿐만 아니라 거래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1218 판결 등 참조).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대비

    선행디자인 3의 대상 물품은 ‘콘센트’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용도 및 기능

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이다.

  다. 디자인의 대비

    1) 도면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는 사

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를 중심으로 대비하면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진다.

        ⑴ 양 디자인은 ‘ ’ 및 ‘ ’과 같이 모두 ① 원통

형 몸체를 지니고, ② 그 하단부에 몸체를 가구 등에 부착하기 위한 몸체 보다 약간 

큰 원형의 플랜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③ 플랜지를 덮는 플랜지 덮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2 내지 3단으로 구성된 원통형 형상을 띠고 있다

(이하 ‘4.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항 해당 여부’ 내에서 ‘공통점 ⑴’이라 하고, 나머지 



공통점들과 차이점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르기로 한다).

        ⑵ 양 디자인은 저면부에 1개의 플러그 삽입구와 2개의 USB 삽입구가 형성되

어 있다.

        ⑶ 양 디자인은 ‘ ’ 및 ‘ ’과 같이 원통형 몸체에 

나사가 체결되는 부분이 일부 함몰되어 있는 나사체결홈이 형성되어 있다.

        ⑷ 양 디자인은 ‘ ’ 및 ‘ ’과 같이 나사홀이 플랜지에 

형성되어 있다.

      나) 차이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진다.

        ⑴ 양 디자인을 정면에서 보았을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세로로 긴 형상을 

띠는 반면, 선행디자인 3은 가로로 긴 형상을 띠고 있다.

        ⑵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과 같이 2개의 USB 삽입구가 수평으

로 나란히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3은 ‘ ’과 같이 2개의 USB 삽



입구가 좌우로 약 45°로 기울어진 채 형성되어 있다. 

        ⑶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과 같이 상면부에 사각형 형태의 케이

블접속구가 돌출되어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3은 ‘ ’과 같이 오

뚝이 형태의 케이블접속구가 돌출되어 형성되어 있다.

        ⑷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저면부는 ‘ ’과 같이 플랜지 덮개로 인하

여 1개의 두꺼운 테두리 형태를 띠고 있어 전체적으로 볼 경우 2개의 동심원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3의 저면부는 ‘ ’과 같이 4개의 얇은 테두

리 형태를 띠고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1개의 원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과 같이 플랜지와 플랜지 덮개의 체결수

단인 체결돌기가 결합된 사각형 형태의 체결구멍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선행디자인 

3의 경우 이와 같은 형태가 없다.



        ⑹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과 같이 원통형 몸체에 약 1/2 정도로 

함몰된 4개의 나사체결홈이 서로 다른 간격(2시, 3시, 9시, 11시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

는 반면, 선행디자인 3은 ‘ ’과 같이 나사머리의 두께 정도만 함몰된 나사

체결홈이 형성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측면에서 볼 경우 나사체결홈으로 인한 함몰

부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도드라지게 보이는 반면, 선행디자인 3은 미세하게 보일 

뿐이다.

        ⑺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저면부의 플랜지 덮개가 완곡한 곡면으로 형성되어 

있고, 상면부의 모서리가 완곡하게 형성되어 있다. 반면, 선행디자인 3은 저면부와 상

면부 모두 각진 형태를 띠고 있다.

    3) 구체적 검토

      앞서 본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에 비추어 보면, 양 디자인은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관찰하여 볼 때, 상

이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것이므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양 디자인의 저면부는 공통점 ⑵에도 불구하고, 차이점 ⑵, ⑷ 즉, USB 삽입

구의 형성 각도와 플랜지 덮개의 형상의 차이들로 인하여 환기되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나)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사용

할 때뿐만 아니라 거래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데, 케이블

접속구의 외관으로 인한 차이점 ⑶과 함몰된 나사체결 홈의 외관으로 인한 차이점 ⑹ 



또한 거래 시 눈에 잘 띄는 부분으로서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다) 한편,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지 형상 부분도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전기용품에서 돌출

된 사각형 형태의 케이블접속구의 형상이 공지된 형상이라 하더라도 이를 포함하여 전

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이 다른 이상 이를 유사 여부 판단에서 배제

할 것은 아니다.

라. 결론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3과 유사하지 않으

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항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및 제33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으

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

다고 하기 위해서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

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

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

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

수준이 낮은 디자인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대비



   나) 공통점 및 차이점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을 대비하면, 양 디자인은 ① 전체적으로 

상부가 열린 직육면체 형상에 손잡이부와 수납부로 구성된 점, ② 손잡이부의 형상은 

‘ ’와 같이 수직의 얇은 판으로 구성되되, 그 중앙에 좌우로 연장된 형태

의 타원형 손잡이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③ 수납부의 형상은 가운데 중앙분리벽이 형

성되어 있고, 그 좌·우측으로 복수 개의 내부벽(또는 세부공간 분리벽)이 형성되어 있

는 점이 공통된다. 

    (2) 반면에 ㉠ 손잡이부의 형상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 

’와 같이(붉은색 점선 부분) 삼각형 기둥 형태의 손잡이 받침이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은 ‘ ’와 같이 손잡이 받침이 형성

되어 있지 않은 점, ㉡ 수납부의 형상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중앙분리벽을 중심으로 위쪽에 1 내지 3벽에 의하

여 4개의 수납공간이 형성되어 있고, 아래쪽은 4 내지 6벽에 의하여 4개의 수납공간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은 ‘ ’와 같이 중앙분리벽 및 손

잡이부 좌측 모서리를 기준으로 좌상부는 1, 2벽에 의하여, 좌하부는 3, 4벽에 의하여 

각 두 개씩의 수납공간이 형성되되, 위 1 내지 4벽이 전체 수납함의 외곽을 구성하는 

벽면으로부터 다소 각 이격되어 있으며, 그 우상부는 외곽 벽면으로부터 손잡이부 우

측 모서리에 수직하는 방향으로 다소 이격되어 있는 한 개의 내부벽이 형성됨으로써 

두 개의 수납공간이 형성되어 있고, 우하부는 내부벽 없이 전체 한 개의 수납공간이 

형성되되, 중앙분리벽과 우상부 내부벽이 맞닿은 위치 및 이에 연결된 저면 위치에 우

하부 수납공간의 내부 방향으로 돌출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점, ㉢ 손잡이 삽입홈의 

형상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 ’와 같이 저면에 좌



우로 연장된 형태로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직사각형 형상의 손잡이 삽입홈이 형성되

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은 그와 같은 손잡이 삽입홈의 형상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 저면의 형상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와 같

이 2벽, 4벽, 6벽에 각 대응하는 저면 위치에 중앙분리벽 받침선을 중심으로 각 받침선

이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은 그와 같은 저면 받침선의 형상이 확인되지 아니

하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다) 구체적 검토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모두 물품 정리의 용

도로 사용되는 수납함 또는 정리함의 디자인으로서,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함

에 있어 (i) 양 디자인은 모두 상부가 열려진 형태의 직육면체 형상이고, 얇은 판 형태

의 손잡이부가 중앙분리벽에 연장된 형태로 돌출하여 형성되어 있으며, 내부벽들을 통

해 복수 개의 수납공간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기는 하나(위 ① 내지 ③ 

부분), (ii)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그 저면에 손잡이 삽입홈이 형성되어 있어 이 사

건 등록디자인이 구현된 물품들이 상하 방향으로 여러 개 적층될 수 있는 기능적․외관

적 특징이 상당한 주의를 끄는 반면, 선행디자인 1에는 그와 같은 손잡이 삽입홈 형상

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위 ㉢ 부분) 등에서 차이가 있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차이는 대상 물품의 적층 가능 여부 등을 포함하여 전체 수납함 디자인으로서의 기능 

또는 사용 상태의 외관에 큰 변화를 발생시키는 지배적 특징부(요부)의 차이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 디자인 사이에 서로 다른 미감적 가치



를 가져올 정도라 할 것인바, 선행디자인 1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이 변형하는 것

을 두고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로부터 쉽게 창

작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 내지 6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나아가 선행디자인 2 내지 6에는 앞서 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손잡이 삽

입홈(및 이와 연결된 저면부 중앙분리벽의 내부)과 같은 형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구

체적으로, 우선 선행디자인 3 내지 5에 위와 같은 손잡이 삽입홈 부분의 형태가 포함되

어 있지 아니함은 앞서 본 선행발명 3 내지 5의 주요 사진[위 1. 나. 3) 내지 5)항 사진 

참조] 및 별지 2.의 ‘다’ 내지 ‘마’항 각 도면대용사진들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다(이 부분

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별다른 다툼도 없다).

      (나) 다음으로 선행디자인 2(갑 제5호증)에 관하여 보면, 선행디자인 2의 저면에 

형성된 ‘슬롯(구멍)’도 그 아래에 적층되는 병 운반함의 손잡이 형성 부재를 수용하기 

위해 형성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선행디자인 2에서는 하부에 적층되는 병 운반함의 

손잡이 형성 부재(26)가 상부의 병 운반함의 중앙분리벽(16) 내부로 수납되는 것이 아니

라, 상부 병 운반함의 중앙분리벽(16) 아래 부분이 하부 병 운반함의 손잡이 부분만큼 

제거되어 있고, 그 결과 슬롯을 통해 수납함의 내부 공간이 관찰될 수 있다[‘병 운반함

이 적층될 때 그 하단의 유사 운반함의 손잡이 형성 부재를 수용하도록 맞춰진 슬롯을 

형성하기 위해 중앙분리벽(16)의 아래 방향 돌출부에 인접한 바닥지지 부재와 만나는 

부재(30)가 제공된다. 슬롯(구멍) 위쪽으로 중앙분리벽(16)은 그 하단에 적층되는 유사 



운반함의 손잡이 형성 부재(26)를 수용하기 위한 정도로 도 3에서 R만큼 제거된다.’(갑 

제5호증, 컬럼 3, 65행 내지 컬럼 4, 5행 및 아래 도 1 및 3 참조)].

          위와 같이 손잡이 삽입홈(및 이와 연결된 저면부 중앙분리벽의 내부) 부분의 

형태에 있어서, 선행디자인 2는 손잡이와 겹쳐지는 중앙분리벽이 제거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손잡이가 중앙분리벽 내부로 삽입되어 있고, 이를 통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는 손잡이 수납홈이 중앙분리벽에서 두껍게 형성된 부분의 내부를 관통

하도록 형성된 밀폐 구멍을 형성함으로써 내부 공간이 완전히 밀폐되어 중앙분리벽 및 

저면의 홀을 통해 내부 공간이 관찰될 수 없게 되는 반면, 선행디자인 2에서는 중앙분

리벽의 제거로 내부 공간이 개방됨으로써 중앙분리벽은 물론 바닥의 관통 구멍을 통해

서도 그 너머의 병 운반함 내부 공간이 관찰된다는 점에서 매우 큰 형태적 차이가 발생

하는바, 이와 같은 양 디자인의 형태적 차이는 전체적으로 서로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

져올 정도라 할 것이고, 이러한 형태적 차이 내지는 변형을 두고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선행디자인 6(갑 제12호증)에 관하여 보면, 선행디자인 6에 ‘저면에 

형성된 슬롯’과 ‘중앙분리벽 제거 부분에 합판을 부착한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는 하다

(아래 도면 및 관련 설명 참조).  



          그러나 선행디자인 6의 손잡이 삽입홈 부분( ) 및 이와 연결된 

중앙분리벽의 내부 구조( , ‘(선략) 1/4인치짜리 합판 두 개에 못을 받

았다’는 선행디자인 6의 설명 부분)는 전체 디자인에 결합되어 있는 구체적인 형상․모

양에 있어서 앞서 본 이 사건 등록디자인( , )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와 같은 양 디자인의 형태적 차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 다

른 미감적 가치를 가져올 정도라 할 것이며, 이러한 형태적 차이 내지는 변형을 두고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없다. 

      (라) 앞선 인정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디자이너라 하더라도 위

와 같은 선행디자인 2, 6을 선행디자인 1과 단순히 조합하는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만

으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용이하게 창작해낼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와 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손잡이 삽입홈(및 이와 연결된 저면부 중

앙분리벽의 내부) 형태를 형성하는 것이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

법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앞서 본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또는 선행디자인 1과 선행

디자인 2 내지 6의 결합을 통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가.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나 국내외에서 널

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

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

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

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

수준이 낮은 디자인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등 참조).

  2) 물품의 동일․유사 여부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작업발판용 추락방지 경보기’이고 선행디자인의 대상물품

은 ‘발돋움대용 경보기’이다. 양 물품은 사회통념상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 

  3) 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

   가)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을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

 



   나) 공통점 및 차이점

    (1)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을 대비하면, 양 디자인은 ① 전체적인 형상은 반원기

둥으로 형성되어 있고, 돌출부, 체결구 및 공기 배출구가 형성된 점, ② 공기 배출구(경

보음을 발생시키기 위한 원형의 부재)가 반원기둥 형상의 좌․우측에 형성된 점이 공

통된다.

    (2) 반면에 양 디자

인은 ㉠ 전체적인 형상

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은 

아래쪽은 받침부가 형성되어 있고, 위쪽은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은 바

닥 위에 돌출부만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 돌출부의 형상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은 중

앙에는 반원기둥 형상이고, 좌․우측에는 1/4원구 형상이 대칭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반원기둥에는 돌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 선행디자인은 반원기둥 형상 위에 세로방

향으로 4단의 돌기부가 형성되어 있고, 좌․우측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형상인 점, ㉢ 

받침부의 형상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은 돌출부 아래에 받침부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



디자인은 돌출부 아래에 받침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바닥면만 구성되어 있는 점, ㉣ 

체결구의 형상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은 직사각형의 받침부 상․하에 각각 3개씩 대칭

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은 좌․우측의 뾰족하게 솟아 있는 부분에 각각 1

개씩 대칭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 좌측면의 형상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은 얇은 판 

형상의 받침부와 반원기둥 형상의 돌출부가 결합된 구조이고, 돌출부가 받침부의 3/4 

내에 올려놓은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고, 돌출부 내에 작은 반원형이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은 반원기둥 형상의 돌출부와 돌기가 결합되어 있고, ‘ ’와 같은 형상

이 좌․우측에 돌출되어 있는 점 등에서 차이점이 있다.

   다) 검토

   양 디자인에는 ㉠ 내지 ㉤의 차이점이 있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거나 전용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위 차이점들로 인하여 선행디자인은 공기배출구가 형성된 측면부가 수직으로 

떨어지고 받침부 없이 체결구가 측면부의 바깥으로 돌출되어 전체적으로 세련된 심미

감을 갖는 반면, 등록디자인의 경우 돌출부뿐만 아니라 공기배출부가 있는 측면부까지 

완만한 형상을 이루고 받침부가 형성되어 전체적으로 안정된 심미감을 갖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차이점들로 인하여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선행디자인과는 다른 미

감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등록디자인의 위와 같은 형상․모양 등이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 결론

 이상의 검토결과를 종합하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심결은 위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취소되어야 할 원고 주장의 위법사유가 없다.



◈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1.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

당하는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이라고 한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

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

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

고 한다)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

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

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

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변

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

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

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참조).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대상 물품이 ‘안내판 걸이구’이고 선행디자인 4, 5의 대상 



물품은 ‘포스트 클램프’, ‘도로 명판 행거의 수평유지 및 수평조정장치’로서 모두 ‘안내

판 또는 표지판을 고정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 모두 그 용도 및 기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이다.

  다. 디자인의 대비

    1) 도면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4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난 사시도

(분해 사시도)와 사용상태도를 대비하면 아래와 같다.



    2) 공통점 및 차이점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함에 있어서 선행디자인 4의 각 해당 부분을 편

의상 아래 그림과 같이 칭한다. 



      나) 양 디자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아래와 같고, 이점에 대하여서는 당사자 사

이에 다툼이 없다. 

        ⑴ 양 디자인은, 여러 개의 분할된 체결부재가 결합홈과 결합돌기의 결합

에 의해 원통형으로 연결되고, 그 개방 부분에는 체결부위가 형성된 점( , 

), ② 체결부재의 오른쪽으로 브라켓이 연결되고, 브라켓의 우측면에 형성된 

수평바삽입부를 통해 수평바가 삽입되어 형성된 점( , ), ③ 브

라켓은 체결부재와 연결되는 왼쪽은 수직으로 긴 반면, 수평바가 연결되는 오른쪽은 

수직으로 짧은 사다리꼴 형상인 점( , ) , ④ 브라켓의 오른쪽 수평바삽

입부로 수평바가 끼워지면 브라켓의 오른쪽 끝단에 형성된 힌지홀을 통하여 볼트와 너

트가 결합하여 수평바가 브라켓에 회전 가능하게 연결되고, 브라켓의 왼쪽에는 수평조

절홀을 통하여 볼트와 너트가 결합하여 수평바의 수평조절이 가능하게 연결되는 점

( , ), ⑤ 브라켓의 강도 보강을 위하여 브라켓의 안쪽 또

는 바깥쪽에 수직의 리브가 형성된 점( , )에서 공통된다.



        ⑵ 다만,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체결부재의 왼쪽에 체결부위가 형성되어 

있고 체결부위에는 볼트와 너트가 체결되는 2개의 통공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

자인 4는 체결부재의 아래쪽에 체결부위가 형성되어 있고 3개의 통공이 형성된 점

( , ),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브라켓의 왼쪽에

는 직사각형 형상의 1개 및 정사각형 형상의 2개의 수평조절홀이 각각 관통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4의 브라켓의 왼쪽에는 리브들 사이에 원형으로 된 3개 및 4개의 

수평조절홀이 각각 두 줄로 관통 형성되어 있는 점( , ), ㉢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의 브라켓에는 강도 보강을 위하여 브라켓의 안쪽에 2줄의 리브가 형성되어 있

으나, 선행디자인 4의 브라켓에는 강도 보강을 위하여 브라켓의 바깥쪽에 3줄의 리브

가 형성되어 있는 점( , ),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수평바 및 수평바삽입

부는 두께가 얇은 판상 구조로 된 사각형상이나, 선행디자인 4의 수평바 및 수평바삽

입부는 두께가 두꺼운 판상 구조로 된 팔각형상인 점( , ),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브라켓은 체결부재와 체결되는 브라켓 부위에 수평바의 각도를 조



절하기 위한 별도의 부품이 삽입되는 홀이 형성되어 있으나( ), 선행디자인 

4에는 이러한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구체적 검토

      가) 차이점 ㉠, ㉤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4

에 선행디자인 5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거나, 단순한 상

업적·기능적 변형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불과하다.

        ⑴ 먼저 차이점 ㉠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선행디자인 5에는 이 사건 등록디

자인과 동일한 위치에 체결부위가 형성된 형상이 나타나 있다. 나아가 체결부위의 위

치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그 설치 대상의 구조, 설치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체결부재에 

적절하게 위치시킬 수 있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차이점은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해당한다.

        ⑵ 다음으로 차이점 ㉤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선행디자인 5에는 “  

”와 같이 체결부재와 체결되는 브라켓 부위에 수평바의 각도를 조절하기 위한 별도의 

부품이 삽입되는 고정구의 형상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수평바의 각도를 조절하기 위

한 내부 구성은 브라켓에 가려져있어 보는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으로서 별다

른 미감적 차이를 가져오지도 않는다.

      나)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차이점 ㉡, ㉢, ㉣ 부분은 통상의 디

자이너가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5 또는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결합하더라도 용

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⑴ 먼저 차이점 ㉡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선행디자인 4에 “ , ”와 같이 

리브들 사이에 총 7개의 원형으로 된 수평조절홀이 나타나 있고, 선행디자인 5에 

“ ”와 같이 리브들 사이에 총 9개의 원형으로 된 관통공과 1개의 타원형으로 된 

관통공이 형성된 수평조절홀이 나타나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수평조절홀

과는 그 전체적인 형상 및 개수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수평조절홀은 보는 사람의 주의

를 끄는 부분으로서 심미감의 차이를 가져오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그 디

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리브가 브라켓의 바깥쪽에 형성되지 

않고 안쪽에만 형성되어 있어 수평조절홀의 위치도 리브들과 무관하게 형성되어 있는 

관계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수평조절홀은 선행디자인 4, 5의 수평조절홀과 심미감에

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⑵ 다음으로 차이점 ㉢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선행디자인 5에는 “ ”와 

같이 리브가 브라켓의 안쪽과 바깥쪽에 모두 형성되어 있는 형상이 나타나 있을 뿐이

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리브의 위치 및 형상 등의 차이로 인하여 심미감에 차이

가 있고, 이를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



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⑶ 끝으로 차이점 ㉣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상의 수평바 및 

수평바삽입부가 공지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수평바 및 수평바삽입부의 형상( , )은 

위 공지디자인들에 나타나 있지 않고, 이를 주지의 형상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아

울러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평바 및 수평바삽입부는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부분으로서 다양한 형상과 모양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심미감에서 차이를 가져오는 

부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차이점을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해당한다거나,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

렵다.

        ⑷ 이에 대하여 피고는 (ⅰ) 차이점 ㉡ 부분은 선행디자인 4, 5에서 수평조절

홀의 형상을 원형에서 사각형으로 변경하고, 그 개수를 증감하는 방법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고, (ⅱ) 차이점 ㉢ 부분은 선행디자인 4의 바깥쪽 리브를 안쪽으로 변경

하거나, 선행디자인 5의 안쪽 리브를 남겨두고 바깥쪽 리브를 제거함으로써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으며, (ⅲ) 차이점 ㉣ 부분은 수평바의 공지된 형상(을 제4 내지 9호증) 또

는 주지의 형상인 원형이나 사각형으로 변경함으로써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차이점 ㉡, ㉢, ㉣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형상과 모양이 선행디자인들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 위와 같은 차이점들을 해

소하기 위해서는 선행디자인들의 대응 부분이 각각 상당 부분 변형되어야만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5를 단순 조합하는 등의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만으로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

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이상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

가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5의 결합 또는 공지형태·주지형태로부터 용이하게 창작

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

법하다.



◈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1.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등록디자인의 물품과 선행디자인 1~18, 20, 21의 각 물품의 용도·기능이 유사한 점,  

등록디자인의 전체적 형상과 상단 물결무늬 부분이 선행디자인 1, 2와 유사하다는 점

은 인정한다. 그러나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달리 음식용 그릇의 내·외면 및 상

단 테두리에 표현된 불규칙하고 성긴 그물코를 가지는 그물무늬가 양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선행디자인들 또는 그 결합에서 느낄 수 없는 독특한 심미감을 형

성하므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2의 전체적 형상에 선행디자인 3~7, 9~21

의 모양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심결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2, 8의 전체적 형상에, 선행디자인 

3~7, 9~21에 의해 공지되었으며 널리 알려진 격자무늬의 모양을 결합함으로써 용이하

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의해 그 등록

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나.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

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

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



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

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

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결합된 형태를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

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공지디

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

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

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

고 2013후2613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동일 유사성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음식용 그릇’이고, 선행디자인 1은 ‘신

타원골접시’, 선행디자인 2, 7, 8, 20은 ‘식탁용 접시’, 선행디자인 3, 13은 ‘접시’, 선행디

자인 4~6은 ‘사발’, 선행디자인 8은 ‘모듬 접시’, 선행디자인 9~12, 18, 21은 ‘그릇’, 선행

디자인 14~16은 ‘아사셀렉션 보야지 그릇’, 선행디자인 17은 ‘쉬즈리빙 아사셀렉션 보

야지 그릇’으로 명칭은 일부 상이하나, 모두 음식을 담는 그릇에 관한 것으로 그 용도

와 기능이 동일 내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

다른 다툼이 없다). 선행디자인 19는 ‘삼베’에 대한 것으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 유

사하지 않은 물품인 바, 구체적인 대비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2)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 8의 대비

  등록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 있는 도면 1.1~1.4, 1.6, 1.7과 이에 

대응되는 선행디자인 1, 2, 8의 도면을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



   

   가) 등록디자인과 선행 디자인 1, 2, 8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아래와 같은 공

통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1) 등록디자인과 선행 디자인 1, 2, 8은 중앙으로 갈수록 높이가 낮아지는 납작한 

그릇으로 위에서 보았을 때 각 모서리의 변이 둥글게 처리되어 타원에 가까운 직사각형

이며 가로 대비 세로의 길이 비율이 약 2:1 정도이다. 

    (2) 등록디자인과 선행 디자인 1, 2, 8은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가로 및 세로의 상단 

테두리가 물결모양이고 전체적으로 둥글게 처리되어 있다. 

위 정면도와 대칭



    (3) 받침대에 있어서, 등록디자인( )과 선행디자인 2( ), 8

( )은 직사각형상으로 가로면과 세로면의 중앙이 약간 볼록하고 요홈이 

형성되어 있다. 

   나) 한편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 8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1) 선 무늬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은 그릇 내부면과 외부면 전체에 걸쳐 굵기가 다

른 가로, 세로 양각선의 선 무늬가 형성되면서 측면에서 관찰하였을 때 곡선으로 보이

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은 일정한 굵기의 격자무늬 모양( ), 선행디자인 2

는 한문과 인영 모양( ), 선행디자인 8은 길이방향으로 형성된 다수의 요철

홈선 모양( )이 발견될 뿐 수직으로 교차하는 선 무늬는 발견되지 아니

한다.

    (2) 하단 받침대의 턱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은 가로면에 원호 형상( )의 요홈

이 1개 형성된 반면, 선행디자인 1은 정확한 수는 확인할 수 없으나 가로면에 둥근 형

상( )의 요홈이 적어도 1개 이상, 선행디자인 2는 각 가로면에 사각 모서리 

형상( )의 요홈이 총 2개 형성되어 있으며 선행디자인 8은 받침대에 그와 



같은 요홈이 형성되지 아니하였다.

   다) 위와 같은 차이점들로 인하여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2, 8과 비교하여 전

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가지게 된다(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피고들도 특별히 다투지 

아니한다). 

  3)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7, 9~18, 20, 21 각 표면에 형성된 무늬의 대비

   가) 통상의 디자이너가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 8 사이에 존재하는 위와 같

은 차이점, 특히 표면에 형성된 선 무늬에 관한 차이점을 선행디자인 3~7, 9~18, 20, 

21의 각 표면에 형성된 무늬를 선행디자인 1, 2, 8의 전체적 형상에 결합하는 방법으로 

극복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아래에서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7, 9~18, 20, 21의 각 표면에 형성된 선 무늬를 대비하기로 한다.



   나) 등록디자인의 선 무늬는 그릇 내부면과 외부면 전체에 걸쳐 굵기가 서로 다른 

가로, 세로의 양각선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물코의 크기가 불규칙적이며, 그릇의 내부

면과 외부면의 측면은 선 무늬가 곡선으로 보인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

툼이 없다.

   다) 등록디자인에 표현된 선 무늬는 ‘그물’의 통상적인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물실이 교차하는 부분의 매듭이 굵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차하

는 가로선과 세로선’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선행디자인 3~7, 9~18, 20, 21에서 발견되

는 선 무늬와 같이 ‘바둑판처럼 가로,세로를 일정한 간격으로 직각이 되게 만든 무늬’, 

즉 격자무늬에 속하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 중 선행디자인 5는 물품 내·외부면

에, 그리고 선행디자인 11~13은 물품 내부면에 격자무늬 모양이 형성된 점(선행디자인 

5 ‘ , ’, 11 ‘ ’, 12 ‘ ’, 13 

‘ ’)이 공통되며, 그에 더하여 선행디자인 13, 20, 21은 그 내부 표면의 

격자무늬가 양각으로 형성된 점, 선행디자인 5는 그릇의 외부면에 곡선의 선 무늬가 

발견되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라) 한편, 등록디자인 표면의 선 무늬와 선행디자인 3~7, 9~18, 20, 21의 각 선 무늬

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1) 선의 형상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의 격자무늬는 굵기가 서로 다른 가로와 세로

의 양각 선이 교차하면서 형성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격자무늬의 그물코 크기가 전체적으로 불규칙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선행디자인 3~7, 9~18, 20, 21에 형성된 무



늬는 선이 가늘고 곧으며 비교적 굵기가 일정하고 그물

코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규칙적인 것으로 보인다(선행디

자인 13의 그물코 크기는 모두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

이기는 하나 동일하지 않은 그물코 형상이 일정한 패턴

을 가지고 반복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불규칙하다고 보

기는 어렵다). 

    (2) 선의 간격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에서 발견되는 선 무늬는 그 간격이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넓어 양각의 선이 간격으로부터 뚜렷이 구분되어 인식되

는 반면, 선행디자인 3~7, 10~12, 14~18, 20, 21에서 발견되는 선 무늬는 대체로 그 간

격이 일정하면서 넓지 않아 선과 배경, 마루와 골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양각과 음각의 차이도 비교적 판별하기 쉽지 않다. 선행디자인 13의 선 무늬

( )는 가로선과 세로선 사이의 간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간격이 넓다고 보기는 어렵고 배경 사이로 다른 선이 보다 낮게 표현됨으로 인해 전체

적으로 가로선과 세로선이 여러 층위에서 입체적으로 편직된 듯한 느낌을 주도록 형성

된 모양인 점에서 등록디자인의 선 무늬와는 차이가 있다.

    (3) 내·외면에 형성된 선 무늬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은 내·외면의 곡면을 따라 형

성되어 곡선을 이루며 형성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곡률이 커지는 모서리에 가까

울수록 곡선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면서 다양한 형상의 그물코(정사각형, 직사각형, 사

다리꼴 등)이 형성되는 반면( , , ), 선행 디자인 

13, 20, 21에 형성된 각 무늬는 평면상에 또는 완만한 곡면상에 형성되어 있어서 단순



한 양각의 직선으로만 관찰될 뿐이고 선 사이의 간격이 면의 곡률에 비례하여 자연스

럽게 변화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으며, 선행디자인 3~7, 9, 10~12, 14~18의 선 무늬

도 선 사이의 배경, 또는 마루 사이의 골이 좁거나 단순히 음각으로 표현되어 있기에 

이와 같은 곡률에 따른 곡선의 형상이나 선 사이 간격의 변화가 발견되지 아니한다(선

행디자인 5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릇의 외부면에 곡선 형태의 무늬가 있으나 선이 음

각으로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디자인에서 보이는 곡률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

는다). 

   마) 이상을 종합하면, 선행디자인 3~7, 9~18, 20, 21에는 등록디자인의 선 무늬의 특

징, 즉 그릇 내부면과 외부면 전체에 걸쳐 굵기가 서로 다른 가로, 세로 양각선으로 격

자무늬가 형성되어 있고, 그물코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불규칙적이며, 그릇의 내부면과 

외부면의 측면은 곡률의 변화가 있는 선 무늬가 곡선으로 보이는 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4)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으로 쉽게 창작될 수 있는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 8, 그리고 선행디자인 3~7, 

9~18, 20, 21의 대상 물품은 모두 동종의 물품인 ’그릇‘이므로,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

인 1~18, 20, 21은 모두 디자인이 속한 분야가 동일한 점은 인정된다. 

   나)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인 그릇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여러 가지 디자인이 많

이 창작되었던 물품일 뿐만 아니라 그 형태가 비교적 단순한 것이어서 그 무늬의 차이

가 창작의 중요 부분이 될 수 있는 점, 등록디자인 등록공보(갑 제4호증)의 ‘디자인의 

설명’에는 ‘본원 디자인은 불규칙한 무늬가 입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으며 상단부가 물

결무늬로 형성된다’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등록디자인의 주된 창작적 모티브

는 굵기가 다른 가로, 세로 선들이 그 간격을 달리하여 교차함으로써 다양한 선의 굵



기와 크기를 가진 그물코가 형성되고, 나아가 그릇의 가장자리 부분에서는 곡률에 비

례하여 형성된 곡선 사이의 간격이 달라지면서 그물코의 형상 또한 다양하게 변화하는 

등의 ‘입체적으로 형상화된 불규칙한 무늬’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위와 같은 창작적 모티브에 기반한 등록디자인의 격자무늬는 선행디자인들에서

는 보이는 여러 모양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할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격자무늬가 그릇에 관한 디자인 

분야에서 주지의 형상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앞서 살펴 본 등록디자인과 선

행디자인들의 격자무늬에 관한 차이점들로 인하여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불규칙하

면서 투박한 심미감을 주는 반면 선행디자인 3~7, 9~18, 20, 21은 상대적으로 정돈되고 

세련된 심미감을 갖는데, 이러한 차이가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

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없고, 나아가 선행디자인들에 등록디자인의 외관적 특

징들 중의 일부인 양각의 직선 또는 곡선이 가로와 세로로 교차되면서 격자무늬가 형성

되는 것이 나타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선행디자인들에서 앞서 본 창작적 모티브를 

구현한 등록디자인에 이르는 것이 통상의 디자이너에게 있어서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

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라) 한편, 선행디자인 1, 2, 8은 그 형상에 있어서 선행디자인 3~7, 9~18, 20, 21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 표면에 형성된 무늬에 있어서도 선행디자인 1

은 일정한 굵기의 격자 무늬만 보이고, 선행디자인 2에는 아예 선 무늬가 없으며, 선행

디자인 8은 길이방향으로의 선 무늬만 있어서 나머지 선행디자인들의 선 무늬를 이에 

결합하는 것이 통상의 디자이너에게 있어 창작 수준이 낮은 흔한 창작수법 등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앞서 본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7, 9~18, 20, 21 사이

의 선 무늬의 차이점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 결합은 쉽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가사 선행디자인 1, 2, 8의 형상에 선행디자인 3~7, 9~18, 20, 21의 각 표면에 

형성된 무늬를 결합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7, 9~18, 20, 

21과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위와 같은 결합을 통해 앞서 본 선행디

자인 1, 2, 8과 등록디자인 사이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용이하게 등록디자인의 창작에 

이를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

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등록디자인 내·외부면에서 발견되는 선 무늬는 평면도와 같은 각도에서 관찰할 

경우 수직으로 직교하는 직선들로 관찰되고, 다만 그것이 표현된 그릇의 표면이 입체

적 곡면을 이룸에 따라 곡선으로 관찰되는 것뿐이어서 이와 같은 무늬를 두고 곡선 모

양이라 할 수는 없는바,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3, 20, 21의 각 표면에 형성된 무늬

는 여러 개의 선이 가로, 세로로 교차하고 있는 모양인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선 배열

과 교차 각도의 불규칙성, 선의 굴곡 및 선 사이 공간의 넓이 등에 일부 차이가 있기

는 하지만 그러한 차이는 자세히 들여다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미

세한 차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통상의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2) 그릇이나 접시에 관한 디자인 분야에서 등록디자인 표면의 무늬와 같이 그릇 

표면에 형성된 무늬가 양각으로 표현된 것은 선행디자인 13, 20, 21에 의하여 이미 공

지되었거나 그릇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불과하다.

    (3) 여러 개의 선이 가로, 세로로 교차하고 있는 격자무늬는 의류 등을 포함한 인

공물에 오래전부터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모양으로 전통문양 데이터베이스에도 수록된 



것이어서 그릇 분야의 디자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이나 모양에 해당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등록디자인은 평면도와 같은 각도에서 관찰할 경우 그 

상면에 표현된 선 무늬가 직선을 형성하며 서로 직교하는 것처럼 관찰될 것으로 보이

기는 한다. 그러나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서는 등록디자인의 그물무늬가 직선으로 보

일 수 있는 평면도보다는 사시도와 같은 측면 각도에서 등록디자인의 물품을 관찰할 

것으로 보이고, 등록디자인 등록공보(갑 제4호증)의 ‘디자인의 설명’에 불규칙한 무늬가 

입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점이 등록디자인의 특징이라는 취지의 기재에 비추어 보

면, 등록디자인의 선 무늬는 그릇 내부면과 외부면 전체에 걸쳐 굵기가 서로 다른 가

로, 세로 양각선으로 되어 있고, 그릇의 내부면과 외부면의 측면은 선 무늬가 곡선으로 

관찰된다는 점은 등록디자인의 주요한 특징적 요소로 봄이 타당하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디자인 13, 20, 21은 그릇의 선 무늬가 직선의 양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은 인정되기는 하나, 선행디자인 13, 20, 21에 표현된 선 무늬는 비

교적 평탄한 면에 표현되어 있고 골 사이의 간격도 일정한 간격으로 넓지 않아서 마루

와 골이 잘 구분되지 아니하며 곡률에 따른 변화도 관찰되지 아니하는 반면, 등록디자

인 표면에 형성된 무늬는 골이 굵고 간격이 넓어 양각의 선이 배경으로부터 뚜렷이 구

분되며 곡률의 변화에 비례하여 간격이 넓어져 선과 배경, 골과 마루의 구분이 더욱 

뚜렷해지고 곡면의 입체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차이가 있고,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서로 다른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므로, 이를 두고 자세히 들여다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거나 다른 미감적 가

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정도라 볼 수는 없다.

  한편, 을 제3~7, 9~2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격자무

늬는 선행디자인 19의 대상물품인 ‘삼베’와 같은 직물지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이나 



모양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등록디자인이 속한 그릇 디자인 분야를 놓고 보았을 때 그 

표면 전부 또는 일부에 표현된 격자 무늬는 선행디자인 3~7, 9~18, 20, 21와 같은 다수

의 디자인에서도 이를 발견할 수 있는 모양임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

와 같이 등록디자인의 표면에 형성된 격자무늬는 곡률에 비례하여 간격이 불규칙하게 

변화하도록 입체적으로 형성된 데에 반해, ‘삼베’와 같은 직물지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격자무늬 또는 선행디자인 3~7, 9~18, 20, 21의 표면에 형성된 격자무늬는 평면에 형성

된 것이거나 곡률에 따른 간격 변화가 거의 없어 입체감이 크지 않은 점에서, 서로 상

이한 심미감을 가진다.

  그렇다면, 그릇 표면에 양각으로 표현된 무늬 또는 격자 무늬 자체는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당시 선행디자인들에 의하여 공지되었거나 직물지 또는 그릇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표현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직물지는 그릇과 서로 

다른 분야이며, 등록디자인의 표면에 양각으로 형성된 입체적 곡선 무늬까지도 공지 

내지 주지의 형상·모양이라 볼 수는 없고, 공지 내지 주지의 격자 무늬로부터 등록디자

인과 같은 무늬로의 변경이 그릇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위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2, 8의 형상에 선행디자인 

3~7, 9~18, 20, 21 각 표면에 형성된 무늬를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등록디자인의 창작

에 이를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디자인에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등록디

자인이 무효라고 본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1.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등록디자인의 물품과 선행디자인 1~18, 20, 21의 각 물품의 용도·기능이 유사한 점, 

등록디자인의 전체적 형상과 상단 물결무늬 부분이 선행디자인 1, 2와 유사하다는 점

은 인정한다. 그러나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달리 음식용 그릇의 내·외면 및 상

단 테두리에 표현된 불규칙하고 성긴 그물코를 가지는 그물무늬가 양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선행디자인들 또는 그 결합에서 느낄 수 없는 독특한 심미감을 형

성하므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2의 전체적 형상에 선행디자인 3~7, 9~21

의 모양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심결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2, 8의 전체적 형상에, 선행디자인 

3~7, 9~21에 의해 공지되었으며 널리 알려진 격자무늬의 모양을 결합함으로써 용이하

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의해 그 등록

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나.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

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

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



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

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

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결합된 형태를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

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공지디

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

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

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

고 2013후2613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동일 유사성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음식용 그릇’이고, 선행디자인 1은 ‘사

각찬기’, 선행디자인 2, 7, 8, 20은 ‘식탁용 접시’, 선행디자인 3, 13은 ‘접시’, 선행디자인 

4~6은 ‘사발’, 선행디자인 8은 ‘국그릇’, 선행디자인 9~12, 18, 21은 ‘그릇’, 선행디자인 

14~16은 ‘아사셀렉션 보야지 그릇’, 선행디자인 17은 ‘쉬즈리빙 아사셀렉션 보야지 그

릇’으로 명칭은 일부 상이하나, 모두 음식을 담는 그릇에 관한 것으로 그 용도와 기능

이 동일 내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

툼이 없다). 선행디자인 19는 ‘삼베’에 대한 것으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 유사하지 

않은 물품인 바, 구체적인 대비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2)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 8의 대비

  등록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 있는 도면 1.1~1.4, 1.6, 1.7과 이에 

대응되는 선행디자인 1, 2, 8의 도면을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



  

   가) 등록디자인과 선행 디자인 1, 2, 8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아래와 같은 공

통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1) 등록디자인과 선행 디자인 1, 2, 8은 측면의 중앙은 오목하게 들어가고 가장자

리 모퉁이는 라운드 처리되었으며 가로 대비 세로의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상이다.

    (2) 등록디자인과 선행 디자인 1, 2는 각 변을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가운데의 높이

위 정면도와 대칭



가 낮은 오목한 형태이다.

    (3) 받침대에 있어서, 등록디자인( )과 선행디자인 2( )는 원형이

고 요홈이 형성되어 있다

   나) 한편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 8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1) 선 무늬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은 그릇 내부면과 외부면 전체에 걸쳐 굵기가 다

른 가로, 세로 양각선의 선 무늬가 형성되면서 측면에서 관찰하였을 때 곡선으로 보이

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은 일정한 굵기의 격자무늬 모양( ), 선행디자인 2

는 한문과 인영 모양( ), 선행디자인 8은 꽃과 나비의 그림 모양( )

이 발견될 뿐 별도의 선 무늬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2) 하단 받침대의 턱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은 가로면에 원호 형상( )의 요홈

이 1개 형성된 반면, 선행디자인 1은 요홈의 정확한 수를 확인할 수 없고, 선행디자인 

2는 각 가로면에 원호 형상( )의 요홈이 총 2개 형성되어 있으며, 선행디자인 8

은 받침대에 그와 같은 요홈이 형성되지 아니하였다.

   다) 위와 같은 차이점들로 인하여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2, 8과 비교하여 전

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가지게 된다(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피고들도 특별히 다투지 

아니한다). 



  3)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7, 9~18, 20, 21 각 표면에 형성된 무늬의 대비

   가) 통상의 디자이너가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 8 사이에 존재하는 위와 같

은 차이점, 특히 표면에 형성된 선 무늬에 관한 차이점을 선행디자인 3~7, 9~18, 20, 

21의 각 표면에 형성된 무늬를 선행디자인 1, 2, 8의 전체적 형상에 결합하는 방법으로 

극복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7, 9~18, 

20, 21의 각 표면에 형성된 선 무늬를 대비하기로 한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임>

 

   나) 등록디자인의 선 무늬는 그릇 내부면과 외부면 전체에 걸쳐 굵기가 서로 다른 

가로, 세로의 양각선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물코의 크기가 불규칙적이며, 그릇의 내부



면과 외부면의 측면은 선 무늬가 곡선으로 보인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

툼이 없다.

   다) 등록디자인에 표현된 선 무늬는 ‘그물’의 통상적인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물실이 교차하는 부분의 매듭이 굵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차하

는 가로선과 세로선’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선행디자인 3~7, 9~18, 20, 21에서 발견되

는 선 무늬와 같이 ‘바둑판처럼 가로,세로를 일정한 간격으로 직각이 되게 만든 무늬’, 

즉 격자무늬에 속하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 중 선행디자인 5는 물품 내·외부면

에, 그리고 선행디자인 11~13은 물품 내부면에 격자무늬 모양이 형성된 점(선행디자인 

5 ‘ , ’, 11 ‘ ’, 12 ‘ ’, 13 

‘ ’)이 공통되며, 그에 더하여 선행디자인 13, 20, 21은 그 내부 표면의 

격자무늬가 양각으로 형성된 점, 선행디자인 5는 그릇의 외부면에 곡선의 선 무늬가 

발견되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라) 한편, 등록디자인 표면의 선 무늬와 선행디자인 3~7, 9~18, 20, 21의 각 선 무늬

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1) 선의 형상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의 격자무늬는 굵기가 서로 다른 가로와 세로

의 양각 선이 교차하면서 형성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격자무늬의 그물코 크기가 전체

적으로 불규칙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선행디자인 3~7, 

9~18, 20, 21에 형성된 무늬는 선이 가늘고 곧으며 비교

적 굵기가 일정하고 그물코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규칙적

인 것으로 보인다(선행디자인 13의 그물코 크기는 모두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동일하지 않은 그

물코 형상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반복되고 있어서 전

체적으로 불규칙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선의 간격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에서 발견되는 

선 무늬는 그 간격이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

으로 넓어 양각의 선이 간격으로부터 뚜렷이 구분되어 

인식되는 반면, 선행디자인 3~7, 10~12, 14~18, 20, 21에

서 발견되는 선 무늬는 대체로 그 간격이 일정하면서 넓지 않아 선과 배경, 마루와 골

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양각과 음각의 차이도 비교적 판별하기 쉽

지 않다. 선행디자인 13의 선 무늬( )는 가로선과 세로선 사이의 간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간격이 넓다고 보기는 어렵고 배경 사이로 다른 선이 

보다 낮게 표현됨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가로선과 세로선이 여러 층위에서 입체적으로 

편직된 듯한 느낌을 주도록 형성된 모양인 점에서 등록디자인의 선 무늬와는 차이가 

있다.

    (3) 내·외면에 형성된 선 무늬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은 내·외면의 곡면을 따라 형

성되어 곡선을 이루며 형성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곡률이 커지는 모서리에 가까

울수록 곡선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면서 다양한 형상의 그물코(정사각형, 직사각형, 사

다리꼴 등)이 형성되는 반면( , , ), 선행 디자인 

13, 20, 21에 형성된 각 무늬는 평면상에 또는 완만한 곡면상에 형성되어 있어서 단순

한 양각의 직선으로만 관찰될 뿐이고 선 사이의 간격이 면의 곡률에 비례하여 자연스



럽게 변화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으며, 선행디자인 3~7, 9, 10~12, 14~18의 선 무늬

도 선 사이의 배경, 또는 마루 사이의 골이 좁거나 단순히 음각으로 표현되어 있기에 

이와 같은 곡률에 따른 곡선의 형상이나 선 사이 간격의 변화가 발견되지 아니한다(선

행디자인 5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릇의 외부면에 곡선 형태의 무늬가 있으나 선이 음

각으로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디자인에서 보이는 곡률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

는다).  

   마) 이상을 종합하면, 선행디자인 3~7, 9~18, 20, 21에는 등록디자인의 선 무늬의 특

징, 즉 그릇 내부면과 외부면 전체에 걸쳐 굵기가 서로 다른 가로, 세로 양각선으로 격

자무늬가 형성되어 있고, 그물코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불규칙적이며, 그릇의 내부면과 

외부면의 측면은 곡률의 변화가 있는 선 무늬가 곡선으로 보이는 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4)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으로 쉽게 창작될 수 있는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 8, 그리고 선행디자인 3~7, 

9~18, 20, 21의 대상 물품은 모두 동종의 물품인 ’그릇‘이므로,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

인 1~18, 20, 21은 모두 디자인이 속한 분야가 동일한 점은 인정된다. 

   나)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인 그릇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여러 가지 디자인이 많

이 창작되었던 물품일 뿐만 아니라 그 형태가 비교적 단순한 것이어서 그 무늬의 차이

가 창작의 중요 부분이 될 수 있는 점, 등록디자인 등록공보(갑 제4호증)의 ‘디자인의 

설명’에는 ‘본원 디자인은 불규칙한 무늬가 입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으며 상단부가 물

결무늬로 형성된다’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등록디자인의 주된 창작적 모티브

는 굵기가 다른 가로, 세로 선들이 그 간격을 달리하여 교차함으로써 다양한 선의 굵

기와 크기를 가진 그물코가 형성되고, 나아가 그릇의 가장자리 부분에서는 곡률에 비



례하여 형성된 곡선 사이의 간격이 달라지면서 그물코의 형상 또한 다양하게 변화하는 

등의 ‘입체적으로 형상화된 불규칙한 무늬’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위와 같은 창작적 모티브에 기반한 등록디자인의 격자무늬는 선행디자인들에서

는 보이는 여러 모양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할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격자무늬가 그릇에 관한 디자인 

분야에서 주지의 형상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앞서 살펴 본 등록디자인과 선

행디자인들의 격자무늬에 관한 차이점들로 인하여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불규칙하

면서 투박한 심미감을 주는 반면 선행디자인 3~7, 9~18, 20, 21은 상대적으로 정돈되고 

세련된 심미감을 갖는데, 이러한 차이가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

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없고, 나아가 선행디자인들에 등록디자인의 외관적 특

징들 중의 일부인 양각의 직선 또는 곡선이 가로와 세로로 교차되면서 격자무늬가 형성

되는 것이 나타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선행디자인들에서 앞서 본 창작적 모티브를 

구현한 등록디자인에 이르는 것이 통상의 디자이너에게 있어서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

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라) 한편, 선행디자인 1, 2, 8은 그 형상에 있어서 선행디자인 3~7, 9~18, 20, 21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 표면에 형성된 무늬에 있어서도 선행디자인 1

은 일정한 굵기의 격자 무늬만 보이고, 선행디자인 2와 8에는 아예 선 무늬가 없어서 

나머지 선행디자인들의 선 무늬를 이에 결합하는 것이 통상의 디자이너에게 있어 창작 

수준이 낮은 흔한 창작수법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앞서 본 등록디자인

과 선행디자인 3~7, 9~18, 20, 21 사이의 선 무늬의 차이점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 결합

은 쉽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가사 선행디자인 1, 2, 8의 형상에 선행디자인 3~7, 9~18, 20, 21의 각 표면에 



형성된 무늬를 결합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7, 9~18, 20, 

21과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위와 같은 결합을 통해 앞서 본 선행디

자인 1, 2, 8과 등록디자인 사이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용이하게 등록디자인의 창작에 

이를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

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등록디자인 내·외부면에서 발견되는 선 무늬는 평면도와 같은 각도에서 관찰할 

경우 수직으로 직교하는 직선들로 관찰되고, 다만 그것이 표현된 그릇의 표면이 입체

적 곡면을 이룸에 따라 곡선으로 관찰되는 것뿐이어서 이와 같은 무늬를 두고 곡선 모

양이라 할 수는 없는바,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3, 20, 21의 각 표면에 형성된 무늬

는 여러 개의 선이 가로, 세로로 교차하고 있는 모양인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선 배열

과 교차 각도의 불규칙성, 선의 굴곡 및 선 사이 공간의 넓이 등에 일부 차이가 있기

는 하지만 그러한 차이는 자세히 들여다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미

세한 차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통상의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2) 그릇이나 접시에 관한 디자인 분야에서 등록디자인 표면의 무늬와 같이 그릇 

표면에 형성된 무늬가 양각으로 표현된 것은 선행디자인 13, 20, 21에 의하여 이미 공

지되었거나 그릇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불과하다.

    (3) 여러 개의 선이 가로, 세로로 교차하고 있는 격자무늬는 의류 등을 포함한 인

공물에 오래전부터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모양으로 전통문양 데이터베이스에도 수록된 

것이어서 그릇 분야의 디자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이나 모양에 해당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등록디자인은 평면도와 같은 각도에서 관찰할 경우 그 

상면에 표현된 선 무늬가 직선을 형성하며 서로 직교하는 것처럼 관찰될 것으로 보이

기는 한다. 그러나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서는 등록디자인의 그물무늬가 직선으로 보

일 수 있는 평면도보다는 사시도와 같은 측면 각도에서 등록디자인의 물품을 관찰할 

것으로 보이고, 등록디자인 등록공보(갑 제4호증)의 ‘디자인의 설명’에 불규칙한 무늬가 

입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점이 등록디자인의 특징이라는 취지의 기재에 비추어 보

면, 등록디자인의 선 무늬는 그릇 내부면과 외부면 전체에 걸쳐 굵기가 서로 다른 가

로, 세로 양각선으로 되어 있고, 그릇의 내부면과 외부면의 측면은 선 무늬가 곡선으로 

관찰된다는 점은 등록디자인의 주요한 특징적 요소로 봄이 타당하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디자인 13, 20, 21은 그릇의 선 무늬가 직선의 양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은 인정되기는 하나, 선행디자인 13, 20, 21에 표현된 선 무늬는 비

교적 평탄한 면에 표현되어 있고 골 사이의 간격도 일정한 간격으로 넓지 않아서 마루

와 골이 잘 구분되지 아니하며 곡률에 따른 변화도 관찰되지 아니하는 반면, 등록디자

인 표면에 형성된 무늬는 골이 굵고 간격이 넓어 양각의 선이 배경으로부터 뚜렷이 구

분되며 곡률의 변화에 비례하여 간격이 넓어져 선과 배경, 골과 마루의 구분이 더욱 

뚜렷해지고 곡면의 입체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차이가 있고,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서로 다른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므로, 이를 두고 자세히 들여다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거나 다른 미감적 가

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정도라 볼 수는 없다.

  한편, 을 제3~7, 9~2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격자무

늬는 선행디자인 19의 대상물품인 ‘삼베’와 같은 직물지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이나 

모양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등록디자인이 속한 그릇 디자인 분야를 놓고 보았을 때 그 



표면 전부 또는 일부에 표현된 격자 무늬는 선행디자인 3~7, 9~18, 20, 21와 같은 다수

의 디자인에서도 이를 발견할 수 있는 모양임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

와 같이 등록디자인의 표면에 형성된 격자무늬는 곡률에 비례하여 간격이 불규칙하게 

변화하도록 입체적으로 형성된 데에 반해, ‘삼베’와 같은 직물지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격자무늬 또는 선행디자인 3~7, 9~18, 20, 21의 표면에 형성된 격자무늬는 평면에 형성

된 것이거나 곡률에 따른 간격 변화가 거의 없어 입체감이 크지 않은 점에서, 서로 상

이한 심미감을 가진다.

  그렇다면, 그릇 표면에 양각으로 표현된 무늬 또는 격자 무늬 자체는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당시 선행디자인들에 의하여 공지되었거나 직물지 또는 그릇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표현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직물지는 그릇과 서로 

다른 분야이며, 등록디자인의 표면에 양각으로 형성된 입체적 곡선 무늬까지도 공지 

내지 주지의 형상·모양이라 볼 수는 없고, 공지 내지 주지의 격자 무늬로부터 등록디자

인과 같은 무늬로의 변경이 그릇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위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2, 8의 형상에 선행디자인 

3~7, 9~18, 20, 21 각 표면에 형성된 무늬를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등록디자인의 창작

에 이를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디자인에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등록디

자인이 무효라고 본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1.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하는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이라고 한다)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

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

고 한다)이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

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

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

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변

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

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

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등 참조).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대상 물품이 ‘폴딩도어용 프레임’이고 선행디자인 3, 4의 대

상 물품은 ‘창틀용 프레임’, 선행디자인 6의 대상물품은 ‘창호용 부재’, 선행디자인 7의 



대상 물품은 ‘창호용 부재’에 관한 것으로, 모두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한 제품이면서 

가로 및 세로방향으로 격자형태로 조립시켜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 용도 및 기능이 유

사한 물품에 해당한다.

  다. 디자인의 대비

    1) 도면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4의 전체적인 형상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한편,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차이점을 가장 잘 드러내는 평면도 등을 

대비하면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4와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 선행디자인 4와 대비함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각 해당 부분을 편

의상 아래 그림과 같이 칭하기로 하고, 아래 평면도를 기준으로 사각프레임의 상하 좌

우를 표현하기로 한다.

 

      나) 양 디자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⑴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보아 좌우로 긴 직육면체의 형상을 띄는 점, 

② 사각 프레임의 좌측면이 돌출되어 가스켓 고정홈이 형성된 점( , ), ③ 사각프

레임 하단에 2개의 모헤어 삽입홈이 형성된 점( , ) ④ 사각프레

임의 상단에 2개의 좌우측에 유리 고정바 끼움홈을 형성하고 있어 그 결과 가운데 부

분이 돌출되어 보이는 점( , )에서 공통된다(이하 공통점 ① 내

지 ④라 부르기로 하고, 차이점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르기로 한다).

        ⑵ 다만,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 ’과 같이 사각프레임 내

부에 4개의 볼트 체결공이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4는 이에 대한 구성이 없는 

점, ② 선행디자인 4의 경우 가스켓 고정홈 아래에 ‘ ’과 같이 ‘ㄴ자 연결쇠 삽입홈’이 

형성되어 있으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그와 같은 구성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사각프레임 하단에는 ‘ ’과 같이 각 모헤어 삽입홈의 양쪽 외

측에 물끊기 홈이 각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4에는 이와 같은 구성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사각프레임 상단의 돌출부의 돌기가 일측에만 형성된 

반면, 선행디자인 4의 경우 사각프레임 상단의 돌출부의 돌기가 양측에 모두 형성된 



점( , )에서 차이가 있다.

    3) 차이점에 대한 구체적 검토

      가) 차이점 ①, ②는 모두 수평프레임과 수직프레임의 견고한 결합을 위한 것이

다. 그런데 프레임의 결합 수단으로 ‘볼트 체결공’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ㄴ자 연결

쇠 삽입홈’을 선택할 것인지는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각 결합수

단을 도입함에 따라 느껴지는 심미감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나) 차이점 ③은 사각프레임 하단 각 모헤어 삽입홈의 양쪽 외측에 각 물끊기 

홈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설령 물끊기 홈이 외부로부터의 물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

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능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형상이 그와 같은 기능을 형성하기 위한 불가결한 형상이나 구조로는 보기 어려

운 점에 비추어 보면 수요자가 느끼는 심미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4에서 유리 고정바 끼움홈을 형성하기 위

한 것인데도 가운데 돌출부분의 형상을 달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차이점 

④가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더욱이 출현한 지가 오래되었고, 여러 가지 디자인이 다양한 종류로 이미 나

와 있으며, 구조적으도 그 다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도어프레임 내지 창틀프레

임의 경우에는 기능적 요소를 가지는 가스켓 고정홈, 볼트 체결공, 유리 고정바 끼움

홈, 모헤어 삽입홈, 물끊기 홈 등을 어떠한 형상과 구조로 배치할지 여부에 따라 전체

적인 심미감을 좌우하게 되고, 단지 그와 같은 형상이 이미 공지되었다는 것만으로 통

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차이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선행디자인 4에 



다른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4)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6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6을 결합한다고 하더

라도 차이점 ②, ③, ④는 여전히 극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차이점 ②, ③, ④가 

주는 심미감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나)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볼트 체결공’과 ‘ㄴ자 연결쇠 삽입홈’은 모두 수직

프레임과 수평프레임의 견고한 결합을 위한 것인데, 선행디자인 4의 경우 이미 ㄴ자 

연결쇠 삽입홈을 구비하고 있어 추가로 볼트 체결공을 결합할 동기도 부족해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

인 6을 결합하더라도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6, 7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6을 결합할 동기가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

고, 나아가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6, 7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⑴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6의 4개의 볼트 체결공을 추가하고, ⑵ 사각프레임 하단의 각 모헤어 삽입

홈을 안쪽으로 이동시킨 후 ⑶ 물끊기 벽을 추가하여 물끊기 홈을 형성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결합 자체가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설사 위와 같이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6, 7을 결합하더라도 차이점 ②, 

④를 여전히 극복할 수 없다. 또한 선행디자인 7에는 사각프레임 하단 좌측에만 물끊

기 홈이 형성되어 있어 위 선행디자인들의 결합 후에도 차이점 ③이 극복되었다고 보

기 어렵다.

      다)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6, 7을 결합하더라도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3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위 4)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3을 결합하

더라도 차이점 ②, ③, ④는 여전히 극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3을 결합할 동기도 부족하다.

      나) 나아가 선행디자인 3의 경우 볼트 체결공의 위치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달리 좌우측면에 형성되어 있어 이를 상하로 옮기는 등의 추가적인 변형이 불가피

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

인 3을 결합하더라도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7)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3, 7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위 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3을 결합할 동기가 

부족하다. 또한 위 5)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3, 7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여 그와 같은 결합이 용이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위 5)에서 본 바와 같이 설사 위와 같이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3, 7을 

결합하더라도 차이점 ②, ③, ④를 여전히 극복할 수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3, 7을 결합하더라도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위에서 살펴 본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

자인 4에 선행디자인 6 또는 선행디자인 6, 7, 선행디자인 3 또는 선행디자인 3, 7을 

결합하더라도 쉽게 창작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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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1.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출원디자인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기호 글자꼴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은 도면의 형식을 규정한 것으로서 예시에 불과

하여 출원디자인의 지정도면이 [별표 1]과 대비할 때 일부 기호가 누락되고, 다른 기호

가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

항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2) 피고

  출원디자인은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에 정해진 글자체 일부

를 누락하여 글자체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없는 것으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추지 못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의견제출통지, 이 사건 거절결정, 이 사건 심결의 각 근거가 된 이 사건 시

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이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모법의 

위임을 받지 않은 것이라 본다면 이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법규인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2호, 제33조 제1항의 요건 구비 여부가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을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



하여 모법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 본다면 위 [별표 1]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

른 [별표 1]이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하여 모법의 위임을 받은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

의 쟁점이 된다. 나아가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이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하여 모법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에 따른 [별표 1]의 의미와 관련하여, 위 [별표 1]에서 규정한 지정글자 개수를 모두 기

재하여야 한 벌의 글자체 디자인의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이를 예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가 결

정되므로, 이 또한 쟁점이 된다. 이하에서는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라.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이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하여 모

법의 위임을 받은 것인지와 관련한 위법사유

  1) 관련 법리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

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

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

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떤 행정처분

이 그와 같이 법규성이 없는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

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그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

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경우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러한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하



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 등 법규성이 있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참조). 

  2) 판단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2호는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

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의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때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양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공업적 방법이란 원자재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유용한 물품

을 제조하는 것을 말하며, 양산이라 함은 동일한 형태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생산함을 뜻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3후1247 판결 참조).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과 도면의 기재사항· 사

진· 모형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디자인보호법 제93조), 등

록디자인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보호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동일한 형태와 

모양의 물품을 반복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한 벌의 글자체 디자인의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려면, 전체로서의 조

합으로 한 벌을 이루는 개개의 글자꼴이 같은 스타일의 서법에 의하여 디자인되거나 

형상으로 쓰여져 한 벌 전체로서의 글자꼴이 같은 경향, 같은 스타일이라는 특징을 나

타냄으로써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

이너’라 한다)이 경험칙에 의하여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한, 출원디자인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한 사항인



데,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등록의 요건에 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어떠한 규

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이 사건 시행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기하여 제정된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서 그 규정의 위임근거인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와 취지를 벗어나지 아

니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 그런데 디자인

보호법 제37조는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디자인등록출원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1

항은 디자인보호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

는 서류를, 제2항은 위 서류 중 도면의 경우 글자체 디자인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을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도면 중 디자인보호법 제2

조 제2항에 따른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체계, 문언상 위임 범위와 취지를 고려할 때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는 위 디자인보호법 제3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디자

인등록출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아무런 위임 규정도 없는 디

자인보호법 제2조 제2호나 같은 법 제33조 제1항으로부터 ‘글자체 디자인의 공업상 이

용가능성’에 관한 구체적인 의미나 정의 등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은 디자인

등록출원인이 출원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도면의 형식에 대한 규정

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을 단순

히 디자인등록출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을 넘어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한 규정으

로 해석한다면 이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거나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행정



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을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

는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 보아, 출원디자인이 위 [별표 1]에 준하여 작성되

지 않고 누락된 글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글자체 디자인의 공

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않은 채 그 출원을 거절한 

이 사건 거절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마.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의 의미와 관련한 위법사유

   설령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이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하여 

모법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은 ‘글자체 디자인의 공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의 도면

과 일치하여야만 글자체 디자인이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추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

로, 이 사건 거절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출원디자인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디자인등록

의 요건에 관한 사항이다.

  2)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은 ‘글자체 디자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지 제5호서식은 기재방법 제1항에서 ‘글

자체의 등록요건을 판단하는 데 충분하도록 도면에 적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글자체 디자인 도면)에서 정하는 지정글자, 보기문장, 대표글자가 포함된 경

우에는 등록요건을 판단하는 데 충분한 글자체가 적힌 것으로 봅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의 마.항에서 ‘특수기호 글자체의 경우는 별표 1 제4호(특수기호 글자체 도



면)에서 규정한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란의 내용

을 그대로 도시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글자체 디

자인이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이 정한 지정글자, 보기문장 및 

대표글자를 포함하는 경우 그 등록요건을 판단하는 데 충분한 글자체가 적힌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고, 위 [별표 1]에 준하여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곧바로 디자인 등록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

  3)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에서 정한 119자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특수문자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에 사용되고 있으며, 인터넷에 ‘특수문자 

모음’이나 ‘특수기호 모음’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특수문자 모음 1. 이모티콘 

Emoji’, ‘특수문자 모음 3. 음식, 과일 Food’, ‘맥북 특수문자 모음’ 등 다양한 게시글이 

발견된다(갑 제13호증~갑 제17호증의 4 참조). 이러한 게시글들은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특수기호를 아래 표와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수기호 중

에는 ‘♡ , ♥ , �’ 등 위 [별표 1]에 포함되지 않은 기호들도 다수 존재한다. 



    4)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의 제정 경위를 살펴보면, 위  

[별표 1]의 특수문자의 지정글자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전체 특수기호 924자 중 국내 글

자체 개발사가 기본적으로 디자인하는 특수기호를 참고하여 119자로 정한 것으로 보인

다. 또한, 보기문장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빈도가 높고, 컴퓨터의 키

보드에서 쉽게 입력할 수 있으며 점과 선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는 특수기호 16자를 

선정하고, 16자의 보기글자 가운데 셰리프의 형태, 점과 선의 조합, 획수 등 글자와 구

별되는 특수한 형태 등을 나타내는 6자를 대표글자로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5) 현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은 [별표 1]의 지정글자를 아래와 같이 119자에서 16자

로 대폭 축소하였는데, 이는 출원 시 사용의사와 무관하게 불필요한 기호까지 과도한 

도시를 요구하여 출원인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였기에 거래실정 및 출원인 희망에 

따라 지정글자 도면상 기호 개수를 최소화하여 출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

인다. 



    피고 주장과 같이 해석하더라도, 현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지정글자 16

자, 보기문장 16자, 대표글자 6자가 적힌 경우 등록요건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글자체가 

적힌 것으로 보인다. 

  6) 더욱이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출원디자인은 한 벌의 특수글자체 디자인

으로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도 없다.

  가) 출원디자인의 보기문장 및 대표글자 도면은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의 보기문장 및 대표글자 도면과 동일하다. 

  나) 출원디자인의 지정글자 도면을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

의 지정글자 도면과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출원디자인의 지정글자는 위 [별표 1]의 지정글자 119자 중 62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ㆍ  ◇ √ ∫ ∞ ∂ €  ＄  ￥  ￡  ￦  ￠ )를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고, 

다만 57자( ‥  " ∥「  」 『  』  【  】  ∴ ℃ 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Ω)가 누락되었으며, 39자(

)가 추가로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별표 1]과 대비할 때 누락되거나 추가된 글자가 있

다고 하여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출원디자인은 ① 전체

적으로 선의 굵기가 굵고, 끝이 세리프(serif) 없이 뭉툭한 특징을 갖는 점, ② 가로 길

이보다 세로 길이가 더 긴 직사각형의 형태로 길이가 길어 보이는 특징을 갖는 점, ③ 

각 가운데를 경계로 상하로 동일한 분배와 무게중심을 가지는 점, ④ 작은따옴표를 표

현함에 있어 끝단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뭉툭한 삼각형의 형태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 , ) 등에 비추어 볼 때 한 벌 전체로서의 글자꼴이 같은 경향, 같은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경험칙에 의하여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현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의 지정글자는 16자(, . ; 

{ [ ( ? ! / @ # $ % & * ￦ )로 이루어져 있고, 보기문장은 위 지정글자와 같으며, 대표

글자는 6자(* ￦  ? ; & {)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위 시행규칙은 별지 제5호서식에서 

정하는 지정글자, 보기문장 및 대표글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등록요건을 판단하는 데 

충분한 글자체가 적힌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출원디자인은 현 디자인보호법 시행



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지정글자, 보기문장 및 대표글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이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현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근거

로 등록요건을 판단하는 데 충분한 글자체가 적힌 것으로 볼 수 있고, 글자체의 공통

적인 스타일, 서법을 도출해내는 것 역시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절결정은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을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 보아 이 사건 시행규

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의 도면과 일치하여야만 글자체 디자인이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출원디자인이 위 [별표 1]에 준하여 작성되지 않고 누락된 

글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출원디자인이 공업상 이용가능한 디자인인지 여부에 대하

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출원을 거절한 위법이 있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 

또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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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1.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몸통부 정면의 어깨-가슴 라인, 옆구리 라인,  

소매의 정면과 배면에 각 형성된 박음질선 형상, 소매단의 내피의 노출 여부 및 마감 

처리된 형상, 정면 지퍼선 단부 트임의 크기, 후드 배면에 형성된 박음질선의 형상 및 

개수, 재질, 주머니 상단에 털 트리밍 장식의 형성 여부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이

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양 디자인은 전체적인 외관에서 느껴지는 심미감이 다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이 유사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

다(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

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

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등 참조), 그 구

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 하여

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1. 선고 2010후2209 판결 등 참조). 

    2) 대상물품의 동일․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코트’이고, 선출원된 선행디자인은 ‘자켓’으로 그 명칭이 



차이가 있으나 두 대상물품 모두 외투로 입는 의복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

하다. 

    3) 두 디자인의 유사 여부

      가) 선행디자인과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각 대응 부분의 형상과 모양을 대비하면 

아래와 같다. 



      나) 공통점

       ① 후드의 형상

          양 디자인은 모두 고정형 후드의 

정면에 털 트리밍 장식이 형성되어 있는 점

에서 공통된다. 

       ② 어깨선에서 소매 단부까지의 형상

          양 디자인은 어깨선부터 소매 

단부까지 꺾임이 없이 일(一)자로 형성된 

소매 라인을 가지는 점에서 공통된다.

 



        ③ 여밈 처리 부분의 형상

          양 디자인은 지퍼가 몸통부의 중앙에 세로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고, 지퍼선

의 단부가 여밈 처리 단부보다 상단에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④ 주머니의 형상

          양 디자인은 몸통이 개방된 사각주머니가 지퍼를 중심으로 좌․우측에 대칭

적으로 2개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⑤ 몸통부의 정면과 배면의 박음질선의 형상

          양 디자인은 몸통부의 정면 중앙에 가로방향으로 긴 박음질선이 주머니의 

상단 경계 부분에 형성되어 있고, 몸통부의 배면 중앙에 십(十)자 모양의 박음질선이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 차이점

        ㉠ 지퍼선 단부의 형성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전체 지퍼

선의 밑에서부터 1/6 지점에 단부가 형성된 

반면 선행디자인은 전체 지퍼선의 밑에서부

터 1/4 지점에 단부가 형성되어 있다. 



        ㉡ 소매단의 형상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소매단의 

내피가 살짝 노출되도록 매끈하게 마감처리

된 반면, 선행디자인의 소매단은 마감처리되

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 후드 배면의 형상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후드의 배

면에 세로 방향으로 2개의 박음질 선이 일

정 간격을 두고 형성된 반면에, 선행디자인

은 후드의 배면에 세로방향으로 1개의 박음질 선이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어깨-가슴 라인의 박음질선 형상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어깨-가슴 

라인(어깨선에서 가슴쪽으로 이어지는 선) 

부근에 사선으로 박음질선이 형성되어 있으

나 선행디자인은 어깨-가슴 라인에 박음질선

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 소매 부분의 박음질선 형상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소매 정면과 배면에는 각각 아래와 같

이 박음질선이 형성되어 있는바, 그 형상에 다소 차이가 있다.



        ㉥ 후드 정면에 형성된 털 트리밍 탈부착 및 양면으로 착용 가능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후드 정면에 형성된 털 트리밍을 탈부착할 수 있고, 

양면으로 입을 수 있는 리버시블 코트(reversible coat)이나, 선행디자인은 털 트리밍 장

식의 탈부착 가능 여부 또는 양면으로 입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라) 검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디자인적인 특징들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

라 코트 또는 자켓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

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공통점 ① 내지 ④는 외투(코트, 자켓)의 후드, 소매, 여밈부, 주머니의 각 전체

적인 형상에 관한 것으로 양 디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눈에 잘 띄는 부분이어서 

심미감에 큰 영향을 주는 특징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통점 ① 내지 ④로 인하여 양 디

자인은 디자인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갖게 한다. 



        반면, 차이점 ㉠은 지퍼선의 단부의 위치를 조금 변경한 정도의 단순한 변형

에 불과하고(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에 비하여 지퍼선 단부가 조금 더 낮게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변형은 외투의 여밈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흔한 변형에 해당하여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한 부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차이점 ㉡, ㉢은 소매의 끝단, 후드의 배면에 위치하여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에 

관한 것이고 그 차이도 미세한 정도여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

운 점, 차이점 ㉣, ㉤은 외투(코트, 자켓)와 동일한 색상으로 박음질된 선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에 불과한 점, 차

이점 ㉥은 털 트리밍 장식의 탈부착이 가능한지, 외투를 양면으로 뒤집어 입을 수 있

는지 여부에 관한 차이로서 외투 디자인에 흔하게 채용되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

과하고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차이점들

은 미세한 차이이거나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보는 사람의 주의

를 끌기 어려운 부분들에 관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차이점들로 인하여 두 디자인의 전

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차이점 ㉠ 내지 ㉥ 외에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좌, 우측 옆구리 라인의 박

음질선이 없는 반면 선행디자인은 좌, 우측 옆

구리 라인의 박음질선이 존재하고, 이 사건 등

록디자인은 무스탕, 양모로 구성된 반면 선행디

자인은 가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사건 등

록디자인은 주머니 상단에 털 트리밍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 선행디자인은 털 트리밍



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

자인은 모두 옆구리 라인에 박음질선이 형성되어 있고(우측의각 영상 참조), 그 재질은 

가죽, 모피 등이며, 주머니 상단에 털 트리밍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먼저 출원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디자인등록이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

이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가.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의 무효사유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

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

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종전의 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15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7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동일성 여부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차양용 브라켓’이고, 비교대상디자인 1의 대상 물품은 ‘차

양용 지지프레임’으로, 그 대상 물품의 명칭이 일부 상이하지만 모두 차양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레임과 관련된 물품이므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

에 해당한다(이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비교대상디자인 1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출원된 것인지 여부

  비교대상디자인 1은 대한민국 특허청 등록디자인공보(제30-0810417호, 갑 제8호증)에 

게재된 것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인 2015. 3. 23.보다 앞선 2015. 3. 9. 출원

되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보다 먼저 출원된 디자인에 해당한다.

  다)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의 대비

    (1) 비교대상디자인 1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 

있는 사시도, 정면도, 좌측면도·우측면도, 평면도·저면도를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물품인 ‘차양용 브라켓’의 구성요소는 브라켓 덮개부와 

브라켓부, 보강앙카판으로 구성되고, 그 중 

브라켓 덮개부는 브라켓 덮개, 체결블럭으

로 구성되며, 브라켓부는 앞파이프 고정구, 

중간파이프 고정구, 뒷파이프 고정구, 칼블

럭, 제1공~제4공으로 구성되고, 보강앙카판

에는 ㄷ자 파이프 삽입홈이 구성되어 있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이러한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들도 특별히 다투지 아니한다). 

     ① 전체적인 형상에 있어서, 위쪽에 브라켓 덮개가 있고, 아래쪽에 두꺼운 굽은 

날개 형상의 브라켓이 구성되어 있으며, 브라켓 덮개와 브라켓 사이에 ‘ㄷ’자 파이프 

삽입홈이 있고, 브라켓 덮개과 브라켓의 우측 끝에 보강앙카판이 구성되어 있다.

     ② 브라켓 덮개의 형상에 있어서, 브라켓 덮개는 가로로 긴 바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브라켓과 체결할 수 있는 체결블럭이 좌측 끝부분에 구성되어 있으며, 그 브라켓 

덮개 및 체결블럭 형상의 크기 및 배열이 매우 유사하게 형성되어 있다.

     ③ 브라켓의 형상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반 아치형을 이루며, 앞파이프 고정구, 

중간파이프 고정구가 오목한 형태로 형성되어 있고, 제3공과 제4공의 사이의 위쪽에 

원형의 뒷파이프 고정구가 형성되어 있으며, 앞파이프 고정구의 좌측 위쪽에 칼블럭이 

구성되어 있고, 그 앞파이프 고정구, 중간파이프 고정구, 뒷파이프 고정구 및 칼블럭의 

형상, 크기 및 배열이 매우 유사하게 형성되어 있다.

     ④ 브라켓 내의 공간부분의 형상에 있어서, 제1공이 앞파이프 고정구와 중간파이

프 고정구 사이에 형성되어 있고, 제2공이 중간파이프 고정구 아래쪽에 형성되어 있으



며, 제3공이 중간파이프 고정구와 뒷파이프 고정구 사이에 형성되어 있고, 제4공이 뒷

파이프 고정구와 보강앙카판 사이에 형성되어 있으며, 제1공 내지 제4공의 형상 크기 

및 배열이 매우 유사하게 형성되어 있다.

     ⑤ 뒷파이프 고정구의 형상에 있어서, 뒷파이프 고정구는 제3공과 제4공의 위쪽

에 위치하고, 제3공과 제4공 사이 형성된 세로 방향의 기둥 위에 큰 원형을 올려놓은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다.

    (4)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 보강앙카판의 형상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왼쪽으로 오

목하게 들어간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비교대상디자인은 ‘ ’와 같이 세로방향의 

일(一)자로 구성되어 있고, 가로선이 구성되어 있다.

     ㉡ 브라켓 덮개 상단부의 형상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폭이 일정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비교대상디자인은 

‘ ’와 같이 폭이 좁아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 앞파이프 고정구 및 제1~4공 아래의 형상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 ‘ ’와 같이 사선 모양의 규칙적인 형상이 구성되어 

있으나, 비교대상디자인은 브라켓 하단부에 사선 모양의 형상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 

     ㉣ 앞파이프 고정구의 형상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은 개구부가 ‘ ’와 같이 연

직 상방을 향하는 J자형의 오목 형상을 가지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은 개구부가 



‘ ’와 같이 날개의 얇은 끝면으로 기울어 있는 J자형의 오목 형상을 가진다.

     ㉤ 체결블럭의 형상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의 체결블럭은 ‘ ’와 같이 중앙 상

단부에서 돌출된 부분이 단일한 돌출부를 이루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은 ‘ ’와 

같이 돌출부가 갈래를 이루며 형성되어 있다.

     ㉥ 칼블럭 끝단의 형상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은 앞파이프 고정구 안의 측벽이 

‘ ’와 같이 수직선으로 형성된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은 측벽 끝단에 ‘ ’와 같이 

개구부 안쪽 방향으로 돌기가 형성되어 있다.

   라) 검토

    (1)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공통점 및 차이점의 검토에 앞서 양 디

자인의 지배적 특징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17호증, 을 제1, 

6, 3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①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의 대상물품은 통로, 창문, 문 등에 보강앙카

판이 고정된 상태에서 차단판을 ‘ㄷ’자 파이프 삽입홈에 삽입하여 빗물이 통로, 창문, 

문 등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고안된 ‘차양용 브라켓’이다.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후로 아래와 같은 ’차양용 브라켓’에 관한 디자

인이 공지되어 있었다.





      ③ 대성이엔지 주식회사는 육군군수사령부로부터 2013. 8. 21. 캐노피 설치·보수

공사를 도급받고, 위 공사와 관련하여 2012. 9. 14. 주식회사 캐노픽스와 물품납품설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식회사 캐노픽스는 2012. 8. 24. 무렵 육군군수사령부 본청 전

산기계실 앞에 아래와 같은 캐노피(아치형)를 설치하였다.



      ④ 피고는 2015. 3. 6. 네이버(Naver) 카페 ‘canopy(cafe.naver.com/canopyphot

o)’에 “비가림차양 개발완료 주식회사 비가림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캐노피, 차양, 비

가림, Canopy, Bigarim, bragrim”이라는 제목의 글(cafe.naver.com/canopyphoto/2)에 

비교대상디자인 4의 대상물품인 ‘차양용 브라켓’을 공지하였다.



      ⑤ 피고는 다음과 같이 ‘차양용 브라켓’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상의 ‘조립식 차양’

을 구성품 판매 또는 현장시공의 방법으로 판매, 공급해 왔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인 ‘차양용 브라켓’은 차양패널

을 지지하는 고정용 골재인 브라켓과 결합부재를 통해 건물외벽, 기둥 등의 수직재에 

부착되어 브라켓을 지지하는 보강앙카판을 기본적 구성요소로 하되, 브라켓의 전체적 

형상과 그 상단의 곡률을 변화시킴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차양용 브라켓을 구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 ‘차양용 브라켓’은 건물외벽이나 기둥 등에 고정부재

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사용되는 ‘차양’을 구성하는 부재이다. 대상물

품에 고정용 골재와 차단판을 결합하여 차양을 조립·설치한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차양

의 관찰 각도에서 보면 브라켓 덮개를 포함한 대상물품의 상단은 보는 사람의 시야에 

잘 보이지 아니하고, 브라켓 부분만 관찰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물품의 브라켓은 그 전

체적 형상과 상부의 곡률에 의하여 차양의 전체적 형상과 기능이 결정되는 부분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보는 사람의 시각에서 관찰되는 심미감과 차양의 전체적 형상·기

능을 중요시하는 ‘차양용 브라켓’의 일반 수요자들은 등록디자인 중 브라켓의 전체적 

형상과 그 상단의 곡률을 주의 깊게 관찰할 것으로 보인다.

     (라) 디자인보호법 제93조는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

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

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디자인의 설명’은 

출원서 및 도면과 더불어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도면으

로도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이 굳이 디자인의 설명에 기재되었다면 그 부분은 디

자인의 창작이 이루어진 지배적 특징일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등록공보

(갑 제2호증)의 디자인의 설명에는 ‘본원 디자인은 반 아치형으로 형성된 것임’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이는 그 도면상으로도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이다. 



     (마)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

기 쉬운 지배적 특징은 ‘반 아치형으로 형성된 브라켓의 전체적 형상과 상단의 곡률’이

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비교적 일반 수요자의 눈에 잘 보이며 

디자인의 구조적인 특징을 잘 나타내는 부분으로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잘 끌 수 

있는 지배적 특징인 브라켓의 전체적 형상과 상단의 곡률이 매우 유사하다(공통점 ③).

    위 공통점에 더하여 양 디자인은 반 아치형으로 형성된 브라켓 위쪽에 브라켓 덮

개가 형성되어 있고 브라켓 덮개와 브라켓 사이에 ‘ㄷ’자 파이프 삽입홈이 형성된 점, 

브라켓 덮개와 브라켓의 우측 끝에 보강앙카판이 구성된 점, 브라켓 내부의 공간부분

에 형성된 제1~4공의 형상·크기·배열이 유사한 점과 같은 공통점들로 인하여 주된 창

작적 모티프를 같이 하므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환기되는 심미감이 매

우 유사하다.

    (3) 차이점

     차이점 ㉠, ㉡, ㉣~㉥은 대상제품에 차단판과 파이프를 결합하여 기둥이나 벽 등

에 설치하기 위한 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대상제품이 차단판, 파이프 등과 결합하여 견

고하게 설치된 상태에서는 일반 수요자의 눈에 잘 띄지 않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

라,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고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세부

적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

    차이점 ㉢은 브라켓 하단부에 형성된 사선무늬의 유무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차

이점으로 인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과 브라켓의 전체적 형상은 동일하되 그 

하단의 영역에 사선 모양이 추가되어 좀 더 역동적인 느낌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앞서 살펴본 대상 물품의 특성, 설치시의 외관, 수요자가 물품을 바라보게 되는 

방향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부가적인 이미지의 차이가 앞서 살펴본 공통점들에 의

하여 형성되는 공통된 지배적 특징에 따른 유사한 미감을 넘어서는 새로운 미감을 주

는 미적 창작에 이르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검토결과의 정리

     이상을 종합하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과 세부적인 점에서 다소 차이

가 있지만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볼 때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므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등록디

자인은 전체적으로 비교대상디자인 1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서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마) 원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의 공통점들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

에 이미 공지된 디자인들에서 다양하게 발견되는 형상 및 모양에 관한 것들에 불과하

여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권리범위 판단이 아닌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구

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

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278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법리에 배치

되는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들은,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 사이의 공통점들은 물품으로서 당연



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에 해당하므로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

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

으로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

가결한 형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

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후1710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의 공통점 중 브라켓의 아래쪽

에 형성된 라운드 형태의 만곡부와 관련하여 대체적인 형상이 존재한다는 점은 경험칙

상 분명하다(원고들도 이 부분이 기능상 필요불가결한 형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등록디자인 및 비교대상디자인 1과 마찬가지로 

차양용 브라켓 등을 대상물품으로 하는 디자인 중에는, 브라켓의 전체적 형상이 반 아

치형을 이루지 않는 디자인들(갑 제9~11, 13~17호증), 혹은 브라켓 상단의 곡률이 등록

디자인 내지 비교대상디자인 1과 상이한 디자인들(갑 제10, 12~17호증)이 공지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라) 위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의 

위 공통점들, 특히 등록디자인의 요부에 해당하는 브라켓의 전체적 형상과 상단의 곡

률 부분은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두고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이나 디자인의 기능적 형태 내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

으로서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들은 또,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인 차양용 프레임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여러 가지 디자인이 많이 창작되었던 물품이거나 단순한 형태의 것으로 유사범위의 폭

을 좁게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차양용 프레임’에 관한 선행 디자인들이 어느 정도로 출원되거나 공지되어 있

는지에 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차양용 브라켓이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

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먼저 출원된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

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그 디자인등록은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위배된다.



◈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가.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의 무효사유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

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

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종전의 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15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7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동일성 여부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차양 브라켓’이고, 비교대상디자인 1의 대상 물품은 ‘차양

용 지지프레임’으로, 그 대상 물품의 명칭이 일부 상이하지만 모두 차양을 지지하기 위

해 사용되는 프레임과 관련된 물품이므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이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다). 

   나) 비교대상디자인 1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출원된 것인지 여부

  비교대상디자인 1은 대한민국 특허청 등록디자인공보(제30-0810417호, 갑 제8호증)에 

게재된 것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인 2015. 3. 23.보다 앞선 2015. 3. 9. 출원



되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보다 먼저 출원된 디자인에 해당한다.

   다)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의 대비

    (1) 비교대상디자인 1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 

있는 사시도, 정면도, 좌측면도·우측면도, 평면도·저면도를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물품인 ‘차양 브라켓’의 구성요소는 브라켓 덮개부와 브

라켓부, 보강앙카판으로 구분되고, 그 중 브라켓 덮개부는 브라켓 덮개, 체결블럭으로 



구성되며, 브라켓부는 앞파이프 고정구, 중

간파이프 고정구, 뒷파이프 고정구, 칼블럭, 

제1공~제4공으로 구성되고, 보강앙카판에

는 ㄷ자 파이프 삽입홈이 구성되어 있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

자인 1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이러

한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들도 특별히 다투지 아니한다). 

     ① 전체적인 형상에 있어서, 위쪽에 브라켓 덮개가 있고, 아래쪽에 두꺼운 굽은 

날개 형상의 브라켓이 구성되어 있으며, 브라켓 덮개와 브라켓 사이에 ‘ㄷ’자 파이프 

삽입홈이 있고, 브라켓 덮개과 브라켓의 우측 끝에 보강앙카판이 구성되어 있다.

     ② 브라켓 덮개의 형상에 있어서, 브라켓 덮개는 가로로 긴 바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브라켓과 체결할 수 있는 체결블럭이 좌측 끝부분에 구성되어 있으며, 그 브라켓 

덮개 및 체결블럭 형상의 크기 및 배열이 매우 유사하게 형성되어 있다.

     ③ 브라켓의 형상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반 아치형을 이루며, 앞파이프 고정구, 

중간파이프 고정구가 오목한 형태로 형성되어 있고, 제3공과 제4공의 사이의 위쪽에 

원형의 뒷파이프 고정구가 형성되어 있으며, 앞파이프 고정구의 좌측 위쪽에 칼블럭이 

구성되어 있고, 그 앞파이프 고정구, 중간파이프 고정구, 뒷파이프 고정구 및 칼블럭의 

형상, 크기 및 배열이 매우 유사하게 형성되어 있다.

     ④ 브라켓 내의 공간부분의 형상에 있어서, 제1공이 앞파이프 고정구와 중간파이

프 고정구 사이에 형성되어 있고, 제2공이 중간파이프 고정구 아래쪽에 형성되어 있으

며, 제3공이 중간파이프 고정구와 뒷파이프 고정구 사이에 형성되어 있고, 제4공이 뒷

파이프 고정구와 보강앙카판 사이에 형성되어 있으며, 제1공 내지 제4공의 형상 크기 



및 배열이 매우 유사하게 형성되어 있다.

     ⑤ 뒷파이프 고정구의 형상에 있어서, 뒷파이프 고정구는 제3공과 제4공의 위쪽

에 위치하고, 제3공과 제4공 사이 형성된 세로 방향의 기둥 위에 큰 원형을 올려놓은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다.

    (4)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 보강앙카판의 형상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과 같이 보강앙카판 

중앙에 ‘ㅁ’자 각관 형태가 들어간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비교대상디자인은 ‘ ’과 

같이 각관 형태가 들어가 있지 않다.

     ㉡ 브라켓 덮개 상단부와 저면부의 형상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폭이 일정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비교대상디자인은 

‘ ’와 같이 폭이 좁아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 앞파이프 고정구 및 제1공 내지 제4공 아래의 형상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

자인은  ‘ , ’과 같이 사선 모양의 형상이 구성되어 있

으나, 비교대상디자인은 사선 모양의 형상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

     ㉣ 앞파이프 고정구의 형상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은 개구부가 ‘ ’와 같이 연

직 상방을 향하는 J자형의 오목 형상을 가지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은 개구부가 

‘ ’와 같이 날개의 얇은 끝면으로 기울어 있는 J자형의 오목 형상을 가진다.

     ㉤ 체결블럭의 형상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의 체결블럭은 ‘ ’와 같이 중앙 상



단부에서 돌출된 부분이 단일한 돌출부를 이루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은 ‘ ’와 

같이 돌출부가 갈래를 이루며 형성되어 있다.

     ㉥ 칼블럭 끝단의 형상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은 앞파이프 고정구 안의 측벽이 

‘ ’와 같이 수직선으로 형성된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은 측벽 끝단에 ‘ ’와 같이 

개구부 안쪽 방향으로 돌기가 형성되어 있다.

    ㉦ 5공의 형상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과 같이 사각 띠 형상이 구성

되어 있으나, 비교대상디자인은 사각 띠 형상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

   라) 검토

    (1)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공통점 및 차이점의 검토에 앞서 양 디자

인의 지배적 특징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17호증, 을 제1, 

6, 3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①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의 대상물품은 통로, 창문, 문 등에 보강앙카

판이 고정된 상태에서 차단판을 ‘ㄷ’자 파이프 삽입홈에 삽입하여 빗물이 통로, 창문, 

문 등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고안된 ‘차양용 브라켓’이다.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후로 아래와 같은 ’차양용 브라켓’에 관한 디자

인이 공지되어 있었다.





      ③ 대성이엔지 주식회사는 육군군수사령부로부터 2013. 8. 21. 캐노피 설치·보수

공사를 도급받고, 위 공사와 관련하여 2012. 9. 14. 주식회사 캐노픽스와 물품납품설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식회사 캐노픽스는 2012. 8. 24. 무렵 육군군수사령부 본청 전

산기계실 앞에 아래와 같은 캐노피(아치형)를 설치하였다.



      ④ 피고는 2015. 3. 6. 네이버(Naver) 카페 ‘canopy(cafe.naver.com/canopyphot

o)’에 “비가림차양 개발완료 주식회사 비가림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캐노피, 차양, 비

가림, Canopy, Bigarim, bragrim”이라는 제목의 글(cafe.naver.com/canopyphoto/2)에 

비교대상디자인 4의 대상물품인 ‘차양용 브라켓’을 공지하였다.

      ⑤ 피고는 다음과 같이 ‘차양용 브라켓’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상의 ‘조립식 차양’

을 구성품 판매 또는 현장시공의 방법으로 판매, 공급해 왔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인 ‘차양용 브라켓’은 차양패널

을 지지하는 고정용 골재인 브라켓과 결합부재를 통해 건물외벽, 기둥 등의 수직재에 

부착되어 브라켓을 지지하는 보강앙카판을 기본적 구성요소로 하되, 브라켓의 전체적 

형상과 그 상단의 곡률을 변화시킴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차양용 브라켓을 구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 ‘차양 브라켓’은 건물외벽이나 기둥 등에 고정부재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사용되는 ‘차양’을 구성하는 부재이다. 대상물품

에 고정용 골재와 차단판을 결합하여 차양을 조립·설치한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차양의 

관찰 각도에서 보면 브라켓 덮개를 포함한 대상물품의 상단은 보는 사람의 시야에 잘 

보이지 아니하고, 브라켓 부분만 관찰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물품의 브라켓은 그 전체

적 형상과 상부의 곡률에 의하여 차양의 전체적 형상과 기능이 결정되는 부분으로 보

이므로, 위와 같이 보는 사람의 시각에서 관찰되는 심미감과 차양의 전체적 형상·기능

을 중요시하는 ‘차양용 브라켓’의 일반 수요자들은 등록디자인 중 브라켓의 전체적 형

상과 그 상단의 곡률을 주의 깊게 관찰할 것으로 보인다.

     (라) 디자인보호법 제93조는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

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

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디자인의 설명’은 

출원서 및 도면과 더불어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도면으

로도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이 굳이 디자인의 설명에 기재되었다면 그 부분은 디

자인의 창작이 이루어진 지배적 특징일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등록공보

(갑 제2호증)의 디자인의 설명에는 ‘본원 디자인은 반 아치형으로 형성된 것임’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이는 그 도면상으로도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이다. 

     (마)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

기 쉬운 지배적 특징은 ‘반 아치형으로 형성된 브라켓의 전체적 형상과 상단의 곡률’이

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비교적 일반 수요자의 눈에 잘 보이며 



디자인의 구조적인 특징을 잘 나타내는 부분으로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잘 끌 수 

있는 지배적 특징인 브라켓의 전체적 형상과 상단의 곡률이 매우 유사하다(공통점 ③).

    위 공통점에 더하여 양 디자인은 반 아치형으로 형성된 브라켓 위쪽에 브라켓 덮

개가 형성되어 있고 브라켓 덮개와 브라켓 사이에 ‘ㄷ’자 파이프 삽입홈이 형성된 점, 

브라켓 덮개와 브라켓의 우측 끝에 보강앙카판이 구성된 점, 브라켓 내부의 공간부분

에 형상된 제1~4공의 형상·크기·배열이 유사한 점과 같은 공통점들로 인하여 주된 창

작적 모티프를 같이 하므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환기되는 심미감이 매

우 유사하다.

    (3) 차이점

     차이점 ㉠, ㉡, ㉣~㉦은 대상제품에 차단판과 파이프를 결합하여 기둥이나 벽 등

에 설치하기 위한 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대상제품이 설치된 상태에서는 일

반 수요자의 눈에 잘 띄지 않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고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세부적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

하다.

    차이점 ㉢은 브라켓 하단부에 형성된 사선무늬의 유무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차

이점으로 인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과 브라켓의 전체적 형상은 동일하되 그 

하단의 영역에 사선 모양이 추가되어 좀 더 역동적인 느낌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앞서 살펴본 대상 물품의 특성, 설치시의 외관, 수요자가 물품을 바라보게 되는 

방향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부가적인 이미지의 차이가 앞서 살펴본 공통점들에 의

하여 형성되는 공통된 지배적 특징에 따른 유사한 미감을 넘어서는 새로운 미감을 주

는 미적 창작에 이르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검토결과의 정리

     이상을 종합하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볼 때 기능상 필요불가결한 형상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므로 세부적인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사한 심미감

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비교대상디

자인 1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서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한 디

자인에 해당한다.

   마) 원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의 공통점들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

에 이미 공지된 디자인들에서 다양하게 발견되는 형상 및 모양에 관한 것들에 불과하

여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권리범위 판단이 아닌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구

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

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278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법리에 배치

되는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들은,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 사이의 공통점들은 물품으로서 당연

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에 해당하므로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



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

으로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

가결한 형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

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후1710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의 공통점 중 브라켓의 아래쪽

에 형성된 라운드 형태의 만곡부와 관련하여 대체적인 형상이 존재한다는 점은 경험칙

상 분명하다(원고들도 이 부분이 기능상 필요불가결한 형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등록디자인 및 비교대상디자인 1과 마찬가지로 

차양용 브라켓 등을 대상물품으로 하는 디자인 중에는, 브라켓의 전체적 형상이 반 아

치형을 이루지 않는 디자인들(갑 제9~11, 13~17호증), 혹은 브라켓 상단의 곡률이 등록

디자인 내지 비교대상디자인 1과 상이한 디자인들(갑 제10, 12~17호증)이 공지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라) 위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의 위 

공통점들, 특히 등록디자인의 요부에 해당하는 브라켓의 전체적 형상과 상단의 곡률 부

분은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두고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이나 디자인의 기능적 형태 내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으로서 중

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들은 또,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인 차양용 프레임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여러 가지 디자인이 많이 창작되었던 물품이거나 단순한 형태의 것으로 유사범위의 폭

을 좁게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차양용 프레임’에 관한 선행 디자인들이 어느 정도로 출원되거나 공지되어 있

는지에 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차양 브라켓이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

화시킬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먼저 출원된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

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그 디자인등록은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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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1.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인정 여부

     피고의 이 부분 주장[위 2. 나. 1)항 참조]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

을 단순 결합한 디자인이어서 그 등록무효의 심판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등록된 디자인에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지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등

록된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디자인 또는 그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무효로 되기 전에는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부인할 수 없다(대

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취지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

과 선행디자인 2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되는 디자인이어서 무효라는 주장에 다

름 아닌바,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그 등록이 무효

로 되기 전에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나. 확인대상디자인의 자유실시디자인 해당 여부

    1) 피고의 이 부분 주장[위 2. 나. 2)항 참조]은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

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는 취지의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2)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을 구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3)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상하 2단 구성의 작은 원통체와 큰 원통체가 

포함되어 있는 점, 작은 원통체의 위로 전선이 부설될 수 있는 소켓지지구가 형성되어 

있는 점이 공통되는 반면, 그 차이점으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위 2단 원통체 

하부에 링 고정봉에 의해 고정된 등 간격의 다수 원형 링이 부착되어 있는 등의 다수 

차이점이 존재한다. 한편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는 각 몸체 하부가 링 고

정봉에 의해 고정된 등 간격의 다수 원형 링으로 이루어진 점, 다수 원형 링의 상단 



면 부분에 소켓이 위치한 점이 공통되나, 각 몸체 상부의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앞서 본 2단 원통체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2는 천장 방향으로 볼록한 반 

계란형 보호부 및 그와 이격된 상태로 조명 방향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연결되어 있는 

넓은 띠형 지지부를 포함하고 있는 등 그 형상 및 모양이 매우 상이한 차이점이 있다.  

    4) 앞서 본 선행디자인의 전체적 특징에 비추어 보건대, 선행디자인 1의 2단 원통

체 부분이나 선행디자인 2의 다수 원형 링 구조 부분은 모두 그 내부에 전구를 위치시

켜 조명의 방향을 결정짓는 동시에 전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구성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로 상이한 형상 및 모양을 갖춰 그에 부합하는 각각의 외관적 특징을 보

유하게 된 부분이라 할 것인데, 통상의 디자이너가 물품(조명등)에서 위와 같이 서로 

동일‧유사한 기능을 하는 구성 부분들끼리 아래․위로 결합해야 할 특별한 동기나 이

유가 있다는 사정은 기록상 찾아볼 수 없고, 위 2단 원통체 부분이나 다수 원형 링 구

조의 각 외관적 특징상 이들의 결합이 유도되어야 할 관련성도 찾기 힘들며, 그와 같

은 결합이 천장 조명등 분야의 일반적 경향이라고 볼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나아

가 위 대비표에 나타난 각 디자인 구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각 전구 보호 부분인 다수 원형 링 구조 및 아랫단 큰 원형체의 상이

함으로 말미암아,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는 각 몸체 상부의 형상 및 모양이 

상이함으로 말미암아 각각 모두 전체적으로 인지되는 미감적 가치가 매우 다른 것으로 

보여 선행디자인들로부터 변형된 확인대상디자인의 변형 정도가 흔한 창작수법 또는 

표현방법, 또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5)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

작 가능한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6)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1) 양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2) 위 대비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모두 상하 2

단 구성의 작은 원통체와 큰 원통체가 포함된 몸체 상부와, 링 고정봉에 의해 고정된 

등 간격의 다수 원형 링으로 이루어진 몸체 하부가 이루어진 천장등으로서, 각 구성부

의 결합 위치 및 크기의 비율, 각 상부와 하부의 중심적 특징을 공유함으로써 전체적

으로 대비하여 볼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느껴지는 심미감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유

사한 디자인에 해당하고,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모두 ‘천장등’임은 위 기초사실

에서 본 바와 같다. 



2. 결론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1.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

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

이가 생기게 하는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913 판결 등 참조).

  한편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

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

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

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

원 2012. 4. 13. 선고 2011후3568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등록된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ㆍ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것

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이를 디자인의 유

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22 판결 등 

참조).

  또한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은 물품



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이 공지의 형상

에 해당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후3240 판결 등 

참조).

  한편,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사용할 

때뿐만 아니라 거래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1218 판결 등 참조).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모두 ‘가구 매입용 콘센트’로서 그 용도 

및 기능이 동일하다.

  다. 디자인의 대비

    1) 도면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는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를 중심으로 대비하면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진다.

        ⑴ 양 디자인은 ‘ ’ 및 ‘ ’과 같이 모두 ① 원통형 

몸체를 지니고, ② 그 하단부에 몸체를 가구 등에 부착하기 위한 몸체 보다 약간 큰 



원형의 플랜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③ 플랜지를 덮는 플랜지 덮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로 인하여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2단으로 구성된 원통형 형상을 띠고 있다.(‘공통점 

⑴’이라 하고, 나머지 공통점들과 차이점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르기로 한다).

        ⑵ 양 디자인은 ‘ ’ 및 ‘ ’과 같이 모두 몸체 상면에 

돌출된 사각형의 케이블접속구가 있다.

        ⑶ 양 디자인은 ‘ ’ 및 ‘ ’과 같이 원통형 몸체 외주 

면에 나사가 체결되는 부분이 일부 함몰되어 있는 4개의 나사체결홈이 상하로 길게 형

성되어 있다.

        ⑷ 양 디자인은 ‘ ’ 및 ‘ ’과 같이 3개의 나사홀이 

플랜지에 형성되어 있고, 플랜지와 플랜지 덮개에 그 체결수단이 형성되어 있다. 그 체

결수단으로 플랜지에는 걸림턱이 구비된 사각형의 체결구멍이 3개씩 형성되어 있고, 

플랜지 덮개에는 위 걸림턱을 덮는 ‘ㄱ'형태의 체결돌기가 형성되어 있다. 그 결과 양 

디자인의 플랜지 부분을 평면에서 볼 경우 각 3개의 나사홀과 체결돌기가 결합된 사각

형 형태의 체결구멍이 보인다.



        ⑸ 양 디자인은 ‘ ’ 및 ‘ ’과 같이 몸체 하단에 형성된 

플랜지를 덮고 있는 플랜지 덮개가 형성되어 있어 저면부에서는 플랜지 대신 플랜지 

덮개만 보인다. 또한 양 디자인은 저면부의 중하단에 플러그 삽입구를 형성하고 상단

에 USB 삽입구를 형성하고 있다.

      ⑹ 양디자인은 플랜지 덮개가 완곡한 곡면으로 형성되어 있고, 상부의 모서리 

또한 완곡하게 형성되어 있다.

      나) 차이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진다.

        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원통형 몸통 상면에 돌출된 사각형 형태의 케이블접

속구만 형성하고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 ’과 같이 케이블접속구와 

USB 삽입구를 형성하고 있다.

        ⑵ 4개의 나사체결홈의 위치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과 같이 2

시, 3시, 9시, 11시 방향에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 ’

과 같이 3시, 3시, 9시, 11시 방향에 형성되어 있다. 즉, 4개의 나사체결홈 중 1개의 위

치가 상이하다.



      ⑶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원통형 몸체 외주면 하단에 아무런 무늬가 없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 ’과 같이 4열의 세로줄이 4곳(3시, 6시, 9시, 

12시 방향)에 형성되어 있다.

      ⑷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플랜지 상면이 평면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플랜지

의 상면 외주면에 테두리를 형성하고 있다.

      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저면부 상단에 좌우로 2개의 USB 삽입구가 나란히 형

성된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 ’과 같이 저면부 상단 정중앙에 1개의 USB

삽입구를 형성하고 바로 우측에 원형의 전원버튼을 추가로 구비하고 있다.

      ⑹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플랜지 덮개에 아무런 장식이 없는 반면, 확인대상디

자인은 ‘ ’과 같이 플랜지 덮개에 8개의 둥근형태의 삼각형( ) 장식이 있

다.

    3) 구체적 검토

      앞서 본 사실들과 갑 제5 내지 12, 14, 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디자인

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

      가) 앞서 법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콘센트 제품에서 ① 원

통형 몸체 하단에 플랜지가 돌출된 형태, ② 플랜지 덮개 체결구조, ③ 몸체 외주면에 

나사체결홈이 형성된 형태, ④ 돌출된 사각형 형태의 케이블접속구의 형태들이 공지된 

점은 인정된다(위 공지디자인들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 공지디자인’이라 하고, 통틀

어 ‘이 사건 공지디자인들‘이라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등록된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ㆍ모양이 

공지된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이를 디

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이 사건 

공지디자인들의 형상의 결합에 따라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것이므로 디

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나아가 공통점 ⑴ 내지 ⑹에서 자세

히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공지디자인들의 형

상을 결합함에 있어서 매우 유사한 방식을 채용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매우 유사하

다. 즉, 양 디자인은 이 사건 ① 공지디자인을 채용함에 있어서 그 가로 및 세로의 비

율조차 유사하고, 여기에 이 사건 ② 내지 ④의 공지디자인들의 형상을 결함함에 있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결합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나 확인대상디자인이 원형의 콘센트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형상인 원통형 몸체, 플랜지 및 플랜지 덮개, 체결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구성이나 배열, 위치, 개수 등은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라) 반면, 차이점 ⑵의 경우 4개의 나사체결홈 중 3개가 동일한 위치에 있고, 나

머지 1개도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

한 것으로 보인다. 차이점 ⑶, ⑷, ⑹의 경우에도 세부적인 구성의 차이에 불과하여 거

래자나 수요자가 미감의 차이를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차이점 ⑴, ⑸만으로는 양 

디자인의 지배적인 공통점을 상쇄하여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준다고 보기는 어

렵다.

      마)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매입형 콘센트이므로 매입될 경우 

유일하게 노출되는 저면부가 유사 판단 시 요부가 된다고 주장하나, 디자인의 유사 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사용할 때뿐만 아니라 거래할 때

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데, 양 디자인에는 위와 같은 공통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면부를 비교하더라도 ① 양 디자인은 플랜지 덮개로 인하여 2개의 

동심원의 형태를 띠고 있는 점, ② 플랜지 덮개의 너비가 유사한 점, ③ 플러그 삽입구

의 위치 및 방향이 같은 점, ④ USB 삽입구의 방향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와 같은 공통점을 상쇄하여 전체적으로 서로 다른 심미감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

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

미감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1.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거나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 내지 6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

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도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

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나.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

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물품의 대비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모두 수납함 또는 정리함

으로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 



   나)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대비

   나) 공통점 및 차이점

    (1)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을 대비하면, 양 디자인은 ① 전체적으로 상부

가 열린 직육면체 형상에 손잡이부와 수납부로 구성된 점, ② 손잡이부의 형상은 

‘ ’와 같이 수직의 얇은 판으로 구성되되, 그 중앙에 좌우로 연장된 형

태의 타원형 손잡이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③ 수납부의 형상은 가운데 중앙분리벽이 

형성되어 있고, 그 좌·우측으로 복수 개의 내부벽(또는 세부공간 분리벽)이 형성되어 

있는 점이 공통된다. 



    (2) 반면에 ㉠ 수납부의 형상에 있어서, 확인대상디자인은 ‘ ’

와 같이 중앙분리벽을 중심으로 위쪽에 1 내지 3벽에 의하여 4개의 수납공간이 형성되

어 있고, 아래쪽은 4 내지 6벽에 의하여 4개의 수납공간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

자인 1은 ‘ ’와 같이 중앙분리벽 및 손잡이부 좌측 모서리를 

기준으로 좌상부는 1, 2벽에 의하여, 좌하부는 3, 4벽에 의하여 각 두 개씩의 수납공간

이 형성되되, 위 1 내지 4벽이 전체 수납함의 외곽을 구성하는 벽면으로부터 다소 각 

이격되어 있으며, 그 우상부는 외곽 벽면으로부터 손잡이부 우측 모서리에 수직하는 

방향으로 다소 이격되어 있는 한 개의 내부벽이 형성됨으로써 두 개의 수납공간이 형

성되어 있고, 우하부는 내부벽 없이 전체 한 개의 수납공간이 형성되되, 중앙분리벽과 

우상부 내부벽이 맞닿은 위치 및 이에 연결된 저면 위치에 우하부 수납공간의 내부 방

향으로 돌출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점, ㉡ 손잡이 삽입홈의 형상에 있어서, 확인대상디

자인은 ‘ ’와 같이 하부에 적층되는 수납함의 손잡이부가 상부 

수납함의 저면에 삽입될 수 있는 정도로 중앙분리벽 방향으로 연장된 직사각형 형상의 

손잡이 삽입홈이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은 그와 같은 손잡이 삽입홈의 형상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 저면의 형상에 있어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길이를 서로 달리 하는 복수 개의 받침선이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은 그

와 같은 저면 받침선의 형상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다) 구체적 검토

    (1) 확인대상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모두 물품 정리의 용도로 

사용되는 수납함 또는 정리함의 디자인으로서,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함에 있

어 (i) 양 디자인은 모두 상부가 열려진 형태의 직육면체 형상이고, 얇은 판 형태의 손

잡이부가 중앙분리벽에 연장된 형태로 돌출하여 형성되어 있으며, 내부벽들을 통해 복

수 개의 수납공간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기는 하나(위 ① 내지 ③ 부

분), (ii)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그 저면에 손잡이 삽입홈이 형성되어 있어 확인대상디

자인이 구현된 물품들이 상하 방향으로 여러 개 적층될 수 있는 기능적․외관적 특징이 

보는 사람의 상당한 주의를 끄는 반면, 선행디자인 1에는 그와 같은 손잡이 삽입홈 형

상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위 ㉡ 부분) 등에서 차이가 있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차이는 대상 물품의 적층 가능 여부 등을 포함하여 전체 수납함 디자인으로서의 기능 

또는 사용 상태의 외관에 큰 변화를 발생시키는 지배적 특징부(요부)의 차이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 디자인 사이에 서로 다른 미감적 가치

를 가져올 정도라 할 것인바, 선행디자인 1을 확인대상디자인과 같이 변형하는 것을 두

고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2) 확인대상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 내지 6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나아가 선행디자인 2 내지 6에는 앞서 본 확인대상디자인의 손잡이 삽입홈

(및 이와 연결된 저면부 중앙분리벽의 내부)과 같은 형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

으로, 우선 선행디자인 3 내지 5에 위와 같은 손잡이 삽입홈 부분의 형태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은 앞서 본 선행발명 3 내지 5의 주요 사진[위 1. 다. 3) 내지 5)항 사진 참

조] 및 별지 3의 ‘다’ 내지 ‘마’항 각 사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다(이 부분에 대한 당사

자 사이의 별다른 다툼도 없다).

      (나) 다음으로 선행디자인 2(갑 제5호증)에 관하여 보면, 선행디자인 2의 저면에 

형성된 ‘슬롯(구멍)’도 그 아래에 적층되는 병 운반함의 손잡이 형성 부재를 수용하기 

위해 형성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선행디자인 2에서는 하부에 적층되는 병 운반함의 

손잡이 형성 부재(26)가 상부의 병 운반함의 중앙분리벽(16) 내부로 수납되는 것이 아니

라, 상부 병 운반함의 중앙분리벽(16) 아래 부분이 하부 병 운반함의 손잡이 부분만큼 

제거되어 있고, 그 결과 슬롯을 통해 수납함의 내부 공간이 관찰될 수 있다[‘병 운반함

이 적층될 때 그 하단의 유사 운반함의 손잡이 형성 부재를 수용하도록 맞춰진 슬롯을 

형성하기 위해 중앙분리벽(16)의 아래 방향 돌출부에 인접한 바닥지지 부재와 만나는 

부재(30)가 제공된다. 슬롯(구멍) 위쪽으로 중앙분리벽(16)은 그 하단에 적층되는 유사 

운반함의 손잡이 형성 부재(26)를 수용하기 위한 정도로 도 3에서 R만큼 제거된다.’(갑 

제5호증, 컬럼 3, 65행 내지 컬럼 4, 5행 및 아래 도 1 및 3 참조)].



          위와 같이 손잡이 삽입홈(및 이와 연결된 저면부 중앙분리벽의 내부) 부분의 

형태에 있어서, 선행디자인 2는 손잡이와 겹쳐지는 중앙분리벽이 제거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손잡이가 중앙분리벽 내부로 삽입되어 있고, 이를 통해 확인대상디자

인에서는 손잡이 수납홈이 중앙분리벽에서 두껍게 형성된 부분의 내부를 관통하도록 형

성된 밀폐 구멍을 형성함으로써 내부 공간이 완전히 밀폐되어 중앙분리벽 및 저면의 홀

을 통해 내부 공간이 관찰될 수 없게 되는 반면, 선행디자인 2에서는 중앙분리벽의 제

거로 내부 공간이 개방됨으로써 중앙분리벽은 물론 바닥의 관통 구멍을 통해서도 그 너

머의 병 운반함 내부 공간이 관찰된다는 점에서 매우 큰 형태적 차이가 발생하는바, 이

와 같은 양 디자인의 형태적 차이는 전체적으로 서로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져올 정도

라 할 것이고, 이러한 형태적 차이 내지는 변형을 두고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선행디자인 6(갑 제15호증)에 관하여 보면, 선행디자인 6에 ‘저면에 

형성된 슬롯’과 ‘중앙분리벽 제거 부분에 합판을 부착한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는 하다

(아래 도면 및 관련 설명 참조).  



          그러나 선행디자인 6의 손잡이 삽입홈 부분( ) 및 이와 연결

된 중앙분리벽의 내부 구조( , ‘(선략) 1/4인치짜리 합판 두 개에 못

을 받았다’는 선행디자인 6의 설명 부분)는 전체 디자인에 결합되어 있는 구체적인 형상․



모양에 있어서 앞서 본 확인대상디자인( , )

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 이와 같은 양 디자인의 형태적 차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서

로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져올 정도라 할 것이며, 이러한 형태적 차이 내지는 변형을 

두고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없다. 

      (라) 앞선 인정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디자이너라 하더라도 위

와 같은 선행디자인 2, 6을 선행디자인 1과 단순히 조합하는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만

으로는 확인대상디자인을 용이하게 창작해낼 수가 없고, 그 밖에 확인대상디자인에서와 

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손잡이 삽입홈(및 이와 연결된 저면부 중앙분리벽의 내부) 형태

를 형성하는 것이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이라고 볼 만한 자료

도 없다.    

      (마)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앞서 본 선행디자인들의 결합

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정리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또는 선행디자인 1과 선행디

자인 2 내지 6의 결합을 통해 쉽게 창작,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



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

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913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사용할 때뿐만 아니라 

거래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

02후1218 판결 등 참조).

   2) 물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모두 정리함으로서 그 용도 

및 기능이 동일하므로, 양 디자인이 적용되는 물품은 서로 동일하다(이 부분에 대한 당

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도 없다).

   3) 디자인의 유사 여부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비



     나) 공통점 및 차이점

       (1) 양 디자인은 ① 전체적으로 상부가 열린 직육면체 형상에 손잡이부와 수납

부로 구성된 점, ② 손잡이부의 형상은 ‘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과 같이 수직의 얇은 판으로 구성되되, 그 중앙에 좌우

로 연장된 형태의 타원형 손잡이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③ 수납부의 형상은 가운데 

중앙분리벽이 형성되어 있고, 위 중앙분리벽을 중심으로 위쪽에 1 내지 3벽에 의하여 

4개의 수납공간이 형성되어 있고, 아래쪽은 4 내지 6벽에 의하여 4개의 수납공간이 형



성되어 있는 점, ④ 그 각 저면에 하부 수납함의 손잡이부가 삽입될 수 있는 정도로 

중앙분리벽 방향으로 연장되면서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직사각형 형상의 손잡이 삽

입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2) 반면에 ㉠ 손잡이부의 좌․우측 모서리 부분의 형상에 있어서, 이 사건 등

록디자인은 ‘ ’와 같이 손잡이부의 좌․우측 모서리가 좌․우측 외

곽벽에 가장 근접한 각 내부벽 및 중앙분리벽이 맞닿은 위치까지 연장되어 있으나, 확

인대상디자인은 ‘ (사시도의 손잡이부 확대 부분)’과 같이 손잡이부

의 좌․우측 모서리가 좌․우측 외곽벽에 가장 근접한 각 내부벽 및 중앙분리벽이 맞

닿은 위치에 이르지 아니한 지점의 중앙분리벽까지만 연장되어 있는 점, ㉡ 손잡이부

의 좌․우측 모서리부 끝단 형상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 

’와 같이(붉은색 점선 부분) 삼각형 기둥 형태의 손잡이 받침이 

형성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은 ‘ (사시도에서 손잡이부 우측 모서리부 끝

단 확대 부분)’과 같이 손잡이 받침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 손잡이부와 연결된 



중앙분리벽의 수납공간 내 형상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

와 같이 손잡이부와 연결된 중앙분리벽이 수납공간의 내부벽을 형성하는 안쪽 4개의 

개별 수납공간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8개의 개별 수납공간을 형성하는 모든 내부벽이 

편평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은 ‘ (사시

도에서 손잡이부와 연결된 중앙분리벽의 수납공간 내 형상 확대 부분)’과 같이 바깥쪽 

4개의 개별 수납공간의 중앙분리벽쪽 내부벽은 편평한 형태로, 안쪽 4개의 개별 수납

공간의 중앙분리벽쪽 내부벽은 손잡이부 및 저면에 위치한 손잡이부 삽입홈을 따라 약

간씩 상이한 단차로 각 경계를 나타내는 형태로 각 이루어져 있는 점, ㉣ 저면의 형상

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2벽, 4벽, 6

벽에 각 대응하는 저면 위치에 중앙분리벽 받침선을 중심으로 각 받침선이 형성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은 ‘ ’와 같이 각 내부벽에 대응하는 저

면 위치에 중앙분리벽 받침선을 중심으로 서로 약간 상이한 길이의 받침선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이외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의 각 내부벽 탈부착 가능 여부, 저면의 돌출 테두리 형상 유무 등에 있어서 양 디자

인의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주장의 나머지 차이점들은 이 사건 등록

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의 각 도면 및 설명을 통해 그 차이가 인식되지 아니하거나, 

보는 관점이나 위치에 따라 다르게 파악될 수 있는 매우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구체적 검토

       (1)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모두 

물품 정리의 용도로 적층하여 사용될 수 있는 수납함의 디자인으로서, 그 외관을 전체

적으로 대비 관찰함에 있어 양 디자인은 모두 상부가 열려진 형태의 직육면체 형상이

고, 얇은 판 형태의 손잡이부가 중앙분리벽에 연장된 형태로 돌출하여 형성되어 있으며, 

내부벽들을 통해 8개의 수납공간이 형성되어 있고, 그 각 저면에 하부 수납함의 손잡이

부가 삽입될 수 있는 정도로 중앙분리벽 방향으로 연장되면서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직사각형 형상의 손잡이 삽입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서로 공통된다고 할 것인데

(위 ① 내지 ④ 공통점 참조), 위와 같이 양 디자인에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 수납함 디

자인의 전체 외곽 라인, 나아가 손잡이부, 내부 개별 수납공간 및 저면 손잡이부 삽입

홈의 각 형상 및 모양은 대상 물품인 수납함의 사용 또는 거래시 일반 수요자 또는 거

래자의 주의를 끄는 지배적 특징 부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

자인은 위 각 지배적 특징 부분이 공통된다는 점에 더하여 해당 구성 부분들의 전체 

배치 및 결합 관계까지 상당히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이 도출된다 할 것

이므로, 결국 양 디자인은 서로 유사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와 같은 공통점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선행디자인들에 의해 이미 공지되었으므로(전체 외곽 라인 및 손잡이부의 형태는 

선행디자인 1에 의해, 내부 개별 수납공간의 형태는 선행디자인 4, 5에 의해, 저면 손

잡이부 삽입홈의 형태는 선행디자인 2, 6에 의해 각 공지되었으므로), 그 중요도를 높

이 평가할 수 없고, 나머지 차이점들(위 ㉠ 내지 ㉣ 부분 참조)로 인해 이 사건 등록디

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적 심미감이 상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나타난 저면 손잡이부 삽입홈 형태의 경우 선

행디자인 2, 6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저면 손잡이부 삽입

홈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수납함의 전체 외곽 

라인, 외부로 돌출된 손잡이부, 내부 개별 수납공간의 각 형태가 해당 각 선행디자인에 

포함되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었다 하더라도, 위 각 구성 부

분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이를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

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공지된 구성 부분에 수납함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 중 하나인 저면 손

잡이부 삽입홈이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새로운 심미감이 도출되는 점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

미감이 유사한 디자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따

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1.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

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

이가 생기게 하는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913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사용할 때뿐만 아니라 

거래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

02후1218 판결 등 참조).

    한편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

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

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

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등록된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ㆍ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

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이를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대

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22 판결 등 참조).



  나. 물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물품은 모두 전기난로로서 그 용도 

및 기능이 동일하므로, 양 디자인이 적용되는 물품은 서로 동일하다(이 부분에 대한 당

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도 없다).

  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

    1) 양 디자인의 도면별 대비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는 

사시도, 정면도, 평면도 및 저면도를 중심으로 대비하면 아래와 같다.



    2) 양 디자인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 공통점

       양 디자인은 ① 전체적으로, 4개의 측면과 상부 면을 포함한 총 5면의 각 중앙

부 대부분에 직사각형 모양의 각 발열부가 형성되어 있는 형태의 직육면체인 점, ② 

위 각 발열부의 상부에 위치한 안전 철망의 각 단위 구조는 세로로 긴 직사각형 형상

을 띠고 있고, 위 직사각형 형상의 각 단위 구조는 주위에 약간의 공간을 둔 채로 가

로, 세로 각 방향으로 연속하여 배치되어 있으되, 직사각형 단위 구조의 각 세로 열은 

한줄 건너 형성된 세로 열과는 동일한 위치 배열로, 바로 좌․우에 인접한 세로 열과

는 서로 엇갈리는 위치 배열로 각 형성되어 있는 점[ (이 사

건 등록디자인의 안전 철망),  (확인대상디자인의 안전 

철망); 이하 위와 같은 특정 단위 구조 및 배열로 이루어진 안전 철망의 형태를 ‘이 사

건 안전 철망 형태’라 한다], ③ 본체 상단 덮개가 본체보다 넓은 덮개부로서, 상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상인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단 덮개), 

(확인대상디자인의 상단 덮개)], ④ 본체 하부 받침대가 본체

보다 넓은 받침대로서, 하단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2단 받침대의 형상인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하부 받침대), 

(확인대상디자인의 하부 받침대)], ⑤ 본체의 각 모서리 기둥 부분은 세로 방향의 기둥 



형상으로 발열부가 형성되어 있는 각 측면과 구분되어져 있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

의 본체 모서리 기둥), (확인대상디자인의 본체 모서리 기둥)], 양 측면이 바로 맞

닿는 모서리부 및 그 좌․우 양측에 각 오목부의 형상이 나타나 있는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이하 위와 같은 특징의 굴곡진 모서리 

기둥 부분을 ‘이 사건 모서리 기둥 형태’라 한다]에서 서로 동일하다(이하 위 공통점들

을 순서대로 공통점 ① 내지 ⑤로 각 지칭한다).

     나) 차이점

       (1) 양 디자인은 ㉠ 본체 상단 각 측면에 형성된 방열부의 형상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세로 방향의 물결무늬 단위 형상이 연속하여 복수 개 형성되어 있

는 반면( ), 확인대상디자인은 가로가 긴 직사각형 단위 형상이 3

행 6열로 복수 개 형성되어 있는 점( ), ㉡ 본체 상단 덮개의 형

상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적 명확한 단차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 ), 확인대상디자인은 완만한 곡선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 ), ㉢ 본체 하부 받침대의 형상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

자인은 “ ”과 같은 형태로 2단 구조의 외곽선의 길이 및 완만도가 형성되어 있

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 ”과 같은 형태로 해당 외곽선의 길이 및 완만도

가 달리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이하 위 차이점들을 순서대로 차이점 

㉠ 내지 ㉢으로 각 지칭한다).

       (2) 한편, 원고는 위 차이점들 외에도 양 디자인의 색채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

하나,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구성 색채에 한정이 있을 때에만 의미

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구성 색채에 한정이 없는 사실만이 인정

될 뿐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구체적 검토

     가)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1) 양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인 전기난로는 해당 전기제품의 특성상 통상 바닥

에 놓고 사용되는 것인바, 전기난로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해당 

디자인의 전체적 형상, 특히 외부 윤곽선에 더하여, 제품의 사용시 드러나지 않는 부분

보다는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집중하여 그 외관을 살피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위 전기난로를 사용할 때나 거래할 때 그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은 해당 디자인의 전체 외부 윤곽선 및 제품 사용시 이목을 끄는 상면부와 4



면 각 측면부 부근의 형태라 할 것인바, 앞서 본 양 디자인의 공통점들 중 ① 저부를 

제외한 5면에 발열부가 형성되어 있는 직육면체 형상의 전체 물품 형태와 ② 이 사건 

안전 철망 형태, 나아가 보는 방향에 따라서는 위 ①, ② 부분에 더하여 ⑤ 이 사건 모

서리 기둥 형태 부분까지를 포함하는 부분이 양 디자인의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다(그 밖에 본체 상단 덮개에 관한 공통점 ③ 및 차이점 ㉡, 본체 하부 받침대에 관한 

공통점 ④ 및 차이점 ㉢은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각 부분의 비중, 물품 구조 등에 

비추어 앞서 본 공통점 ①, ②, ⑤보다 상대적으로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부분에 해

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차이점 ㉠에 대하여는 아래 나)의 (1)항에서 살펴본다).

       (2) 위와 같은 요부를 기준으로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

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위 도면별 대비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두 

① 저부를 제외한 5면에 발열부가 형성되어 있는 직육면체 형상의 전체 물품 형태, ② 

세로로 긴 직사각형 단위 구조가 특정 배열 구조로 연속하여 배치된 이 사건 안전 철

망 형태, ⑤ 복수 개의 오목부가 모서리부 기둥에 형성되어 있는 이 사건 모서리 기둥 

형태의 주요 특징들을 모두 공유하고 있고, 위와 같은 공통점들로 인해 인식되는 양 

디자인의 전체적 심미감 역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양 디자인은 서로 유사하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차이점 ㉠에 해당하는 ‘방열부’ 부분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확인

대상디자인의 각 요부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차이가 존재하는 양 디자인은 전체적

인 심미감이 서로 상이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 디자인의 ‘방열부’ 부분은 한 줄로 연속하여 배치된 세로 방

향의 물결무늬 구조(이 사건 등록디자인)와 3행 6열로 연속하여 배치된 직사각형 구조



(확인대상디자인)라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 수요

자나 거래자가 위 전기난로를 사용할 때나 거래할 때 그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

인 요부는 해당 디자인의 전체 외부 윤곽선 및 제품 사용시 이목을 끄는 상면부와 4면 

각 측면부 부근의 형태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5면의 발열체가 포함된 전체 직육면체

의 형상을 이루는 해당 디자인의 전체 윤곽선(보는 방향에 따라서는 이 사건 모서리 

기둥 형태가 포함될 수 있음)과의 결합 관계 하에 외관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

서 전기난로의 사용시 발열로 인해 외관상 주목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 발열부

를 덮고 있는 안전 철망 형태라 할 것인데, 원고 주장의 ‘방열부’ 부분은 전체 윤곽선

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기난로의 사용시 발열로 인해 시선이 집중되는 부분에

도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앞서 인정한 양 디자인의 요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는 사람

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방열부’에 대한 양 디자인의 위 

차이가 앞서 본 공통점 ①, ②, ⑤로 인해 도출되는 양 디자인의 전체적 심미감의 유사

점을 뛰어넘을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공통점 ①, ②, ⑤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사

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모두 공지되었으므로, 위 공통점들은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그 중요도를 모두 낮게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공통점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차이점들로 인해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서로 상이하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의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등록된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개

의 형상ㆍ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

러일으키는 경우에는 이를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인



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대함에 있어 그 주의를 가장 끌

기 쉬운 부분인 요부, 즉 앞서 본 공통점 ①, ②, ⑤에 해당하는 ‘저부를 제외한 5면에 

발열부가 형성되어 있는 직육면체 형상의 전체 물품 형태’, ‘이 사건 안전 철망 형태’ 

및 이 사건 모서리 기둥 형태‘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해당 디자인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 

이하에서는 (i) 공통점 ①, ②, ⑤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되었는

지, 나아가 (ii) 공통점 ①, ②, ⑤에 해당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부들이 서로 결

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지 여부에 대하여 각 쟁점별로 항을 바꾸어 살펴

보기로 한다.  

       (3) 공통점 ①, ②, ⑤의 공지 여부

         (가) 공통점 ①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직육면체의 4개의 측면과 상부

면을 포함한 5면에 각 중앙부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사각형 모양의 발열부가 형

성되어 있는 전기난로 물품의 형태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인 2017. 12. 5. 이

전에 아래와 같이 디자인등록번호 제900108호(출원일 2017. 1. 4., 등록일 2017. 3. 20.; 

이하 ‘선행디자인 1’이라 한다), 디자인등록번호 제911781호(출원일 2017. 5. 25., 등록일 

2017. 6. 19.; 이하 ‘선행디자인 2’라 한다)로 공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통점 ① 부분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것

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공통점 ②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중국 소재 회사인 ‘지케하

이타오(Jike haitao)'가 운영하는 2017. 11. 20.자 인터넷쇼핑몰 제품 판매화면

(http://www.123haitao.com/t/349880)에 아래와 같은 형태의 전기난로가 게시된 사실

(이하 ’선행디자인 3‘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선행디자인 3의 주요 도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선행디자

인 3에 구현된 안전 철망 형태는 “ ”와 같이 가로가 긴 직사

각형이 연속하여 배열된 구조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안전 철망 형태인 

“ 와 대비하여 볼 때 해당 각 단위 구조인 직사각형 형상이 

선행디자인 3은 가로로 길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세로로 길게 각 형성되어 있는 점

에서 차이가 있고, 이를 통해 무게중심의 위치 차이 등으로 인한 안정감, 슬림함 등의 

미감상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결과, 양 디자인의 안전 철망 형태로부터 도출되는 심미

감 역시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이 사건 안전 철망 형태 부분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선행디자인 3에 구

현된 안전 철망 형태를 90도 회전시킨 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안전 철망 형태와 비

교하게 되면, 양 디자인에서 전체적으로 서로 동일․유사한 미감을 환기시키는 각 형



태(선행디자인 3 ” “, 이 사건 등록디자인 ” “)

를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전기난로 물품의 거래 또는 사용시 일반 수요자나 거

래자들이 해당 물품 전체를 90도 회전시킨 후에 그 미감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선행디자인 3의 안전 철망 부분을 90도 회전시킨 것

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위 확대된 형상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위 대응 형상을 그

대로 비교해 보더라도, 선행디자인 3은 단위 구조인 직사각형의 각 변이 모두 둥글게 

처리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길쭉한 벌집 유사 모양의 미감이 느껴지는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직사각형 형상의 정형미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로 위와 같은 형상의 각 

단위 구조가 안전 철망 전체에 걸쳐 배열되어 있어 보다 정형적이고 딱딱한 느낌의 미

감이 느껴지는바, 양 디자인의 안전 철망 형태 부분에 대한 미감이 서로 동일․유사하

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안전 철망 형태는 선행디자인 3에 의해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공통점 ⑤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의장등록번호 제237776호로 아래와 

같은 형상의 디자인(명칭: 도어 몰딩 프레임, 이하 ‘선행디자인 4’라 한다)이 개시된 사

실(공고일 1999. 6. 1., 등록일 1999. 2. 23.)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디자인 4는 그 명칭(‘도어 몰딩 프레임’) 및 아래 참고 사용상태

도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전기난로가 아닌 도어(문)의 몰딩 프레임으로 이용되는 것

을 예정한 디자인일 뿐이므로, 이 사건 모서리 기둥 형태는 선행디자인 4에 의해 공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정리

           위 인정된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양 디자인의 요부로서 확인대상

디자인과의 공통점 ①인 ‘저부를 제외한 5면에 발열부가 형성되어 있는 직육면체 형상

의 전체 물품 형태’는 공지되었다고 할 것이나, 확인대상디자인과의 공통점 ②, ⑤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안전 철망 형태 및 이 사건 모서리 기둥 형태는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공통점 ①, ②, ⑤의 결합으로부터 전체적으로 새로운 심미감이 도출되는지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부가 공통점 ①, ②, 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5면

의 발열체가 포함된 전체 직육면체의 형상을 이루는 해당 디자인의 전체 윤곽선(보는 



방향에 따라서는 이 사건 모서리 기둥 형태가 포함될 수 있음)과의 결합 관계 하에 외

관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전기난로의 사용시 발열로 인해 외관상 주목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 발열부를 덮고 있는 안전 철망 형태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

은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부 및 전체 구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

록디자인은 위 공통점 ①, ②, ⑤의 해당 부분의 결합으로부터 전체적으로 새로운 심미

감이 도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제출한 참

고자료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안전 철망 형태나 이 사건 모서리 기둥 형태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모두 공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

체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미감이 상당히 상이한 디자인들로 보인다).  

       (5) 소결

         따라서 방열부가 양 디자인의 요부에 해당한다거나, 양 디자인의 공통점인 

①, ②, ⑤가 이미 공지되어 있어 나머지 차이점들만을 가지고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을 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정리

       결국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2.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

미감이 유사한 디자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따

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1. 확인대상디자인의 자유실시디자인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

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참조). 여기서 ‘쉽

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

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

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

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을 의미한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이나 주

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

의 디자이너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등 참조).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대비

    확인대상디자인은 대상 물품이 ‘폴딩도어용 프레임’이고 선행디자인 3, 4의 대상 

물품은 ‘창틀용 프레임’, 선행디자인 6의 대상물품은 ‘창호용 부재’, 선행디자인 7의 대

상 물품은 ‘창호용 부재’에 관한 것으로, 모두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한 제품이면서 가

로 및 세로방향으로 격자형태로 조립시켜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 용도 및 기능이 유사

한 물품에 해당한다.



  다. 디자인의 대비

    1) 도면의 대비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4의 전체적인 형상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한편,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차이점을 가장 잘 드러내는 평면도 등을 대비

하면 아래와 같다.



    2)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4와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 선행디자인 4와 대비함에 있어서 확인대상디자인의 각 해당 부분을 편의상 

아래 그림과 같이 칭하기로 하고, 아래 평면도를 기준으로 사각프레임의 상하 좌우를 

표현하기로 한다.

 

      나) 양 디자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⑴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보아 좌우로 긴 직육면체의 형상을 띄는 점, 

② 사각 프레임의 좌측면이 돌출되어 가스켓 고정홈이 형성된 점( , ), ③ 사각프

레임 하단에 2개의 모헤어 삽입홈이 형성된 점( , ) ④ 사각프레

임의 상단에 2개의 좌우측에 유리 고정바 끼움홈을 형성하고 있어 그 결과 가운데 부

분이 돌출되어 보이는 점( , )에서 공통된다(이하 공통점 ① 내

지 ④라 부르기로 하고, 차이점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르기로 한다).

        ⑵ 다만, ①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 ’과 같이 사각프레임 내부에 4

개의 볼트 체결공이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4는 이에 대한 구성이 없는 점, ② 

선행디자인 4의 경우 가스켓 고정홈 아래에 ‘ ’과 같이 ‘ㄴ자 연결쇠 삽입홈’이 형성되

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그와 같은 구성이 없는 점, ③ 확인대상디자인의 사

각프레임 하단에는 ‘ ’과 같이 각 모헤어 삽입홈의 양쪽 외측에 물끊기 홈

이 각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4에는 이와 같은 구성이 없는 점, ④ 확인대상디자

인의 경우 사각프레임 상단의 돌출부의 돌기가 일측에만 형성된 반면, 선행디자인 4의 

경우 사각프레임 상단의 돌출부의 돌기가 양측에 모두 형성된 점( , 

)에서 차이가 있다.



    3) 차이점에 대한 구체적 검토

      가) 차이점 ①, ②는 모두 수평프레임과 수직프레임의 견고한 결합을 위한 것이

다. 그런데 프레임의 결합수단으로 ‘볼트 체결공’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ㄴ자 연결쇠 

삽입홈’을 선택할 것인지는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각 결합수단

을 도입함에 따라 느껴지는 심미감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나) 차이점 ③은 사각프레임 하단 각 모헤어 삽입홈의 양쪽 외측에 물끊기 홈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설령 물끊기 홈이 외부로부터의 물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능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확인대상디자인과 같은 형상

이 그와 같은 기능을 형성하기 위한 불가결한 형상이나 구조로는 보기 어려운 점에 비

추어 보면 수요자가 느끼는 심미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4에서 유리 고정바 끼움홈을 형성하기 위한 것

인데도 가운데 돌출부분의 형상을 달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차이점 ④가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더욱이 출현한 지가 오래되었고, 여러 가지 디자인이 다양한 종류로 이미 나

와 있으며, 구조적으도 그 다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도어프레임 내지 창틀프레

임의 경우에는 기능적 요소를 가지는 가스켓 고정홈, 볼트 체결공, 유리 고정바 끼움

홈, 모헤어 삽입홈, 물끊기 홈 등을 어떠한 형상과 구조로 배치할지 여부에 따라 전체

적인 심미감을 좌우하게 되고, 단지 그와 같은 형상이 이미 공지되었다는 것만으로 통

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차이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선행디자인 4에 

다른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4)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6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6을 결합한다고 하더

라도 차이점 ②, ③, ④는 여전히 극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차이점 ②, ③, ④가 

주는 심미감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나)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볼트 체결공’과 ‘ㄴ자 연결쇠 삽입홈’은 모두 수직

프레임과 수평프레임의 견고한 결합을 위한 것인데, 선행디자인 4의 경우 이미 ㄴ자 

연결쇠 삽입홈을 구비하고 있어 추가로 볼트 체결공을 결합할 동기도 부족해 보인다.

      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6

을 결합하더라도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6, 7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6을 결합할 동기가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

고, 나아가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6, 7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⑴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6의 4개의 볼트 체결공을 추가하고, ⑵ 사각프레임 하단의 각 모헤어 삽입

홈을 안쪽으로 이동시킨 후 ⑶ 물끊기 벽을 추가하여 물끊기 홈을 형성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결합 자체가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설사 위와 같이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6, 7을 결합하더라도 차이점 ②, 

④를 여전히 극복할 수 없다. 또한 선행디자인 7에는 사각프레임 하단 좌측에만 물끊

기 홈이 형성되어 있어 위 선행디자인들의 결합 후에도 차이점 ③이 극복되었다고 보

기 어렵다.

      다) 결국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6, 7

을 결합하더라도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3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위 4)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3을 결합하

더라도 차이점 ②, ③, ④는 여전히 극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3을 결합할 동기도 부족하다.

      나) 나아가 선행디자인 3의 경우 볼트 체결공의 위치가 확인대상디자인과 달리 

좌우측면에 형성되어 있어 이를 상하로 옮기는 등의 추가적인 변형이 불가피하다.



      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3

을 결합하더라도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7)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3, 7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위 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3을 결합할 동기가 

부족하다. 또한 위 5)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3, 7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여 그와 같은 결합이 용이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위 5)에서 본 바와 같이 설사 위와 같이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3, 7을 

결합하더라도 차이점 ②, ③, ④를 여전히 극복할 수 없다.

      다) 결국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3, 7

을 결합하더라도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위에서 살펴 본 내용을 종합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

자인 4에 선행디자인 6 또는 선행디자인 6, 7, 선행디자인 3 또는 선행디자인 3, 7을 

결합하더라도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물품은 모두 ‘폴딩도어용 프레임’이므로 

대상물품이 동일하다. 한편, 잠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

과 모양을 잘 나타내고 있는 사시도, 정면도, 평면도를 중심으로 형태를 대비하여 보

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은 서로 동일하거나 유

사하다. 따라서 양 디자인은 서로 유사하다(이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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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가.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모두 원고가 제작한 만두성형기계로 제작

된 만두여서 정면도상 만두의 높이, 좌우 측면도상 만두의 폭이 같은 점, 만두 주름이 

‘ ’와 같은 형상인 점, 만두 접합 부위가 가운데는 좁고 양 끝은 넓은 점, 만두 날개의 

끝부분이 올라간 형상인 점, 만두의 배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튀어나온 점, 만두의 

등 부분이 급격한 S라인을 형상인 점 등에서 공통되는 점에다가, 만두 접합 부위의 형

상에 따라 만두의 전체적인 디자인이 형성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양 디자인은 지

배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차이점은 확

인대상디자인이 만두의 길이만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많은 주름을 형성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전체적인 심미감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

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

   가) 관련 법리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

로 확정하는 것이어서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심판대상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디자인이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후2735 판결 

등 참조).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하

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이 유사한지



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에 해당하는 한 이를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지만,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

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으

로 디자인등록이 되었더라도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할 때 공지 부분의 중요도는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 부분에서 동일․유사하더라

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

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 등 참조). 

   또한,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

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하며(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등 참조), 디

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사용할 때뿐만 아니라 

거래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1218 판결 등 참조).



   나) 양 디자인의 대비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도면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도면을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



     (2) 공통점 및 차이점

       (가) 공통점

          (i)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① 만두피가 맞닿는 부분이 ‘ ’

와 같은 형상으로 봉합된 점( , ), ② 그 하부에 

주름이 형성된 점, ③ 저면에 마름모 형상의 패턴이 형성된 점, ④ 좌, 우측면에서 보

았을 때 높이와 폭의 비율이 비슷하고, 배면은 비교적 수직으로, 정면은 반원형으로 불

룩하게 튀어나온 형상( , )인 점에서 공통된다.

          (ii) 원고는 ⓐ 만두의 접합 부분이 가운데는 좁고 양 끝은 넓은 점, ⓑ 배면 

방향으로 만두의 배 부분이 다른 디자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 점, ⓒ 만

두의 등 부분이 급격한 S라인 형상인 점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공

통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

인대상디자인의 공통점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와 관련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의 정면도 상으로는 ‘ ’과 같이 접합 부분의 양 끝과 가운데 부

분의 길이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차이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 전체적인 형상에서, 이 사건 등

록디자인은 가로·세로의 길이가 비슷한 비율이나, 확인대상디자인은 가로로 넓은 반달 

형상인 점, ㉡ 정면 및 평면에서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만두피가 맞닿는 부분에 

불규칙적으로 맞주름이 형성되어 있고 일부 맞주름과 만두피 사이에 눌린 부분 및 홈

이 형성되었으나 ( , ), 확인대상디자인은 비교적 규칙적인 

9~10개의 외주름과 홈이 형성된 점( , ), ㉢ 배면

에서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맞주름 한 개가 형성되고 그 사이에 홈이 형성되었

으나( ), 확인대상디자인은 주름과 홈이 없는 점( )에서 차이

점이 있다.

   다) 검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외관을 전체적으

로 대비 관찰하여 볼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할 것

이므로 양 디자인은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1) 만두는 밀가루 반죽을 얇게 밀어 만두피를 만든 다음 고기, 채소 등의 소를 

넣고 빚어서 익힌 음식으로, 그 크기가 작고 만두피가 얇으며, 익히면 형상 및 모양이 

변하는 점을 고려하면, 만두 가장자리에 위치한 만두피의 접합 부분보다는 만두의 전

체적인 형상을 중심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두는 옛날부터 



다양한 디자인이 고안되어 온 것이므로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한다.

     (2)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통점 ①은 선행디자인 2, 3, 4에, 공통점 ②는 선

행디자인 1 내지 4에도 그러한 형상이 존재한다.

   그리고 공통점 ④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 2. 18. 출원되어 1997. 11. 6. 등

록된 등록디자인(을 제9호증)에 그러한 형태가 이미 공지되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와 같이 공지된 부분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

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중요도가 낮다.

     (3) 공통점 ③은 만두를 그릇에 두거나 조리 시 눌어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

본적·기능적인 형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이

어서 요부로 보기도 어렵다.

     (4) 반면 차이점 ㉠, ㉡, ㉢과 관련하여, 이 부분은 만두의 전체적인 형상을 결정

하여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이므로 양 디자인의 요부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요부의 불규칙적인 형상 및 모양으로부터 손으로 빚



은 것과 같은 느낌을 주고, 전체적으로 복주머니를 연상하게 하지만, 확인대상디자인은 

요부의 규칙적인 형상 및 모양으로부터 비교적 인공적인 느낌을 주고, 전체적으로 반

달을 연상하게 한다는 점에서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온다.

   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만두는 딱딱한 고체의 형상을 가지는 물건이 아니라 물기가 스며들어 

유동하는 형상을 가지는 물건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만두’는 실제 

사진을 기준으로 디자인을 대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

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

하여 정하여지고(디자인보호법 제93조 참조), 도면 등이 아닌 실물을 기준으로 등록디

자인의 보호범위를 판단할 수는 없다. 이는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유동하는 형상

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원형 제품과 선행디자인 2, 4는 모두 동일한 만

두 제품이므로, 선행디자인 2, 4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공지된 디자인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공지된 디자인’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

는 디자인을 의미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디자인 2, 4가 이 사건 등록디자

인의 출원일 이전에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이상, 선행디자인 2, 4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디

자인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

로 다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부정되는 지 여부

    1) 판단 기준

     등록디자인이 그 등록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디자인 또는 등록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되어 있던 디자인

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는

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6,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국에서 조명등 제작 하청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업체인 ‘봉강구 F 가구 가공 공장’(이하 ‘F’라 한다)이 2015.경 ‘F 어린이램프 

장식재’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제1 카탈로그를 제작한 후 이를 자신의 거래업체들에게 

배포한 사실, 그 무렵 중국의 또 다른 조명등 제작업체인 ‘강문시 E과기 유한 공사’(이

하 ‘E’이라 한다)는 F로부터 조명등을 납품받아 이를 재판매하는 영업 등을 영위하였던 

회사로서, 2015.경 위 납품받은 조명등을 재판매하기 위해 이 사건 제1 카탈로그와 별

도로 이 사건 제2 카탈로그를 제작한 후 이를 자신의 거래업체들에게 배포한 사실, 한

편 이 사건 카탈로그들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매우 유사한 디자인(이하 

‘선행디자인’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 인정되고(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

자인이 서로 동일 또는 매우 유사함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도 없다), 

이에 반하는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i) F의 대표자인 G가 이 사건 제1 카탈로그 및 이에 게

재된 선행디자인 제품을 제작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심판 단계에서 제출한 G 

작성의 2018. 7. 15.자 진술서(갑 제7호증의 3, G 본인이 2014.경 내지 2015.경 이 사건 



제1 카탈로그에 게재된 선행디자인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내용)도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또 다른 진술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교부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

건 제1 카탈로그에 기재된 발행일 등 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ii) 이 사건 제2 카탈로

그 역시 그 기재된 발행일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내용이 피고가 제출한 다른 사실확인

서(을 제5호증)의 기재 내용과 모순되므로 전체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살피건대, (i)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G가 자신의 2018. 

7. 15.자 진술서(갑 제7호증의 3) 내용과는 달리 이 사건 제1 카탈로그 제작 사실도 없

고, 위 종전 진술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또 다른 내용의 2019. 4. 10.자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다시 이 법원에 G 작성의 2019. 7. 4.자 진술서(을 제4호증의 3, 본

인이 2015. 6.경 E에 코드번호 MT039-1Y 비행기 모형의 나무 부품을 납품한 사실이 있

다는 내용임)을 제출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제1 카탈로그에서 발행인 관련 기재로 추

정되는 다음과 같은 내용, 즉 ’주소: H, 연락처: I‘은, G의 영업허가증(갑 제7호증의 1)

에 기재된 허가 상세 내역{개인 경영 상공업자인 G(J)가 2014. 10. 14. 영업허가 등록을 

받아 H에서 목제 가구 관련 경영을 한다}과 부합하는 등 이 사건 제1 카탈로그의 전

체적인 형식 및 내용에 특별히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G로

부터 위 조명등을 공급받아 재판매하였다는 E 발행의 이 사건 제2 카탈로그에도 이 사

건 제1 카탈로그에 게재된 선행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이 게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제2 카탈로그 역시 그 전체적인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특별히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까지 더하여 보면, G 작성의 2019. 

4. 10.자 진술서 존재사실만으로는 G가 이 사건 제1 카탈로그를 제작한 사실이 없다거



나 2018. 7. 15.자 종전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ii)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제2 카탈로그의 발행일 기재로 추정되

는 ’2015(1-3)‘ 부분이 ’2015. 1.경 내지 2015. 3.경‘을 의미하는데, 위 발행 시기(2015. 1.

경 내지 2015. 3.경)는 피고 제출의 사실확인서들(을 제3, 5호증)에 기재된, G의 E에 대

한 제품 공급일(2015. 6.경)보다 앞서므로, 그 내용이 서로 모순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위 ’2015(1-3)‘의 의미가 원고 주장과 같이 ’2015. 1.경 내지 2015. 3.경‘을 의미한

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의미라 하더라도 제품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발행일이 제품 공급일보다 앞선다는 사정이 반드시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카탈로그들에 게재된 선행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

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되었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동일 또는 

매우 유사하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는 인정될 수 없다. 

나.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은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나아

가 살필 필요 없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

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1.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공지된 선행디자인들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동일·유사

하거나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디자인들의 결합

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배

하여 등록된 것임이 명백하여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가진 공통점 중 천장등 내지 천장매

입등의 본체 측면에 가로로 긴 3개의 홈이 형성된 형상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이전에도 동일한 물품과 관련하여 흔히 존재하였던 형상으로서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그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한다. 

     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상부에 걸쇠가 있어 천장 내부의 구조물에 이를 걸 수 있

도록 되어 있고, 구조물의 위치에 따라 천장에 얕게 매립될 경우 확인대상디자인의 가

로로 3개의 홈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의 위쪽 부분 역시 노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확인대상디자인이 천장에 매립된 상태에서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완전히 다른 외형

을 갖게 된다는 점도 양 디자인의 대비에 있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라)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천장등의 본체 정면과 배면 전체에 가로로 긴 3개

의 홈이 형성되어 있고 본체 좌우 측면에는 1/2 부분까지 가로로 긴 3개의 홈이 형성

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천장매입등의 본체 네 측면 모두에 가로 1/2 부분

까지 비교적 짧은 3개의 홈이 가로로 형성되어 있는 점, ② 해당 물품이 천장에 설치



되어 있는 경우를 비교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달리 확인대상디자인은 모서리 

부분에만 줄무늬가 형성되어 있거나 모서리 부분에만 줄무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모

습 내지 패턴을 보이는바, 이에 따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줄무늬가 형성되지 않은 

본체 측면 부분에 사용자의 시선이 집중되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모서리 부분에 

사용자의 시선이 집중되게 되는 점,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가로 줄무늬가 형성되지 

않은 본체 측면의 부분이 상대적으로 짧고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그 위치가 비대칭적

으로 변화하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본체에 가로 줄무늬가 형성되거나 형성되지 않

은 부분의 길이가 동일하고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그 위치가 대칭적으로 변화하는 점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심미감이 유사하지 않다. 

     마) 더욱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저면도를 대상 물품이 설치되었을 때 아래에서 

본 형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는 

설치되었을 때 밖으로 노출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저면부에 복잡한 무늬가 포함된 천장

등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것으로 제한되어야 하는바, 이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

인대상디자인의 심미감 차이는 자명하다.

     바)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신규성이 인정되므

로, 그 권리범위가 부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본체 측면에 가로 방향으로 3개의 홈이 비교적 조밀하

게 형성된 형태를 특징적 요부로 하는데, 이러한 형상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이르러 

새로이 창작된 것이거나 적어도 이 물품이 속하는 분야에서 비교적 참신한 형상으로서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가 높다고 보아야 한다. 

     다) 비록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본체 4개의 측면에 

모두 가로 1/2 부분까지 짧은 3개의 홈이 형성되어 있는 차이가 있지만, 이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적 요부를 상업적으로 변형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심미

감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수요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꼭지점 근방의 문양 차이를 국소적으로 관찰하여 심미감의 차이를 느끼기보다는 실제 

천장등의 사용상태에서 측면 테두리부에 가로 방향으로 된 3개의 비교적 조밀한 음각 

형태의 홈이 일정 구간 형성되고, 다시 일정 구간에서는 아무런 문양이 없는 형태가 

반복되는 공통점으로 인해 연상되는 문양이 유사하다고 볼 것이다. 더욱이 확인대상디

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본체 측면에 가로 홈이 형성된 길이와 가로 홈이 형성되

지 않은 길이 및 그 상대적인 비율을 대비할 때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전형적인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해당하는 것이고, 양 디자인은 공통된 음각의 홈 및 그 패턴으로 

인해 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나.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

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일반 수요



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등록

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

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

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록디자

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 부분에서는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특징

적인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

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 참조). 

     한편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

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등 참조), 디

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사용할 때뿐만 아니라 

거래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1218 판결 등 참조),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7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천장등’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천장매입등’은 모두 실내의 천장에 부착 혹은 매입하고 전원을 공급하여 실내를 조명

하는 조명등으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

     나) 디자인의 대비

       (1) 도면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



는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를 중심으로 대비하면 아래와 

같다(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물품인 ‘천장등’의 용도와 기능에 비추어 아래 평면도 방향

의 형상이 조명을 조사하는 본체이고, 아래 저면도 방향의 형상이 천장에 매입되거나 

설치되는 부분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

의 편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확인대상디자인의 평면도와 저면도를 변경하였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공통점

          양 디자인은 모두 ① 본체와 천장에 매입되거나 설치되는 부분(이하 ‘매립

부’라 한다)이 사각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② 본체 측면에 가로로 긴 3개의 홈이 형

성되어 있는 점, ③ 정면에서 볼 때 큰 직사각형과 작은 직사각형이 결합된 2단 구조



로 형성된 점에서 공통된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차이점

          반면에, ① 본체의 형상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가로가 긴 직육면

체 형상이나, 확인대상디자인은 가로, 세로 길이가 같은 직육면체 형상인 점, ② 본체

의 측면부 형상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정·배면 방향에서 볼 때는 본체 측면

의 가로 전체에 3개의 긴 홈이 형성되어 있고( ), 양 측면 방향에

서 볼 때는 본체 측면의 우측 부분에 전체의 1/2 부분까지 3개의 홈이 가로로 형성되

어 있으나( ), 확인대상디자인은 정·배면 방향에서 볼 때 본체의 측면 좌

측 부분에 전체의 1/2 부분까지 3개의 홈이 가로로 형성되어 있고

( ), 양 측면 방향에서 볼 때 본체의 우측 부분에 전체의 1/2 부분

까지 3개의 홈이 가로로 형성되어 있는 점( ), ③ 매립부의 측면 형

상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측면에 아무런 모양이 없는 직사각형이나

( , ), 확인대상디자인은 좌·우측면 중앙에 탄성 스

프링이 결합되어 천장에 부착되도록 형성되어 있고( ), 각 측면 좌·우측부

에 세로로 세 개의 작은 원형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 ), 

④ 매립부의 저면 형상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 )과 확인대상디자

인( )은 직사각형과 정사각형 여부 및 홈의 위치 및 모양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외관을 전체적

으로 대비 관찰하여 볼 때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할 것인바, 서로 유사하지 아

니하다.

            (가) 일반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물품인 ‘천장등’ 

내지 ‘천장매입등’이 천장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상태를 고려하여 볼 때 일정 거리를 두

고 아래에서 비스듬히 위를 향하여 관찰되는 부분이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

분이라 할 것인데, 위 공통점 ①, ②, ③, 차이점 ①, ②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통상 

천장에 매입되거나 설치되어 천장에 가려지는 매립부는 일반 수요자들의 눈에 띄지 않

는 부분에 위치하여 주의를 끌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바, 차이점 ③, ④가 여기에 해당한

다. 또한 거래 시의 경우에도 ‘천장등’ 내지 ‘천장매입등’이 천장에 매입되거나 설치되어 

천장에 가려지는 매립부를 제외한 나머지 형태의 차이가 충분히 주의를 끌만 한 부분이다.

            (나) 먼저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들 중 공통점 ①, ②, ③ 및 

차이점 ①은, ㉠ 본체와 매립부의 사각형인 형상(공통점 ①), 정면에서 볼 때 큰 직사

각형과 작은 직사각형이 결합된 2단 구조(공통점 ③) 및 본체가 가로가 긴 직육면체 

또는 가로, 세로가 길이가 같은 직육면체인 형상(차이점 ①)이 아래와 같이 선행디자인

들에 공지되어 있거나, 천장에 부착되거나 매입되는 등에 있어서 흔한 구성 또는 기능

상 당연히 필요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본체 측면에 형성된 가로로 긴 3

개의 홈의 형상(공통점 ②)과 관련하여, 선행디자인 1에는 측면에 가로로 돌출된 3줄로 

된 직선형의 바가 형성된 천장등 형상이, 선행디자인 2에는 측면에 3줄의 긴 직선형의 

가로 홈이 형성되어 있는 천장등 형상이, 선행디자인 3에도 측면에 가로로 홈이 형상되



어 있는 천장등 형상이 각 공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

대상디자인 사이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그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공통점 ①, ②, 

③ 및 차이점 ①이 일응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더라

도, 위와 같은 공통점들과 차이점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각 심미감

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할 수 없고,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미치는 영향 역시 미

미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행디자인 1의 테두리부에는 아래로 갈수록 

길어지는 금속재의 바가 양각 형태로 형성되어 있고, 선행디자인 2의 테두리부에 형성

된 홈은 홈 자체의 폭보다 홈과 홈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길게 형성되어 있으며, 선행

디자인 3은 가로 홈이 등 외부로부터 등 내부가 관통되어 보이도록 형성되어 있는 점

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음각된 문양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비록 세부적인 형태에 있어 차이는 있으나 선행디자인들에는 모두 측면에 가

로로 길게 줄이 형성되어 있고, 특히 선행디자인 1, 2에는 측면에 가로로 길게 3줄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② 선행디자인 2에는 홈 형상으로 가로로 길게 3줄이 형성되어 있

고, 선행디자인 3 역시 비록 홈이 형성된 부분이 본체 내부로 관통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가로로 길게 여러 줄의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체 측면에 3

개의 가로줄 홈을 넣은 천장등 디자인은 이미 공지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에 비하여, 차이점 ②의 경우 일반 수요자의 눈에 잘 띄는 부분에 

시각적 자극을 주는 ‘형상’이 표현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차이점 ②는 이 사

건 등록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독특한 심미감이 나타나는 지배적인 특징, 즉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물품을 천장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사용자의 시선을 고려

하여 아래와 같이 양 디자인이 적용된 천장등 형상을 비교하면, ① 본체 각 측면의 줄

무늬가 형성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 내지 패턴이 이 사

건 등록디자인은 본체 모서리 부분에 모두 줄무늬가 형성되거나 본체 모서리 중 한쪽 

부분에만 모서리가 형성되는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달리 확인대상디자인은 본체 

모서리 부분에만 줄무늬가 형성되어 있거나 본체 모서리 부분에만 줄무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모습 내지 패턴을 보이고, 이로써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줄무늬가 형성되지 않은 본체 측면 부분에 사용자의 시선이 집중되는 반면, 확인대상

디자인은 상대적으로 본체 모서리 부분에 사용자의 시선이 집중되게 되는 점,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줄무늬가 형성되지 않은 본체 측면 부분은 상대적으로 짧고(더욱이 

정면 및 배면 방향에서 바라 볼 때는 줄무늬가 형성되지 않은 부분이 관찰되지 않는

다),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그 위치가 비대칭적으로 변화하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본체 네 측면 모두 줄무늬가 형성된 부분과 형성되지 않은 부분으로 구분되고, 그 길

이도 동일할 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그 위치가 대칭적으로 변화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 디자인은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확인대상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유사디자인인 이 

사건 유사디자인과 정사각형의 형상 및 가로 홈의 형상과 길이까지 완전하게 일치하는



바, 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기본디자인

권과 합체하고 그 결과 적어도 기본디자인의 관념적인 유사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 그 권리범위를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

인 사이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유사디자인인 이 사

건 유사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디자인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기본디자인권

과 합체하고 유사디자인의 보호범위는 기본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기본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유사디자인의 유사범위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후1643 판결 등 참조), 확인대상디자인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는 이상 유사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확인대상디자인이 기

본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차이점 ②의 본체 측면 1/2 부분까지만 3개의 홈이 

가로로 형성되어 있는 이 사건 유사디자인의 특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

위를 넘어서서 이 사건 유사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결과가 

된다. 그렇다면,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유사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한

편 매립부 측면 및 저면 형상 등에서 이 사건 유사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차이가 

있어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유사디자인과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확인대상디

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고 보는 데에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따

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결국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지 않아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1.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심판청구는 아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어야 하

고, 설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나), 다)항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

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위법하다.

   가) 원고는 미국 본사인 Michael Kors L.L.C.(이하 ‘마이클코어스 엘엘씨’라고 한다)

와 별개의 법인으로, 마이클코어스 엘엘씨가 베트남국 소재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해외

에서 제조된 핸드백 완성품을 국내에 수입·판매할 뿐 그 부품인 아일릿을 사용하여 핸

드백을 제조하거나 수선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원고가 국내에서 실시한 디자인은 ‘핸드

백’에 관한 것일 뿐, 실시주장디자인에 장착된 아일릿을 억지로 분리하여 내고 그와 같

이 분리된 아일릿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은 아니

다. 이러한 확인대상디자인과 실시주장디자인은 부품과 완성품으로 용도와 기능이 서

로 달라 유사하지 아니한 물품이고, 부품으로서의 아일릿에 대한 디자인권은 어디까지

나 아일릿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미치는 것이지 아일릿이라는 부품을 사용

하여 만들어지는 모든 완성품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 아니다. 원고는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실시할 계획이 없으므로 피고의 심판청구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완성품 디자인의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은 수요자를 시각적으로 자극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완성품 디자인에 사용된 부품 디자인의 요부가 완성품 디

자인의 외관상 보이지 않는다면 디자인의 이용관계를 부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은 부분디자인으로 ‘아일릿의 결합부’만을 권리범위로 하는바, 원고의 핸드백 외



부로 나타나는 아일릿의 형태인 원형 두 개가 결합된 모양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

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핸드백의 외부에서는 확인대상디자인의 요부가 

관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핸드백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설사 원고가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확인대상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중앙에 관통홀이 있고 그 관통홀을 중심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 상

방으로 돌출된 4개의 돌출부가 곡률을 이루며 형성되어 있는 형상’은 확인대상디자인

과의 공통점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이는 선행디자인 1~5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

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부분이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분할리브의 안쪽은 수직으로 바깥쪽은 사선으로 올라오다가 끝부분에

서 다시 돌출된 형상 및 분할리브의 길이가 길어 각 분할리브 사이의 빈 공간이 좁은 

형상’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부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

인은 분할 리브의 두께·길이나 바깥면의 형상 등에 있어 차이점이 있는바, 이러한 차이

점으로 인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지

닌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고, 확인대상디자

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 주장의 위법

이 없다.

   가) 원고는 마이클코어스 엘엘씨와 지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대한민국 자회사이므

로 그와 동일한 회사로 보아야 한다. 아일릿은 독립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다.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물품인 아일릿은 원고의 핸드백에 장착되어 그 자체로 디자

인감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뿐 아니라 고리를 거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원

고는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물품인 아일릿을 국내에서 핸드백 수선 등에 사용함으로

써, 또는 그러한 아일릿이 부품으로 사용된 핸드백을 국내에 수입·판매함으로써, 확인

대상디자인을 실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아일릿은 핸드백 등에 장착된 상태로만이 아니라 

요부가 외부로 나타난 상태로도 거래되고, 거래자도 아일릿 자체의 기능이나 구조 등

이 표현되어 있는 외관의 심미감을 고려하여 구입 여부를 결정하므로, 부품인 ‘아일릿’

과 완성품인 ‘핸드백’ 간에는 이용관계가 성립된다. 핸드백에 장착한 후 결합부가 외부

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확인대상디자인에 관한 물품(아일릿)을 ‘사용’

하였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부가 ‘① 중앙에 관통홀이 있고 그 관통홀을 중심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 상방으로 돌출된 4개의 돌출부가 곡률을 이루며 형성되어 있는 

형상, ② 분할리브의 안쪽은 수직으로 바깥쪽은 사선으로 올라오다가 끝부분에서 다시 

돌출된 형상 및 분할리브의 길이가 길어 각 분할리브 사이의 빈 공간이 좁은 형상’이

라는 점은 다투지 아니한다. 원고가 제시한 선행디자인 1~5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물품 및 디자인이 다르므로 위 요부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 공지된 부분이라 

볼 수 없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

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

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나. 원고가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마이클코어스 엘엘씨의 계열회사로 마이클코어스 엘엘씨로부터 핸드백 

등의 제품을 국내에 수입·판매해 왔다.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사용된 ‘액세서리용 아일릿’을 제조·판매하여 온 주식회사 경일금속

의 대표이사이다. 

   나) 위 ‘액세서리용 아일릿’은 주식회사 시몬느의 베트남국 해외법인 SIMONE ACC 

COLLECTION LTD.(이하 ‘주식회사 시몬느’라고만 한다)와 같은 생산업체에서 위탁제

조, 판매하는 ‘브루클린’, ‘레이븐’ 등 핸드백 제품(이하 ‘이 

사건 핸드백’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부품으로, 삽입홈이 형

성된 암 아일릿과 돌출부가 형성된 수 아일릿의 2종이 직

물지·가죽 등 판형 부재를 중앙에 두고 결합하는 방식으로 

핸드백에 견고하게 장착된다(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수 아

일릿’에 관한 것이다). 

   다) 마이클코어스 엘엘씨는 주식회사 시몬느에 이 사건 

핸드백을 포함한 핸드백 제품의 제조를 의뢰하여 왔다. 피

고는 2015. 1.부터 2017. 8. 무렵까지 핸드백 등을 제조하

는 주식회사 시몬느에 원고 핸드백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

는 ‘M/K GREENWICH EYELET10*20mm(고3)’와 같은 품명의 ‘액세서리용 아일릿’ 등

을 납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무렵 이후 우측 사진과 같은 결합부를 가지는 암·수 아일릿이 

부착된 이 사건 핸드백을 베트남국으로부터 국내로 수입해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였다



(원고가 2017. 8. 이후로 수입, 판매한 이 사

건 핸드백에 부착된 위 아일릿 부품을 이하 

‘이 사건 아일릿’이라 한다). 이 사건 핸드백

에 부착된 이 사건 아일릿은 확인대상디자

인의 대상 물품과 동일하다.

   마) 원고는 원고가 국내에서 판매한 핸드백 제품에 관하여 원단불량, 부자재 불량, 

봉제불량, 사이즈 부정확 등으로 인한 수리요청이 있을 시 품질보증기간(1년) 내일 경

우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하는 방식의 품질보증정책을 운영하였고, 품질보증기간이 경

과한 제품의 경우 수선·교환이 불가능함을 알리되 소비자가 원할 시 원고 이외의 수선

업체의 연락처를 알리기도 하였다.

   바) 주식회사 경일금속은 2017. 7. 3.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박○○로부터 “7/3(2) 

베트남 LA 자재 신청건.”이라는 제목의 전자우편을 수령하였다(을 제6호증의 1). 발신

인 전자우편주소 중 ID 란은 가려져 있고, 그 도메인은 ‘@simone.co.kr’이며, 내용본문

에는 “안녕하세요 7/3(2) 베트남 LA 자재 신청건.입니다. 파일 첨부 하였으니.확인후 

지급으로 발송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드림”이라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 첨부된 ‘7-3(2).xls'은 ’불량자재 및 SAMPLE 신청 현황‘이라는 제목의 스프레드시

트 문서인데, 여기에는 BUYER ‘M/K’ ITEM ’M/K GREENWICH EYELET 10*20mm

(고3)관통-KI', 신청사유 ‘자재불량’으로 기재된 항목들이 아래와 같이 포함되어 있다.  



   사) 원고의 제품 안내 페이지 하단의 ‘품질보증기준’ 란에는 “1. 본 제품은 정부 고

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고객의 정당한 피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원단불량, 부

자재 불량, 봉제불량, 사이즈 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

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분은 무상수리, 교환, 구입가 환불. 단, 봉

제불량은 1년 경과 후에도 무상수선이 가능합니다.”라 기재되어 있다(갑 제21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24~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특정하는 경우 외에는 같다),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

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핸드백을 수입․판매함으로써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에 관하여 살핀다.

    가) (1)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

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디자인보호법 제1조). 디자인의 "실시"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를 말한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7호). 그리고 여기서 “사용”이란 물품을 그 ‘용도·기

능’에 따라 이용하는 방법으로 쓰는 것을 말한다.

     (2)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은 원고가 주장하는 수요 환기를 통한 물품의 생산 및 

거래 증대에도 있지만, 디자인의 창작적 가치 보호를 통한 산업발전에도 있음을 부정

할 수 없다. 나아가, 부품의 형태를 창작한 자는 그 부품의 형태에 대한 보호를 구하고

자 디자인등록을 하는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 앞서 본 디자인보호법이 정하는 디자인

의 실시의 정의와 사용의 의미를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부품에 관한 디자인의 



대상물품이 완성품에 결합되는 과정에서 전체 또는 일부 조립부위가 완성품에 삽입 고

정되면서 완성품의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 그 디자인이 완성품의 외관상 보

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와 같은 완성품을 두고 ‘디자인에 관한 물품’이 아니

라 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완성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

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하는 행위는 완성품 내에 삽입된 부품에 

관한 디자인의 실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공보(갑 제2호증) 중 

‘디자인의 설명’에는 “도면 중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아일릿의 결합부를 나타내는 부분디자인으로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임.”이라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제8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와 요부는 모두 그 대

상물품인 아일릿의 결합부의 형상에 관한 것이다. 즉,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부는 

‘① 중앙에 관통홀이 있고 그 관통홀을 중심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 상방으로 돌출

된 4개의 돌출부가 곡률을 이루며 형성되어 있는 형상, ② 분할리브의 안쪽은 수직으

로 바깥쪽은 사선으로 올라오다가 끝부분에서 다시 돌출된 형상’이다.  

    (2) 이 사건 핸드백의 외관상 이 사건 아일릿의 결합부가 보이지 아니한다는 사실

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을 제2호증의 1, 을 제3, 4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일릿이 그 자체로 독립적인 거래대

상이 되는 물품인 사실, 핸드백에 장착된 아일릿은 거래실정상 영구히 결합력이 유지

되는 것이 아니라 수리, 수선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핸드백에 장착된 이 사건 아일릿 역시 손상 또는 마모되거나 불량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아일릿은 필요에 따라 교체 사용될 수 있음은 일반적인 거래실정을 고려할 

때 넉넉히 알 수 있다(원고는 이 사건 아일릿을 수리, 수선을 한 바 없다거나, 수요자

가 이 사건 아일릿을 이 사건 핸드백으로부터 임의로 분해하기도 곤란하다고 주장하

나, 이 사건 아일릿이 장착된 이 사건 핸드백의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실정을 비중 

있게 고려할 필요는 없고, 이 또한 일반적인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핸드백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소비자가 

원고 이외의 수선업체를 통해 수선을 하는 경우도 있었음은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확인대상디자인의 이 사건 아일릿이 부품으로 사용된 실시대상디

자인의 대상물품인 이 사건 핸드백을 수입, 판매함으로써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한 것

으로 보아야 한다. 

 다.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

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

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일반 수요자

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등록디

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 부분에서는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 참조). 

  2) 판단

   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물품은 모두 가방, 핸드백 등의 고리 

부분에 부품으로 장착되어 사용되는 부자재인 ‘액세서리용 아일릿’으로, 그 용도 및 기

능이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 

   나) 디자인의 대비

    (1) 도면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는 사시

도, 정면도, 좌측면도, 평면도를 중심으로 대비하면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인 형상에 있어서, 양 디자인은 중앙

에 관통홀이 있고 그 관통홀을 중심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 상방으로 돌출된 4개의 

돌출부가 곡률을 이루며 이격되어 분할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차이점

      ㉠ 분할 리브의 두께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분할 리브의 두께가 상부

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반면( ), 확인대상디자인의 분할 리브는 그렇지 아니하다( ).

      ㉡ 분할 리브의 바깥면 형상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바깥면이 안쪽으

로 경사를 형성하며 상승하다가 끝부분에서 바깥으로 돌출되는 형태를 취하는 반면

( ), 확인대상디자인은 분할 리브의 바깥면이 거의 수직으로 형성되어 있고 끝부분

이 돌출되어 있지 않다( ).

      ㉢ 관통홀의 둘레를 따라 형성된 분할 리브의 길이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

인은 4개의 분할 리브가 보다 길어 둘레 중 분할 리브와 리브 사이의 빈 공간이 차지

하는 비중이 80:20의 비율로 보이는 반면( ), 확인대상디자인은 분할 리브가 보

다 짧아서 관통홀의 둘레 중 분할 리브와 빈 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0:40 정도

로 형성되어 있다( ).



   (4) 구체적 검토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공지된 부분의 중요도 평가

     (ⅰ) 선행디자인 2(갑 제13호증)는 2003. 12. 6. 공개된 디자인등록 제339420호 등록

디자인으로 ‘아이릿’에 관한 것이다. 선행디자인 4(갑 제18호증)는 2007. 5. 28. 공개된 일

본 의장등록 제1301983호 디자인으로 ‘쇠고리 장식물’에 관한 것이다. 선행디자인 5(갑 제

27, 29호증)은 2013. 6. 11. 공개된 미국 디자인특허 US D684,036 S 디자인으로 ‘그로밋’에 

관한 것이다. 아래 선행디자인 2, 4, 5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인 2014. 11. 24. 이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어 공지된 디자인이다.

 
    (ⅱ)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액세서리용 아일릿’, 선행디자인 2는 ‘아이

릿’에 관한 것으로 그 대상물품이 동일하며, 선행디자인 4의 대상물품인 ‘쇠고리 장식물’

은 원단이나 직물 등에 결착하여 결속용 끈을 통과하는 데 사용되는 쇠고리 구멍에 관

한 것이고(갑 제18호증), 선행디자인 5의 대상물품인 ‘그로밋’은 옷감이나 가죽에 뚫은 구

멍 부분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끼우는 쇠고리 등으로(갑 제28호증), 그 대상 물품의 명칭

이 일부 상이하지만 모두 원단이나 직물과 같은 부재에 결속용 끈을 통과시키거나 구멍 

부분을 보강하기 위하여 그 부재에 결착하는 물품이므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적어도 선행디자인 2, 4의 물품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확인



대상디자인의 물품과 동일, 유사하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ⅲ)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중앙에 관통홀이 있고 그 관통홀을 중심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 상방으로 돌출된 4개의 돌출부가 곡률을 이루며 형성되어 있는 형상(공

통점)’은 위 선행디자인 2, 4, 5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이미 공

지된 것이다(위 형상이 공지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

면, 이러한 부분에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

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기로 

한다. 

    (나) 전체적인 대비·관찰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

감이 유사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ⅰ) 이 사건 등록디자인 공보(갑 제2호증) 중 ‘디자인의 설명’에는 “본 디자인은 

가방, 핸드백, 지갑, 텐트, 커튼 또는 신발 등 액세서리의 대상물에 장착되는 것으로, 

참고도면 1.3 및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대상물을 사이에 두고 암 아일릿과 결합되는 

것임.(제7항)”, “도면 중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아일릿의 결합부를 나타내는 부분디자

인으로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임.(제8항)”과 같은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 

     (ⅱ)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인 ‘아일릿’은 위 디자인의 설명과 같이 대상

물을 사이에 두고 암·수 아일릿이 견고하게 결합되는 물품이다. 여기서 중앙의 관통홀

을 중심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4개의 돌출부가 곡률을 이루며 분할 형성되어 있는 점과 

분할 리브의 두께가 상부로 갈수록 가늘어지고, 바깥면이 경사를 형성하며 상승하다가 

끝부분에서 돌출되는 점은 암·수 아일릿의 결합에 관한 부분으로서 아일릿의 일반 수



요자나 거래자들은 위 부분을 주의 깊게 관찰할 것으로 보인다.

     (ⅲ) 앞서 본 선행디자인 2, 5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인 

‘아일릿’은 중앙의 관통홀을 중심으로 수개의 돌출부가 곡률을 이루며 형성되어 있는 

형상과 분할 리브의 두께, 바깥면 형상을 변화시킴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결합부를 구

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ⅳ) 위 (ⅰ)~(ⅲ)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확인대상디자인과 차이가 

있는 부분인 ‘분할 리브의 두께가 상부로 갈수록 가늘어지고, 바깥면이 경사를 형성하

며 상승하다가 끝부분에서 돌출되는 형상’은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끌기 쉬운 지

배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확인대상디자인과 공통된 

부분인 ‘중앙의 관통홀을 중심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4개의 돌출부가 곡률을 이루며 분

할 형성되어 있는 형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지의 형상으로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

가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그 중요도가 낮게 평가된 위 공통점과, 나머지 특징적인 부

분, 즉 분할 리브의 두께, 바깥면 형상에 관한 부분에서의 차이점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심미감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1.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심판청구는 아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어야 하

고, 설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나), 다)항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

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위법하다.

   가) 원고는 미국 본사인 Michael Kors L.L.C.(이하 ‘마이클코어스 엘엘씨’라고 한다)

와 별개의 법인으로, 마이클코어스 엘엘씨가 베트남국 소재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해외

에서 제조된 핸드백 완성품을 국내에 수입·판매할 뿐 그 부품인 아일릿을 사용하여 핸

드백을 제조하거나 수선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원고가 국내에서 실시한 디자인은 ‘핸드

백’에 관한 것일뿐, 실시주장디자인에 장착된 아일릿을 억지로 분리하여 내고 그와 같

이 분리된 아일릿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은 아니

다. 이러한 확인대상디자인과 실시주장디자인은 부품과 완성품으로 용도와 기능이 서

로 달라 유사하지 아니한 물품이고, 부품으로서의 아일릿에 대한 디자인권은 어디까지

나 아일릿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미치는 것이지 아일릿이라는 부품을 사용

하여 만들어지는 모든 완성품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 아니다. 원고는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실시할 계획이 없으므로 피고의 심판청구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어야 한다.

   나) 완성품 디자인의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은 수요자를 시각적으로 자극하여 

수요를 환기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완성품 디자인에 사용된 부품 디자인의 

요부가 완성품 디자인의 외관상 보이지 않는다면 디자인의 이용관계를 부정하여야 한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부분디자인으로 ‘아일릿의 결합부’만을 권리범위로 하는바, 



원고의 핸드백 외부로 나타나는 아일릿의 형태인 원형 두 개가 결합된 모양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핸드백의 외부에서는 확인대상디

자인의 요부가 관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핸드백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

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설사 원고가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확인대상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반지 형태의 구조물 상단에 복수개의 구멍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모두 

동일한 크기로 대칭되도록 형성된 점’은 확인대상디자인과의 공통점에 해당하기는 하

지만, 이는 선행디자인 1, 2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부

분이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

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결합부의 호 길이, 4개의 

호 사이의 원형 구슬 모양 형상, 호의 동심원 안과 밖의 폭 등의 차이점으로 인해 전

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지닌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고, 확인대상디자

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 주장의 위법

이 없다.

   가) 원고는 마이클코어스 엘엘씨와 지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대한민국 자회사이므

로 그와 동일한 회사로 보아야 한다. 아일릿은 독립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다.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물품인 아일릿은 원고의 핸드백에 장착되어 그 자체로 디자

인감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뿐 아니라 고리를 거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원

고는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물품인 아일릿을 국내에서 핸드백 수선 등에 사용함으로써 



또는 그러한 아일릿이 부품으로 사용된 핸드백을 국내에 수입·판매함으로써, 확인대상

디자인을 실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아일릿은 핸드백 등에 장착된 상태로만이 아니라 

요부가 외부로 나타난 상태로도 거래되고, 거래자도 아일릿 자체의 기능이나 구조 등

이 표현되어 있는 외관의 심미감을 고려하여 구입 여부를 결정하므로, 부품인 ‘아일릿’

과 완성품인 ‘핸드백’ 간에는 이용관계가 성립된다. 핸드백에 장착한 후 결합부가 외부

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확인대상디자인에 관한 물품(아일릿)을 ‘사용’

하였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고가 제시한 선행디자인 1, 2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물품 및 디자인이 다르

므로 위 요부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 공지된 부분이라 볼 수 없다. 이 사건 등

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

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가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마이클코어스 엘엘씨의 계열회사로 마이클코어스 엘엘씨로부터 핸드백 

등의 제품을 국내에 수입·판매해 왔다.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사용된 ‘액세서리용 아일릿’을 제조·판매하여 온 주식회사 경일금속

의 대표이사이다. 

   나) 위 ‘액세서리용 아일릿’은 주식회사 시몬느의 베트남국 해외법인 SIMONE ACC 

COLLECTION LTD.(이하 ‘주식회사 시몬느’라고만 한다)와 같은 생산업체에서 위탁제

조, 판매하는 ‘브루클린’, ‘레이븐’ 등 핸드백 제품(이하 ‘이 사건 핸드백’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부품으로, 삽입홈이 형성된 암 아일릿과 돌출부가 형성된 수 아일릿의 2종이 



직물지·가죽 등 판형 부재를 중앙에 두고 결합하는 방식

으로 핸드백에 견고하게 장착된다(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암 아일릿’에 관한 것이다). 

   다) 마이클코어스 엘엘씨는 주식회사 시몬느에 이 사

건 핸드백을 포함한 핸드백 제품의 제조를 의뢰하여 왔

다. 피고는 2015. 1.부터 2017. 8. 무렵까지 핸드백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시몬느에 원고 핸드백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M/K GREENWICH EYELET10*20mm(고3)’와 

같은 품명의 ‘액세서리용 아일릿’ 등을 납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무렵 이후 우측 사

진과 같은 결합부를 가지는 암·수 아일릿

이 부착된 이 사건 핸드백을 베트남국으로

부터 국내로 수입해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

였다(원고가 2017. 8. 이후로 수입, 판매한 

이 사건 핸드백에 부착된 위 아일릿 부품을 이하 ‘이 사건 아일릿’이라 한다). 이 사건 

핸드백에 부착된 이 사건 아일릿은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 물품과 동일하다.

   마) 원고는 원고가 국내에서 판매한 핸드백 제품에 관하여 원단불량, 부자재 불량, 

봉제불량, 사이즈 부정확 등으로 인한 수리요청이 있을 시 품질보증기간(1년) 내일 경

우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하는 방식의 품질보증정책을 운영하였고, 품질보증기간이 경

과한 제품의 경우 수선·교환이 불가능함을 알리되 소비자가 원할 시 원고 이외의 수선

업체의 연락처를 알리기도 하였다.

   바) 주식회사 경일금속은 2017. 7. 3.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박○○로부터 “7/3(2) 



베트남 LA 자재 신청건.”이라는 제목의 전자우편을 수령하였다(을 제6호증의 1). 발신

인 전자우편주소 중 ID 란은 가려져 있고, 그 도메인은 ‘@simone.co.kr’이며, 내용본문

에는 “안녕하세요 7/3(2) 베트남 LA 자재 신청건.입니다. 파일 첨부 하였으니.확인후 

지급으로 발송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드림”이라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 첨부된 ‘7-3(2).xls'은 ’불량자재 및 SAMPLE 신청 현황‘이라는 제목의 스프레드시

트 문서인데, 여기에는 BUYER ‘M/K’ ITEM ’M/K GREENWICH EYELET 10*20mm

(고3)관통-KI', 신청사유 ‘자재불량’으로 기재된 항목들이 아래와 같이 포함되어 있다.

   사) 원고의 제품 안내 페이지 하단의 ‘품질보증기준’ 란에는 “1. 본 제품은 정부 고

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고객의 정당한 피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원단불량, 부

자재 불량, 봉제불량, 사이즈 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

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분은 무상수리, 교환, 구입가 환불. 단, 봉

제불량은 1년 경과 후에도 무상수선이 가능합니다.”라 기재되어 있다(갑 제21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16~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특정하는 경우 외에는 같다),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

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핸드백을 수입․판매함으로써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에 관하여 살핀다.

    가) (1)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

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디자인보호법 제1조). 디자인의 "실시"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를 말한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7호). 그리고 여기서 “사용”이란 물품을 그 ‘용도·기

능’에 따라 이용하는 방법으로 쓰는 것을 말한다.

     (2)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은 원고가 주장하는 수요 환기를 통한 물품의 생산 및 

거래 증대에도 있지만, 디자인의 창작적 가치 보호를 통한 산업발전에도 있음을 부정

할 수 없다. 나아가, 부품의 형태를 창작한 자는 그 부품의 형태에 대한 보호를 구하고

자 디자인등록을 하는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 앞서 본 디자인보호법이 정하는 디자인

의 ‘실시’의 정의와 ‘사용’의 의미를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부품에 관한 디자인

의 대상물품이 완성품에 결합되는 과정에서 전체 또는 일부 조립부위가 완성품에 삽입 

고정되면서 완성품의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 그 디자인이 완성품의 외관상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와 같은 완성품을 두고 ‘디자인에 관한 물품’이 아

니라 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완성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

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하는 행위는 완성품 내에 삽입된 부품

에 관한 디자인의 실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공보(갑 제2호증) 중 ‘디자인의 설명’에는 “도면 중 실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아일릿의 결합부를 나타내는 부분디자인으로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임.”이라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제8항). 뒤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부는 결합부에 

속하는 돌출부의 형상이다.

    (2) 이 사건 핸드백의 외관상 이 사건 아일릿의 결

합부가 보이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

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을 제2호증의 1, 을 제

3, 4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

건 아일릿이 그 자체로 독립적인 거래대상이 되는 물품인 사실, 핸드백에 장착된 아일

릿은 거래실정상 영구히 결합력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수리, 수선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핸드백에 장착된 이 사건 아일릿 역시 손상 또

는 마모되거나 불량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아일릿은 필요에 따라 교체 사용될 

수 있음은 일반적인 거래실정을 고려할 때 넉넉히 알 수 있다(원고는 이 사건 아일릿

을 수리, 수선을 한 바 없다거나, 수요자가 이 사건 아일릿을 이 사건 핸드백으로부터 

임의로 분해하기도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아일릿이 장착된 이 사건 핸드백의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실정을 비중 있게 고려할 필요는 없고, 이 또한 일반적인 거래

실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핸드백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품

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소비자가 원고 이외의 수선업체를 통해 수선을 하는 경우

도 있었음은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확인대상디자인의 이 사건 아일릿이 부품으로 사용된 실시대상디

자인의 대상물품인 이 사건 핸드백을 수입, 판매함으로써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한 것

으로 보아야 한다. 



 다.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

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

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일반 수요자

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물품은 모두 가방, 핸드백 등의 고리 

부분에 부품으로 장착되어 사용되는 부자재인 ‘액세서리용 아일릿’으로, 그 용도 및 기

능이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 

   나) 디자인의 대비

    (1) 도면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는 사시

도, 정면도, 좌측면도, 평면도를 중심으로 대비하면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공통점

      ① 중앙에 관통홀이 있고 그 관통홀을 중심으로 원형의 돌출부가 수직 상방으로 

일정한 높이를 가지며 그 돌출부 내에 원호 모양의 휘어진 4개의 삽입홈을 갖는 형태

로 구성되어 있다.

      ② 참고도 1.1에서와 같이 원형의 돌출부 하면과 사각형의 상면 사이에 4개의 

분할 리브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격 배치되어 있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차이점

      ㉠ 돌출부의 형상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돌출부에 형성된 원호 모양

의 휘어진 4개의 삽입홈 사이에 아무런 형상도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 

확인대상디자인은 구슬과 같은 원형 돌기 형상( )이 각 삽입홈 사이마다 하나씩 총 4

개 형성되어 있다( ).

      ㉡ 돌출부에 관통홀의 둘레 방향으로 형성된 삽입홈의 모양과 길이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삽입홈이 비교적 길어 둘레 중 삽입홈과 분할 리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20의 비율인 반면( ), 확인대상디자인은 삽입홈이 비교적 짧아서 관

통홀의 둘레 중 삽입홈과 분할 리브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0:40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 ).

     ㉢ 돌출부에 형성된 삽입홈 내측면과 외측면의 두께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

인은 삽입홈을 기준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의 두께가 거의 비슷한 반면( ), 확인대

상디자인은 삽입홈 내측면이 비교적 얇고 외측면이 보다 두껍다( ).

   다) 구체적 검토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공보(갑 제2호증) 중 ‘디자인의 설명’에는 “본 디자인은 

가방, 핸드백, 지갑, 텐트, 커튼 또는 신발 등 액세서리의 대상물에 장착되는 것으로, 

참고도면 1.3 및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대상물을 사이에 두고 수 아일릿과 결합되는 

것임.(제7항)”, “도면 중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아일릿의 결합부를 나타내는 부분디자

인으로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임.(제8항)”과 같은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인 ‘아일릿’은 위 디자인의 설명과 같이 대상

물을 사이에 두고 암·수 아일릿이 견고하게 결합되는 물품인데, 여기서 아일릿의 결합

부를 구성하는 돌출면의 형상은 암·수 아일릿의 결합이 견고한 정도와 같은 품질에 영

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공의 정밀도를 비롯한 품질을 나타내기도 하는 부분으

로 보인다. 아일릿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그 기능이나 구조 등이 표현되어 있는 

외관의 심미감도 아울러 고려하여 거래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 돌출면의 형



상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갑 제8~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의 출원 전후로 아래와 같은 ’아일릿’에 관한 디자인이 공지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인 ‘아일릿’은 중앙의 관통홀을 

중심으로 수 아일릿의 돌출부가 결합될 수 있는 삽입홈이 곡률을 이루며 형성되어 있

는 형상과 함께, 수 아일릿과 맞닿는 부분(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돌출면에 대응하는 부

분)의 형상을 변화시킴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결합부를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이상을 종합하면, 양 디자인에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인 

요부는 돌출부의 형상에 관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부는 

관통홀을 중심으로 원형의 돌출부 내에 원호 모양의 휘어진 4개의 삽입홈을 갖는 것

( )이고, 확인대상디자인의 요부는 그 원호 모양의 휘어진 4개의 삽입홈과 그 사

이 사이에 구슬과 같은 원형 돌기 형상이 하나씩 형성되어 있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확인대상디자인은 4개의 삽입홈이 이루는 가상의 원 사이 사이에 다

시 원형 돌기를 배치함으로써 보다 더 입체적인 심미감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

러한 차이점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오

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은 기본단

위 형상이 단순히 반복되는 것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삽입홈-원형 돌기-삽입홈’의 

변화성 있는 배열을 통해 디자인 전체의 역동적인 심미감을 불러오는 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양 디자인의 공통점만으로 위 차이점을 압도하고 이 사건 등록

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결국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1.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은 털 트리밍 장식에 있다

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모두 후드와 소매부 끝단에 털 

트리밍 장식이 형성되어 있어 그 지배적인 특징이 공통된다.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

과 확인대상디자인에 세부적인 형상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차이는 공지

된 디자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물품의 기본적 기능과 관련된 형태이므로 유사 여부 

판단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

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

야 한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 

    1)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

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

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

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

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1135 판결, 2010. 7. 22. 선고 2010후913 판결 등 참조).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 부분

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



함에 있어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

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 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

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2012. 4. 13. 선고 2011후3586 판결 등 참조). 

    2) 양 디자인의 대비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도면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을 대비하면 아

래 표와 같다.  



      나) 공통점

        두 디자인은 모두 ① 지퍼가 몸통부의 중앙에 세로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② 위쪽이 개방된 사각주머니가 지퍼를 중심으로 몸통 정면부의 좌․우측에 대칭

적으로 2개 형성되어 있는 점, ③ 후드의 정면에 털 트리밍 장식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④ 후드의 배면에 세로방향으로 2개의 세로선(아래 배면도의 노란색 부분)이 형성된 

점, ⑤ 후드와 몸통이 맞닿는 부위에 고정선이 형성되어 있는 점이 공통된다. 



      다) 차이점

        ㉠ 정면 어깨-가슴 라인의 박음질선 형상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어깨-가슴 

라인(어깨선에서 가슴쪽으로 이어지는 선) 부

근에 박음질선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좌측 

도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어깨-가슴 라인 부

근에 사선으로 박음질선이 형성되어 있다(우측 도면의 노란색 선 부분). 

        ㉡ 정면 사각주머니 상단의 털트리밍 장식 형성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정면 사각주머니 상단에

는 털 트리밍 장식이 형성되어 있으나(좌측 도면의 노란색 

표시선 안쪽 부분), 확인대상디자인의 정면 사각주머니 상

단에는 털 트리밍 장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우측 도면).     

        ㉢ 정면 몸통부의 세로선 형상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몸통부의 정면에 형

성된 각 사각주머니의 윗 부분과 아랫 부분에 세로선

이 형성되어 있고, 위쪽의 세로선이 아래쪽의 세로선

보다 짧게 형성되어 있으나(좌측 도면의 흰 선 부분), 

확인대상디자인은 정면 몸통부에 형성된 각 사각주머니의 윗 부분과 아랫 부분에 세로

선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우측 도면). 

        ㉣ 소매부의 형상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소매부 바깥쪽의 윗 부분과 아랫 부분이 기울기를 달

리하는 사선의 형태를 가지나(아래에서 2/5 지점에서 꺽이는 형태이다, 좌측 도면 참



조), 확인대상디자인의 소매부 바깥쪽은 일(一)자

의 사선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우측 도면). 

        ㉤ 소매부 끝단의 털 트리밍 장식 유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소매부 끝단에는 

털 트리밍 장식이 형성되어 있으나(좌측 도면), 확

인대상디자인의 소매부 끝단에는 털 트리밍 장식

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우측 도면).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확인대상디자인도 소매의 안쪽이 털로 이루어진 것이

어서 소매를 접는 경우 털 트리밍이 형성된 것과 동일한 디자인이 되는 것이므로 양 

디자인 모두 소매부 끝단에 털 트리밍 장식이 형성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 대상으로 특정된 확인대상디자인은 소매 끝단에 

털 트리밍 장식이 형성되지 않은 점, 확인대상디자인은 소매를 접은 경우에 한하여 소

매의 안쪽에 형성된 털이 드러나 보이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확인대상디자

인의 소매 끝단에 털 트리밍 장식이 형성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몸통부 배면에 형성된 박음질선의 형상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몸통부 배면에는 3개의 세로선과 1개의 가로선이 창

살무늬 형태로 형성되어 있고, 위 3개의 세로선은 등 부분까지만 형성되어 있으나, 확

인대상디자인의 배면에는 1개의 세로선과 1개의 가로선이 십(十)자 형태로 형성되어 

있고, 세로선이 목 부분까지 형성되어 있다. 



  

      라) 검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외관을 전체

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볼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할 

것이므로 양 디자인은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1) 지퍼가 몸통부의 정면 중앙에 세로 방향으로 형성되거나(공통점 ①), 개방

된 사각주머니가 지퍼를 중심으로 좌․우측에 대칭적으로 2개 형성되거나(공통점 ②), 

후드 정면에 털 트리밍 장식이 형성되는(공통점 ③) 등의 특징은 외투의 디자인에 흔

히 채용되는 일반적인 디자인에 불과하다. 또한 위와 같은 특징들은 선행디자인에도 

나타나 있으므로(을 제6호증, 우측 도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이 공지된 부

분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  

        (2) 공통점 ④, ⑤는 후드가 달린 외투에서 흔히 채용되는 디자인에 해당할 뿐

만 아니라 후드의 뒷면, 후드와 몸통이 맞닿는 부분에 형성되어 눈에 잘 띄지 않는 부

분이므로 요부로 보기 어렵다(외투의 착용 및 유통 과정에서 후드를 머리에 착용하지 

않고 어깨에 늘어뜨리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 ④, ⑤에 관한 



특징은 후드에 가려져 모이지 않는다). 

        (3) 차이점 ㉡, ㉤은 정면의 사각주머니 및 소매 끝단에 형

성되는 털 트리밍 장식으로서 거래 시나 사용 시에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심미감에 영향을 주는 장식적인 기능을 한다. 

또한, 차이점 ㉥은 몸통부의 뒷면 전체에 형성된 박음질선의 형상에 

관한 것으로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거래 시나 사용 시

에 잘 보이는 부분이다. 그리고, 차이점 ㉣은 소매 부분 전체의 형상에 관한 것으로 디

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소매 부분은 아래로부터 2/5 

지점에서 꺽이는 형태로 되어 있어 착용 시 소매부분이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미감을 

전달하나, 확인대상디자인의 소매 부분은 일자의 사선 형태로 되어 있어 경직되어 있

는 듯한 느낌을 전달하는 바, 이로 인하여 코트를 착용하였을 때 상이한 미감이 형성

된다. 따라서 차이점 ㉡, ㉣, ㉤, ㉥는 양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하고 그 차이

로 인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온다. 

        (4)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어깨-가슴 라인 부근의 박음질선 형상의 차이

(차이점 ㉠), 정면 몸통부에 형성된 세로선 형상의 차이(차이점 ㉢)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

이를 느끼게 한다. 

2. 검토 결과의 정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

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 사건 심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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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1.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

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참조).

  한편,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

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

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을 의미한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

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이

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대

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등 참조).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대비

    선행디자인 1은 지주용 말뚝(Ground Screw)으로서 확인대상디자인과 그 용도 및 

기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이다.

  다. 디자인의 대비

    1) 도면의 대비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는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평면도, 저면도를 중심으로 대비하면 아래와 같다(다만, 평면도

와 저면도는 자세한 관찰을 위해 다른 도면에 비하여 확대하였다).



    2)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 공통점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진다.

        ⑴ 양 디자인은 ‘ ’ 및 ‘ ’과 같이 모두 약 1/2 지점을 기준으로, ① 상

단부가 원통형의 형상을 띠고, ② 하단부가 안쪽으로 오목한 역 원뿔형의 형상을 띠고 

있으며, ③ 하단부의 외주면에 나선형의 나사산이 형성되어 있다(이하 ‘공통점 ⑴’이라 

하고, 나머지 공통점들과 차이점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르기로 한다).

        ⑵ 양 디자인은 ‘ ’ 및 ‘ ’과 같이 상부는 개방되고, 전후면을 

관통하는 돌기 삽입 홈이 형성되어 있다.

        ⑶ 양 디자인은 ‘ ’ 및 ‘ ’과 같이 하단부의 나사산이 끝난 

이후의 끝단에 배수 구성이 형성되어 있다.

      나) 차이점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진다.

        ⑴ 확인대상디자인은 하단부의 나사산이 8개로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1

은 하단부의 나사산이 7개로 형성되어 있다.

        ⑵ 확인대상디자인은 하단부의 첨단이 원뿔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



인 1은 하단부의 첨단이 사각뿔로 형성되어 있다.

        ⑶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과 달리 고정 돌기에 대응하는 형상이 결여

되어 있다.

        ⑷ 확인대상디자인의 상단부는 ‘ ’과 같이 베이스판이 형성되어 

있는데, 선행디자인 1에는 위와 같은 형상이 결여되어 있다.

    3) 구체적 검토

      앞서 본 사실들과 갑 제3 내지 10,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

디자인 1의 차이점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 별다른 미감적 가

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

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

디자인 1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차이점 ⑴은 하단부의 나사산의 개수의 차이인데, 이는 하단부의 외주면을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비로소 확인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나사산을 추가한 정도의 단순

한 변형은 특별한 창작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차이점은 별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나) 차이점 ⑵는 하단부의 첨단이 원뿔형인지 사각뿔인지 여부에서 오는 차이점

이다. 아래 공지디자인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주용 말뚝에서 확인대상디자인 하단부 

첨단과 같이 원뿔형의 디자인은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주지의 형

상에 불과하다(공지말뚝 1 내지 7, 13).



      다) 차이점 ⑶은 고정 돌기의 유무에 관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특별한 미감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공지디자인들에서 볼 수 있듯이 통상의 디자이

너가 필요에 따라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

에 불과하다.

      라) 차이점 ⑷는 상단부 베이스판의 유무에 관한 것인데, 이는 지주용 말뚝 상단



에 구조물을 세울 때 별도로 부착할 있는 부착재로서 위 공지말뚝 5, 13에서 보는 바

와 같이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형상에 불과하다.

2. 결론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로

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

도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1.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로부터 혹은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 내지 6 중 어느 하나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어 자유실시디자

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

니한다.

    2) 피고

      가)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인 ‘LED 천장

등용 프레임’은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해당하여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한다.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지배적인 특징 부분에 차이

가 있어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다.

      나)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지배적인 특징에 차이가 있어 선행디자인 

1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된다. 또한 선행디자인 2 내지 6 역시 확인대상디자인

과 대비하였을 때 몸체의 형상 및 스커트의 형상 등 전체적인 형상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로부터 혹은 선행디자

인 1과 선행디자인 2 내지 6 중 어느 하나의 결합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

인에 해당하지 않아 자유실시디자인이라 볼 수 없다.

     다)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공통점은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부분인 요부에 해당하여 이러한 공통점들로 인하여 양 디자인은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

사하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나.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

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등 참조). 

    한편,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

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

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

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

이 낮은 디자인을 의미한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

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

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등 참조).

    2)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5의 물품의 동일․유사 여부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물품인 ‘엘이디천장등용 프레임블록’, 선행디자인 1의 대

상물품인 ‘측면발광형 발광다이오드 평판조명기구’ 중 프레임에 관한 부분 및 선행디자

인 5의 대상물품인 ‘휨방지 엣지면조명장치’ 중 프레임 부분은 모두 LED 조명장치의 



테두리 프레임 부분에 관한 것으로 동일하다.

    3) 선행디자인 1 혹은 선행디자인 1과 선행디자인 5의 결합에 의한 용이창작 여부

      가)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대비

        (1)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대비 및 호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공통점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① 전체적인 형상이 전후 방향으로 긴 평

판형의 가로로 된 수평부와 세로로 된 수직부를 갖는 ‘ㄴ'자 형태이고, 그 내측에 다수

의 리브(rib)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② 내측에 코너연결구 고정홈(↔ 코너브래킷 고정홈)

이 형성된 점, ③ 중간부에는 가이드레일 공간이 형성되어 있고 양측에 짧은 리브가 

공간 안쪽으로 돌출되게 형성되어 공간을 나누고 있는 점, ④ 외측에는 라이트패널(↔ 



도광판) 지지홈의 개방된 공간과 LED바(↔ LED모듈)를 장착하기 위한 LED바 장착슬

롯(↔ LED모듈 장착슬롯)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⑤ 수직부와 수평부가 만나는 부분이 

경사지게 형성된 점( , ) 등에서 공통된다.

       (3) 차이점

        반면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 수직부에 있어 확인대상디자인은 

천장에 부착되는 스커트 부분이 수직부와 일자로 길게 연결( )되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은 ‘ ’와 같이 스커트가 코너연결구 고정홈(↔ 코너브래킷 고정홈)을 형성하는 내측 

측면의 리브 상부에 짧게 형성되어 수직부와 일자로 연결되지 않는 점, ㉯ 코너연결구 

고정홈(↔ 코너브래킷 고정홈)의 바깥쪽 부분이 경사진 정도에 차이가 있는 점, ㉰ 라

이트패널(↔ 도광판) 지지홈의 상부 리브에 있어, 확인대상디자인은 ‘ ’와 같이 

바깥쪽으로 단차를 두고 다소 낮게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은 ‘ ’와 

같이 상부 리브의 상면은 다른 리브와 같은 높이로 이어지고 리브의 하면은 다소 낮고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점, ㉱ 각 리브의 모서리 면에 있어, 확인대상디자인은 

‘ ’와 같이 모두 라운딩 형태로 마감 처리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은 

‘ ’와 같이 각을 유지한 형태인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나) 검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또는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5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차이점 ㉮

        (가) 선행디자인 1은 확인대상디자인과 달리 스커트가 코너연결구 고정홈(↔ 

코너브래킷 고정홈)을 형성하는 내측 리브에 연결되어 몸체와 일자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스커트를 코너연결구 고정홈을 형성하는 ‘내측 리브 상단’에서 ‘리브 가장자리’

로 위치를 옮기는 것은 단순한 변형에 불과하여 특별한 창작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통상의 디자이너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변형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 게다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5에는 확

인대상디자인과 같이 스커트 부분이 몸

체에 일자로 길게 연결되어 형성되는 직

선의 수직부 형상이 우측 그림과 같이 

이미 공지되어 있었다. 선행디자인 5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휨방지 엣지면조명장치’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대상이 되는 물품

이 확인대상디자인의 그것과 동일하고, 조명부 삽입구(↔ LED바 장착부), 반사판 삽입

구(↔ 라이트패널 지지홈)가 형성된 점에서 확인대상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1이 서로 

공통되어 형태적 관련성이 크다. 따라서 통상의 디자이너는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

인 5의 ‘수직부 형상’을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차이점 ㉯

        차이점 ㉯의 코너연결구 고정홈의 바깥쪽 모서리 부분은 경사면의 각도 차이



에 불과하고, 그 각도 차이가 미세하여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힘든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 차이점은 전체적으로 볼 때 별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3) 차이점 ㉰, ㉱

        차이점 ㉰, ㉱의 경우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자세히 살펴보

아야만 알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고, 리브의 두께 및 테두리 마감부를 변형한 정도에 

불과하여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한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결론

   결국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혹은 선행디자인 1과 선행

디자인 5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1) 피고는 2019. 4. 29. 원고와 사이에 이미 진행 중이거나 향후 진행 가능한 일체의 

형사, 민사 및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을 깨끗이 종결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

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합의서 제7항에서 상호 민형사상 소송 및 특허청 심판 

청구 등을 최종적으로 취하할 것을 합의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심

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1, 3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 대표이사 ♡♡♡과 ♡♡♡의 남편 ○○○(이하 ‘원고 측’이라 한다)은 

2019. 4. 29.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제1항에 따라 2019. 4.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합72804(본소), 2015가합74442(반소) 사건의 최종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받은 76,850,5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3)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합의서 제7항에서 이 사건 합의서 제1항의 의무

가 이행된 후에는 원ㆍ피고 상호간에 민형사상 소송 및 특허청 심판청구 등을 최종적

으로 변호사 입회하에 취하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 제1항

의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합의가 피고의 기망행위 및 강박으로 취소되었거나, 합의해제되었

거나, 피고의 의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 적법

하다고 재항변한다.



   2) 관련 법리

   소취하 계약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

로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

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해석함

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 등 참조).

   3)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합의에 이른 경위

     (1) 피고는 2019. 4. 10. 원고 측에 합의를 제안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위 

메일에서 피고는 피고가 현재까지 준비한 소송으로 ① 영업 방해 형사고소(108건의 특

허심판 및 5만여 장의 소송서류), ②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위반 형사고소, ③ 명예훼손 형사고소(인터넷에서 부정경쟁 

행위로 벌어들이는 매출이 120억 원대로 추정된다 배포 등 다수) 등이 있음을 밝히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제안한 후 답변이 오지 않을 경우 위 손해배상과 형사소

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 이에 대하여 원고 측은 2019. 4. 16. 피고에게 메일을 보내어 아래와 같이 원

고 측이 생각하는 합의안을 보냈다.

     (3) 원고 측은 2019. 4. 19. 피고를 방문하여 합의안에 대하여 조율하였고, 같은 날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피고에 대한 특수절도 및 명예훼손 혐의의 형사 고소를 취

하하였다. 

     (4) 원고 측은 2019. 4. 22.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가단20514

호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소취하동의서를 제출하

였다. 

     (5) 피고는 2019. 4. 23. 원고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논산경찰서에 고소하였다. 위 

고소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이 2019형제5332호로 위 사건을 수사하고 2019. 

12. 31. 피고가 이미 같은 내용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다는 이유로 고소를 각하

하는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종결되었다.



    나) 이 사건 합의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의 사정

     (1) 원고는 2019.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 제1항에 따라 76,850,500원을 송

금하였고, 원고 측은 2019. 5. 2. 피고에게 일간지에 공고할 사과문 초안을 보냈다.

     (2) 피고는 2019. 5. 8. 원고 측 대리점들에 대하여 ‘캐노픽스 등록디자인 침해제

품 통보건’이라는 제목으로, 원고 측이 피고를 상대로 한 심판청구 사건에서 패소심결

을 받았다며 원고 측으로부터 피고의 디자인 침해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것을 계

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19. 5. 10. 원고를 디자인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

하였다. 위 고소 사건은 2019. 9. 30.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이 원고 측이 실시한 제

품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거나 피고 디자인에 무효사유가 있어 권리남용의 가능성

이 있고, 영업비밀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함으로써 종결되었다.

     (4) 원고 측은 2019. 5. 10. 피고가 대표로 있는 코리아핫픽스의 이사 ◇◇◇과 아

래와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분쟁 중이던 다수의 심판 사건들

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였다.

       원고 측은 2019. 5. 1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보내 심판청구 취하 동의 

및 형사고소 취하 등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거부하였다.

    다) 이 사건 소 제기 및 그 이후의 사정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자 2019. 5.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은 2019. 5.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는 2019. 5.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81694호로 원고를 상대

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2. 12.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고는 2019. 6. 20. 원고 및 원고 대리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

합21044호로 디자인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위 가처분신청은 2019. 8. 19. 취하되

었다.

     (4) 원고는 2019. 8. 9.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가 피고에 의하여 파기되었거나 합

의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합의서 제1항에 따른 금원을 

합의파기 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돌려주지 않아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5) 이에 피고는 2019. 8. 13. 원고 측에 ‘이제 소송을 계속할 경우 ㈜비가림의 피

해는 더 커지리라 봅니다. 지난번 서로 합의본 합의서를 수정해서 보내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고, 동일한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여기에는 피고가 제

안하는 합의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피고는 2019. 8. 15. 원고 측에 ‘새로운 합의문 작성을 하기 위해 빠른 연락 바

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7) 원고는 2019. 8. 19. 피고와 다시 합의할 것을 권유하는 ◇◇◇ 이사에게, 합의

를 지키지 않은 것은 피고니까 법대로 하라면서 거절 의사를 표명하였다. 

     (8) 피고는 2019. 10. 4. 원고 측이 2015년부터 2019년 3월경까지 약 100건이 넘는 

심판청구를 하여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9형

제4564호로 고소하였다.

     (9) 피고는 2019. 12. 18.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합의서 제4항의 금형 등의 인도

를 청구하는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가합2728호로 제기

하였다가 2019. 12. 30. 소를 취하하고 2020. 1. 10. 다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가

합1028호로 소를 제기하였다. 

     (10) 원고 측은 2020. 1. 8.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가 2019. 8. 9.경 취소, 해제되었

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76,850,000원과 이자를 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3~30, 

46~49, 51~57, 62, 63호증, 을 제13~17, 20~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2019. 5.경 또는 

늦어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 파기에 따른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피고가 새

로운 합의문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된 2019. 8.경에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소를 비롯

한 민형사상 소송 및 심판 청구를 유지하며 다투는 등 이 사건 합의 내용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되어 이 사건 합의가 묵시적으로 해제되

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합의는 그 문언상 이 사건 합의서 제1항의 의무가 이행되는 것을 조

건으로 원ㆍ피고 모두에게 계속 중인 민형사상 소송 및 심판청구를 취하할 의무가 발

생하도록 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2019. 4. 30. 피고에

게 76,850,500원을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서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에게 상호 민형사상 소송 및 특허청 심판청구 등을 취하할 의무가 발생하

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 측에 대한 2019. 4. 23.자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하기는커

녕 이 사건 합의 후인 2019. 5. 10. 원고를 디자인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추

가 고소하였다. 한편 원고 측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심판청구를 취하하였으나, 

피고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심판이 계속되었다. 

     다) 원고 측과 ◇◇◇ 간의 2019. 5. 10.자 통화 녹취록 내용에 비추어 보면, ◇◇

◇은 위와 같은 피고의 형사고소가 이 사건 합의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임을 피고에게 



알리고 피고의 형사고소를 막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형사고소를 강행하였다.

    라) 원고는 ◇◇◇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에게 심판청구 취하 동

의 및 형사고소 취하 등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하고 원고 측 대리점에 대한 침해통보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음에도 이 사건 합의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해서만 다투다가 소 제기 후 7개월이 지나서야 비

로소 이 사건 합의를 근거로 본안전항변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하여 무지에 의하

여 늦어졌다고 주장할 뿐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바) 피고는 2019. 5. 10.자 추가 고소 외에도, 2019. 5. 21. 원고를 상대로 영업방해

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81694호로 제기하고, 2019. 

6. 19. 대전지방검찰청 2019형제5031호로 상표법위반 혐의로 원고 측을 고소하고, 2019. 

6. 20. 원고 및 원고 대리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1044호로 디자인침해

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다수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사) 원고는 2019. 8. 9.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가 3개월 전에 이미 파기되었음을 

통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가 취소, 해제되지 않았다고 다투거나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지적하지 않고, 이 사건 합의서 제2~4항의 의무를 선이행으로 한 

것을 포함한 새로운 합의를 제안하였다.

     아)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본안전항변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원고 측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2019. 12. 31.에는 원고 측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 2019형제5332호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

고, 2020. 2. 12.에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81694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더욱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의 등록무효 심결에 불복하는 소송(2019허8613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합의서 제2~4항의 의무는 주된 의무로

서 제7항의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인데, 원고가 제2~4항의 의무에 대해 어떠

한 이행제공조차 하지 않고 제7항의 의무 이행만 요구하였기에 제2~4항의 의무의 이행

을 압박하기 위해 피고가 원고 측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기에 이

른 것일 뿐 이 사건 합의에 반하는 행위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시이행관

계에 있는 자신의 의무는 어떠한 이행제공도 하지 않은 채 상대방 의무의 이행을 요구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서 제7항은 제1항의 판결문 금액이 입금된 후에

는 상호 소를 취하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제2~4항의 원고의 의무와 연동

되어 있다거나 어떠한 상관관계에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피고도 이러한 점이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인정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가 ◇◇◇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형사고소를 강행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기한 명예훼손, 디자인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상표법 위반 등의 형사 고소 및 업무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춰보면,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이 사건 합의 제2~4항의 

이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제4항의 이행

과 관련하여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의 파

기를 통지한 2019. 8. 9.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소에서 처음

으로 부제소 합의를 주장한 2019. 12. 9.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제기된 것이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이 사건 합의는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



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들과 전체적인 심

미감이 유사하여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

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나)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심미감이 유사하여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결에는 어떠한 위법이 없다.

   가) 선행디자인 1의 경우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

고, 선행디자인 2는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군부대에 설치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공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

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설령 선행디자인 1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

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이 수록된 카탈로그가 발간된 것으로 주장되는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되었고, 선행디자인 1은 피고의 대리점이었던 원고가 피고가 웹하드에 올

린 디자인을 도용한 것으로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것이다. 따라서 선행디자인 



1은 권리자인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것이고 등록디자인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

에 해당하여 무효사유가 없다.

   다) 선행디자인들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공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등록디자

인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차양용 프레임으

로 동일하고, 유사한 심미감을 가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나. 선행디자인 2의 공지 여부

  1) 갑 제8~10, 15, 2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육군군수사령부 본부근무

대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육군군수사령부에

서 2012. 8. 21. 대성이앤지 주식회사에 공사번호 2012-09697호로 캐노피 설치·보수공사

를 맡긴 사실, ② 대성이앤지 주식회사는 2012. 9. 14. 주식회사 캐노픽스과 위 공사와 

관련하여 물품납품설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주식회사 캐노픽스는 2012. 8. 24.부터 

2012. 9. 21.까지 국방조달시스템에서 개찰된 시설보수공사(공사번호 2012-09697)로 육

군군수사령부 본청 전산기계실 앞 캐노피(아치형)를 설치한 사실, ④ 위 시설은 아래 

그림과 같이 최초 설치시부터 2019. 5. 30.까지 최초 설치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선행디자인 2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인 2012. 9. 

21. 국내에서 공지된 디자인이라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행디자인 2는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내부 구

조, 배치나 구체적 시설이 그 자체로서 군사기밀인 군부대에 설치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공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

항 제1호는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이 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

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

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디자인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후239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4011 판결 참조). 

     그런데 선행디자인 2는 건물에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차양용 프레임’에 관한 디자

인으로서 군사 기밀이라거나 육군군수사령부 본연의 업무와 상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

우므로, 육군군수사령부 직원들에게 이를 비밀로 해야 할 직무나 계약 또는 상관습상

의 의무가 없다. 그렇다면 선행디자인 2가 육군군수사령부 본청 전산기계실에 설치되

어 인도된 것만으로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할 수 있고, 을 

제12호증의 영상에서와 같이 육군군수사령부가 내부 구조, 배치나 구체적 시설이 그 

자체로서 군사기밀이거나, 외부인 누구나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

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참조).

  2)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의 대비

   가)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상물품은 모두 ‘차양용 프레임’에 관한 것으

로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 

   나)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는 ① 위쪽은 완만한 반원형으로 형성되고, 아래

쪽은 3개의 곡선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② 차양용 프레임의 위쪽 형상에 있어서, 연결 

파이프 안착부가 정면의 중앙을 중심으로 좌우측에 각각 1개씩 형성되어 있는 점, ③ 

차양용 프레임의 아래쪽 형상에 있어서, 중앙 곡선부가 중앙에 있고 그 좌우측에 좌측 

곡선부와 우측 곡선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④ 차양용 프레임의 가운데 형상에 있어서, 

1공 내지 6공이 정면의 중앙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좌우측에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

서 공통된다.

       반면,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는 ㉠ 보조 파이프 안착부 형상에 있어서, 

확인대상디자인에서는 ‘ ’와 같이 홈이 아주 작은 형태로 중

앙에 2개, 좌우측에 각각 2개씩으로 보조 파이프 안착부가 형성되나, 선행디자인 2에서

는 ‘ ’와 같이 보조 파이프 안착부는 홈이 아주 작은 



형태로 중앙에 1개, 좌우측에 각각 1개씩 형성되어 있는 점, ㉡ 확인대상디자인의 중앙

에는 ‘B.Garim System’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으나, 선행디자인 2의 중앙에는 ‘로고+

육군 군수사령부’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그런데 차이점 ㉠은 차양용 프레임을 설치하였을 때 보는 사람의 눈에 잘 띄

지 않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고, 차이점 ㉡은 제작사의 상표 또는 차양이 설치되는 

기관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면, 양 디자인의 공통점은 전체적인 형상, 차양용 프레임의 가운데 부

분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사람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공통

점들로 인하여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가진다. 

  3) 결국,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2와 유사하므

로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이므로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

하다.



◈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1) 피고는 2019. 4. 29. 원고와 사이에 이미 진행 중이거나 향후 진행 가능한 일체의 

형사, 민사 및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을 깨끗이 종결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

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합의서 제7항에서 상호 민형사상 소송 및 특허청 심판 

청구 등을 최종적으로 취하할 것을 합의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심

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3, 4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 대표이사 ♡♡♡과 ♡♡♡의 남편 ○○○(이하 ‘원고 측’이라 한다)은 

2019. 4. 29.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제1항에 따라 2019. 4.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합72804(본소), 2015가합74442(반소) 사건의 최종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받은 76,850,5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3)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합의서 제7항에서 이 사건 합의서 제1항의 의무

가 이행된 후에는 원ㆍ피고 상호간에 민형사상 소송 및 특허청 심판청구 등을 최종적

으로 변호사 입회하에 취하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 제1항

의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합의가 피고의 기망행위 및 강박으로 취소되었거나, 합의해제되었

거나, 피고의 의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 적법

하다고 재항변한다.



   2) 관련 법리

   소취하 계약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

로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

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해석함

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 등 참조).

   3)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합의에 이른 경위

     (1) 피고는 2019. 4. 10. 원고 측에 합의를 제안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위 

메일에서 피고는 피고가 현재까지 준비한 소송으로 ① 영업 방해 형사고소(108건의 특

허심판 및 5만여 장의 소송서류), ②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위반 형사고소, ③ 명예훼손 형사고소(인터넷에서 부정경쟁 

행위로 벌어들이는 매출이 120억 원대로 추정된다 배포 등 다수) 등이 있음을 밝히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제안한 후 답변이 오지 않을 경우 위 손해배상과 형사소

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 이에 대하여 원고 측은 2019. 4. 16. 피고에게 메일을 보내어 아래와 같이 원

고 측이 생각하는 합의안을 보냈다.

     (3) 원고 측은 2019. 4. 19. 피고를 방문하여 합의안에 대하여 조율하였고, 같은 날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피고에 대한 특수절도 및 명예훼손 혐의의 형사 고소를 취

하하였다. 

     (4) 원고 측은 2019. 4. 22.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가단20514

호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소취하동의서를 제출하

였다. 

     (5) 피고는 2019. 4. 23. 원고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논산경찰서에 고소하였다. 위 

고소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이 2019형제5332호로 위 사건을 수사하고 2019. 

12. 31. 피고가 이미 같은 내용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다는 이유로 고소를 각하

하는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종결되었다.



    나) 이 사건 합의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의 사정

     (1) 원고는 2019.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 제1항에 따라 76,850,500원을 송

금하였고, 원고 측은 2019. 5. 2. 피고에게 일간지에 공고할 사과문 초안을 보냈다.

     (2) 피고는 2019. 5. 8. 원고 측 대리점들에 대하여 ‘캐노픽스 등록디자인 침해제

품 통보건’이라는 제목으로, 원고 측이 피고를 상대로 한 심판청구 사건에서 패소심결

을 받았다며 원고 측으로부터 피고의 디자인 침해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것을 계

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19. 5. 10. 원고를 디자인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

하였다. 위 고소 사건은 2019. 9. 30.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이 원고 측이 실시한 제

품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거나 피고 디자인에 무효사유가 있어 권리남용의 가능성

이 있고, 영업비밀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함으로써 종결되었다.

     (4) 원고 측은 2019. 5. 10. 피고가 대표로 있는 코리아핫픽스의 이사 ◇◇◇과 아

래와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분쟁 중이던 다수의 심판 사건들

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였다.

       원고 측은 2019. 5. 1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보내 심판청구 취하 동의 

및 형사고소 취하 등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거부하였다.

  



  다) 이 사건 소 제기 및 그 이후의 사정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자 2019. 5.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은 2019. 5.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는 2019. 5.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81694호로 원고를 상대

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2. 12.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고는 2019. 6. 20. 원고 및 원고 대리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

합21044호로 디자인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위 가처분신청은 2019. 8. 19. 취하되

었다.

     (4) 원고는 2019. 8. 9.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가 피고에 의하여 파기되었거나 합

의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합의서 제1항에 따른 금원을 

합의파기 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돌려주지 않아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5) 이에 피고는 2019. 8. 13. 원고 측에 ‘이제 소송을 계속할 경우 ㈜비가림의 피

해는 더 커지리라 봅니다. 지난번 서로 합의본 합의서를 수정해서 보내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고, 동일한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여기에는 피고가 제

안하는 합의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피고는 2019. 8. 15. 원고 측에 ‘새로운 합의문 작성을 하기 위해 빠른 연락 바

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7) 원고는 2019. 8. 19. 피고와 다시 합의할 것을 권유하는 ◇◇◇ 이사에게, 합의

를 지키지 않은 것은 피고니까 법대로 하라면서 거절 의사를 표명하였다. 

     (8) 피고는 2019. 10. 4. 원고 측이 2015년부터 2019년 3월경까지 약 100건이 넘는 

심판청구를 하여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9형

제4564호로 고소하였다.

     (9) 피고는 2019. 12. 18.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합의서 제4항의 금형 등의 인도

를 청구하는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가합2728호로 제기

하였다가 2019. 12. 30. 소를 취하하고 2020. 1. 10. 다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가

합1028호로 소를 제기하였다. 

     (10) 원고 측은 2020. 1. 8.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가 2019. 8. 9.경 취소, 해제되었



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76,850,000원과 이자를 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5~32, 

48~51, 53~59, 64, 65호증, 을 제13~17, 20~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2019. 5.경 또는 

늦어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 파기에 따른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피고가 새

로운 합의문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된 2019. 8.경에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소를 비롯

한 민형사상 소송 및 심판 청구를 유지하며 다투는 등 이 사건 합의 내용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되어 이 사건 합의가 묵시적으로 해제되

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합의는 그 문언상 이 사건 합의서 제1항의 의무가 이행되는 것을 조

건으로 원ㆍ피고 모두에게 계속 중인 민형사상 소송 및 심판청구를 취하할 의무가 발

생하도록 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2019. 4. 30. 피고에

게 76,850,500원을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서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에게 상호 민형사상 소송 및 특허청 심판청구 등을 취하할 의무가 발생하

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 측에 대한 2019. 4. 23.자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하기는커

녕 이 사건 합의 후인 2019. 5. 10. 원고를 디자인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추

가 고소하였다. 한편 원고 측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심판청구를 취하하였으나, 

피고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심판이 계속되었다. 



     다) 원고 측과 ◇◇◇ 간의 2019. 5. 10.자 통화 녹취록 내용에 비추어 보면, ◇◇

◇은 위와 같은 피고의 형사고소가 이 사건 합의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임을 피고에게 

알리고 피고의 형사고소를 막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형사고소를 강행하였다.

    라) 원고는 ◇◇◇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에게 심판청구 취하 동

의 및 형사고소 취하 등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하고 원고 측 대리점에 대한 침해통보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피고는 2019. 5. 10.자 추가 고소 외에도, 2019. 5. 21. 원고를 상대로 영업방해

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81694호로 제기하고, 2019. 

6. 19. 대전지방검찰청 2019형제5031호로 상표법위반 혐의로 원고 측을 고소하고, 2019. 

6. 20. 원고 및 원고 대리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1044호로 디자인침해

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다수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사) 원고는 2019. 8. 9.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가 3개월 전에 이미 파기되었음을 

통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가 취소, 해제되지 않았다고 다투거나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지적하지 않고, 이 사건 합의서 제2~4항의 의무를 선이행으로 한 

것을 포함한 새로운 합의를 제안하였다.

     아)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본안전항변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원고 측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2019. 12. 31.에는 원고 측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 2019형제5332호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

고, 2020. 2. 12.에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81694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더욱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의 등록무효 심결에 불복하는 소송(2019허8613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합의서 제2~4항의 의무는 주된 의무로

서 제7항의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인데, 원고가 제2~4항의 의무에 대해 어떠

한 이행제공조차 하지 않고 제7항의 의무 이행만 요구하였기에 제2~4항의 의무의 이행

을 압박하기 위해 피고가 원고 측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기에 이

른 것일 뿐 이 사건 합의에 반하는 행위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시이행관

계에 있는 자신의 의무는 어떠한 이행제공도 하지 않은 채 상대방 의무의 이행을 요구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서 제7항은 제1항의 판결문 금액이 입금된 후에

는 상호 소를 취하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제2~4항의 원고의 의무와 연동

되어 있다거나 어떠한 상관관계에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피고도 이러한 점이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인정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가 ◇◇◇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형사고소를 강행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기한 명예훼손, 디자인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상표법 위반 등의 형사 고소 및 업무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춰보면,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이 사건 합의 제2~4항의 

이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제4항의 이행

과 관련하여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의 파

기를 통지한 2019. 8. 9.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소에서 처음

으로 부제소 합의를 주장한 2019. 12. 9.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제기된 것이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이 사건 합의는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

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들과 전체적인 심

미감이 유사하여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

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나)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심미감이 유사하여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결에는 어떠한 위법이 없다.

   가) 선행디자인들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

령 선행디자인들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은 

원고들이 선행디자인들이 공지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되었고, 

선행디자인들은 피고의 대리점이었던 원고가 피고가 웹하드에 올린 디자인을 도용한 

것으로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신규성 상

실의 예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나) 선행디자인들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공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등록디자

인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차양용 지지 프

레임으로 동일하고, 유사한 심미감을 가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나. 선행디자인 2의 공지 여부

  1) 검토

  갑 제8~12, 17~18, 22~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우송정보대학교 총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우송정보대학교 학생복지처는 

2013. 4. 18. 캠퍼스 국제경영센터 우송카페 옆 옥외 구간에 흡연구역을 설치하기로 하

고, 그 흡연구역에 설치할 캐노피 안(브라켓  포함)을 담은 기안을 

올려 2013. 4. 22. 총장 결재가 완료된 사실, ② 우송정보대학교는 2013. 4. 25. 주식회

사 이공에 캠퍼스 옥외 흡연구역 지붕(캐노피) 설치공사를 도급한 사실, ③ 주식회사 

이공은 위 공사를 위해 주식회사 캐노픽스로부터 브라켓 SCF 2000-SS 모델을 5,200,000

원에 구입하고, 2013. 5. 1. 3,630,000원, 2013. 5. 14. 1,57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

행한 사실, ④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주식회사 이공이 위 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캐노

픽스에 대해 갖는 520,000원의 하자보수채권(계약금액 5,200,000원)을 보증한 사실, ⑤ 

위 공사에 따라 2013. 5. 6. 아래와 같이 선행디자인 2가 설치되어 현재까지 최초 설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선행디자인 2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인 2013. 5. 6. 

국내에서 공지된 디자인이라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전 대표이사 ○○○은 피고가 운영하는 코리아핫픽스의 대리점

을 운영하던 자로서 피고 및 코리아핫픽스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거래관행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피고의 대리점들을 위하여 운영하던 웹하드에서 참

고용 제품 시안을 도용하여 선행디자인들을 제품화하고 카탈로그에 수록한 것으로 선

행디자인들은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것으로 신규성 상실의 예외사유에 해당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운영하던 웹하

드에 선행디자인들과 동일한 디자인이 게시된 바 있다거나, 원고 측이 그러한 디자인

을 도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

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참조).

  2)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의 대비

   가)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상물품은 모두 ‘차양용 지지 프레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 

   나)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는 전체적인 형상에 있어서, ① 위쪽은 완만한 

반원형으로 형성되어 있고, 아래쪽은 2개의 곡선부(좌측 만곡부 및 우측 만곡부)가 아



주 완만한 라운드 형태로 연결되어 형성되어 있는 점, ② 벽체 고정부의 반대편 끝단

에는 파이프가 삽입될 수 있는 파이프 고정구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③ 차양용 지지 프

레임을 관통하여 다수 개의 구멍이 형성되어 있고, 벽체 고정부에서 파이프 고정구 측

을 향하여 그 구멍의 직경이 대체로 증가하는 크기로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공통점

이 있다.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에는 위쪽에 브라켓 덮개( )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2에는 브라켓 덮개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있어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양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인 ‘차양용 지지 프레임’은 차양 패널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그 중 브라켓 덮개 부분은 차양 패널을 설치하기 위

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브라켓 덮개 부분은 차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적·기능적 형상에 해당하고, 차양용 지지 프레임이 설치되었을 때 차양에 가려져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불과하여 양 디자인의 요부가 될 수 없다. 반면, 양 디자인의 

공통점은 전체적인 형상을 좌우하며 디자인의 정면에 위치하여 양 디자인의 요부에 해

당하므로 양 디자인은 위 공통점들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가진다.

   다) 결국,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2와 유사하

므로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이므로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

하다.



◈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1) 피고는 2019. 4. 29. 원고와 사이에 이미 진행 중이거나 향후 진행 가능한 일체의 

형사, 민사 및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을 깨끗이 종결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

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합의서 제7항에서 상호 민형사상 소송 및 특허청 심판 

청구 등을 최종적으로 취하할 것을 합의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심

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4, 4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 대표이사 ♡♡♡과 ♡♡♡의 남편 ○○○(이하 ‘원고 측’이라 한다)은 

2019. 4. 29.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제1항에 따라 2019. 4.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합72804(본소), 2015가합74442(반소) 사건의 최종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받은 76,850,5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3)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합의서 제7항에서 이 사건 합의서 제1항의 의무

가 이행된 후에는 원ㆍ피고 상호간에 민형사상 소송 및 특허청 심판청구 등을 최종적

으로 변호사 입회하에 취하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 제1항

의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합의가 피고의 기망행위 및 강박으로 취소되었거나, 합의해제되었

거나, 피고의 의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 적법

하다고 재항변한다.



   2) 관련 법리

   소취하 계약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

로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

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해석함

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 등 참조).

   3)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합의에 이른 경위

     (1) 피고는 2019. 4. 10. 원고 측에 합의를 제안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위 

메일에서 피고는 피고가 현재까지 준비한 소송으로 ① 영업 방해 형사고소(108건의 특

허심판 및 5만여 장의 소송서류), ②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위반 형사고소, ③ 명예훼손 형사고소(인터넷에서 부정경쟁 

행위로 벌어들이는 매출이 120억 원대로 추정된다 배포 등 다수) 등이 있음을 밝히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제안한 후 답변이 오지 않을 경우 위 손해배상과 형사소

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 이에 대하여 원고 측은 2019. 4. 16. 피고에게 메일을 보내어 아래와 같이 원

고 측이 생각하는 합의안을 보냈다.

     (3) 원고 측은 2019. 4. 19. 피고를 방문하여 합의안에 대하여 조율하였고, 같은 날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피고에 대한 특수절도 및 명예훼손 혐의의 형사 고소를 취

하하였다. 

     (4) 원고 측은 2019. 4. 22.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가단20514

호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소취하동의서를 제출하

였다. 

     (5) 피고는 2019. 4. 23. 원고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논산경찰서에 고소하였다. 위 

고소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이 2019형제5332호로 위 사건을 수사하고 2019. 

12. 31. 피고가 이미 같은 내용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다는 이유로 고소를 각하

하는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종결되었다.

    나) 이 사건 합의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의 사정

     (1) 원고는 2019.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 제1항에 따라 76,850,500원을 송

금하였고, 원고 측은 2019. 5. 2. 피고에게 일간지에 공고할 사과문 초안을 보냈다.



     (2) 피고는 2019. 5. 8. 원고 측 대리점들에 대하여 ‘캐노픽스 등록디자인 침해제

품 통보건’이라는 제목으로, 원고 측이 피고를 상대로 한 심판청구 사건에서 패소심결

을 받았다며 원고 측으로부터 피고의 디자인 침해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것을 계

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19. 5. 10. 원고를 디자인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

하였다. 위 고소 사건은 2019. 9. 30.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이 원고 측이 실시한 제

품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거나 피고 디자인에 무효사유가 있어 권리남용의 가능성

이 있고, 영업비밀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함으로써 종결되었다.

     (4) 원고 측은 2019. 5. 10. 피고가 대표로 있는 코리아핫픽스의 이사 ◇◇◇과 아

래와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분쟁 중이던 다수의 심판 사건들

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였다.

       원고 측은 2019. 5. 1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보내 심판청구 취하 동의 

및 형사고소 취하 등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거부하였다.

    다) 이 사건 소 제기 및 그 이후의 사정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자 2019. 5.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은 2019. 5.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는 2019. 5.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81694호로 원고를 상대

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2. 12.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고는 2019. 6. 20. 원고 및 원고 대리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

합21044호로 디자인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위 가처분신청은 2019. 8. 19. 취하되

었다.

     (4) 원고는 2019. 8. 9.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가 피고에 의하여 파기되었거나 합

의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합의서 제1항에 따른 금원을 

합의파기 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돌려주지 않아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5) 이에 피고는 2019. 8. 13. 원고 측에 ‘이제 소송을 계속할 경우 ㈜비가림의 피

해는 더 커지리라 봅니다. 지난번 서로 합의본 합의서를 수정해서 보내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고, 동일한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여기에는 피고가 제

안하는 합의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피고는 2019. 8. 15. 원고 측에 ‘새로운 합의문 작성을 하기 위해 빠른 연락 바

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7) 원고는 2019. 8. 19. 피고와 다시 합의할 것을 권유하는 ◇◇◇ 이사에게, 합의

를 지키지 않은 것은 피고니까 법대로 하라면서 거절 의사를 표명하였다. 

     (8) 피고는 2019. 10. 4. 원고 측이 2015년부터 2019년 3월경까지 약 100건이 넘는 

심판청구를 하여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9형

제4564호로 고소하였다.

     (9) 피고는 2019. 12. 18.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합의서 제4항의 금형 등의 인도

를 청구하는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가합2728호로 제기

하였다가 2019. 12. 30. 소를 취하하고 2020. 1. 10. 다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가

합1028호로 소를 제기하였다. 

     (10) 원고 측은 2020. 1. 8.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가 2019. 8. 9.경 취소, 해제되었

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76,850,000원과 이자를 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6~33, 



49~52, 54~59, 64, 65호증, 을 제14~18, 21~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2019. 5.경 또는 

늦어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 파기에 따른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피고가 새

로운 합의문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된 2019. 8.경에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소를 비롯

한 민형사상 소송 및 심판 청구를 유지하며 다투는 등 이 사건 합의 내용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되어 이 사건 합의가 묵시적으로 해제되

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합의는 그 문언상 이 사건 합의서 제1항의 의무가 이행되는 것을 조

건으로 원ㆍ피고 모두에게 계속 중인 민형사상 소송 및 심판청구를 취하할 의무가 발

생하도록 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2019. 4. 30. 피고에

게 76,850,500원을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서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에게 상호 민형사상 소송 및 특허청 심판청구 등을 취하할 의무가 발생하

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 측에 대한 2019. 4. 23.자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하기는커

녕 이 사건 합의 후인 2019. 5. 10. 원고를 디자인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추

가 고소하였다. 한편 원고 측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심판청구를 취하하였으나, 

피고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심판이 계속되었다. 

     다) 원고 측과 ◇◇◇ 간의 2019. 5. 10.자 통화 녹취록 내용에 비추어 보면, ◇◇

◇은 위와 같은 피고의 형사고소가 이 사건 합의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임을 피고에게 

알리고 피고의 형사고소를 막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형사고소를 강행하였다.

    라) 원고는 ◇◇◇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에게 심판청구 취하 동

의 및 형사고소 취하 등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하고 원고 측 대리점에 대한 침해통보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음에도 이 사건 합의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해서만 다투다가 소 제기 후 7개월이 지나서야 비

로소 이 사건 합의를 근거로 본안전항변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하여 무지에 의하

여 늦어졌다고 주장할 뿐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바) 피고는 2019. 5. 10.자 추가 고소 외에도, 2019. 5. 21. 원고를 상대로 영업방해

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81694호로 제기하고, 2019. 

6. 19. 대전지방검찰청 2019형제5031호로 상표법위반 혐의로 원고 측을 고소하고, 2019. 

6. 20. 원고 및 원고 대리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1044호로 디자인침해

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다수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사) 원고는 2019. 8. 9.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가 3개월 전에 이미 파기되었음을 

통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가 취소, 해제되지 않았다고 다투거나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지적하지 않고, 이 사건 합의서 제2~4항의 의무를 선이행으로 한 

것을 포함한 새로운 합의를 제안하였다.

     아)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본안전항변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원고 측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2019. 12. 31.에는 원고 측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 2019형제5332호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

고, 2020. 2. 12.에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81694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더욱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의 등록무효 심결에 불복하는 소송(2019허8613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합의서 제2~4항의 의무는 주된 의무로

서 제7항의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인데, 원고가 제2~4항의 의무에 대해 어떠

한 이행제공조차 하지 않고 제7항의 의무 이행만 요구하였기에 제2~4항의 의무의 이행

을 압박하기 위해 피고가 원고 측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기에 이

른 것일 뿐 이 사건 합의에 반하는 행위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시이행관

계에 있는 자신의 의무는 어떠한 이행제공도 하지 않은 채 상대방 의무의 이행을 요구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서 제7항은 제1항의 판결문 금액이 입금된 후에

는 상호 소를 취하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제2~4항의 원고의 의무와 연동

되어 있다거나 어떠한 상관관계에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피고도 이러한 점이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인정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가 ◇◇◇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형사고소를 강행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기한 명예훼손, 디자인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상표법 위반 등의 형사 고소 및 업무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춰보면,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이 사건 합의 제2~4항의 

이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제4항의 이행

과 관련하여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의 파

기를 통지한 2019. 8. 9.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소에서 처음

으로 부제소 합의를 주장한 2019. 12. 9.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제기된 것이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이 사건 합의는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

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들과 전체적인 심

미감이 유사하여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

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나)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심미감이 유사하여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결에는 어떠한 위법이 없다.

   가) 선행디자인들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그중 선행디자인 9는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안전통제시설에 설치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단

정할 수 없어 공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선행디자인 7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선행

디자인 7은 피고의 대리점이었던 원고가 피고가 웹하드에 올린 디자인을 도용한 것으

로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것이다. 따라서 선행디자인 7은 권리자인 피고의 의

사에 반하여 공지된 것이고 등록디자인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여 무효사유가 

없다.



   다) 선행디자인들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공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등록디자

인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차양용 프레임으

로 동일하고, 유사한 심미감을 가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나. 선행디자인 9의 공지 여부

  1) 검토

  갑 제12~18, 23~2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한국원자력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한국원자력연구원 안전관리팀은 

2014. 8. 12. 하나로안전통제시설 안전차양 설치에 관하여 주식회사 캐노픽스와 수의계

약을 체결코자 한다는 내용의 내부결재를 올린 사실, ②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4. 8. 

14. 주식회사 캐노픽스와 위 안전 차양 설치와 관련하여 대금을 24,500,000원으로 정하

여 물품공급 계약(계약번호 2014-3787)을 체결한 사실, ③ 위 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가 2014. 9. 2. 발행된 사실, ④ 주식회사 이공은 주식회사 캐노픽스에 2013. 5. 1. 

3,630,000원, 2013. 5. 14. 1,57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⑤ 주식회사 캐

노픽스의 직원 이성규, 최성철, 장영철이 2014. 8. 19.경부터 2014. 8. 29.경까지 원자력

연구원에 출입한 사실, ⑥ 2014. 8. 19. 위 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치된 안전 차양

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서 기술검사가 이루어져 2014. 8. 28. 합격판정이 통

보된 사실, ⑦ 위 안전 차양이 2014. 8. 28. 이후 현재까지 최초 설치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선행디자인 9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인 2014. 8. 

28.경 국내에서 공지된 디자인이라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행디자인 9는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국가보

안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에 설치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

에 놓여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공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

항 제1호는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이 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

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

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디자인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후239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4011 판결 참조). 

     그런데 선행디자인 9는 건물에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차양용 지지 프레임 마감재’

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국가보안상 기밀이라거나 한국원자력연구원 본연의 업무와 상관

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한국원자력연구원 직원들에게 이를 비밀로 해야 할 직무

나 계약 또는 상관습상의 의무가 없다. 그렇다면 선행디자인 9가 한국원자력연구원 하

나로안전통제시설에 설치되어 인도된 것만으로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할 수 있고, 을 제2,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같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국가보안시설로서 모든 시설의 구조, 배치가 보안사항이라거나, 외부인 누구나가 마음

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

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참조).

  2)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9의 대비

   가)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상물품은 모두 ‘차양용 지지 프레임 마감재’

에 관한 것으로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 

   나)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9는, ① 전체적인 형상에 있어서, 차양 패널 삽입

구가 ‘ㄷ’ 형태로 되어 있는 점, ② 차양패널 삽입구의 형상에 있어서, 서로 평행하면서 

얇은 판 형태로 뻗어있는 상판과 하판에서 하판의 끝단에 꺾쇠가 형성되어 상판과 꺾

쇠 사이로 차양패널이 진입되도록 형성되어 있는 점, ③ 꺾쇠의 형상에 있어서, 하판의 

끝단에서 상판을 향하여 ‘∠’ 형태로 형성되어 있고, 차양패널 삽입구가 형성되도록 상

판에서 이격되어 있는 점 등에서 공통점이 있다.

       반면에 확인대상디자인은 상판 모서리 형상( )에 있어

서 ‘ ’와 같이 위쪽 방향의 사선 형태로 형성되어 있지만, 선행디자인 9는 그와 

같은 형상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차이점은 차양패널 삽입구에서의 차이로 양 디자인의 대상

이 되는 물품인 차양용 지지 프레임 마감재가 설치되었을 때 차양패널에 가려 보는 사

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 반면, 위와 같은 공통점은 전체적인 

형상에 관련된 것으로 보는 사람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양 디

자인은 위 공통점들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가진다.

   다) 결국,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9와 유사하

므로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이므로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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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안내판 걸이구’이므로, 위 각 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모두 동일하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을 잘 나타내고 있

는 사시도, 정면도, 평면도를 중심으로 형태를 대비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다. 양 디자인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인대상디자인의 브라켓 내부에 2개의 

통공이 형성되어 있고 브라켓의 사다리꼴 경사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보다 완만하다는 

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형상과 모양이 모두 공통된다. 



  그런데 양 디자인은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동일하고, 위와 같은 차이점은 자세히 

살펴보아야 확인할 수 있는 미미(微微)한 차이에 불과하며, 이로 인하여 별다른 심미감

의 차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양 디자인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확인대상디자인의 자유실시디자인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

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참조). 여기서 ‘쉽게 실

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

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

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

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

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을 의미한다. 또한 공지

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변경 또는 전용



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

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

자이너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물품의 동일성  

   확인대상디자인은 대상 물품이 ‘안내판 걸이구’이고 선행디자인 1, 4, 5, 6의 대상 

물품은 ‘표지판/도로명판 행거 고정·조정장치’, ‘포스트 클램프’로서 모두 ‘안내판 또는 

표지판를 고정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 모두 그 용도 및 기능이 동일한 물품이다. 

  2) 디자인의 대비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5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난 사시도(분해 사

시도)와 사용상태도를 대비하면 아래와 같다.  



  3) 공통점 및 차이점

  가) 확인대상디자인과 대비함에 있어서 선행디자인 5의 각 해당 부분을 편의상 아래 

그림과 같이 칭한다. 

  나) 양 디자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아래와 같고, 이점에 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양 디자인은, 여러 개의 분할된 체결부재가 결합홈과 결합돌기의 결합에 의

해 원통형으로 연결되고, 그 개방 부분에는 체결부위가 형성된 점( , 



), ② 체결부재의 오른쪽으로 브라켓이 연결되고, 브라켓의 우측면에 형성된 

수평바삽입부를 통해 수평바가 삽입되어 형성된 점( , ), ③ 브라

켓은 체결부재와 연결되는 왼쪽은 수직으로 긴 반면, 수평바가 연결되는 오른쪽은 수

직으로 짧은 사다리꼴 형상인 점( , ) , ④ 브라켓의 오른쪽 수평바삽입

부로 수평바가 끼워지면 브라켓의 오른쪽 끝단에 형성된 힌지홀을 통하여 볼트와 너트

가 결합하여 수평바가 브라켓에 회전 가능하게 연결되고, 브라켓의 왼쪽에는 수평조절

홀을 통하여 볼트와 너트가 결합하여 수평바의 수평조절이 가능하게 연결되는 점

( , ),  ⑤ 브라켓의 강도 보강을 위하여 브라켓의 안쪽 또는 

바깥쪽에 수직의 리브가 형성된 점( , )에서 공통된다.

   (2) 다만, ㉠ 확인대상디자인은 브라켓 반대쪽에 체결부위가 형성되어 있고 체결부

위에는 볼트와 너트가 체결되는 2개의 통공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5는 브

라켓 왼쪽으로 체결부위가 형성되어 있고 3개의 통공이 형성된 점( , 



), ㉡ 확인대상디자인의 브라켓의 왼쪽에는 원형의 수평조절홀 1개가 

수직으로 길게 관통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5의 브라켓의 왼쪽에는 리브들 사이

에 3개 및 4개의 수평조절홀이 관통 형성되어 있는 점( , ), ㉢ 확인대상디자

인의 브라켓에는 강도 보강을 위하여 브라켓의 안쪽에 2줄의 리브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5의 브라켓에는 강도 보강을 위하여 브라켓의 바깥쪽에 3줄의 리브가 형성

되어 있는 점( , ), ㉣ 확인대상디자인의 수평바 및 수평바삽입부는 두께가 

얇은 사각형상이나, 선행디자인 5의 수평바 및 수평바삽입부는 두께가 두꺼운 팔각형

상인 점( , ), ㉤ 확인대상디자인의 브라켓은 체결부재와 체결되는 브

라켓 부위에 수평바의 각도를 조절하기 위한 별도의 부품이 삽입되는 홀이 형성되어 

있으나( ), 선행디자인 5에는 이러한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구체적 검토

   가) 차이점 ㉠, ㉤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5에 



선행디자인 4, 6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거나,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불과하다.

   (1) 차이점 ㉠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선행디자인 4에 “ ”와 같

이 확인대상디자인과 동일한 위치에 체결부위가 형성된 형상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확인대상디자인의 체결부위의 위치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그 설치 대상의 구조, 설치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체결부재에 적절하게 위치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단순

한 상업적·기능적 변형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불과

하다.

   (2) 차이점 ㉤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선행디자인 6에 “  ”와 같이 체결

부재와 체결되는 브라켓 부위에 수평바의 각도를 조절하기 위한 별도의 부품이 삽입되

는 고정구의 형상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확인대상디자인의 수평바의 각도를 조절하기 

위한 내부 구성은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브라켓에 가려져

있어 보는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으로서 별다른 심미감의 차이를 가져오지도 

않는다.

   나) 한편, 차이점 ㉡, ㉢, ㉣ 부분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디자이

너가 선행디자인 5에 선행디자인 1, 4, 6 또는 공지형태·주지형태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먼저 차이점 ㉡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선행디자인 1, 4에 “ , 

”와 같이 상하로 긴 곡선 형상 또는 다수의 굴곡이 형성된 수평조절홀, 

선행디자인 6에 “ ”와 같이 리브들 사이에 총 9개의 원형으로 된 관통공과 1개의 

수직으로 긴 관통공이 형성된 수평조절홀이 나타나 있다. 그런데, 선행디자인 1, 4, 6에

는 확인대상디자인과 같이 하나의 수직으로 길게 형성된 수평조절홀은 나타나 있지 않

다. 그리고 위와 같이 수평조절홀은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부분으로서 그 형상 및 

개수의 차이로 인하여 심미감의 차이가 나타나므로, 이를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

에 불과하거나,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차이점 ㉢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선행디자인 4에는 “ ”와 같이 

리브가 안쪽과 바깥쪽 모두 형성되어 있지 않고, 선행디자인 6에는 “  ”와 같이 

리브가 안쪽과 바깥쪽 모두 형성되어 있는 형상이 나타나 있다. 그런데, 선행디자인 4, 



6에는 확인대상디자인과 같이 브라켓의 안쪽에 2줄의 리브가 형성되어 있고 바깥쪽에 

리브가 형성되지 않은 형상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리고 위와 같은 리브의 위치 및 형

상 등의 차이로 인하여 심미감의 차이가 나타나므로, 이를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

에 불과하거나,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3) 끝으로 차이점 ㉣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형

상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이전에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상의 수평바 및 

수평바삽입부가 공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확인대상디자인의 수평바 및 수평바삽입부의 형상( )은 위 공지디

자인들에 나타나 있지 않고, 이를 주지의 형상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그리고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평바 및 수평바삽입부는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부분으로

서 다양한 형상과 모양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심미감의 차이가 나타나므로, 이를 상업

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불과

하다고 보기 어렵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ⅰ) 차이점 ㉡ 부분은 선행디자인 1, 4 또는 선행디자인 6

에서 수직으로 길게 관통 형성된 수평조절홀만 취사선택하거나 그중 원형홀을 삭제하

는 방법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고, (ⅱ) 차이점 ㉢ 부분은 선행디자인 5의 바깥쪽 

리브를 안쪽으로 변경하거나, 선행디자인 4, 6을 결합하여 선행디자인 6과 같이 안쪽 

리브를 남겨두고 선행디자인 4와 같이 바깥쪽 리브를 제거함으로써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으며, (ⅲ) 차이점 ㉣ 부분은 수평바의 공지된 형상(을 제2 내지 7호증) 또는 주지

의 형상이나 사각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차이점 ㉡, ㉢, ㉣에 나타난 확인대상디자인과 동일한 형

상과 모양이 선행디자인 1, 4, 5, 6 및 공지형태·주지형태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선행디자인들의 특정 부분을 각각 일부 변형시켜 차이가 나는 

부분과 치환하여야 하므로, 선행디자인 5에 선행디자인 1, 4, 6 및 공지형태·주지형태를 

단순 조합하는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만으로 확인대상디자인을 창작할 수 없다. 또한 

확인대상디자인에서와 같이 수직으로 길게 형성된 하나의 수평조절홀과 브라켓 안쪽에

만 형성된 리브, 사각형상의 수평바 및 수평바삽입부는 보는 사람의 눈에 잘 띄는 부

분으로서 전체적으로 간결하고 깔끔한 심미감을 갖게 하므로,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

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

인 5에 선행디자인 1, 4, 6 또는 공지형태·주지형태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 사건경과

◈ 이 사건 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

  가. 관련 법리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

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

이가 생기게 하는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913 판결 등 참조).

  한편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

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

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

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

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3568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 등 참조).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배수구용 청소기’ 또는 ‘배수관 클리어’로

서 그 용도 및 기능이 동일하다.

  다. 디자인의 대비

    1) 도면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는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를 중심으로 대비하면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대비함에 있어서 각 해당 부분을 

편의상 아래와 같이 칭한다.



      나) 공통점

        ⑴ 양 디자인은 손잡이부, 그 아래쪽의 손잡이 연결부와 그 아래쪽의 몸체부

로 이루어지는데, 전체 길이에서 각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동일하다(이하 ‘공통

점 ⑴’이라 하고, 나머지 공통점들과 차이점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르기로 한다).

        ⑵ 손잡이부의 형상이 알파벳 D자에 가깝고 가운데에 구멍이 형성되어 있으

며, 그 아래쪽에 배치된 손잡이 연결부는 손잡이부보다 폭이 작으며 그 하단부가 중심

선을 향해 완만히 경사지게 형성되어 있다.

        ⑶ 몸체부는 띠 형상의 가느다란 몸체와 그 좌·우에 이물질수집돌기가 바깥쪽 

상부 방향으로 뾰족하게 돌기된 형상으로 되어 있고, 이물질수집돌기는 각각 17개씩 

상하로 일정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다.

        ⑷ 좌우의 이물질수집돌기는 ‘ ’ 및 ‘ ’과 같이 하부에 

굴곡을 가지고, 상부에 원형 홈으로 수렴하는 형상을 가진다.

      다) 차이점

        ⑴ 손잡이부의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는 ‘ ’과 같이 D자

의 곡선부가 아래를 향하도록 배치되어 있고, 직선부의 한쪽 끝에 위쪽으로 돌출된 돌

기가 형성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에서는 ‘ ’과 같이 D자의 곡선부가 이와 

반대로 위쪽을 향하도록 배치되고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⑵ 손잡이 연결부의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 ’과 같이 



직사각형과 아래쪽이 좁은 등변사다리꼴이 합쳐진 형태이고, 직사각형과 등변사다리꼴 

경계 부분에 3개의 줄이 형성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에서는 ‘ ’과 같이 폭이 

점점 가늘어지는 형태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줄이 없다.

        ⑶ 몸체부의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몸체에는 좌우측의 이물질수집

돌기 외에 다른 돌기 형태가 배치되어 있지 않지만, 확인대상디자인에서는 정면에서는 

, 측면에서는 와 같은 형상의 돌기가 몸체의 정면과 배면에 각 8개가 형성되어 

있다.

    3) 구체적 검토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

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

      가)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는데, 배수구용 청소기에 있어서 손잡이부와 몸체부로 구성되고 이물질수집돌기가 

좌우측에 배치되어 있는 형태들이 공지된 점은 인정된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각 구성요소를 그 출원 전 공지디자인들과 대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손잡이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D자 형태의 손잡이

부 내부에 역시 D자 형상으로 된 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공지디자인들은 단순히 

직사각형 형상의 손잡이부 내부에 타원형의 구멍이 형성되어 있거나 구멍이 아예 생략

되어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손잡이 연결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손잡이

부의 하단에 그 보다 폭이 작은 손잡이 연결부가 손잡이부보다 길쭉한 형상으로 배치

된 후 가느다란 몸체부로 연결되어 있는 반면, 공지디자인들은 아래와 같이 별도의 손

잡이 연결부 없이 손잡이부에서 가느다란 몸체부로 곧바로 연결되거나 아주 작은 크기

의 손잡이 연결부를 형성하고 있다.



  다음으로 몸체부 좌우측의 이물질수집돌기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하부에 

굴곡을 가지고 상부에 원형 홈으로 수렴하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 반면, 공지디자인들

은 아래와 같이 하부의 굴곡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원형 홈으로 수렴하는 형상 대신 

뾰족한 홈으로 수렴하는 형상을 가지고 있다.

      다) 결국 공지디자인들과 구별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은 ① D자 형태로 

안에 구멍이 형성된 손잡이부의 형상, ② 손잡이부 하단에 그 보다 폭이 작은 손잡이 

연결부가 손잡이부보다 길쭉한 형상으로 배치된 점, ③ 하부에 굴곡을 가지고 상부에 

원형 홈으로 수렴하는 형상을 지닌 이물질수집돌기로 요약될 것이다.

      라) 따라서 위 세 가지 점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할 뿐

만 아니라 위 공지디자인들과 구별되는 새로운 심미감을 야기하는 부분이라고 할 것인

데,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위 세 가지 지배적 특징들을 모두 그대로 

채용하거나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채용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매우 유사하다. 즉, 확인대상디자인은 ① ‘ ’과 같이 방향만 다를 뿐 D자 형태로 



안에 구멍이 형성된 손잡이부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② ‘ ’ 손잡이부 하단에 그 

보다 폭이 작은 손잡이 연결부가 손잡이부보다 길쭉한 형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③ 

‘ ’과 같이 하부에 굴곡을 가지고 상부에 원형 홈으로 수렴하는 형상을 지닌 

이물질수집돌기를 가지고 있다.

      마) 확인대상디자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특징들을 그대로 

공유하면서 공통점 ⑴, ⑶에서 본 바와 같이 손잡이부, 손잡이 연결부 및 몸체부의 비

율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고, 이물질수집돌기의 위치와 개수마저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더욱 유사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킨다.

      바) 반면, 차이점 ⑶의 경우 몸체부 정면과 배면에 형성된 돌기에 관한 것으로 

좌우측에 형성된 이물질수집돌기에 비하여 개수가 적고, 돌출된 정도도 작아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이점 ⑴, ⑵는 앞서 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들을 형성하는 부

분에 대한 사소한 변형에 불과하여 위 차이점들만으로는 양 디자인의 지배적인 공통점

을 상쇄하여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확인대상디자인의 자유실시디자인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

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참조). 여기서 ‘쉽

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

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

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

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을 의미한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이나 주

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

의 디자이너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물품의 동일성  

      확인대상디자인과 공지디자인들은 ‘배수관 클리어’, ‘배수관의 이물질 제거장치’, 

‘신형관도소통기(新型管道疏通器)’, ‘배수구 청소용 스트립’ 및 ‘세면대 오물 제거기’로서 

그 용도 및 기능이 동일한 물품이다. 

    2) 디자인의 대비

      확인대상디자인과 공지디자인들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난 정면도와 

참고도면를 대비하면 아래와 같다.



    3) 공통점 및 차이점

     가) 확인대상디자인과 공지디자인들은, 손잡이부에 손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점(이하 ‘공통점 ①’이라 하고, 나머지 공통점들과 차이점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르기로 한다), ② 가늘고 긴 형태의 몸체부를 가지고 있는 점, ③ 몸체부의 

좌우측에 이물질수집돌기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나) 한편, ① 확인대상디자인은 D자 형태의 손잡이부 내부에 역시 D자 형상으로 

내부에 구멍이 형성된 반면, 공지디자인들은 단순히 직사각형 형상의 손잡이부 내부에 



타원형의 구멍이 형성되어 있거나 구멍이 아예 생략되어 있는 점, ② 확인대상디자인

은 손잡이부의 하단에 그 보다 폭이 작은 손잡이 연결부가 손잡이부보다 길쭉한 형상

으로 배치된 후 가느다란 몸체부로 연결되어 있는 반면, 공지디자인들은 별도의 손잡

이 연결부 없이 손잡이부에서 몸체부로 곧바로 연결되거나 아주 작은 크기의 손잡이 

연결부가 형성되어 있을 뿐인 점, ③ 몸체부 좌우측의 이물질수집돌기와 관련하여 확

인대상디자인은 하부에 굴곡을 가지고 상부에 원형 홈으로 수렴하는 형상을 가지고 있

는 반면, 공지디자인들은 하부의 굴곡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뾰족한 홈으로 수렴하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 점, ④ 확인대상디자인은 몸체부의 정면과 배면에 각 8개의 돌기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공지디자인들은 위와 같은 돌기가 없는 점에서 각 차이가 있다.

    4) 구체적 검토

      가) 차이점 ②는 손잡이부와 몸체부 사이에 손잡이 연결부를 추가한 것으로서 

공지디자인들에서 위와 같은 구성을 찾아볼 수가 없고, 이와 같은 구성의 차이는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부분으로서 그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오는 부분에 해당하고, 이를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차이점 ①은 D자의 형태의 손잡이부 내부에 역시 D자 형상으로 구멍

이 형성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형태가 공지디자인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인바, 이를 

배수구용 청소기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다) 마지막으로 차이점 ③은 몸체부의 좌우측에 형성되어 있는 이물질수집돌기

의 형상에 관한 것으로서 하부에 굴곡을 가지고 상부에 원형 홈으로 수렴하는 형상은 

공지디자인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바, 이를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상업



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불

과하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이에 대해 원고는 확인대상디자인의 이물질수집돌기 부분은 공지디자인 2의 이물질

수집돌기로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 공지디자인 2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공지디자인의 2의 이물질수집돌기 ‘ ’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

인대상디자인의 이물질수집돌기의 지배적인 특징인 하부의 굴곡과 원형으로 수렴되는 

형상과는 심미감이 상이하고, 이를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

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결국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

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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